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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인도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몇 년간 꾸준히 이어오며 본격적인 고도성장 궤도에 진입하였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

한 나라이다. 특히 아직 빈부격차가 극심하여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한 인도는 정보통신, 생

명공학 등의 분야에 많은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세계 2위의 인구대국임에도 경제 성장이 시작 

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 아직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에서의 지식재산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1856년부

터 특허법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5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10차례 개정을 통해 지금

의 특허법이 완성되었고 상표법은 2010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며 약간의 개정이 있었

다.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보호 형태 및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과 크게 다르

지 않고 기간, 이의신청 가능 여부 등의 세세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인도에서는 BM특허 등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 자체로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기존에 완강히 거부되던 물질특허가 2005년부터 특허로서 인정되어 제약

회사들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에서 매년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특허도 중요하지만 상표의 중요도가 인도에서는 아직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특별

한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도 출원 및 등록이 용이하며 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 유리하

기 때문이다. 디자인권 역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해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리적 

표시를 따로 지리적표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가이드북에서는 인도의 국가 및 무역 현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여 인도의 사업성 판단

을 돕고자 하였으며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해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

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를 도식화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식재

산권법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요약 정리하여 강조하였

다. 마지막으로 각 권리별 분쟁 사례를 정리 수록하여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타국에서의 분

쟁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리인 정보를 제공하여 인도에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거나 혹여 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북을 통하여 인도의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 제2위의 인

구 대국이자 넓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도에서 지식재산 강국인 대한민국 기업들의 선

전을 기대하고 아울러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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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연혁

연혁 제도

1856
영국 1852년 특허법을 기반으로 

“The Act VI” of 1856 제정

1859 “ACT XV”로 개정

1872 “The Patents & Designs Protection Act”

1883 “The Protections of Inventions Act”

1888 “The Inventions & Designs Act”로 통합

1911 “The Indian Patents & Designs Act”

1972
“The Patent Act”(Act 39 of 1970) 발효

(1972년 4월 20일)

1999
“Patents(Amendment) Act(1999)” 발표

(1999년 3월 26일)

2002
“Patents(Amendment) Act 2002” 발표

(2003년 5월 20일)

2005
“Patents(Amendment) Act 2005” 발표

(2005년 1월 1일)

우리나라 특허법과의 차이점

한국 인도

가명세서 국내 우선권 제도와 유사

가명세서 작성 후 12개월 내 완전 명

세서 작성 가능

가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세서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

청구 범위 기재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만 기재하여 출

원하고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더라

도 출원 가능, 후에 출원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청구 범위 기재를 추가하면 

요건 충족됨

출원 시 1 또는 2 이상의 청구항을 반

드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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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

작성 언어

명세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한국

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PCT 등에 있어

서도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인도 언어인 힌

두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

실용신안제도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해서 10

년간의 보호를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특허보다 진보성 판단 기준이 완화되

어 있음

규정 X

심사 청구 시기

심사 청구는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

든지 가능

3년 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 실질 심사

를 하여 등록이 가능함

심사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출원인 또

는 해당 출원의 이해관계인만 가능

우선일로부터 48개월 심사 청구가 있

는 경우에 한해서 실질심사를 함

추가 특허 규정 X

추가 특허제도가 존재, 특허의 관리 

및 진보성 등에 의해서 출원이 거절되

지 않고 주발명과 같이 보호됨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는 없어지고 무

효심판 제도로 통합되어 등록 공고 후 

3개월 동안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은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특허취소신청이 신설되어 특허설정일

로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 동안 누구

든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출원 공개 후 특허 허여 전에는 누구

든지 이의 신청 가능

특허 허여 후 1년 이내에는 이해관계

인에 한해서 이의 신청 가능

BM특허

S/W특허
일정 요건에 따라 인정

S/W는 일정 요건 하에 인정

BM특허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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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Tip

∙ 출원 절차

- 실용신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영어로 된 출원이 가능하다.

- 1이상의 청구항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자국 내 거주하는 사람은 자국 내 출원 후에 외국 출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분할 출원에서는 완전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해당 완전 명세서는 최초 출원에 대해 제

출된 완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있지 않은 어떠한 사항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도면은 원칙적으로 도면상에 설명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Flow Chart는 흐름

에 대한 설명 자체가 도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명 사항이 기재될 수 있는 예외로 보고 있

고, 도면이 아닌 물품의 모형이나 견본에 있어서는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이 가능하며 심사관

이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출할 수 없다.

- 특허 출원 및 기타 서류에서의 보정이 청구항의 범위를 좁히거나 보정 전의 청구항에서 자명한 사항에 

대한 것만을 보정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정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오기의 정정, 기존 명세서

에 기재되었던 사항으로 청구범위를 좁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 심사청구에 있어서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정하여서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

며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36개월(3년)의 기간이 주어지나 인도는 48개월

(4년)로 우리나라보다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 자국 내 심사의 편의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

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명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기

간 내에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과에 대한 상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후에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지예외주장의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등에 있어서 조약국에서의 출원일 전에 해당 공개의 사

실을 알았을 경우로서, 그 조약국에 있어서의 출원이 그 후 적절하고 신속하게 실시 가능하게 된 형태

의 경우라면 외국에서의 공개에 의해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해주고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한 경우까지 이를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

- 법 규정으로 BM발명은 원천 봉쇄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발명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

- ‘원자력’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는 일절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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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출원 공개 후 등록 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 사전이의신청

제도(제25조 제1항)와 등록 공고일 후 1년 내 신청할 수 있는 사후이의신청제도(제25조 제2항)으로 

나누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특허의 공유

- 2 이상의 사람에 특허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들은 특허에 대해 균등하고 

불가분의 지분을 가지며, 동의 없이 제3자에 라이선스를 허락하거나 지분의 양도를 할 수 없다.

∙ 특허 라이선스

- 인도에는 관계 특허의 라이선스 부여제도가 있다.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배타적, 비 배타적을 불문

하고)가 본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저해 또는 방해받는 것을 이유로 관련된 특허의 라이선스를 장

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개발도상국 등 의약품 제조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의약품 수출을 하기 위한 강제 라이선스를 허가하

는 제도가 있다.

∙ 국제 출원

- 국제 출원의 경우 모두 완전 명세서로 간주한다. 따라서 인도 자국 내 출원이 아닌 국제 출원을 바탕으

로 인도 자국 내 진입하는 경우는 언제나 완전 명세서로 취급된다.

∙ 특허의 실시

- 물건 발명의 경우는 해당 발명의 제조, 수입 등의 행위에 특허권의 범위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속지주의 원칙상 수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지만, 수출을 위한 전제 

행위로써 생산, 양도 행위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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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개요

인도 역시 출원을 하면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을 허여한다. 특허의 빠른 권리화를 위해 

무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추후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국가도 있으나 인도는 우리나라와 비

슷하게 심사를 하여 등록을 허여하고 있다. 인도의 출원 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며 출원 후 18

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출원이 공개되고, 출원 후 48개월 이내에는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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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특허 제도

인도 특허법 제54조는‘추가 특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서 

개량 발명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해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54조를 보면‘특허 출원을 위해 제출

된 완전 명세서에 기재 혹은 개시된 발명(이하 “주 발명”이라고 한다)의 개량 또는 변경과 관련되는 특

허 출원이 있고 그 출원인이 주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특허권자인 경우, 해

당 출원인이 그 취지를 청구할 때에는 장관은 해당 개량 또는 변경에 대한 특허를 추가 특허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서 주 발명과 관련된 개량 발명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주 발명과 연관되어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특허

를 함에 있어 추가 특허가 주 발명과 독립적으로 특허가 허여된 경우는 이 특허를 취소하고 주 발명에 

대한 추가 특허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 특허의 경우에는 주 발명의 특허 부여 전에는 특허가 허

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추가 특허 제도에 있어서는 주 발명을 기준으로 하여 주 발명에 추가

적으로 인정되는 특허인 것으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추가 특허의 존속기간

추가 특허는 추가 특허를 출원한 날이 추가 특허에 대한 출원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추가 특허의 

존속기간은 인도 특허법 제55조에서 추가 특허는 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존속기간 또는 그 잔존기

간과 동일한 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기간 및 해당 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실효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 발명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나 주발명이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함께 소멸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주 발명의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추가 특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보아 재판소 또는 

장관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추가 특허는 주 발명에 관계된 특허의 잔

존기간에 대해서 독립한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고 주 발명의 존속기간 동안 발명이 유효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추가 특허는 독립된 특허가 되었는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

야 한다. (독립된 특허가 되기 전까지 추가 특허는 별도의 수수료의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가 특허의 효력

인도 특허법 제56조는‘완전 명세서에서 청구된 발명이 다음에 열거된 어떠한 공개 또는 실시에 의하여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특허의 부여에 대해 거절하지 않으며, 추가 특허로 부

여된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 사유에는 추가 특허와 관련

된 완전 명세서의 주 발명, 주 발명 특허에 대한 추가 특허 또는 해당 추가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완전명

세서의 주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에 대한 것은 진보성의 판단 자료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진보성 및 신규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는 선행기술로 보지 

않아 진보성 및 신규성에 대한 판단 시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자세하게는 기본 발명인 주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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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특허 공개 공보에 기재되어 선행기술이 된다. 따라서 주 발명의 우선

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 주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

적으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출원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주 발명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해서 주 발명을 기준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출

원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자신이 한 발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

원을 하고 그것이 공개 되었는데, 자신의 공개에 의해서 자신이 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출원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자신의 주 발명을 인용참증으

로 하지 않은 채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특허법과는 다른 제도로서 인도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 우

선권 주장과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존속기간도 원 발명의 존속기간에 합치되는 점, 주 발명은 추가 

특허 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 다른 점도 많으니 주의하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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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법 연혁

연혁 제도

Before

1940
Common Law

1940 Trade Marks Act, 1940

1943
Separate Patent Office and 

Trade mark Office

1958 Trade & Merchandise Marks Act

1999 The Trade Marks Act

2002 The Trade Marks Rules

2010 The Trade Marks(amendment)Act of 2010

우리나라 상표법과의 차이점

한국 인도

보호의 대상
색채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 상표, 

입체 상표, 소리 및 냄새 상표

상표의 부분 등록, 연속 상표, 상품의 

외관 등

인물 관련 

거절이유

저명한 고인(34조 1항 2호) 저명한 

살아있는 사람 (34조 1항 6호)

생존인 및 출원일 전 20년 내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가능

선의의 경합 

상표
등록 불가

일정한 경우 심사관의 허락을 얻어 등

록 가능

유사 상표 이전
유사 상표 유사 상품 이전에 의해 혼

동 시 취소

유사 상표 유사 상품 이전에 의해 혼

동 시 이전 무효

영업권 이전
업무 표장 제외하고 업무와 같이 이전

할 필요 없음

상표권 이전시 영업권과 같이 이전 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여 재

공고 필요

이의신청기간 출원 공고 후 2개월 출원 공고 후 3개월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불사용 심판 

적용요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불

사용

등록 후 5년 후 청구 가능 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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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Tip

∙ 상표의 보호

- 상표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유사 상표

에 대해서 연속 상표(Series Trademark)로서 연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이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상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법 규정상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리 및 냄새 상표를 인정해주고 있

다.

- 상표권에는 상품의 형상 포장을 표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 색채를 제한 없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모든 색채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색

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에까지 동일 범위로 인정하여 준다.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색채를 제한하는 경우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므로 일부에 대해

서 색채를 달리 하겠다 제한을 하는 경우 인도에서는 식별력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 인도 국민의 계급(카스트) 또는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평판을 해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표에 대해서 출원을 거절하고 법과 저촉되는 경우에 있

어서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나,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런 자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한다.

- 저명한 고인이나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으나 20년의 제한

을 두고 있다.

- 상표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상표가 주지 상표인 경우 또는 사용의 정당한 이유 없이 식별력을 해치거나 

평판을 해치는 경우라면 비록 상품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거절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과 저

촉되는 경우에 있어서 역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행 상표

권자 또는 선행 권리자가 등록에 동의한 경우라면 등록이 금지되지 않는다.

∙ 상표권의 효과

- 상표의 부분 등록에 있어서 효과가 문제될 수 있는데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에 대

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며 부분 등록된 경우에는 그 부분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를 인정해 줄뿐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 

그 등록은 그 등록 상표의 전체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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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이전

- 상표권 이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과 같이 이전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상표권의 취소

- 인도의 상표권 취소 사유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식별력 상실 또는 오인 혼동을 일으키

는 사용으로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불사용 취소 심판은 적용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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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심사진행도

자료 : 인도 상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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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연혁

연혁 제도

1872 “The Patents & Designs Protection Act”

1883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Act”

1888 “The Inventions & Designs Act”로 통합

1911 “The Indian Patents & Designs Act”

2000 “The Design Act of 2000”

2001 “The Design Rules, 2001”

2008 “The Design Rules(Amendment, 2008”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점

한국 인도

보호의 대상 글자체 디자인 포함 X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일반적인 공지 행위

중앙 정부 인정 산업과 관련된 박람회

에서 공개 시 인정

무심사 제도
무심사(디자인일부심사) 제도 존재(일

부 물품에 한해서)
X

확대된 선출원

주의

제 33조 3항에서 출원디자인의 일부

분에 대하여 후출원 등록 배제효 인정
X

보호 기간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

원 후 20년이며, 다만, 관련디자인권

의 경우 기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

료일까지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능, 단 5년의 기간 동안 연장가

능

기타 제도

관련디자인제도(구,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부분디자인 제도, 권

리범위 확인심판, 정당권리자 출원제

도, 분할출원 제도, 재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청구제도, 이용 저촉관계 규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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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Tip

∙ 디자인 출원 절차

- 유사 디자인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

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인도 역시 이를 신규성 상실로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으나 모든 공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중앙 정부에 의한 관보의 고

시에 의한 박람회 등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만 이에 해당하게 된다.

- 무심사 제도의 규정이 없다.

∙ 등록된 디자인

- 인도는 등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디자인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하는 경우 5년

의 기간을 더 연장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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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출원의 심사 절차

디자인 출원서가 접수 되고 나면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특허법은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청구를 한 후에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불필요한 심사를 줄이며 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는 아직 디자인 출원의 숫자가 많지 않으며 판단이 특허

에 비해 도면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 별도의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도 

출원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의 디자인 출원과 관련해서 디자인이 출원되면 심사 청구가 없어도 출원 순서에 따라서 심

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형식에 맞는 출원인지를 살피는 방식심사를 한 후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며, 거절 이유가 없다면 등록을 허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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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물품 분류

인도에서는 로카르노 국제 분류에 의해서 디자인 물품을 분류한다. 디자인은 출원 시 반드시 물품에 대

한 지정을 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은 물품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분류는 중요한 부

분이다. 인도의 디자인 물품 분류는 32개의 Class를 가지고 있고 각각 Sub-Class로서 여러 제품을 가

지고 있다. 인도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물품 분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더 자세한 물품에 관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인도 특허상표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로카르

노 분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청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할 수 있다.

디자인 출원을 위한 Guide Line

1.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 있는지 살펴볼 것

디자인 사무국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선행 디자인 조사를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다. 등록 번호를 알고 있다면 Form 6와 개인의 경우 500루피, 소기업의 경우 1,000루피, 

소기업 외의 경우 2,000루피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 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Form 7과 개인의 

경우 1,000루피, 소기업의 경우 2,000루피, 소기업 외의 경우 4,000루피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2. 대표 디자인 선정

대표 디자인은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형식에 맞게 A4 

사이즈로 준비되어야 하며 출원자와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디자인 물품 분류 확인

체계적인 디자인 등록을 위해 물품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산업디자인의 분

류에 따라 class와 sub-class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로카르노 물품 분류에 따라 32개의 class

가 있고 각 class들은 sub-class로 구성되어 있다.

4. 신규성의 주장(statement of novelty) 제공

빠른 심사와 명확한 보호를 위해 신규성의 주장(statement of novelty)은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 

5. 권리포기서 포함

디자인의 패턴 등이 상표와 혼동되고, 기술적 기능 또는 문자 등이 포함되는 경우 권리포기서가 포함

되어야 한다. 이는 디자인은 물품에 포함된 심미성만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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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권 주장

디자인 출원이 조약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에서 먼저 출원 하고, 6개월 내 인도에 출원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한 출원일을 인도에서 출원일로 인정하여 등록 요건을 판단하여 줄 수 있다.

7. 출원 비용의 검토

출원을 함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가 드는바 비용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8. 출원 서류 검토

출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 되었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원서는 콜카타에 

있는 디자인 사무국이나 델리, 뭄바이, 체나이에 있는 특허 사무국의 디자인 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9. 정보 제공(필요하다면)

디자인 사무국이 사전 심사 후에 추가 정보 또는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를 요청한다면 이를 신속하

게 제공하여야 한다.

10. 출원인 정보

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허상표청과의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하도록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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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요 Q&A

1. 법원, 정부 기관은 침해와 무효를 동시에 처리합니까? 아니면 무효 행위가 별도의 

절차로 제기되어야 합니까?

인도 법원은 무효 및 침해 문제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피고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방어책과 반소

로 특허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특허 부여 후 이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항소위원회

(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에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은 비슷한 경우에 결정을 내린 다른 국내 또는 외국 법원 또는 기타 국내 또는 

국제기구의 의견을 어느 정도 고려하거나 또는 준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법원에 구속력을 행사한다. 또한, 법원은 해당 주 내의 상급 법원의 판결

에 구속된다. 다른 주 법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설득력 있는 가치가 있다.

인도 법원은 외국 법원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는다. 인도 법원은 국가 법정 또는 판례법의 지침이 부

족한 경우 외국 법원의 의견을 고려한다.

3. 법원은 부분적으로만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실용신안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까?

법원은 부분적으로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에 의해 제기된 반

소 판결을 내리는 동안 특허의 특정 청구항을 무효화하고 나머지 청구항이 타당하다고 판결할 수 있

다. 하지만, 인도는 실용신안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누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 특허 소유자

특허 소유자는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독점 라이선스 소유자(전용실시권자)

독점 라이선스 소유자의 권리는 특허 소유자의 권리와 동일하다. 독점 라이선스 소유자는 특허 소

지자를 청구인 또는 피고인으로 하여 소송 절차의 당사자로 만들어야 한다.

특허 등록부에 대한 라이선스의 기록은 라이선스 소유자에 의해 도출된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증

거로 작용한다. 라이선스의 부여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등록부에 정식으로 기록된 경우에만 특허법

에 따라 유효하고 실시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상표청에 의해 면허가 기록되지 않은 경

우에도 법원은 청구를 진행할 재량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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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독점적 라이선스 소유자(통상실시권자)

1970년 특허법 제110조에 따라, 라이선스 소유자는 특허권자에게 침해 통지를 하고 권리 침해 

방지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가 요청한지 2개월 이내에 그렇게 하지 않

으면 라이선스 소유자는 특허 소지자인 것처럼 소송 절차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 소유자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된다.

- 배급 유통 업자(기타)

배급자는 특허권자 또는 독점권 보유자가 아닌 한 인도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5. 특허 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침해 혐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의무입니까?

특허 소지자가 침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침해 혐의자에게 혐의 사실을 알리는 경고장을 보내

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1970년 특허법(Patents Act)에 따라 근거 없는 침해 위협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제 조치를 모색 할 수 있다.

- 특허 침해 위협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선언

- 특허 침해 위협의 지속에 대한 금지 명령

- 특허 침해 위협에 대한 손해가 생겼을 경우

특허 침해 위협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특허의 무효성을 제기 할 수도 있으나 특허 

보유자가 청구자의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확증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구제책도 받

을 수 없다.

   특허가 존재한다는 단순한 통보는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 특허 보유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특허 침해와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특허 소지자는 불공정 경쟁이 보통 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반이므로(특허 침해는 법정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므로) 단일 소송에서 특허 침해와 불공정 경쟁을 모두 주장 할 수 있다.

7. 어느 정도의 특허권 행사로 특허 보유자가 반독점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 소유자에게 반독점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제기 할 수 있다. 최근에 인도경쟁위

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된 문

제에 대해 조사하고 디자인 침해 주장은 “가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인도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났으며 두 법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법원과 인도경쟁위원회 간의 분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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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 침해 소송 절차는 보통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특허 침해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2∼3년 동안 지속된다.

인도 법원, 특히 델리 고등법원은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신속한 소송 절차를 제시했다. 패스트 

트랙 소송은 특허 제도 하에서 유효한 독점권의 제한된 기간뿐만 아니라 임시 금지 명령을 획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 소송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침해 소송의 전체 재판

은 기관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사건이 몇 개월 내

에 처리된 사례가 몇 가지 있다.

9. 첫 번째 판례 결정, 예비 가처분 절차, 항소 절차 등에 대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00∼100,000달러이다. 고문 변호사가 

참여하면 비용이 크게 증가 할 수 있고,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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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인도 특허 출원

CHECKLIST

출원에 필요한 서류 확인

1 출원서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서지사항 □

2 명세서
1 이상의 청구항이 반드시 필요

발명 및 도면의 설명
□

3 도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4 요약서 발명에 대한 요약 □

5 가명세서 제출 여부
특허법 제9조 및 제10조

12월 이내에 완전명세서 제출
□

6 선언서

특허법 제8조

출원 상세사항의 통지 의무에 대한 일종의 

서약서로써 특히 외국 출원과 함께 진행할 

경우에 제출

□

비고
심사 청구는 출원 후 4년 이내에 

하여야 함을 유의.

특허요건 확인

1 특허성 특허법 제2조 □

2 불특허사유 특허법 제3조 □

3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특허법 제2조 (1)(ja),(l) □

4 공지예외주장 적용 여부 특허법 제29조 - 제32조 □

비고

인도 재내자의 경우 허가 또는 

인도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외 출원 금지 

조항이 있음을 유의.

특허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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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상표 출원

CHECKLIST

상표 출원 주요서류 확인

1 출원서
출원인의 서지 사항, 표장 및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 기재.
□

2 표장의 추가 표시 서류 색채 상표 및 기타 사항 기재 □

3 우선권 증명 서류 □

4 대리인 위임장 □

5 연속 상표 추가 표시 서류 □

6 증명표장 규제 규약에 대한 사항 □

상표 등록 요건 확인

1 절대적 거절이유
상표법 제9조

식별력 또는 불상표사유
□

2 상대적 거절이유
상표법 제11조

타 상표와의 관계를 고려한 거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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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디자인 출원

CHECKLIST

디자인 출원서류 확인

1 출원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2항 □

2 도면 도면을 통하여 권리범위가 확정 □

3 투사도 □

4 지정물품 물품의 사용 목적 및 디자인의 사용 용도 기재 □

5 수수료 □

디자인 등록 요건 확인

1 물품성
디자인보호법 제6조

글자체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음.
□

2 불디자인 사유
디자인보호법 제4조 (d)

공서양속 및 공공질서 위반의 경우
□

3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보호법 제2조 (d) □

4 선출원주의 디자인보호법 제6조 □

5 신규성 및 창작성 디자인보호법 제4조 (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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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 시 고려해야할 방어 방법

CHECKLIST

피고가 고려해야 할 방어방법 확인

1 존속기간 만료 □

2 특허권 비침해 □

3 특허 무효사유 검토 □

4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 검토(특허법 제 107A조) □

5 라이선스 취득 가능 여부 검토 □

6 특허권자에게 특허 소유권 없음으로 인한 항변 □

7 특허권 포기로 인한 소멸 □

8 특허권 남용(Misuse) □

9 특허권 양수 가부 검토 □

10 특허법 제 106조에 기하여 근거가 없는 침해소송인지 검토 □

11 회피설계 가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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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 분쟁해결방법(ADR)

CHECKLIST

조정자(mediator) 선택 확인

1 특허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을 파악할 것 □

2 조정자 풀 및 가능한 조정자 리스트는 확인할 것 □

3 선택하려는 조정자의 일반적 배경정보를 확인할 것 □

4 조정자의 경험, 추천정보를 확인할 것 □

5 조정자와 조정하는 방법 및 스타일에 관하여 문의할 것 □

6 조정자에게 특허기술 또는 특허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지 확인할 것 □

7 조정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중립성이 보장되는지 확인할 것 □

8 조정자의 조정비용을 확인 □

중재자(Arbitrator) 선택 확인

1 임시중재 또는 기관중재 선택할 것 □

2 중재기관의 리스트 확인할 것 □

3 중재기관의 일반적 배경정보를 확인할 것 □

4 지식재산분쟁 관련 전문 중재자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 □

5 중재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것 □

6 중재비용을 확인할 것 □

7 중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및 세부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할 것 □



38ⅠINDIA

경고장 또는 소장 송달 시 고려 사항

CHECKLIST

소장 송달시 피고가 고려해야 사항 확인

1 최대한 신속히 현지 소송대리인 선임한다. □

2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여러 조치들을 준비한다. □

3 중재, 조정, 화해 가능 여부를 살핀다. □

4 실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5 소송진행시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을 파악한다. □

6 가능한 항변사유를 검토한다. □

7 가능한 반소사유를 검토한다. □

8 필요시 전문가를 고용한다. □

9 권리 양수 가능 여부 또는 라이선스 취득 가부를 검토한다. □

10 소송전략을 수립한다. □

권리 침해대비 체크리스트

체크사항 Yes No

1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의 문서가 송달된 경우 문서의 종류와 내용을 확

인 하였는가 
□ □

2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정당한 권리자인가(실제 상표권자 또는 독점적 라

이선스권자가 맞는가)
□ □

3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하는가(존속기간이 만료되

었는가. 연차료는 납부되었는가)
□ □

4 자신의 실시 행위가 권리자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가 □ □

5
자신에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가 (선사용권, 권

리의 효력제한)
□ □

6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나 취소시킬 만한 하자가 있는가 (원시적, 후발적 

무효 사유 검토)
□ □

7 권리자와 협상이나 화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취득할 방법이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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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체크리스트

체크사항 Yes No

1
발명이 인도에서 특허의 대상인지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

2 선행 특허가 있는지 검토 □ □

3
인도의 공지 예외 주장의 요건을 검토 – 특히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공개 

후 이를 다시 특허로 출원할 경우
□ □

4 선언서 제출 대상인지 검토 □ □

5 조기 공개 신청 여부 검토 □ □

6 본인 또는 타사의 이의 신청 가능 기간 및 사유를 검토 □ □

7 특허권 등록을 위한 등록료 납부 등을 검토 □ □

8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유지비용을 검토 □ □

9 특허권의 권리범위 및 효력 제한 사유를 검토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 □ □

10 추가 특허제도를 검토하여 그 권리범위 및 존속기간을 확인할 것 □ □

11
특허권의 소멸사유 특히 취소 사유를 검토하여 심판에 대응 또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
□ □

12 강제 실시권 사유 및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 취소를 검토 □ □

상표권 체크리스트

체크사항 Yes No

1 상품에 사용된 모든 표장을 식별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 □

2 새로운 명칭이나 표장을 채용하기 전에 선사용상표 검색 절차를 거쳤는가 □ □

3 조기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 □

4 본인 또는 타사의 상표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가능 기간 체크 □ □

5 등록 후 등록료 납부 □ □

6 존속기간 체크 및 갱신 여부 고려 □ □

7 본인 또는 타사의 상표의 취소사유 검토 □ □

8 상표 사용권의 개별적 취소사유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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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체크리스트

체크사항 Yes No

1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인지 검토 □ □

2 디자인이 물품성이 있는지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은 아닌지 검토 □ □

3 선행 디자인 검토 □ □

4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1군에 해당하는 물품을 검토 □ □

5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하여 등록 여부 결정 □ □

6 디자인원의 존속기간 및 연장여부 검토 □ □

7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검토 □ □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응한 체크리스트

체크사항 Yes No

1 각 권리별 침해로 보는 행위 검토 □ □

2
소송 중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 – 특히 승소 

여부가 거의 확실시 되거나 소송 중에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 □

3 소송에 앞서 경고장을 통해 상대의 고의성 입증 □ □

4 민사상 절차뿐 아니라 형사상 절차를 고려 □ □

5 법원의 위치 및 소장 송부 절차 검토 □ □

6 현지의 대리인 선임 □ □

7 화해 협상 등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검토 □ □

8 소송뿐 아니라 심판원 또는 세관에 의한 보호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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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 일반 현황

Ⅰ. 국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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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art 국가 개요

가 주요 산업 동향

인도의 주요 산업(농수산업, 제조업, IT분야 등)의 동향, 주요 품목별 수출입, 교역 등의 무역 현

황을 살펴보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 현황을 별도로 살펴본다.

1) 주요 산업동향

인도 또는 인디아(India)의 정식명칭은 인도 공화국(The Republic of India)이다. 서남아시아

의 면적 3,287,590km2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를 자랑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 네팔, 부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와 접경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3억 명이며, 세계 인구의 17.1%를 차지

하는 세계 2위 인구대국이다. 많은 인구에 따른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시장성 때문에 

각 분야 업계의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도시지역 인

구집중도는 낮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종

족은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몽골로이드족 등이 있고 외래 민족의 유입으로 다양한 인종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힌디어를 공용어로, 영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하고 있다. 종교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및 기타 종교가 있다. 또한 카스트제도라고 하는 계급제도가 실재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인도경제는 2012/13년 6.6% 2013/14년 7.2%, 2014/15년 7.6%, 2015/16년 7.4% GDP 성장

률을 달성, 지난 5년 평균 8%대의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인도 경제가 본격적인 고도성장 궤도에 진

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성에 의해 성장

할 가능성이 무궁한 나라이다.

인도의 산업구조는 농업 중심에서 광공업, 특히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적인 구조로 빠르게 변화

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경제성장의 진폭도 완화되고 있다. 인도의 산업 부문

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업 부문은 몬순 기후의 변화에 따라 연도별 성장률 진폭이 너무 커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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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은 1990년대 이후 

6~8% 대의 안정적 성장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부문 의존도가 46.3%에서 18%로 줄

어드는 한편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인도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재편을 경험하고 있

다. 서비스업 분야는 38%에서 50%대로 급격하게 팽창하여 서비스업 부문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IT산업은 매년 평균 30~40%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신규 전문 인

력은 물론 기타 부문까지 고용을 파급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산업관련 장비와 건설업, 일반 

소비재의 내수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의 확산을 일으키며 인도사회를 변화시켰다. 인도의 IT

산업은 GDP총량에서 IT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직접적인 비중에 대한 의미보다는 타 산업에 미치

는 파급효과가 더 크며 BT와 더불어 최고의 지식 기반 산업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준비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IT산업의 규모는 2014년 4월∼2015년 3월 동안 약 

319억 4,0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경제성장의 추이가 1차 산업에서 2차 내지 3차 산업으로 점점 옮겨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인도의 

지식재산권 이해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 기술과 산업재산권

을 보호하는 특허법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표장으로 사용하는 서비스표, 상표, 디자인 등

을 보호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경쟁 및 소비자법의 적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가) 농수산업

농업은 인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로서 국가 수입의 18.5%를 책임지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15%와 인도 노동력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다. 인도의 농업부문은 곡물 생

산과 축산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농업부문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비중과 경제적 중요성이 

하락하여 인도 GDP의 18%를 담당하며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면서 극빈층

을 형성하고 있어 국가 균형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두 차례 

녹색 혁명을 실시하여 질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농민들이 바이어에게 직접 생산품을 팔 수 있게 

법안을 수정하였고, 농업 및 관련 분야의 서비스, 원예 농업과 화훼원예, 종자의 개발, 동물 농장 

등에서의 자동 승인으로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인도는 농업 기후 조건이 좋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코코넛, 망고, 바나나, 콩, 후춧가루 등의 최대 생산국이며, 쌀, 밀, 설탕 

등의 두 번째 큰 생산국이다. 농업 관련 제품들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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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업

인도의 제조업 부문은 GDP에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자동차, 철강, 

섬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동차

인도 자동차산업 규모는 약 1,200억 달러에서 1,551억 달러 사이로 추정되며, 특히 상용차량 분

야의 성장이 예상된다.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연평균 35.2%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대부

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200만대가 넘는 대규모 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어 자동차 생산국들 중

에서 8위 생산국인 브라질의 생산능력과 거의 비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스즈키, GM, 아우디,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의 회사가 인도 자동차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속도로 증

가하고 있다. 중산층 및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한 구매가능 계층의 확대, 도로망 개선, 대중교통수단 

미비, 다양한 지불방식의 도입 등으로 승용차, 삼륜차, 이륜차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

망이다. 그러나 승용차는 도로망 확충이라는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보급 속도는 예상보다

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연비가 뛰어나고 통근 및 통학할 때 기동성이 높은 이

륜차의 비중이 인도 내에서 높다. 도로 인프라가 미비하고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 당분간 자동차에 

비해 이륜차 보급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도로 건설용 트

럭을 비롯한 중 대형 상용차 시장이 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2) 철강

인도의 철강 산업 성장세를 보면 1907년 TISCO에 의해 잠세드푸르에 최초의 제철소가 설립된 

이래 풍부한 철광석과 석탄 부존,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경제 성장에 기민

한 영향을 받는 철강 산업은 세계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아 2008-2009년 다소 침체기를 맞았으나,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인프라 건설, 부동산 개발, 자동차 산업 등 철강사용이 

큰 건설업 및 제조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해 수요가 증대되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IBEF에서 2015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 철강 산업은 회계연도 2007-2008년 이후

로 연평균 13.7% 성장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2014-2015년 기준 인도 철강 산업의 전체 시장 규

모는 810억 달러이다.

인도 철강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사항에는 지나친 규제, 환경 문제, 부지 획득의 지연, 사회

적 반대 등이 있다. 또한 생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수년간 급성장하고 있는 건설 등 내구 산업을 기



INDIAⅠ45

Ⅰ. 국가 일반 현황

반으로 철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능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 철강부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조강 생산 국가로 등극했다. 또한, 야금(sponge iron)의 

경우, 2014년 이후로 세계 1위 야금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3) 화학공학(CT)

인도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인도는 아시아에서 3번째로 큰 화학제품 생산국이며, 세계 6위의 화

학제품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제11차 국가계획 기간 동안 화학 산업은 13∼14%의 성장을 이뤘

으며, 석유 화학부문은 연간 8∼9%의 성장을 거듭했다.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하는 인도 화학 산업

은 인도 GDP의 약 3%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부문이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은 인도의 5대 주력 수출 품목으로 2020년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함께 세계 4강 진입이 예

상된다. 인도 플라스틱 산업 협회(AIPIA)에 따르면, 인도의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하는 전체 인도 

화학 산업의 규모는 2020년까지 2,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석유화학 

산업은 1991년 개혁을 기점으로 수입대체 및 자급도 제고를 위해 활발한 신증설을 실시함에 따라 

높은 내수 증가와 더불어 생산 규모 면에서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이후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와 무역 정책의 변화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확대와 투자 증가가 가속화되는 한편 외자

합작 사업과 기술이전도 촉진되고 있다. 원자재 획득 및 규모의 경제 상 석유화학 산업은 구자라

트, 마하라수트라, 웨스트 벵갈 주 등 3개 주 지역에 87.64%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도 석유

화학 제품의 생산 구조는 기초 원료(raw materials), 중간재(intermediates), 하류 제품 또는 최

종 소비재까지 모두 생산하는 거의 완전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여타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인도는 기초 원료의 생산을 시작으로 수요가 직접 발생하는 최종 단계(컴파운드, 성형가공)와 하류 

제품(합성수지 등의 polymer 제품)으로 확대하는 선진국형 성장모델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인도

의 석유화학 산업은 비교적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설비와 노동력, 일부 분야에서 고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4) 섬유/패션

섬유 산업은 인도 경제에서 생산과 외화 획득 그리고 고용이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IBEF에 따르면, 인도의 섬유 산업은 전체 산업생산에 있어서 14%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 GDP의 

4%를 담당하고 있다. 섬유 산업은 인도 전체 산업수출에서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500만 명의 인구가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인도 내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산업 부문이다. 인

도 섬유 시장의 규모는 2009년 700억 달러 규모에서 2014년 99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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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trade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유 및 의류 수출 국가

를 기록했다. 의류 수출만으로 볼 때,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수출을 기록한 바 있다. 주요 품목으로

는 실크와 면, 황마 등이 있다.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7-2012년)에서 섬유 산업 지원을 

위해 할당된 예산은 41억 8천만 달러였으나,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2-2017년)에서 섬

유 산업 지원에 11차 경제개발 계획 대비 1.7% 상승한 42억 5천만 달러를 할당해 섬유 산업에 대

한 인도 정부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서비스업

(1) 정보기술(IT)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 통신규제기구인 TRAI(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의 2015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인도의 휴대폰 누적 가입

자 수가 9억 8,869만 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종전 빠르게 성장하던 도심지역 무선통신 보급률은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둔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여력이 충분한 교외지역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며 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중이다. 또한, TRAI 조사결과 유무선을 합한 통신 가입

자의 수는 10억 명이 넘는데 이 같은 흐름의 선두에는 Bharti Airtel, Vodafone, Idea 등 인도 이

동통신 업체들의 고객확보 경쟁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5년 8월 말 기

준 인도의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2,600만 명에 불과해 전체 유무선 통신에서 단지 2.6% 정도의 비

중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 증가에 힘입어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 수

의 경우 회계연도 2006-2007년 860만 명에서 회계연도 2014-2015년 기준 2억 6,700만 명으로 

연평균 53.64%의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통신 인프라 시장은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통신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기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총칭하는 통신사 인프라, 기업 간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교환하고 음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 통신 인프라, 피처폰, 스마트

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폰, 태블릿 PC와 데이터 카드 등과 같은 사용자 기기 인프라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도 통신 인프라 시장은 급격히 성장한 인도 이동통신시장에 힘입어 2014년 4월~2015

년 3월 동안 약 319억 4,0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12% 성장한 바 있다.

(2) 유통/물류

인도 유통산업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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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형 유통망, 전문유통망, 온라인 유통망으로 구분된다. 인도는 국토면적이 넓고 소매시장에서 

전통적 소매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중간업자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회계연도 2014-2015년 기준 인도의 소비지출은 약 1조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5년 1조 2,500억 달러, 2020년에는 3조 6천억 원으로 연평균 13.9% 성장을 할 것

으로 예상된다. 유통시장의 경우 2000년 2천 40억 달러에서 2015년 6천억 달러, 2020년에는 1

조 3천억 달러로 연평균 23%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 온라인 쇼핑시장은 

2009년 38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 126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바 있다. 최근 인도 내 유통채

널 별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메이저 기업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Reliance Retail사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기업은 물론, Flipkart사와 같은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은 인도가 전통적인 소매 유통구조에서 현대 유통구조로 급

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 인도의 무역현황

2011년도 인도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75% 증가한 3,071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입과 식물성 기름 수입가격 인상으로 수입액이 전년대비 32.58% 증가한 4,65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적자는 1,579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유럽 발 경제위기로 독일, 이탈리아 등

과 같은 유럽국가에 대한 수출액 감소와 루피화 강세로 인한 외국 물품에 대한 수입 증가로 인해 

무려 1,932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루피화 가치가 급락하고 미국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신흥국가에 대한 외국

인 투자가 늘면서 무역적자가 1,528억 달러까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2014년 이후로 루피화 

가치가 하향세를 유지하면서 수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무역 수지가 소폭 감소했다. 2015년에

는 인도의 주요 수입상품인 원유에 대한 국제가격이 하락한 결과, 2015년 원유를 포함하는 광물성 

연료에 대한 수입액은 전년대비 무려 40% 가량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인도의 2015년과 2016년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감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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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인도의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역액 7,877 7,831 7,831 6,620 6,262

수출 2,973 3,151 3,217 2,679 2,645

수입 4,904 4,680 4,613 3,941 3,616

무역수지 -1,932 -1,528 -1,396 -1,261 -970

자료 : GTA

<표 Ⅰ-2> 인도의 상위 10개 품목 수출 현황(2017년 1∼4월까지)
(단위: 백만 달러, %)

품목(HS CODE) 금액 점유율 증감률

귀금속 15,341 15.16 7.05

광물성 연료 11,998 11.85 39.7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5,349 5.29 18.93

일반차량 5,066 5.00 6.95

철강 4,269 4.22 185.68

유기화학물 4,215 4.16 9.20

의약품 4,105 4.06 -4.80

의류 3,715 3.67 9.29

의루 및 액세서리 3,079 3.04 25.13

전자기기 2,870 2.84 0.85

자료: 무역협회

<표 Ⅰ-3> 인도의 상위 10개 품목 수입 현황(2017년 1∼4월까지)
(단위: 백만 달러, %)

품목(HS CODE) 금액 점유율 증감률

광물성 연료 40,037 27.70 61.21

귀금속 25,687 17.77 66.41

전자기기 14,891 10.30 32.11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11,519 7.97 5.77

유기화학물 5,696 3.94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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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3) 한국과의 교역 동향

2016년 기준 우리나라에게 있어 인도는 8위의 수출 대상국이자 11위의 교역대상국이다. 양국 

간 무역규모는 2002년 26억 달러에서 2011년 205.4억 달러로 10년 사이에 7배 이상 성장하였

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교역 감소폭이 두드러졌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수출은 12.4% 증가한 127.8억 달러를, 수입은 14.7% 감소한 52.7억 달러

를 기록하였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수출은 3.6% 감소한 115.9억 달러를, 수입은 1.2% 감소한 

4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Ⅰ-4>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2월

수출(한→인) 113.7(-4.6) 127.8(12.4) 120.3(-5.9) 115.9(-3.6) 22.4(22.1)

수입(인→한) 61.8(-10.7) 52.7(-14.7) 42.4(-19.6) 41.8(-1.2) 7.7(21.3)

무역수지 51.9 75.0 77.8 74.1 14.7

자료: 무역협회

이렇듯 양국의 교역규모는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한-인도 

CEPA의 혜택으로 기본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계획이어서 우리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교역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우리 기업들의 공격적인 인도 시장 진출과 홍보로 인한 

인지도 상승 2)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 3)고급 기술 및 제조기반이 취약함에 따

라 수입 의존적인 산업구조 4)신정부의 경제우선의 정책기조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對인도 수출규

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 역시 산업화가 진행해감에 따라 풍부한 인력 및 자원을 

품목(HS CODE) 금액 점유율 증감률

플라스틱 3,983 2.76 16.07

동식물성 유지 3,850 2.66 22.37

철강 2,810 1.94 -12.67

광학기기 2,716 1.88 19.94

항공장비 및 부품 2,297 1.59 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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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향후 여러 제품들을 한국으로 대량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수입 규제 제도

1) 수입 규제 전면 철폐

인도는 2001년 기존의 수입 수량 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수입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아 수입에 있어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만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품목이나, 마약류, 총기류, 등 일부 품목과 식

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 및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관세제도

인도의 관세 체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인도의 총 관세

는 기본 관세(Basic Duty)와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 특별부가 관세 (Special 

Additional Duty) 그리고 교육세(Educational Cess)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가 2017년 7월 1일부터 통합간접세(GST)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폭 단순화 되었으며, 기존의 상계 

관세와 특별부가 관세가 품목별 GST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합됐다.

3) 비관세 장벽

가)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 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제품 수명은 

제조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산 제품과 비교하

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나)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항만보건소(PHO: Port Health Officer)의 검사를 받아야 하

며, 검사 결과 전까지 화물 창고에 보관되고 검사통과에 실패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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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된다.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

이 부족해 검사대기 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창고

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 검사는 제품 운송 보관의 상태(제품 특성에 따른 보관 

요건 충족 여부, 부패와 오염방지 여부 확인)와 제품의 시각적, 물리적 상태(팽창, 돌출 등 식품 

변질여부를 가시적으로 판단하며 해충, 먼지 등에 의한 식품 손상을 확인) 등을 확인한다.

다)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 또는 보건당국 

(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

야 한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돼 식품 유효기간이 짧아

지고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하여 수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

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필수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011년 8

월 FSSA의 시행 후 기존보다 1개 추가된 4개 샘플로 변경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1개 샘플은 

식품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2개 샘플은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가 지정한 관리자, 나머지 1개는 업체 요청 시 정부가 승인한 샘플 실험실로 전달된

다. 이 때, 식품 분석가와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 심사를 위해 제3의 실험

실로 전달 후 분석된 결과로 판정된다. FSSA의 시행으로 새로운 조정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사 판정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가 조정 절차를 주재한다. 식품 안전 항소 재판소는 법원과 동등한 권한

이 부여되므로 심각한 위반 사례에 한해 실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정 분

쟁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판결 절차가 간소화됐다.

라) 소매를 목적으로 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Rules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 수입자명과 주소

- 포장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

- 표준 단위로 표기된 총수량

- 제품의 포장연월

- 포장된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고 소매가

(세금, 운송비, 수수료, 광고비, 운송비 등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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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Source of Import)

- (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유효 기간

통관 전 루피화로 표시된 최고 소매가(Maximum Retail Price, MRP)를 라벨에 명시하는 

것은 對 인도 수출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라벨에 명시된 제품 가격은 세금 산출 근

거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업자들은 최고가를 실 판매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최고가 예측이 중요하다. 한번 정해진 MRP는 수정할 수 없으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관 물량부터 인상이 가능하다.

마) 바이어의 구매 거부로 인한 수출품의 재반출을 세관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운송된 제품에 대해 바이어가 이런저런 사유로 구매를 거부할 경우, 수출자는 제3의 바이어

에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수출지로 재 반출해야 하나, 이 경우 인도 세관에서는 원래 계약자

(바이어)의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바이어가 이러

한 점을 악용해 NOC를 써 주지 않을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게 된다. 현지 바이어가 이런 현

실을 악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구매를 거부한 후, 수출자의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

해 재협상을 시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 인도 정부는 중고 차량 수입 시, 중고 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 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

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중고차량 수입

은 모두 뭄바이 세관 (Customs Port at Mumbai)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 차량은 인

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도 거쳐야 하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테스

트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시험 인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The Vehicl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Ahmednagar of the Ministry of 

Defence of the Government of India,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Pune or Central Farm Machinery Training and Testing Institute 등이 속한다. 이 외 

배기량 제한도 있는데, 수입하는 중고 자동차 배기량은 3,000cc를 넘어야 하며 

1,000cc-2,500cc의 중고 차량은 전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cc-500cc 사이의 모델은 수입 가능하며, 모터사이클은 250cc 이상의 모델에 대해 수입

이 가능하나 800cc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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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동향

중국산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이미 10%를 넘어가고 있어 인도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을 타

깃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산만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많다. 글

로벌 경제위기로 수요심리가 위축되어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對인도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인도 

국내 산업의 피해가 누적되어 인도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심으로 무역구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옥소 알코올, 무스프탈산 두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

드 조치를 시행 중이며, 동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된 후 실

적이 전무하다. 이런 인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는 자체적인 관세감축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무역국과의 FTA를 체결했으며, 한국 및 ASEAN과도 2010년 1월 1일부로 FTA를 발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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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art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가 행정기관

지식재산권 관련된 인도의 각종 행정기관들을 살펴본다. 특허청 예하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모두 관리하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달리 인도는 특허사무국, 상표사무국, 지리적 표시 등록사무국

에서 각각의 권리를 관리하며 이를 통괄하는 특허상표청이 상위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료: http://www.ipindia.nic.in

[그림Ⅰ-1] 인도 특허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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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CGPDTM) (특허상표청)

특허상표청은 특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 전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인도 

Mumbai에 설립되었으며 특허,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의 상위기관으로써 하부 기관

인 특허, 상표 사무국들의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권

에 관한 기관 및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한다. 

2) India Patent Office(특허사무국)

인도 특허사무국은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인도 특허사무국은 

총 4개의 지점으로 Kolkata, Chennai, Delhi, Mumbai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Kolkata에 Head 

Office를 가지고 있다. 특허사무국은 “Patent Act 1970”의 법에 의거하여 특허법의 형식에 맞는 

출원에 대해서 출원서를 접수 받고 일정 기간 안에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

를 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을 시켜주는 업무를 주로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특허법 및 

수수료와 같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인도 진출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

하게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 출원, 등록에 관

한 사항은 특허사무국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간편하다. 인도는 매우 면적이 넓은 나라로서 진출

할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의 특허상표청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India Trademark Registry(상표사무국)

인도의 상표 출원은 특허 출원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인도는 특허사무국과 별도

로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표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상표사무국은 5개의 

지점(Mumbai, Kolkata, New Delhi, Chennai, Ahmedabad)에 위치하고 있다. 특허사무국과 

마찬가지로 상표사무국도 상표의 출원, 등록,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상표 출원 서류 및 관련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인도 진출에 있어서 상표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상품일 경우 복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상표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도의 상표사무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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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리적 표시 등록사무국(India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y)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는 지리적 표시를 별도의 규정으로 보호를 하며 지리적 표시를 출원 및 등

록의 관리를 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별도로 보호받고 싶다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이용하여 상표법에 의거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인도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이를 주의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

사무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보호받아야 한다. 지리적 표시의 출원, 등록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서는 지리적 표시 등록사무국을 이용해야 한다.

5) 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NIIPM)

NIPPM은 인도 “Nagpur”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식재산권의 훈련, 교육, 관리, 조사 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즉 NIIPM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심사관이나 IP(Intellectual 

Property)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여 IP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

관이다.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역

시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기관이므로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가기에는 적합하

지 않다.

6) Patent Information System(PIS)

Patent Information System은 인도의 “Nagpur”에 위치한 기관으로 1980년 설립되었다. 

R&D 종사자, 정부 기관, 사업가, 기타 발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술 정보에 

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 정보와 관련 문헌을 모으고 관리하며, 특허의 기술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특허를 검색, 복사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특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

쳐 가야 하는 기관이며 선행기술 조사를 해주기도 한다. 인도에 진출하여 특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 한다면 PIS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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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법기관

인도는 영국 법에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한 사법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인도는 연방과 28개의 

주 7개의 연방자치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법 체계는 이와 다르게 하나의 체제로 대법원

(Supreme Court of India), 고등법원(High Court), 지방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어 있

다. 3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역시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연방제로 운영되

는 미국은 각 연방, 주에 대한 법이 각각 있으며 사법기관도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데 비해 인도의 

각 법원은 관할 재판 구역의 모든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하 사

법기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대법원(Supreme Court)

인도의 대법원은 최고 법률 기관으로 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역시 포함

된다. 대법원은 제1심의 배타적 재판권, 상고심 재판권, 권고적 의견에 관한 재판권을 가진다. 제1

심의 배타적 재판권은 연방과 주 또는 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상고심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다툼이 심화되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갖

는다.

2) 고등법원(High Courts)

고등법원은 총 18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주에 한 개씩 위치하여 그 주의 최고 법원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3개의 고등법원은 한 개 주 이상의 재판관할을 갖는다.

7개의 연방직할지 중 Delhi만 독립된 고등법원을 가지며, 나머지 6개의 연방직할지는 주를 관

할하는 고등법원이 같이 담당한다. 고등법원은 관할 지역 지방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심 재판권을 

가지며, 재판권은 연방의회나 주 의회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일부 고등법원의 경우는 항소심 재

판권 뿐 아니라 제1심의 재판권을 가지는데 Bombay, Calcutta, Madras 고등법원의 경우는 

25,000루피 이상의 민사재판에 대한 제1심 재판권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등법원

은 관할지 지역의 하급법원을 감독하며 항소심 재판권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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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급법원(Lower Courts)

하급법원은 민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하급법원과 특화된 분야를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나뉜

다. 민사담당 하급법원은 Munsif courts와 Courts of Subordinate Judges로 나뉘는데, 이곳의 

결정에 불복 시, 지방법원(District Court)으로 항소 할 수 있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재항소 할 수 

있다. 민사재판의 경우 두 번의 항소가 허용되는데, 첫 번째 항소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에 대

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항소에서는 오직 법률적용에 대한 항소만 가능하다. 형사재판의 하

급 법원은 Magistrates of first or second class와 Court of Session으로 이루어지며, 

Magistrates court에 대한 항소는 Court of Session에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 시 고등법원에 재

항소 할 수 있다. 전문법원은 각기 다른 여러 개의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데, 소득세 법원(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회사법 법원 (Company Law Board), 판매세 법원(Sales Tax 

Appellate Tribunal), 소비자 법원(Consumer Forums), 행정법원(Central and State 

Administrative Tribunals), 채권회수 법원(Debt Recovery Tribunal)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전문법원들은 이것들이 위치한 지역 고등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 지재권 소송과 관련

해서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침해 및 비 침해 선언 등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하급법원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

작권 등과 같이 무체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어 법으로 일정 기간을 보호해주고 있다. 

인도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로서 인도에 진출하기 위하여 시장 경쟁력 및 지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제품에 대한 권리 확보와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제품의 권

리 확보 및 보호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

던 나라로서 영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영국의 특허법을 수입하여 특허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

국, 영국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독일, 일본 등 대륙법의 체계를 수용한 우리나라의 특허법

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성, 출원 공개 등에 대한 부분과 같이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

를 가진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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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Patent)

창작한 진보된 기술적 사상을 특허라는 권리로서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은 1970년에 제정, 2005

년에 최종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발명품이나 발명품의 제조를 위한 절차를 보호한다. 특허권의 유

형으로는 일반 특허권(ordinary patents), 우선 특허권(priority patents), 추가 특허권(patents 

of addition)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일반 특허권의 경우 등록 후 20년까지, 추가 특허권의 경우 이

미 등록되어 있는 기존 특허권의 유효기간에 귀속된다.

특허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 등록은 각 지

점 (콜카타,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에 위치한 특허사무국

(https://ipindiaonline.gov.in/epatentfiling/goForLogin/doLogin)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 상표권 (Trademark)

상표권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

다. 1999년에 제정된 ‘New Trademarks Act’는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 보호 대상으로는 브랜

드 이름, 로고,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새 상표법을 통해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에 모두 적용되며, 

상품의 모양, 포장 방법, 색상 조합 등도 상표의 범주로 간주된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가 특

유성을 가져야 하며, 법에 위배되거나 기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야 한다. 등록된 상표의 

최초 사용자가 상표 사용의 독점권을 부여 받으며 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10년까지이나 갱신

하게 되면 추가로 10년의 유효기간이 더 부여된다. 

상표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 등록은 각 지점

(뭄바이, 델리, 아마다바드, 콜카타, 첸나이)에 위치한 상표사무국(https://ipindiaonline.gov.in

/trademarkefiling/user/frmLoginNew.aspx)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상표권 변리사가 상표 소

유권자를 대신해 상표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3) 디자인권 (Design)

디자인이란 완제품의 패턴이나 모양,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디자인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정된 법률이 현재 적용

되는데, 보석류 등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에 주로 적용된다. 등록된 디자인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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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이며, 갱신하게 되면 추가로 5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된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사무국

(https://ipindiaonline.gov.in/eDesign/goForLogin/doLogin)에서 진행된다.

4)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기인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만 생산 가능한 농업, 생산

업 및 기타 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출처임을 나타내 주는 표시이다. 이는 상표

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상표는 임의의 표장을 선택하여 출처를 표시하여 형성된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특성에 비롯하여 그 특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리적 

표시를 허여하는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인도에서 지리적 표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이며 존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갱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지리적 표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는 지리적 표시 등록사무국(https://ipindiaonline.gov.in/eGIR/Login/LoginNew.a

spx)에서 진행된다.

5)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은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영화, 비디오 게임, DVD 타이틀, S/W, 조각,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에 적용되는데, 이는 원본을 무료로 무단 복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게 하는 

법적 조치이다.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만 루피(약 

78만원, 2018년 10월 기준 1루피=15.6원)에서 20만 루피(약 31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

고 저작권법의 유효기간은 서적의 경우 저자 사후(死後) 60년까지이며 그 밖에 작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출판(혹은 출시) 이후 60년까지이다.

저작권 등록은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in New Delhi 

Registration)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비용은 무료이다. 저작권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저

작권 침해 발생하였을 때 법적 권리 주장 및 저작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

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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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리사 제도

인도에서 특허상표청에 타인을 대리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일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인도에서는 Patent Agent라고 부르며 이는 타국의 Patent Attorney또는 

Patent Lawye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써 특허 관련 소송 등에서도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인도에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학 또는 공학에 학위가 있는 21세 이상의 인도 

시민권자가 매년 시행되는 Patent Agent Examination을 통과 하여야 한다.

시험은 2일에 걸쳐서 콜카타, 뭄바이, 체나이, 뉴델리, 나그퍼에서 치러지며 특허법, 규칙 및 명

세서 작성 등을 물어보는 서면 시험과 관련 지식을 구두로 물어보는 구두 시험으로 나누어진다. 매

년 인도의 특허상표청에서 공고가 나며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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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art 지식재산권 트렌드(trend)

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WIPO에는 191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데(2018년 10월 기준) 인도 또한 WIPO가입국가로서 

출원 규모로는 PCT 23위의 출원국이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2017년 15,752 건으로 전 세

계 출원 규모 6.46%의 비율을 보이는 데 비해 인도는 1,584건으로 0.65%의 비율을 차지하여 규

모는 크지 않다.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은 크게 3부류로 나뉘며 지식재산권 국제보호조약, 국제 등록 조약, 

분류제도 관련 조약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꾀하는 파리협약, 마

드리드 협정, 상표법 조약, 나이로비 조약, 특허법 조약, 베른협약, 로마협약이 있고 둘째로, 지식

재산권이 하나의 절차로 국제 출원하여 각 지정국에 진입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협력조약, 마

드리드 협정, 리스본 협정, 부다페스트 조약, 헤이그 협정, 마드리드의정서, 음반 불법복제 방지 제

네바 협약, 통신위성 송신 프로그램 신호 배분에 관한 브뤼셀 협약이 있다. 셋째, 상품, 물품의 국

제적 분류기준에 관한 것으로 분류제도 관련조약 (스트라스부르 협정, 니스 협정, 비엔나 협정, 로

카르노 협정)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인도가 가입한 주요 국제 조약으로는 내국민 대우 원칙, 최소

한의 보호, 무방식 주의, 소급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예술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1928), 미생물의 보호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정(2001), 상표권의 

국제적 보호를 꾀하는 마드리드 의정서(2013),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하나의 출원으로 다

수 국가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1998), 조약 1국에 출원 시 조약 2국에 출원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시 특허성의 판단에 있어서 제1국의 출원일을 제2국의 출원일로 판단해주

는 파리협약(1998)등 다수의 협약 협정에 가입되어 있다.

<표 Ⅰ-5> 2018년 인도의 주요 국제조약 가입현황

협약국 조약 발효일

India Berne Convention 1928년 04월 01일

India Budapest Treaty 2001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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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IPO 2018

나고야 의정서-인도의 유전자원 이용

2014년 10월 12일에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효과

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투명한 법적 기틀을 제공한다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인도 역시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연구 활동 발

전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기여도를 증진시키게 되었다.

인도의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NBA)는 인도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규제한다. NBA는 인도 정부의 환경산림 및 기후변화부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의 자율적인 법적기관이다. NBA는 

생물다양성법(2002) 및 규칙(2004)의 조항을 이행하도록 위임 받았다.

NBA에는 생물자원 및 관련 지식의 사용자가 NBA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 사이트(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 매뉴얼

(http://absefiling.nic.in/NBA/login/showDc?filename=manual&dataName=manual&id

=50)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협약국 조약 발효일

India Nagoya Protocol(유전 자원) 2014년 10월 12일

India Madrid Protocol 2013년 07월 08일

India Nairobi Treaty 1983년 10월 19일

India Paris Convention 1998년 12월 07일

India Patent Cooperation Treaty 1998년 12월 07일

India Phonograms Convention 1975년 02월 12일 

India Rome Convention 1961년 10월 26일

India Washington Treaty 1990년 05월 25일

India Wipo convention 1975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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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NBA) 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

[그림Ⅰ-2]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NBA) 웹사이트 화면

나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심사, 및 등록수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살펴보

겠다. 인도는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이 타 지식재산권에 비해서 그 숫자가 월등하며 특허는 내국인의 

출원보다 외국인의 출원이 훨씬 많은 것을 통해 아직 자국민의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송 

등에서 쉽게 침해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표가 쉬운 침해 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약제품 수

입의 꾸준한 증가로 관련 특허가 인도에 많이 출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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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인도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상공부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소속의 인도 특허상표청

(CGPDTM,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이 총괄

하고 있다. 저작권은 인도 저작권청 (Copyright Office in New Delhi Registration)에서 관리

하며 특허권, 디자인권의 출원 등록업무는 인도 특허사무국에서, 상표권의 출원 등록업무는 인도 

상표사무국에서 각각 관리한다.

2) 특허 출원 현황

인도 특허사무국은 특허 및 디자인에 관한 출원에 대해 출원을 접수하고 등록 가능성을 심사하

며, 일정 요건 하에서 권리를 부여하는 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에 출

원, 등록된 특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Ⅰ-6> 인도의 연도별 특허 출원 통계

연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출원 43,674 42,951 42,763 46,904 45,444

심사 12,268 18,615 22,631 16,851 28,967

등록 4,126 4,227 5,978 6,326 9,847

거절 9,027 11,411 14,316 21,987 30,271

자료: 인도 특허상표청

위의 표에서 보면 출원 건수는 최근 2013-2016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6-2017년에 조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도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많은 기술들이 발명되었으며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위하여 인도에서의 특허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였고, 그에 따라 특

허 출원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비록 2016-2017년의 출원 건수가 전년도 대비 조금 감소하기

는 하였지만 45,444건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 건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6-2017년도를 기준으로 심사, 등록 및 거절의 수가 급격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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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는데 이는 인도 특허사무국의 전산화 시스템이 2016년 이후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특허 심

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어 등록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특

허의 등록에 있어서 출원된 특허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 기술을 조사

하여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특히, 출원인의 

심사청구에 따라 실체검사를 하고 있는 인도는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발명을 특허로서 실질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증가하

는 출원 수에 맞추어 처리 속도를 향상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인도 역시 이를 위하여 심사관 수의 증

가, 전산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도 특허 출원의 처리 속도

가 향상될 것이다.

3) 상표 출원 현황

2015-2016년 사이 인도의 상표 출원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34% 증가하였다. 다음은 

2012-2017년 사이에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표 Ⅰ-7> 인도의 연도별 상표 출원 통계

연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출원 194,216 200,005 210,501 283,060 278,170

심사 202,385 203,086 168,026 267,861 532,230

등록 44,361 67,876 41,583 65,045 250,070

거절 69,736 104,756 83,652 116,167 290,444

자료: 인도 특허사무국

인도는 최근 5년간 상당한 양의 상표 출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270,000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로서 이

와 같이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가) 인도 시장의 시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브랜드들이 자신의 신용인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편으로 앞으로도 상표 

출원 및 등록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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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복제제품을 통해 기존 제품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여 상품의 명

성을 손상시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표 출원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상표는 지속적인 사용에 의한 자타 상품 식별 능력을 갖는 물품에 화체된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술적 창작이 필요하지 않고 다양한 모양,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이전에는 출원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심사에 있어서 그 처리 속도가 많이 지연되고 있

어, 이러한 심사 지연은 인도 상표사무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지만, 2016년에는 532,230건을 심

사하여 250,070건을 등록시켰다. 이는 2015년 대비 약 4배 많은 상표를 등록시키고 2배 많은 상

표를 심사함으로써 최근 자리 잡은 전산화 시스템의 효과가 인도 상표사무국의 심사 속도로 나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상표 출원 및 브랜드 가치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복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유통되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복제 제품은 타인이 형성

한 신용에 부당하게 편승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함으로써 저명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상표권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확보

하고, 권리 행사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하며, 인도에 진출하게 되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 디자인 출원 현황

<표 Ⅰ-8> 인도의 연도별 디자인 출원 통계

연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출원 8,337 8,533 9,327 11,108 10,213

심사 6,776 7,281 7,459 9,426 11,940

등록 7,252 7,178 7,147 7,953 8,276

거절 7,300 7,226 7,218 8,023 8,332

자료: 인도 특허상표청

위의 표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의 디자인 출원, 심사 및 등록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2016-2017년에 약 10%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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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특허나 상표에 비해 출원 및 등록수가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특허, 상표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디자인 출원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양의 디자인 출원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지난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디자인이 문제된 것처럼 휴대폰과 같은 전자 제품에 있어

서 특정 회사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특정 형태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람들의 심미감을 충족시키는 제

품의 용기나 형태 등이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써 보호하는 것이 한

층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디자인은 아직 특허나 상표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는데 상표처럼 복제 물품

으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진출 시  디자인 역시 중요한 요소임

을 인식하고 검토 할 필요가 있다.

5) 지리적 표시 출원 현황

<표 Ⅰ-9> 인도의 연도별 지리적 표시 출원 통계

연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출원 24 75 47 14 32

심사 30 42 60 200 28

등록 21 22 20 26 34

자료: 인도 특허상표청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유사하나 상표는 상표 사용자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지리적 표

시는 상품의 특성이 어떤 지역의 특성으로부터 기인된 경우 해당 지역의 출처임을 표시하는 표지

로써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지식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표법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써 상표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인도는 별도의 지리적 표시로서의 보호를 하고 있다.

위의 통계자료에서 보면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출원 및 그 등록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단체적인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

는데 인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권리 주장 보호가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 출원 및 등록건수도 다른 지식재산권과 아울러 꾸준히 증가세에 있어 앞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는 더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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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원인 별 출원 현황

<표 Ⅰ-10> 출원인 별 인도 특허사무국을 통한 특허 출원 건수

연도 재내자 재외자 해외출원

2012 9,553 34,402 8,649

2013 10,669 32,362 10,239

2014 12,040 30,814 10,405

2015 12,579 33,079 11,411

2016 13,199 31,858 12,646

[그림Ⅰ-3] WIPO statistics data base; 3/2018

재내자와 재외자의 비율을 보면 인도 산업구조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특허 출원 발명

이 2, 3차 산업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요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내자의 

출원보다 재외자 출원이 현저하게 많았다. 단 해외 출원 건수는 국내 출원 건수 보다 약간 적은 정

도였다. 국내 출원 건수와 재외자 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 인도의 산업 발전의 가

속화에 따른 많은 기술이 발명된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에 재외자의 출원 건수가 전년대비 2천 

건 정도가 줄었지만 재내자의 출원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인도 출원 건수의 변동은 재외자 출

원에 영향을 받지만 아주 크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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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1> 인도의 산업별 출원 현황 ,WIPO statistics data base; 2016)

기술 분야 비율(%)

유기화학(Organic fine chemistry) 19.24%

제약기술(Pharmaceuticals) 14.72%

컴퓨터기술(Computer technology) 6.27%

생명과학기술(Biotechnology) 6.27%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5.39%

기자재화학(Basic materials chemistry) 4.66%

취급(Handling) 3.64%

관리용 IT(IT methods for management) 3.35%

화학공학(Chemical engineering) 3.06%

전기 기계, 장치, 에너지(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energy) 2.91%

기타(Others) 30.47%

자료 : WIPO statistics data base; 2016)

유기화학, 제약 분야에서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인도는 재외자의 출원 비율이 약 4배 정도 많

아 제약 및 유기화학 분야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성

장에 따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인도 정부의 많은 지원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IT분야의 

특허 출원도 증가하였다.

<표 Ⅰ-12> 출원인 별 인도 상표사무국을 통한 상표 출원 건수

연도 재내자 재외자 해외출원

2012 176,044 14,809 21,833

2013 183,172 25,665 21,815

2014 200,144 37,583 37,100

2015 250,586 39,127 32,760

2016 264,662 48,961 2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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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4] WIPO statistics data base; 03/2018

특허 출원과 달리 상표 출원은 재내자가 재외자 및 해외출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발

명에 관련된 특허와는 달리 상표는 기술개발이 없이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자신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 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장을 출원할 수가 있는 제도이므로 인도 국민들의 상표등록이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해외 출원의 출원 건수는 2016년 기준 8.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상공인들의 출원 건수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7) 국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현황

국제 특허출원은 PCT system을 통한 출원, 국제 상표등록 출원은 Madrid system을 통한 출

원,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은 Hague system을 통한 출원을 말한다.

<표 Ⅰ-13>  국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현황

Year PCT Madrid Hague

2013 1,321 45 1

2014 1,429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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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5] WIPO statistics data base; 03/2018

인도는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마드리드 협약에 2013년에 가입하여 이에 의한 국제 상

표 등록 출원이 가능하다.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은 아직 숫자가 적고 최근 3년간 약간 상승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지식재산권 분쟁 트렌드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분쟁이라고 하면 출원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가부를 다투는 이의 신청에서, 등록 후에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무효절차와 침해여부를 판단하

는 특허 침해소송, 손해 배상소송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의 분쟁은 심판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Year PCT Madrid Hague

2015 1,412 155 -

2016 1,528 175 -

2017 1,603 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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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하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의 분쟁의 종류에 따른 사건 수와 동

향,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연도별 이의 신청 건수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있고, 인도 특허법에서는 특허법 제11A조에 의해

서 공개되었으나 아직 특허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는 누구나 특허법 제25조 (1)에 기재된 

사항을 이유로 특허 부여에 대한 사전이의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아래는 공개 건수

와 사전이의신청에 대한 통계자료다.

자료: 인도 특허상표청)

[그림Ⅰ-6] 특허 출원 공개 vs 사전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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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현황

<표 Ⅰ-14>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현황

2014 2015 2016(8월)

상표 446 440 242

저작권 141 167 203

특허권 15 40 28

디자인권 30 10 11

기타 2 0 9

총 634 657 493

자료: WIPR, patent litigation trends in India

[그림Ⅰ-7]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현황

2014년, 2015년 및 2016년(8월 까지)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650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제기된 지식재산권 소송의 약 70%는 상표(상표 침해 또는 사칭 통용(타인의 상품과 거짓 

통용시키는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2015년에 이 수치는 67%이며, 2016년은 8월까지 제기된 지

식재산권 소송 중 보고된 상표 사건은 49% 뿐이었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사건의 비율은 2014년의 22%와 2015년의 25.4%에서 2016년에는 4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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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특허 및 디자인권 소송은 상표 및 저작권에 비해 매우 적다. 2014년 집계에서 제기된 지

식재산권 소송 전체 중 7%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관한 사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약 7.6%, 

2016년(8월 까지)은 8%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소송의 통계 데이터는 특히 저작권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 2016년에 지식재

산권 소송의 제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지식재산

권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 법원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수

년 동안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 절차도 장려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사건을 새로운 상사 법원법에 근거한 상사 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사건의 조기 해

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권리 소유자의 시간과 비

용을 절약 할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시장의 회복에도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사건의 신속

한 해결을 위해 인도 법원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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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art 특허법

가 특허법 연혁

<표 Ⅱ-1> 특허법 연혁

연혁 제도

1856
영국 1852년 특허법을 기반으로 

“The Act VI” of 1856 제정

1859 “ACT XV” 로 개정

1872 “The Patents & Designs Protection Act”

1883 “The Protections of Inventions Act”

1888 “The Inventions & Designs Act”로 통합

1911 “The Indian Patents & Designs Act”

1972
“The Patent Act”(Act 39 of 1970) 발효

(1972년 4월 20일)

1999
“Patents(Amendment) Act(1999)” 발표

(1999년 3월 26일)

2002
“Patents(Amendment) Act 2002” 발표

(2003년 5월 20일)

2005
“Patents(Amendment) Act 2005” 발표

(2005년 1월 1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인도의 빠른 성장에 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특허와 관련하여 인도에 처음으로 소개된 법령은 Act VI of 1856 이다. 이 법은 새롭고 유용한 발

명을 장려하고 발명가로 하여금 발명 비밀을 공개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

로 발명을 보호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었다. 추후 이 법은 Act IX of 1857로 개정되고 

다시 Act XV of 1859로 개정되었는데 “새로운 발명에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수여” 하도록 하였다. 

1872년에 “Act XV of 1859”는 디자인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 개정되었고, The Pa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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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s Protection Act of 1872로 재 명명되었다. 이후로도 여러 번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1883

년 6개월의 공지예외기간을 주어 발명자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1888

년 영국에서의 개정에 맞추어 발명과 디자인에 관한 법으로 통합하였다. 이후 약 30년간 개정되지 않

은 상태로 지속되다 영국 특허법 개정에 영향을 받아 1911년 개정되어 The Indian Patents and 

Designs Act of 1911이 기존의 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은 특허 등록부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

를 특허사무국에 맡기게 되었다. 이후 1920년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국 및 다른 나라들과 상

호보완적으로 맞추는 보정을 하였고. 1930년 비밀 특허, 추가 특허, 정부의 발명 사용, 특허사무국에 

특허의 경정권을 주었으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14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였다. 1945년 가명세서

로 출원하고 9개월 이내에 완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정이 이루어졌다.

독립 후, 인도 정부는 특허에 대한 보호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법을 전면 

재검토 하게하였다. 위원회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를 하게하며, 등록 특허의 이용 장려, 특허권의 오･
남용 방지, 음식, 의약, 의료 기계들의 경우 공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게 하면서 특허권자에게

도 적당한 보상이 가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개정하였다.

1950년 “Act of 1911”이 개정되어 음식, 의약 등과 관련된 특허는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강

제 실시권에 관한 규정이 개정으로 입법되었다. 

1970년 특허 규칙과 함께 새로운 특허법이 발효되었고 이는 약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 

1999년 물질 발명(의약, 농약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개정 하였고 별도로 Exclusive Marketing 

Rights(EMR)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2003년 새로운 특허 규칙을 발효하였고, 2005년부터 2016년, 

2017년 최종 개정되었다. 

특허 규칙은 1970년 이후로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인도 특허법의 개정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의 진출에 견제가 상당히 많았으며, 특허 기

간의 제한, 일부 물질 발명에 특허를 허가하지 않는 점으로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한 제한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역시 세계화 추세 속에서 다른 나라와의 균형을 위해 많은 규정을 개정

하게 되었으며 특히 심사 청구제도, 출원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2005년 개정사항에서 물질 특허 제도를 도입하여 인도에서 농화학, 의학 제품에 독점 판매권을 허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법에 있어서 법의 개정은 다른 법에 비해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민법 등 다른 실체법과 달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정으로 사회적, 경제적 및 다른 조건과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산업에 맞추어 각 산업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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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해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앞으로도 어떤 사항이 바뀌는지 특허

법 개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대한민국 특허법과의 비교

1) 서론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영미법계보다 대륙법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되었다. 대륙법계는 유럽

대륙의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법계로서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근

간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로마 게르만 법계라고도 하는데 특히 대륙법계라고 불리는 것은 이 

법계에 속하는 국가가 대부분 유럽 대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근간을 옮기며 대륙법계와 대립되는 개념인 영미법계 체계가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경우는 일본 특허법의 많은 부분을 수입하고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며 발전해 왔다. 우리 특허법의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경우는 독일의 특허법을, 즉 대

륙법계에 기본을 두고 있는 법을 수입한 후에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법 역시 그 근간

은 대륙법계 법을 근간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도의 특허 시스템은 원래 영국의 특허 시스템에 기초하는 영미법계 체계로 이루어졌다. 다

음에서 인도와 우리나라의 특허법 비교를 통해 차이점, 공통점을 살펴보겠다. 먼저 실체적 특허 요건

으로써 발명의 성립성,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 및 불 특허 발명, 신규성 및 진보성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어서 출원 절차, 심사 절차, 기타 특허권과 관련한 인도만의 제도를 소개한다.

2) 실체특허요건

가)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성립성이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는 요건이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범위를 정한 것

으로써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성립성 이외에도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및 불특허 사유가 없어야 한다.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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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호) 이는 발명의 인정대상에 대한 것으로써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한국 

특허법의 경우에는 정의 규정 자체를 특허법에서 거절이유로는 하지 않았으나 법적용의 편리성 및 예

측 가능성을 위해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고 두지 않고 있는 나라도 있다.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경우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 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법규 적용상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 창작되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 정의 규정의 의미에 묶이게 되어 특허

법이 모든 발명을 폭넓게 수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인도는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추상적

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실체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발명

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도 특허법 제2조 (j)에 규정된 것으로써 “발명은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을 가진 신규한(New) 물품 또는 방법”

이라고 하여 실체적 요건 자체를 발명의 정의로 하고 있다.

인도와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는 다르지만 발명을 등록 받기 위한 특허권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법과 큰 차이는 없는바 특허성 판단의 요건은 서로 유사하다.

<표 Ⅱ-2>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발명의 정의))

발명의 정의

한국 인도

제2조(정의)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2조

(j) “발명”이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신규

의 제품 또는 방법을 말한다.

나)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 및 불특허 발명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과 관련해서 인도와의 차이점을 보면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심사 지침서 등에서 이를 기재하여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 역시 명

시적 규정의 존재 유무 차이일 뿐, 실질적 법 적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인도 특허법 제4조에서

는 “원자력”에 관련된 특허는 일절 허여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 규정이다.



82ⅠINDIA

인도가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및 국가적으로 필요한 산업

이라고 판단하고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도에

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불특허 발명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32조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역시 특허법 제3조 (b)항에서 발명이 아닌 것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사람, 동물, 식물의 생

명 혹은 건강,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

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Ⅱ-3>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불특허 사유)

불특허 사유

한국 인도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사소한 발명 또는 확립된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b)개인적 또는 의도된 실시에 있어서 공서 양속에 반하

고 공공질서를 해하게 하는 발명

(c)단순 발견 또는 과학적 원리나 추상적 이론

(d)기존의 물질의 알려진 효능이 향상 되지 않은 기존의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지 않는 단순한 용도의 단순한 발견

(e)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혼합에 있어서 단순한 집합

에 지나지 않는 물질

(f)물질에 대한 단순한 배치, 재배치 또는 복제로서 이것

을 구성하는 각 장치가 기존의 방법에 따라 서로 독립해 

기능하는 것

이 하 생 략

제4조 원자력에 관한 발명은 특허 되지 않음

1962년 원자력법(1962년 법률 제33호) 제20조(1)에 해

당하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일절 부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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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성 및 진보성

신규성이란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는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중 어느 것을 취하는 지 여부에 따라서 선행 기술 범위가 달라 질 수 있는바 그 개념이 상이 할 수 있

다. 그러나 선발명주의의 입장을 취했던 미국도 선출원주의의 입장을 취함에 따라 현재는 각국이 선

출원주의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특허법은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29조 제2항)’고 하여 

특허 요건으로서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성은 특허법 명문상 ‘진보성’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

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강학상 인정되는 용어이다. 진보성은 특허제도의 취지가 기술의 발

전에 공헌이 있는 창작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

성이 없는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로서 보호될 수 없는 것으로 진보성 판단은 특허의 본질과 직접 관련

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제29조 제1항 각호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극적으로 신규성 상실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출원 전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신규성도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써 발명의 동일성

이 인정되어야 하며 출원일 전에 공개된 경우에 한하여서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동일성이란 과제해

결 수단이나 구성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에만 발명의 동일성을 인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은 발명으로서 진보성 위반의 여지가 있지만 신규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보성 판단의 시간적 기준은 신규성 판단의 경우와 같이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판단은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한 ‘발명의 명칭’으로서 직접 표시된 기술 

분야에 구애되지 아니하며, 그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는 당해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평균수준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평균적 전문가

로서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특허사무국 심사관이 판단하지만 그 판

단이 곤란한 것은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발명품의 판매가 기존의 물품을 누르고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이거나 이론상으로 보면 기술적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를 실시

한 자가 없었거나 그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 등이 있었던 발명을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는 한 진보성 판단 시에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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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의 대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는 중요한 문

제이다. 우리나라 법 규정에는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

다.’ 고 규정한바 출원 발명의 내용이 국내･외에서 공지･공연 실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및 전기통

신회선을 통한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신규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 자료로 보아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인도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

다. 신규성 및 진보성의 실질적인 판단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법률의 규정 체계에 있어서는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인도 특허법 제2조에는 특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정의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데 여기서 진보성 (Inventive Step) 및 신규성(Novelty)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더 자세히 살

펴보면 신규성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조 제1항(1)에서 “신규한 발명이란 완전한 명세서에 의한 특허 

출원일 전에 어떠한 서류의 공개에 의해 예측되지 않았거나 인도 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어 사용

되지 않은, 즉 주제가 공용의 범위에 있지 않거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어떠한 발

명 또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신규성 상실 사유에 대해서 더 포괄적인 기

재를 하고 있다. 또한 진보성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조 제1항 (ja)에서 “진보성이란 현존의 지식과 비

교해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경제적 의의를 가지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진 발명을 의미하는 것

으로써 그 발명이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하지 않게 하는 발명의 특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의 특허법은 우리나라 법과는 달리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학상 인정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

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 우리나라 역시 우선일 또는 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언 등과 같은 것을 선행 기술로써 사용하며 이

로부터 자명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이는 인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 출원에 있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의 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Ⅱ-4>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신규성 및 진보성)

신규성 및 진보성

한국 인도

제29조 (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

제2조 정의 및 해석

(1) 본법에 대해서는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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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발명이 특허출원과 같이 독점적인 권리를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채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이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공개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원칙이며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또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공중의 재산이 

된 발명에 대하여 그 뒤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특허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 발

명의 공개로 인해 자신의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가혹하며 특허권은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배타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개에 의해 자신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특허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바 자신 공개에 의해 등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공지 예외주장의 경우에는 각 국의 규정에 따

라서 조금씩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다른 나라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 등록 가능한 특허가 외국에서 신규성 상실로 인해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출원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법에서는 공지의 형태에 대한 제한을 열거적으로 나열하였으나 이것은 출원인

이 행한 공지가 구법의 규정에서 한정한 공지 형태인지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입증의 부담이, 심사관

에는 판단의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2006년 3월 개정법에서는 공지의 형태에 대한 제한을 삭제함으로

써 모든 형태의 공지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신규성 및 진보성

한국 인도

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

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

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ja) “진보성”이란 현존의 지식과 비교해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경제적 의의를 가지거나 또는 둘 다를 가지는 

발명의 특징이고, 그 발명이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하지 

않게 하는 발명의 특징을 말한다.

(l) “신규한 발명”이란 완전한 명세서에 의한 특허 출원일 

전에 어떠한 서류의 공개에 의해 예측되지 않았거나 인도 

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어 사용되지 않은, 즉 주제가 

공용의 범위에 있지 않거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어떠한 발명 또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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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의사에 의한 공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자가 출

원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간행물 등에 발명에 대해서 먼저 알리거나 하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다만 구법 상 의사에 의한 공지의 경우에도 공지 후 6개월이 넘어가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서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 2일자 개정을 통해 최초로 출원하는 출원에 대해 

공지예외주장 가능 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최초 공지 이후로 12개월 이내이면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해 자신이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

항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

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함이 특허법에 반영된 것으로 출원인의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공지에 있어서는 조약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국내 또는 국외에

서 출원 공개 또는 등록 공고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출원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가 아니라 특허권

으로 보호받기 위해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개되는 것에 대해 단순히 이

를 용인하는 것일 뿐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출

원인이 무효나 취하 등으로 출원이 공개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사무국의 절차상의 문제로

서 공개된 경우라면 이는 후술할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30조 제1항 제2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다. 여기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 모르게 출원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협박, 사기, 강박, 등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공개되는 경우에도 본 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안정

성 및 제3자 보호 등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개가 있은 후 12개월이 지나게 된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바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공지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보면 제30조 제2항에서는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사무국장에게 제출 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 제1호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보다 빨리 공개하기 위한 자

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0조 제3항이 신설되

어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특허 결정 후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제30조 제2항의 서류

를 제출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모두 출원 이후 제30조 제2

항의 서류를 제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특허 출원 이후에 신규성의 거절이유가 나오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였다는 것에 대한 취지의 의견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구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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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에 의한 공지였다고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편하다.

인도 역시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인도 특허법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로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측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

규성 판단 시 선행기술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과 우리나라 규정의 차이를 보

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성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신규성 상실에 있어서는 이를 인용하

고 있으나, 인도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상실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예기간이 우리나라는 6개월 인도는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게 

2011년 개정법으로 공지예외주장 가능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인도와 동일하다. 차이점으로는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등에 있어서 조약국에서의 출원일 전에 해당 공개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로서 

그 조약국에 있어서의 출원이 그 후 적절하고 신속하게 실시 가능하게 된 형태의 경우라면 외국에서

의 공개에 의해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해주고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한 경우까지 이를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개 후 1년 이내

에는 조약우선권 출원이더라도 국내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보다는 완화되었다.

<표 Ⅱ-5>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한국 인도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

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

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 공

개되거나 등록 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9조(선행 공개에 의한 선 발명)

1) 완전 명세서로 청구된 발명은 인도에서 1912년 1월 1

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게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이하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완전 명세서로 

청구된 발명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 출원인이 입증한 경우

에 발명이 명세서에 관련된 청구의 우선권 날짜 이전에 출

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공개된 사항이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이러한 사

람 자신이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가 아닌 경우는) 그 전 

권원자로부터 취득되었고 그 사람 또는 그 전 권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된 것, 및

(b)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원자가 특허 출원일 

또는 조약 출원의 경우는 조약국에 있어서의 보호를 받는 

출원일 전에 해당 공개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해당 출

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조약국에 있어서의 출원이 

그 후 적절하고 신속하게 실시 가능하도록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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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

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 

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

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

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

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다만, 본 항은 적절한 시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특허권

자, 출원인, 혹은 그 전 권원 자에 의하여 또는 특허권자, 

출원인 혹은 그 전 권원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에 의하여, 

해당 청구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 있어 업으로서 실시되었

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완전 명세서가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 또는 그 사람

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 된 특허 출원에서 

제출되었을 때에는, 해당 명세서 중에 청구된 발명에 대

해서는, 동일 발명과 관련되는 다른 특허 출원으로 그 사

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행해진 것이 있는 것만을 이유로서 

또는 해당 다른 출원의 출원일 후에 해당 발명이 그 사람

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다른 출원과 관련되는 출원인

에 의해서 또는 해당 출원인에 의한 발명의 공개의 결과

로 타인에 의해서 실시 혹은 공개된 것만을 이유로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1조 공공의 전시 등에 의한 선 발명

완전 명세서 중에 청구된 발명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된 

이유만으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하여 본조의 규정이 미치

는 산업 박람회 혹은 그 외의 박람회에서, 진정하고 최초

의 발명자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발명의 전시나 그 장소에서 해당 

박람회를 목적으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은 실시

(b) 해당 박람회에 있어서의 해당 발명의 전시 또는 실시

의 결과로서의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의 공개

(c) 해당 발명이 해당 박람회에서 전시 혹은 실시된 후 해

당 박람회의 기간 중에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사람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

은 사람의 해당 발명의 실시, 또는

(d)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가 학회에 발표한 논문에 기

재되거나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 학회의 회보에 공표한 

해당 발명의 설명

다만, 해당 특허 출원이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 해당 박람회

의 개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논문의 발표 혹은 공

표 후 12월 이내에 되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2조 공공의 실시에 의한 선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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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 절차

가) 출원서류 및 가명세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진 특허법은 절차의 명확화와 안정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특허상표청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 후 서류 제출 방식에 따

라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출원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출원의 의사를 밝히는 서류뿐만 

아니라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필요한 경우) 제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에서 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서에는 특허 출원인

의 성명 및 주소를,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발명의 명칭 및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명세서의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할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국가로서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도 역시 출원서에는 서지적 사항을 적은 서면, 명세서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상세

한 설명, 청구항 및 도면(필요한 경우)을 기재하는바 출원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서로 유사하다. 

이는 선출원주의 국가는 출원일의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

재한 서면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서로 유사한 것이다. 다만 작성 언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인도 역시 인도의 언어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한국 인도

완전 명세서 중에 청구된 발명에 대해서는 해당 명세서에 

청구된 발명의 우선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발명이 다음에 

열거된 사람에 의해서 인도에 있어 공공연하게 실시되었

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원 자, 또는

(b)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원자로부터의 동

의를 얻은 사람

다만, 해당 실시가 적절한 시험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고 

해당 목적의 실시가 공공연하게 되어야 함이 해당 발명의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필요할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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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어 뿐만 아니라 영어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인도 출원에 있어서는 영어로 된 출원이 가능하다. 이

는 실제로 인도 출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 출원 시 힌두어로만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

면 현지 대리인의 도움이 절실해지고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영어로 작성된다면 출원의 내용

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는바 인도 출원 시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출원 서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Ⅱ-1]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 우리나라

[그림Ⅱ-2]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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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도에는 가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도 특허법 제9조에는 가명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명세서를 첨부했

을 때는 완전 명세서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명세서에서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세서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써 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및 국내우선권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는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고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고, 

국내 우선권 제도는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출원을 하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그 출원일을 우선일로 보아주는 것인바 인도의 가명

세서 제도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출원을 함에 있어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 발명이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발명의 최종 단계를 기다렸다가 출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미 한 발명에 대해서 먼저 

출원을 하고 그 후에 개량 또는 변경된 발명을 국내 우선권 주장을 통해서 출원 하게 된다. 이렇게 국

내 우선권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전 출원에 대해서는 이전 출원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인도 진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명세서 제도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 우선권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발명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진출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표 Ⅱ-6>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특허 출원서)

특허 출원서

한국 인도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

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

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

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

제9조 가명세서 및 완전 명세서

(1) 특허 출원(조약 출원이 아니거나 인도를 지정하고 특

허 협력 조약에 근거해서 된 출원이 아닌 것)에 가명세서

를 첨부했을 때는 완전 명세서를 출원일부터 12개월 이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제출을 하지 않은 때에

는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동일 출원인의 명의로 2 이상의 출원에 가명세서가 

첨부되고 해당 발명이 동일하거나 하나의 발명이 다른 발

명을 변경한 것이고 해당 발명 전체가 단일 발명을 구성

하는 것이며 하나의 특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장관이 인

정할 때에는 장관은 해당 가명세서 모두에 대해 하나의 

완전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에 규정된 기간은 최초의 가명세서 제출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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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서

한국 인도

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8항 생략)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기산한다.

(3) 특허 출원(조약 출원이 아니거나 인도를 지정하고 특

허 협력 조약에 근거해서 된 출원이 아닌 것)에 완전 명세

서라고 주장하는 명세서가 첨부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

일부터 12월 이내에 언제라도 출원인으로부터 그러한 취

지의 청구가 있을 때 장관은, 본법의 적용상, 해당 명세서

를 가명세서로서 취급해야 함을 지시하고 거기에 응해 해

당 출원을 처리할 수 있다.

(4) 가명세서 또는 (3)에 근거하는 지시에 의해서 가명세

서로서 취급되는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 출원에 대해 완전 

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특허 부여 전에 언제라도 

출원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청구가 있을 때 장관은 해

당 가명세서를 취소하고 해당 출원일을 완전 명세서의 제

출일 까지 후일자로 할 수 있다.

제10조 명세서의 내용

(1) 가명세서인가 또는 완전 명세서인가를 불문하고, 각 

명세서는 발명을 기재하고 발명과 관련되는 주제를 충분

히 표시하는 명칭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본법에 근거하고 본건에 대해 제정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명세서인가 또는 완전 명세서인가를 불

문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명세서의 이해를 

위해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이 제출된 어떤 

도면도 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취지에 따라서 본법에 있어

서의 명세서에 언급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어떤 특정의 사건에 대하여, 발명을 설명하는 것 혹은 

발명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것의 모형 또는 견본에 의해

서 더욱 출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장관이 생각할 때에는 

장관이 요구하는 모형 또는 견본을 출원이 특허 부여 상

태에 있다고 판단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모

형 또는 견본은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

지 않는다.

(4) 각 완전 명세서에 대해서는,

(a) 발명 그 자체, 그 작용 또는 용도와 그 실시의 방법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b) 출원인이 알고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시하며, 

(c)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1 또는 2 이



INDIAⅠ93

Ⅱ. 지식재산권 제도

나) 명세서 기재 및 청구범위 기재정도

출원서에는 항상 명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명세서는 자신의 특허를 등록시키기 위한 권리 요구서

의 역할을 하며, 제3자에 있어서는 선행기술로서 공개 기술로써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명세서의 기

재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그 권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42조에서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작성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1)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2)청구항은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뒷받침 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발명의 권리범위

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도 역시 특허법 제10조 제4항에서 명세서 기재와 관련된 규정을 두어 명세서를 상세하게 기재하

도록 하며 발명 그 자체에 대해서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시하도록 한바 발명의 권리 범위

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는 발

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및 인도에 있어서 청구항 기재와 관련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특허법 제42조의2를 통해서 출원 시 청구항을 작성하지 않고 출원 공개 또는 심사 청구가 통

지된 날로부터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특허 출원의 청구항을 작성하도록 하는 청구범위 유예제도

를 두고 있다. 이는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정 

시 신규사항이 추가가 아닌 범위에서 청구항 신설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정 규정과 균형을 맞

추고자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특허법 제10조 제4항 (c)에서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1 또는 2 

이상의 청구항으로 완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도에서 출원을 하는 경우에 1 이상의 청

구항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출원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만을 기재하고 청구

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인도에서는 출원이 거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 출원서

한국 인도

상의 클레임으로 완결하고, 그리고

(d) 발명에 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요약을 첨부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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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청구범위 기재 정도)

청구범위 기재 정도

한국 인도

제42조(특허출원)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

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

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

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

을 적어야 한다.

(8~9항 생략)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

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

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

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

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명세서의 내용)

(4) 각 완전 명세서에 대해서는

(a) 발명 그 자체, 그 작용 또는 용도와 그 실시의 방법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b) 출원인이 알고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시하며, 

(c)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1 또는 2 이

상의 청구항으로 완결하고, 그리고

(d) 발명에 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요약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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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언서

선언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자국 내 심

사의 편의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특허법 제8조에서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에 동일 또는 실질

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명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과

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후에 특허권이 취소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 인도 외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소홀

히 제공하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권에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바 인도에 진출하여 특허 출원함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표 Ⅱ-8>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출원서류 선언서)

출원서류

한국 인도

규정 X 제8조 외국 출원에 관한 정보 및 서약서

(1) 본법에 근거하는 특허 출원인이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

에 동일 혹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혹

은 다른 여러 명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또는 자

신이 아는 한 해당 출원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그 사

람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인은 자기의 출원과 함께 또는 그 

후 장관이 허가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

을 제출해야 한다.

(a)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b) 전호에 말하는 진술서의 제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로 한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

과 관련되는 다른 출원(있는 경우)에 대해서, 인도에 있어서 

특허 부여 일까지 전호에 근거해서 필요하게 되는 상세 사

항을 서면에 의하여 수시로 장관에게 계속 통지하겠다는 취

지의 서약서.

(2) 인도에 특허 출원 후 특허 부여 또는 특허 부여가 거절

되기까지 언제라도 장관은 인도 이외의 나라에 있어서의 출

원의 처리에 관한 소정의 상세 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출원

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인은 자기에게 입수 

가능한 정보를 소정의 기간 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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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출원주의(선출원의 제한)

인도 및 우리나라 모두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먼저 출원을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

여 주고 있고 우선권 주장 등에 의해서 우선일이 빠른 발명에 대해서 등록을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인도에서는 동일자 출원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협의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표 Ⅱ-9>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한국 인도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

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

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하 생략

제13조 선행 공개 또는 선행 클레임에 의한 선 발명에 대

한 조사

(1) 제12조에 근거해 특허 출원을 맡게 된 심사관은 완전 

명세서의 어떤 클레임 중에 클레임 된 해당 발명이 다음

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

사를 해야 한다.

(a) 해당 출원인의 완전 명세서의 제출 전에 공개된, 인도

에 있어 행해진 특허 출원이며 1912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일을 가지는 어떠한 특허 출원 명세서에 의해서 예측

되는지,

(b) 해당 출원인의 완전 명세서의 제출일 후에 공개된 완

전 명세서에 클레임 된 인도에 있어 행해진 특허 출원으

로 해당 출원의 완전 명세서의 제출일 또는 그 이전의 우

선일을 주장하는 특허 출원된 클레임 중에 클레임 되고 

있는지.

이하생략

마) 해외 특허 출원의 제한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사전 허가 없이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을 금지하는 규

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특허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위

한 특허권에 대해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서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특허상표청 장관 허가서의 권한 

이외에는 인도 국외에 특허 출원을 하거나 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인도 국외로 한 출원일보다 6주 이상 전에 인도에 출원된 경

우 및 인도 출원에 관해서 비밀 유지 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외 출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

로써 인도 자국 내 출원 후에 외국 출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본 규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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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규정은 인도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인도에 출원한 후 6주후에는 해외 특허 출원이 

가능하여, 이 두 조건을 숙지하여 본 규정에 의해 불측의 손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에 진출

하는 기업에 있어서 주로 인도 현지에 기업의 자사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쉬워 인도에 특허 출원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표 Ⅱ-10>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해외 특허 제한)

해외 특허 제한

한국 인도

규정 X 제39조 사전허가 없이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의 금지

(1)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신청하고 장관에 의해 또는 장관

의 대리에 의하여 교부된 허가서의 권한 이외에는, 인도

에 거주하는 사람은 발명에 대해 인도 국외에서 특허 부

여의 출원을 하거나 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인도 국외로 한 출원일

보다 6주 이상 전에 인도에 된 경우, 및

(b) 인도 출원에 관해서 제35조(1)에 근거하는 지시가 없

거나 해당 지시가 모두 취소된 경우

(2) 장관은 소정의 기간 내에 각 해당 출원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국방 목적 또는 원자력에 관한 것일 때

에는, 장관은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를 주어서

는 안 된다.

(3) 본조는 보호를 위한 출원이 인도 국외 거주자에 의해 

인도 이외의 나라에 최초로 출원된 발명에 관해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4) 심사 절차

가) 심사 절차 개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발명만이 그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원의 심사라 함은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그 방

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의 행위이다. 출원 수가 비약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술 내용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 심사 지연은 전 세계적으로 피해갈 수 없으나 

이는 특허 출원인을 특허권이 인정될지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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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제3자와의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분명 존재한다. 또한 심사가 길어지면 최근의 기

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특허가 되더라도 기술적 가치가 거의 없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심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혹은 무

심사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면 부실 특허의 등록이 많아지고 특허 분쟁이 더 많아지게 되며 예측 가능

성이 저해되어 사업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도 생기게 되어 빠르고 간단히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허의 심사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각 나라 별로 어떤 점을 중요시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특허 출원이 심사 청구가 된 경우에만 실질 심사를 거치는 바 특허 받을 의사가 있는 출원에 대해

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여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 심사시기가 길다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출원 공개나 우선 심사와 같이 출원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공중에게도 이득이 되는 제

도를 두고 있다. 

인도 역시 선출원주의를 취하며 심사 청구 제도 및 출원 공개제도가 존재하고 방식심사 및 실질 심

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도와 우리나라 심사 절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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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우리나라 심사청구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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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4] 인도의 심사청구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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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 청구

특허 출원을 한 후 모든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출원에 대해서 심사 받기

를 원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상표청에 신청하는 경우에

만 심사에 착수하게 되어 방식 및 실질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때 특허상표청에 하는 신청을 심사 청

구제도라고 한다. 세계 각 나라별로 심사 제도가 다른바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

를 하는 나라도 있으나 인도 및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에 착수하는 심

사 청구 제도를 취하고 있다. 심사 청구 제도의 목적은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에 대한 기술을 파

악하고 그 기술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 및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성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검토하는 일을 하게 된다. 최근 기술의 발전 및 복잡화에 

따라 그 시간 및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심사의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진정으로 심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방어 출원 등 출원 행위 자체에 의미 있는 특허 출원

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59조에서 심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심사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출원된 특허에 한해 제3자가 실시하는 중 

경고를 받아 권리관계에 불안정이 존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제3자라도 특정 출원에 심

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의 등록 허여 여부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확정시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심사청구 기간을 출원일부터 3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출원된 특허 발명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서 기술 발전을 고려할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기 위

함이다. 그러나 3년보다 더 길 경우 권리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있을 위험이 있

어 기간을 한정하였으며 이 기간 내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특허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

된다. 또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 역시 인도 특허법 제11B조에서 심사 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도 특허법 제11B조에

서는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제11B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정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법 규칙에서 48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출원인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 취급되어 출원이 소멸돼 더 이상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공개의 효과만 있으며 등록은 되지 않게 된다.

인도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두 나라 모두 심사청구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체적으로 1)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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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인도는 출원인 또

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정하여서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2)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우

리나라는 36개월(3년)의 기간이 주어지나 인도는 48개월(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심사 청구 할 수 있

는 기간이 길다.

따라서 인도 진출에 있어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심사 청구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1년이 긴 것을 

주의하여야 심사 청구시기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심사청구가 된 후에는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심사에 착수하게 되면 방식심사 및 실질 심

사를 하게 된다. 방식 심사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가 일정한 형식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실질 

심사에서는 특허 출원이 특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심사 청구가 있으며 방식 심사를 거쳐 출원서,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한 검

토를 한 후에 방식에 맞는 경우 실질 심사를 하게 된다. 실질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사관은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이를 바

탕으로 특허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인도 역시 인도 특허법 제12조에서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방식 심사를 거쳐 실질 심사

를 하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인도 역시 발명의 대상여부, 신규성, 진

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심사를 하는바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특허성 여부

에 대한 판단이 거의 유사하다.

<표 Ⅱ-11>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심사 청구)

심사 청구

한국 인도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

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

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1B조 심사청구

(1) 어떤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

계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삭제］

(3) 2005년 1월 1일 전에 제5조(2)에 근거해 출원된 특

허의 클레임과 관련되는 출원의 경우는, 그 심사청구는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

의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1) 또는 (3)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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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원 공개

출원 공개는 출원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출원에 관한 내용을 출원 공개 공

보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허법의 기본 목적이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배타권’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유무에 관계없

이 출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출원 공개를 

통해서 제3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특허 출원이 이미 존재함을 알려 중복연구, 중복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출원된 발명을 통해서 제3자의 개량 발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출원 공개의 취지는 

출원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고 보상

심사 청구

한국 인도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

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

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

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

한 것으로 본다.

된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의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출원은 출원인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써 취급된다.

다만,

(i) 출원인은 출원 후에 특허 부여 전에는 언제라도 자기

가 한 출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청구함으로써 

출원을 철회할 수 있고,

(ii) 비밀 유지의 지시가 제35조에 근거해 부과된 경우는, 

해당 비밀 유지의 지시가 취소의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출원의 심사

(1) 제11B조 (1) 또는 (3)에 근거하는 소정의 방법에 의

해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을 때에는, 장관은 심

사관에게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출원서, 명세서 및 거기

에 관계되는 다른 서류들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a) 출원서, 명세서 및 거기에 관계되는 다른 서류들이 본

법 및 본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에 규정하는 요건에 적

합 하는지, 

(b) 해당 출원의 특허 부여를 거절하는 본법에 근거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c) 제13조에 근거해 행해진 조사의 결과, 및

(d) 그 외 소정의 사항.

(2) (1)에 근거하는 출원서, 명세서 및 거기에 관계되는 

다른 서류들을 맡게 된 심사관은 소정의 기간 내에 장관

에게 통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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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연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공개하는 것이 좋으므로 최선 출원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에 하는 것으로 한다. 즉 통상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우선권주장

이 수반되는 경우 또는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그 우선일로부터, 최선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때에 공

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64조에서 출원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

일로부터 1년 6개월(18개월)이 경과된 때에 특허 출원이 공개되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때에는 그 우

선권 주장이 기초된 출원의 출원일, 즉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출원이 공개되고 있다. 

또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가 가능하다.

인도 역시 특허법 제11A조에서 출원 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이루

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 상으로는 소정의 기간으로 되어있으나 이에 대하여 특허 규칙에서 18

개월로 정해놓고 있다. 인도 역시 조기공개 제도가 있어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출원 등과 같은 일정

한 사유가 아니라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및 인도의 출원 공개에 대한 규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출원 공개가 특허법의 

제1목적인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배타권’에 부합하기 위한 특허법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간에 공개가 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각 나라 간 균형을 맞추어야 하

기 때문이다.

<표 Ⅱ-12>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출원 공개)

출원 공개

한국 인도

제64조(출원공개)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

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

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

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

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

제11A조 출원의 공개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출원은 

소정의 기간 중에는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출원인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1)에 근거하는 소정의 

기간의 만료 전에 언제라도 자신의 출원을 공개하도록 장

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3)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

으로 장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출원을 공개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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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의 및 취소 신청

이의 신청은 특허가 공개된 후에 공중에 심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법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상당한 수의 특허가 출원이 되어왔고, 또 기술적으로 과거부터 많은 발명들

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기술에 이를 수 있었다. 이런 기술들은 특허 출원의 실질 심사에 있어서 선행기

술이 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축적된 선행기술의 양이 상당수에 이르

러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모두를 검토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한 비

슷한 분야의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공지된 발명 전부를 알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서 공중에 협력을 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구법 상 이의 신청 제도를 두었으나 특허 허여를 지연할 수 있고 

전체적인 절차 지연을 초래하여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겨 출원 절차의 

지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이의신청 제도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

출원 공개

한국 인도

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

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

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

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

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및 출

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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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등록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무효심판에 대한 규정을 개

정하였는데 기존에 무효심판은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라면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

던 것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이의 신청제도를 사실상 특

허취소신청 제도가 대신하게 되었다.

반면 인도는 여전히 이의신청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출원 공개 후 등록 전 신청할 수 있는 이

의신청인 사전이의신청제도(제25조 제1항)와 등록 공고일 후 1년 내 신청할 수 있는 사후이의신청제

도(제25조 제2항)으로 나누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간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특허가 허여되기 전이라면 비록 심사 지

연이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기 전으로 출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안정성 

있는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특허 허여 전이라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특허가 등록된 직후라면 이를 안정된 상태의 권리로 보지 않아 심판을 강요하기보다 이

의 신청제도라는 보다 간단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반면에 특허가 등록이 되고 공고가 된 경우라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생긴 것으로써 하나의 권리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권리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고 후 1년 이내에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권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등록 공고 후 

1년 이내의 이의 신청인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주체적, 

객체적, 절차적 요건으로 실질적인 특허 거절이유와 유사하다.

이의신청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인도는 인정 여부, 기간 및 이해관계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공중의 협력을 구하고 부실 특허 허여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사업자의 보호 차원에서 무효 심

판 또는 이의 신청으로 이를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어 두 나라 모두 이에 대한 길은 열려 있으나 절차, 

기간 및 사유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Ⅱ-13>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이의신청)

이의 신청

한국 인도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

제25조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

(1) 특허 출원이 공개되었지만 특허가 부여되어 있지 않

은 경우는, 누구나 다음에 열거된 사유에 의해서 특허 부



INDIAⅠ107

Ⅱ. 지식재산권 제도

5) 특허권

특허의 요건을 구비하여 특허 출원을 한 후 특허의 등록가능성 여부를 심사받아 특허가 등록가능성

이 인정된 경우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출원인은 특허를 허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등록 받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타인이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권원 없이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에 기하여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 인도와 우리나라의 특허권

을 비교한다.

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일정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특허권은 발명을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이를 무

제한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일정기간 독점할 수 있게 한 후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 발전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동일하게 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부터 20년간으로 하였다.

<표 Ⅱ-14>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존속기간)

이의 신청

한국 인도

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

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

을 할 수 없다.

여에 대한 이의를 장관에게 서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특허 부여 후 특허 공고의 날로부터 1년이 만료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어떠한 이해관계인도 다음에 열거된 이

유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존속기간

한국 인도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제53조 특허의 존속 기간

(1) 본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002년 특허(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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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권리내용은 특허 명세서의 특허 청구범위에서 묘사한 특허 발명에 대한 것이며 글 또는 

도면 등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권리의 특성상 무체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체가 존재

하지 않고 그 권리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은 권리의 특성상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지, 특허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특허권

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해 권리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제3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범위 내의 발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불의의 침해를 

방지하고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법 제94조에서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

다.’고 하여 특허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특허발명’과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구체화하고 있다 ‘특허 발명’이란 특허 받은 발명을 말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정해진다.(특허법 제97조)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청약 등의 행위를 하거나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특허권의 실시로 보고 있다.

(특허법 제2조)

인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인도

에서의 해당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이 부여되며, 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는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인도에서의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이 부여된다.

존속기간

한국 인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시행 후에 부여된 각 특허의 존속 기간 및 해당 시행일에 

본법에 의하여 만료되지 않거나 또는 효력을 잃지 않은 

각 특허의 존속 기간은 특허의 출원일부터 20 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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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

한국 인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

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

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

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

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

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

하여 정하여진다.

제48조 특허권자의 권리

본법의 다른 규정 및 제4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것

을 조건으로 본법에 근거해 부여된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다음에 열거된 권리를 준다.

(a) 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삼자가 인도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

하는 배타권,

(b) 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삼자가 인도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던 제품을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

타권.

다) 특허권의 효력 제한

특허권은 위와 같이 일정한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특허권의 효력은 개인의 재산권이면서 

동시에 산업입법의 성질상 공공의 이익 또는 특허권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이에 대해서 각 나라의 특허법에서는 각 나라의 실정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와 인도의 특허법을 비교해 본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법 제96조에서 효력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 및 시험 목적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교통수단 및 이에 사용되는 장치 등 출원 당시에 국내에 있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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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 이상 의약을 혼합하는 발명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제조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다. 특허권의 독점 배타적 성격에 따른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시 및 응당 정당한 

사용이 되어야 할 실시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특허법 제107A조에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여 어떠한 제품의 제조, 조

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도 또는 인도 이외의 나라에 있어 실제로 유효한 것에 

근거해서 필요하게 되는 개발 및 정보의 제출에 적절히 관계된 사용을 위해서만 특허 발명을 제조, 조

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 및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반포하는 것을 법률에 근거해 적

법하게 허가된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특허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라고 보

지 않는다.

<표 Ⅱ-16>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특허권의 효력제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한국 인도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

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

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

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07A조 침해로 간주되지 않은 일정한 행위

본법의 적용상,

(a) 어떠한 제품의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을 규

제하는 법률이며 인도 또는 인도 이외의 나라에 있어 실

제로 유효한 것에 근거해서 필요하게 되는 개발 및 정보

의 제출에 적절히 관계된 사용을 위해서만 특허 발명을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 및

(b) 해당 제품을 제조 및 판매 또는 반포하는 것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특허 제

품을 수입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라)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란 공동 출원, 양도 또는 그 외의 사유에 의하여 특허권이 복수의 사람에게 공동으로 

소유되는 것을 말한다. 발명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2인 이상이 협력하여 발명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함께 실제로 그 발명을 완성한 자에게 귀속되므

로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며 공동발명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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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원인이 되어야 한다. 이는 특허권이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지분에 따른 권리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1)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2)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는 지분 

양도 및 질권 설정 행위는 무효로 해석한다. 3)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전용 실시권, 통상 실

시권을 허락할 수 없고 동의 없이 허여된 실시권은 무효로 해석되어 제3자의 실시는 타 공유자에 침

해를 구성한다. 4)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공유자 전원을 피청

구인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심판은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미칠 수 있어 법문상 고유 필수적 공동 심판으로 규정되었다. 심결 취소소송

의 경우는 논란이 있으나 유사 필수적 공동 소송으로 해석하여 반드시 특허권자 전부가 이를 제기하

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이다. 5)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

여야 하며 6)특허의 정정 및 정정심판 모두 공유자 전원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도에서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동 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도에서

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제한되는 권리 및 공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람에 특허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들은 특허에 대해 균등하고 

불가분의 지분을 가지며, 동의 없이 제3자에 라이선스를 허락하거나 지분의 양도를 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특허가 공유되는 경우 공유자 각자는 특허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실시를 방지할 수 

있는 배타권을 갖는다.

<표 Ⅱ-17>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

한국 인도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

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44조(공동출원) 

제50조 특허의 공유자의 권리

(1) 2 이상의 사람에게 특허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특별

한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들은 특허에 대해 균등

하고 불가분의 지분을 가진다.

(2) 본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 이

상의 사람이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각자

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또는 그 대리인에 의

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제48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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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시권

실시권 제도는 우리나라와 인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인도에서는 계약에 의한 실시권에 특별한 한

정을 두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실시권이 부여되며 통상실시권은 비배타적인 실시권

특허권의 공유

한국 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

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90조(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

원)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

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

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

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

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

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

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사할 권원을 가진다.

(3) 본조 및 제51 조의 규정 및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합

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 이상의 사람이 특허의 피부

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공유자 각

자는 다른 사람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에 라이선스를 허락하거나 해당 특허의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다.

(4)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된 2 이상의 

사람 중 1인이 특허 물품을 판매했을 때에는 그 구입자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물

품이 단일의 특허권자에 의해서 판매된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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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xclusive license)으로, 전용실시권을 배타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으로 하여 배타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 포함시켜서 이해하고 있다.

<표 Ⅱ-18>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실시권)

실시권

한국 인도

제102조(통상 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

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이하 생략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

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정의 및 해석

(f) “배타적 라이선스”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해서 

또는 실시권자 및 그 사람으로부터 수권된 사람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특허권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특허 

발명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말하며, 배타적 

실시권자란 이 취지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

제82조　“특허 물품” 및 “특허권자”의 정의

이 장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a) “특허 물품”이란, 특허 방법에 따라 제조된 어떠한 물

품을 포함하고,

(b) “특허권자”란, 배타적 실시권자를 포함한다.

바)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상표청장의 처분 또는 심판에 의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권이 특정인에게 허가되는 실시권이다. 특허권의 취소제도와 함께 파리협약 제5조(A)에 의

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공익상 필요, 특허권의 오･남용 및 등록 후 불사용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의 수용 (특허법 제106조 제1항),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7

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138조)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먼저 특허권의 수용의 경우 국방상 필요하며 전시ㆍ사변 등 극도의 긴급 상태일 경우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며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청장의 결정에서 정한 보상금 및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재정에 의한 실시권의 경우는 특허권자의 발명 실시에 대한 제재 또는 특허권자의 보호보다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클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실시, 불충분한 실시, 

실시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불공정 거래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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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의약품 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생산된 전량

을 수입국에 수출해야 한다.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의 경우는 기존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

되었을 때(특허법 제98조) 후 출원에 의한 특허 권리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임에도 선 출원에 의한 특

허권리자의 허락이 있어야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가 있지만 특허법 제138조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

라서 선 출원 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대가에 라이선스 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발명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중대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 심판에 의

하여 실시를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인도에서도 이런 강제실시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 발명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 때, 그리고 특허 발명이 인도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을 때 장관에 강제 라이선스 부

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도에는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부여제도가 있다.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배타적, 비 배타적을 불

문하고)가 본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저해 또는 방해받는 것을 이유로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를 장

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국가적 긴급 상황, 초긴급 상황,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특허에 

대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강제 라이선스를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중앙정부는 그 취지를 고시하여 라

이선스를 허여한다.

개발도상국 등 의약품 제조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의약품 수출을 하기 위한 강제 라이선스를 허가

하는 제도도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강제실시권 제도는 그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규정 및 그 종류에 있어서 차

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특히 강제 실시권의 부여 조건 및 우리나라에는 

없는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등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Ⅱ-19>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

한국 인도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

제84조 강제 라이선스

(1)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만료 후에는, 어떤 이

해관계인도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강제 라이선스의 허락

을 요구하는 신청을 장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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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권

한국 인도

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

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

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

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

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

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

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

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

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

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

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

(a) 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어 있

지 않은 것, 또는

(b) 특허 발명이 적정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 또는

(c)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이하 생략

제89조 강제 라이선스 부여의 일반 목적

제84조에 근거하는 신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은 다음의 

일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것을 행사한다. 즉,

(a)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에서 상업적 규모로, 부당한 지

연 없이, 그리고 적절히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실시되는 

것

(b) 특허의 보호 아래에서 실제로 인도 영역에 있어 특허 

발명을 실시 또는 개발하고 있는 사람의 이해가 부당하게 

저해되지 않는 것

제91조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부여

(1)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구애 받지 않고, 특허증 

날인 후에는 언제라도 특허권자 또는 배타적인가 비배타

적인가를 불문하고 그 실시권자로서 다른 특허 발명을 실

시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최초로 언급한 특허에 근거하

는 라이선스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다른 발명을 효율적 혹은 가능한 한 유리하게 실시하는 

것을 저해 혹은 방해 받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당 라이선

스의 부여를 장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92조 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한 강제 라이선스에 관한 

특칙

(1) 국가적 긴급 상황 혹은 초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

업적 사용의 경우에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어떤 특허에 

대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강제 라이선스를 그 특허증 

날인 후에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납

득한 때에는, 중앙정부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다음에 열거된 규정이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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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추가특허제도

 추가특허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특허를 주 발명에 대한 추가 특허로서 보호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추가특허제도의 취지는 개량 

또는 변경 발명과 관련해서 기존 발명에 부가적인 출원으로 보고 기존 발명에 부가되어 보호되도록 

하는 취지이며 그 유효기간은 주 발명의 존속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특허는 주 발명에 부가되어 그 기간 동안 보호되는 특허가 된다.

 또한 추가 특허의 특징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주 발명은 선행기술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한 발명이어도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

해서는 기존 발명은 선행기술로서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발명에 비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허를 허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개량 및 변경 발명이 기존 발명이 아닌 다른 선행기술에 의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나 자신의 기존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다. 이는 자신

강제실시권

한국 인도

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

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

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

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

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

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i) 국가적 긴급 상황에 있고, 또는

(ii) 초긴급 상황에 있고, 또는

(iii)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이하 생략)

제92A조 일정한 예외 상황 하에서 특허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

(1) 공중위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 제품의 의약

품 업계가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조능력을 일

절 가지지 않은 나라 전용의 특허 의약품의 제조 및 수출

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는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국이 

강제 라이선스를 허락했거나 해당국이 고시 또는 그 외에 

의해 인도로부터의 해당 특허 의약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

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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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발명에 대해서 자신의 출원 공개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서 추가 특허로서 기존 발명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추가특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개량 또는 변경 발명

에 대해서 출원이 가능하지만 발명 후 1년 6개월 전에 개량 또는 변경 발명을 하여야 자신의 발명에 

의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기존 발명에 비해서 진보된 발명으로서 특허

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추가특허제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역시 인도 특허법과의 주된 차이 중에 하나이며 인도 진출에 있어서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경우 추가특허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표 Ⅱ-20>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추가특허제도)

추가특허제도

한국 인도

규정 X 제54조 추가 특허

(1) 본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 출원을 위

해서 제출된 완전 명세서에 기재 혹은 개시된 발명(본법

에서는 이하 “주 발명”이라고 한다.)의 개량 또는 변경과 

관련되는 특허 출원이 되고 그 출원인이 주 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특허권자인 

경우, 해당 출원인이 그 취지를 청구할 때에는 장관은 해

당 개량 또는 변경에 대한 특허를 추가 특허로서 부여할 

수 있다.

(2~3항 생략)

(4) 추가 특허는 주발명의 특허 부여 전에는 부여되지 않

는다.

제55조 추가 특허의 존속 기간

(1) 추가 특허는 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존속 기간 또

는 그 잔존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기간 중 

및 해당 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실효까지 계속해 유

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가 본법에 근거하여 취소

되었을 때에는, 재판소 또는 경우에 따라 장관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의 청구가 있을 때에 추가 특

허는 주발명에 관계된 특허의 잔존기간에 대하여 독립한 

특허가 되는 취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거기에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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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정 발명자의 특허 부여(무권리자에 대한 취급)

무권리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또는 발명자의 의사에 어긋

나게 특허출원을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권리자의 경우에는 특허 등록을 허여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인도 모두 무권리자의 출원

은 특허 거절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진정 발명자임을 증명

하는 경우라면 무권리자의 출원은 거절되며 진정 발명자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반대 해석상 무권리자의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이 정당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된 후에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원한 경우(특허법 제34조) 또는 무권리자에 대한 출원이 등록이 된 후에 무효 심판에 의해서 

특허권이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일 후 30일 이내에 정당 권리자의 특허 

출원이 있거나 그 전에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특허법 제35조) 발명이 동일하다면 정당 권리자의 출

추가특허제도

한국 인도

해당 특허는 독립한 특허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하 생략)

제56조 추가 특허의 효력

(1) 완전 명세서에서 클레임 된 발명이 다음에 열거된 어

떠한 공개 또는 실시에 의하여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특허의 부여에 대해서 거절되지 않

으며, 추가 특허로 부여된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여

겨지지 않는다.

(a) 추가 특허와 관련되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주발명, 

또는

(b) 주발명의 특허에 대한 추가 특허 또는 해당 추가 특허

의 출원과 관련되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주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그리고 추가 특허의 효력에 대해서는 발

명을 독립한 특허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 의해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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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일로 소급하여 주는 규정이 있다.

인도는 특허법 제52조에서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되고 신청인 혹

은 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제64조에 근거하여 취소되었을 때 또는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심판부 또는 재판소는 해당 특허를 취소하는 대신에 청구항에 포함되는 발명이 

신청인으로부터 지득한 것임을 인정한 결과로 해당 청구항을 삭제하는 완전 명세서의 보정을 해야 할 

취지를 지시할 때에는 심판부 또는 재판소는 동일 소송에 대해 명하는 명령에 의하여 심판부 또는 재

판소가 특허권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지득되었다고 인정한 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인에

게 특허 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특허권이 허여된 후에 특허 출원인이 사기 등

에 의해서 타인의 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출원한 것이 인정되고 그 타인

이 진정한 발명자 및 출원할 권리를 가진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특허에 대해서 무권리자

에 대한 특허를 진정한 권리자의 특허로 보아 진정 권리자의 특허로 인정해 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다. 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이었어도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같은 실질적인 

심사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여 등록된 특허이기 때문에 심사 경제 및 효율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진정

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서는 무권리자의 출원일을 정당권리자의 출원일로 인정하여주는 제도로서 출원일을 소급해줄 뿐, 법

적으로서 특허가 바로 허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종 개정법은 제99조의2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도입하여 우리나라도 인도와 유사하게 진정 권리자가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는 사실상 큰 실익이 없는 조문으로 볼 수 있다. 진정 권리자의 

출원을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해서 진정 권리자

의 출원은 거절되지 않는 것으로써 무권리자임이 증명된다면 진정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관계에서 불

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원일을 소급시켜줄 실익이 크지 않다. 오히려 존속기간 면에서 출원일부

터 20년간 보호가 되는바 존속기간이 짧아져 손해를 볼 수 있다. 무권리자 보호 제도에 있어서는 우

리나라 특허법 제35조보다 인도의 법체계가 더 효율적이다.

<표 Ⅱ-21>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진정 발명자 보호)

진정 발명자 보호

한국 인도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제52조 사기에 의해 타인이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의 진

정하고 최초의 발명자에게의 특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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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발명자 보호

한국 인도

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

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

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

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

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

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

득되고 신청인 혹은 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되

었다는 이유에 의해 제64조에 근거하여 취소되었을 때 

또는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심판부 또는 재판소는 해당 

특허를 취소하는 대신에 클레임에 포함 되는 발명이 신청

인으로부터 지득한 것임을 인정한 결과로 해당 클레임을 

삭제하는 완전 명세서의 보정을 해야 할 취지를 지시할 

때에는, 심판부 또는 재판소는 동일 소송에 대해 명하는 

명령에 의하여 심판부 또는 재판소가 특허권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지득 되었다고 인정한 발명의 전부 혹은 일부 

또는 보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삭제된 

해당 특허 대신에 해당 신청인에게 특허 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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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 관련 제도가 인도에서 인정받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특

히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일본 및 미국에서는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

어 자체를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아직 소프트웨어 자체만의 특허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BM

특허 또는 하드웨어와 접목한 형태로서 우회적으로 그 특허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실태이나 인도의 경

우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1) 소프트웨어 발명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수

학적 알고리즘이며 자체를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고 두뇌에서 수행하는 정신적, 지능적 수단 또는 과

정과 동일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즉 소프트웨

어는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물리적 구조의 일부로서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배선 또는 접선수단과 동일시 할 수 있어 결과적

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특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현재 미국, 일본, EU 등의 국가에서는 순수한 알고리즘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이고 유용하거나 형태가 존재하는 결과를 생산하는 방법에 의한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개정법을 통해 방법 발명, 물건에 화체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발명 및 기록매체 청구항

을 통하여 특허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IT가 주산업 중에 하나인 인도에서도 소프트웨어 그 자체만으로 특허성을 인정해주지는 않는 모습

이다. 2005년 개정법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05년 4월 인도 의

회는 이를 삭제하였다. 

현재 인도에서도 특허법 제3조 (k)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알고리즘을 특허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계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중인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알려진 기

술에 기능적인 공헌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하여 주고 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만으로

는 등록이 불가능하나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하드웨어에 구현되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정

도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인도 특허상표청은 “MANUAL OF PATENT OFFICE PRACTICE AND 

PROCEDURE” (MPPP)에서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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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M특허

BM(Buisiness Model)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통신 기술을 통해 영업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발명으로서, 영업 방법 또는 비즈니스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초기에 논

란이 있었으나 최근 모든 국가에서 특허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인정

받으려면 ‘영업 방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기술’이 시계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

간의 행위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이 되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로그인이나 

클릭하는 등 단순한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의 역할이 발명에 포함되어서는 그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업 방법 자체의 신규함이나 진보함 보다는 이를 구현하

는 프로그램 등 컴퓨터기술이 기존에 비해 얼마나 진보한지 영업 방법과 결합하는 것이 비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에서도 1990년대 후반까지 BM특허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았다. 특히 2002년 개정법으로 들어

온 인도 특허법 제3조 (k)에서 영업 방법은 특허성이 없다고 규정하여 인도에서는 BM발명에 특허를 

허여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후와 레디프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도 법원은 야후의 발명을 

‘컴퓨터분야의 커다란 기술적 혁신이나 기계를 위한 발명이 아닌 영업 발명을 위한 발명’으로 보아 야

후의 거절결정불복에 대한 심판을 기각하여 인도에서 BM발명은 특허성이 없음을 확실히 하였다.

이는 인도에 진출하려는 IT계열 회사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라 소결 및 유의사항

인도의 특허법과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대해서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하여 각 규정을 비교해 보았다. 

인도의 특허법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그 구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독일, 일본 등과 특허법의 구조가 비슷하고 조문상의 위치 역시 비슷한 모

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로서 영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영국의 특허법을 

수입하여 특허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면서 우리와는 다소 규정

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규정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조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허성의 판단, 출원 공개 등에 대한 조문 역시 이런 규정들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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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점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실용신안제도가 존재하나 인도에는 실용신안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발명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고안에 대해서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지만 인도는 실용신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발명 및 고안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서만 보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특허 등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를 인도에 받고자 한다면 실용신안이 아닌 일반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 역

시 차이점 중에 하나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소프트웨어와 BM발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특허를 허여해주기 시작했으나 인도에서는 법 규정으로 BM발명은 원천 봉쇄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발

명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인도의 특허법과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유사한 규정 및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규정들이 존

재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규정은 유사한 점보다는 그 차이점이 나는 규정들이다. 실질적으

로 해외에 진출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규정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다른 제도에 따

라 특허권의 취급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아래의 표는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 Ⅱ-22> 인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

한국 인도

가명세서
국내 우선권 및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와 유

사

가명세서 작성 후 12개월 내 완전 명세서 작성 

가능.

가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세서

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줌

청구 범위 기재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만 기재하여 출원하고 청

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출원 가능, 후에 

출원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청구 범위 기재를 추

가하면 요건 충족됨

출원시 1 또는 2이상의 청구항을 반드시 작성

해야함.

작성 언어

명세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한국어 또는 영

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영어로 기재하는 경우, 

추후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인도 언어인 힌두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

실용신안제도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해서 10년간의 보

호를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특허보다 진보성 판

단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규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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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

가명세서
국내 우선권 및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와 유

사

가명세서 작성 후 12개월 내 완전 명세서 작성 

가능.

가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세서

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줌

심사 청구 시기

심사 청구는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

3년 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 실질 심사를 하여 

등록이 가능함

심사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출원인 또는 해당 

출원의 이해관계인만 가능.

우선일로부터 48개월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질심사를 함. 

추가 특허 규정 X

추가 특허제도가 존재, 특허의 관리 및 진보성 

등에 의해서 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주발명과 같

이 보호됨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는 없어지고 무효심판 제

도로 통합되어 등록 공고 후 3개월 동안 이해관

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특허취소신청이 신설되어 특허설정일로부터 등

록공고 후 6개월 동안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

을 할 수 있음

출원 공개 후 특허 허여 전에는 누구든지 이의 

신청 가능, 특허 허여 후 1년 이내에는 이해관

계인에 한해서 이의 신청 가능.

BM특허

S/W특허
일정 요건에 따라 인정

S/W는 일정 요건 하에 인정

BM특허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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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art 상표법

가 상표법 연혁 

<표 Ⅱ-23> 상표법 연혁

연혁 제도

Before

1940
Common Law

1940 Trade Marks Act, 1940

1943
Separate Patent Office and 

Trade mark Office

1958 Trade & Merchandise Marks Act

1999 The Trade Marks Act

2002 The Trade Marks Rules

2010 The TradeMarks(amendment)Act of 2010

상표법은 1940년 처음 제정되어 상표에 대한 보호를 시작하게 되었다.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Common Law'에 의해서 규율되었다. 그 이후로 상표법이 ‘Trade Marks Act, 1940'이라는 이름 

아래 1940년 11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1942년 1월 6일에 시행되었다. 상표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는 1941년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2번 정도 더 개정이 있었다. 1943년 개정법에서는 특허상표청

의 일부로서 Calcutta(지금의 Kolkata)에 위치한 상표사무국에 대해서 특허상표청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서 Bombay(지금의 Mumbai)에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특허사무국과 상표사무국

을 분리시켰다.

그 이후로 1958년에 Trade Marks Act, 1940는 'Trade & Merchandise Marks Act, 1958'으

로 개정되었다. 이는 1959년 11월 25일 발효되면서 상표법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는 이 법을 따르게 

되었다.

그 뒤로 ‘Trade & Merchandise Marks Act, 1958’은 1999년 ‘The Trade Mark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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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상표법 규칙 ‘The Trade 

Marks Rules’이 제정되었고 2017년 일부 개정되었다.

현재까지 위의 법률에 의하여 상표법이 규율되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서 파리 조약 

및 Trips Agreement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상표법을 운영하고 있고, 2013년 마

드리드 협약에 속하게 되었다.

상표법에 있어서는 특허법과 같이 개정이 자주 일어나거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지식재산권이

라는 무체재산권으로서 민법 기타 법률에 비해서는 개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표법 역시 앞으로 

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개정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나 대한민국 상표법과의 비교

1) 서론

인도의 상표 출원 및 등록의 수는 특허나 디자인에 비해서 많은 수가 존재한다. 과거와는 달리 기술

이 발전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

었다. 사람들은 브랜드 가치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졌는바 상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표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인도 상표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

하여 인도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보호 요건으로써 절대적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를 소개하고, 출원 서류 작성, 이의 

신청, 상표권의 이전 및 양도의 절차, 요건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다.

2) 보호의 대상

가) 상표의 정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하도록 하는 표장으로써 상표를 사용하여 생기게 되는 신용을 보

호하며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는 상품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특정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로써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표 및 상품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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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 구분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특별한 형태의 상표(표장)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표장의 대상으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을 통하여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최근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인정해주지 않았던 색채만의 상표, 동작, 홀로그램 및 냄새, 소리상

표까지 표장의 범위로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인도에서는 색채만의 상표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표로서 인정

해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성을 증명해주는 증명 표장을 인정해주

게 되었고 이는 인도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상표법 내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으나 인

도에서는 별도의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유사 상표에 대해서 연속 상표(Series Trademark)로써 연속적인 보

호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 제도와는 다른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상표 보호는 상표 전체에 대

한 보호를 해주며 유사 상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출원 또는 등록에 의해서 거절되지 않을 뿐 시리즈로

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도 상표법과는 차이가 있다.

<표 Ⅱ-24>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보호의 대상)

보호의 대상

한국 인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

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제2조 정의 및 해석

(1) 본 법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

고,

(e)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상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방법, 품질, 정도, 또는 그 외의 특징에 관해 표장의 소유

자에 의해 증명된 표장으로서, 증명이 없는 상품 또는 서

비스로부터 식별가능한 표장이며, 제IX장의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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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대상

한국 인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

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

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

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

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

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

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

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표장의 소유자 명의로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것을 말한다.

(g) 「단체표장」은 표장의 소유자인 사람들의 단체(1932

년 인도･파트너쉽법의 취지에 있어서의 파트너쉽은 아니

다)의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

비스로부터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

(m) 「표장」은 도형, 브랜드, 헤딩, 라벨, 티켓, 명칭, 서

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또는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j) 「상품」은 거래 또는 생산의 대상이 되는 것 모두를 말

한다.

(z) 「서비스」는 잠재적 사용자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서비

스이며, 은행, 통신, 교육, 융자, 보험, chit funds(상호부

조 금융 조직), 부동산, 수송, 저장, 소재 처리, 가공, 전기 

그 외의 에너지 공급, 기숙, 하숙, 연예, 오락, 건축, 수리, 

뉴스 또는 정보의 전달 및 광고 등의 공업적 또는 상업적 

사항의 영업에 관련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15조 상표의 부분 등록 및 연속 상표의 등록

(1) 상표의 소유자로서 상표의 일부를 분리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상표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분리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다.

(2) 각 분리 상표는 독립된 상표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 및 

그 부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동종의 상

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복수의 상표에 대해 본질적인 부

분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는 

상이한 상표들에 대해 그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표등

록을 받으려고 할 때는 1 개의 시리즈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다.

(a) 각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b) 수, 가격, 품질 또는 산지명의 표시

(c) 상표의 동일성에 본질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 비‐
식별적인 기타 사항

(d)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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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채의 식별력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단일 색채만의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는 단일 색채상표는 상표로 등록

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색채만의 상표는 다른 표장에 비해서 비교적 식별력이 낮기 때

문에 이에 대해서는 혼동이 일어나기 쉽다는 이유로 제한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인도 모두 색채의 식별력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색채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색채에 대해서 등록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표법 제225조에서는 다른 구성요소는 모두 같으나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

표는 동일 범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색채의 식별력이 낮으며 색채를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상표를 동일 범위에서 사용하는지 유사 범위에서 사용하는지는 법 규정에서 다른 취

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역시 유사한 규정으로 상표법 제10조에서 색채의 식별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의 상

표권 역시 색채를 제한 없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모든 색채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에까지 동일 범위로 인정하여 준다.

한 가지 다른 점으로는 인도 상표법 제10조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색채를 제한하는 경우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취급을 조금 달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

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에 대해서 색채를 달리 하겠다 제한을 하는 경우 인도에서는 식별력 상

승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호의 대상

한국 인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

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

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

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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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색채의 식별력)

색채의 식별력

한국 인도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① 제89조, 제92조, 제95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104

조, 제110조제4항, 제1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

항, 제160조, 제222조 및 제224조에 따른 “등록상표”에

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

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

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

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

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

단체표장과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

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색채의 제한

(1) 상표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2이상의 어떠한 색

채의 조합으로든 제한할 수 있으며, 심판 위원회는 상표

의 식별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상기 제한을 참작한다.

(2) 상표가 색채의 제한 없이 등록되는 한, 모든 색채에 

대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보호의 요건

상표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

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나 서비스표는 보호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부등록 사

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식별력이라 함은 해당 상표가 거래상 특정인의 출처를 나타내주는 힘을 말하며, 자타상품식별력과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상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 즉 독점적응성을 의미

한다. 이하 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한 절대적 거절이유와 타 상표와의 관계 등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하

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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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33조에서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등록을 허여해주지 않음으로 절대적 거절

이유를 구성하고 있다.

인도는 상표법 제9조에서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과 

다른 규정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1)우리나라 상표법 제33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관용표장은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c)에서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선의의 확립된 거래 관행

에 있어서 관습화된 표장,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써 관용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2)우리나라 상표법 제33조 제1항 1호와 3호에서 규정하는 보통명칭 및 기술적 표장에 대해

서는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b)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3)우리나라 상표법 제33조 제1항 7호의 

보충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은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a)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현저한 지

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및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대해서는 거절이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

리나라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표장에 대해서는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출원 상표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절 이유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유형들을 모두 열거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은 실

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와 인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즉 외설적인 것들에 대해서 역시 모두 절대

적으로 거절하고 있고, 상품의 입체적 형상도 따로 거절 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인도 상표법 제9조 제2항 (b)에서 ‘인도 국민의 계급 또는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 제34조 제1항 4호에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부등록 

사유로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인도는 종교적 색채와 계급적 성향이 매우 강하여 별도로 규정하여 명

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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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6>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절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

한국 인도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

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
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

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略語) 또는 지도만으

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이하 생략)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

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

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

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상표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

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

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제9조 등록 거절의 절대적 이유

(1) 다음의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a)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즉, 어떤 사람의 상품 또는 서

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것

(b) 거래상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

치, 원산지 또는 해당 상품 생산의 시기 또는 서비스 제공

의 시기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른 특성을 의미

하는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c)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선의의 확립한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습화된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다만, 등록출원일 전에 사용의 결과로서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이거나 주지 상표일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없다.

(a) 공중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일 때

(b) 인도 국민의 계급 또는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

려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c) 중상적 또는 외설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d) 그 사용이 1950년 상징 및 명칭(부정사용 방지) 법

(Emblems and Names(Prevention of Improper 

Use) Act)에 의해 금지되고 있을 때

(3) 다음의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

록 받을 수 없다.

(a)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유래된 상품의 형상

(b)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의 형상

(c)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나) 상대적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역시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선행 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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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 거절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7호 내지 

14호에서 각각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으나 인도 상표법에서는 단순히 선행 상표와 혼동을 주어 식별

력이 없는 상표를 거절한다고 하여 조문 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

대적 거절이유에 있어서 다른 점은 선행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선행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고 선의의 

경합에 의해서 모두 사용되는 경우라면 인도에서는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자

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선행 상표권자 혹은 선행 상표사용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등록이 불가능하다. 

인도 상표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평판을 해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표에 대해서 출원

을 거절하고 제3항에서는 법과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 제34조 제1항 12호 및 13호와 유사한 거절이유로 볼 수 있으나 인도에서는 상

표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런 자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이의 신청이 없다면 판단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정으로 우리나라는 열거적 사유에 대해서 이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거절 이

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거절 시킬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인도에 상표를 출원함에 있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를 판단하지 않아 상표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주지에 대한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지, 저명성의 판단 

등에 관해서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기준이 제시되어 판단하고 있다는 차이

점이 있다.

<표 Ⅱ-27>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상대적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

한국 인도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

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호 내지 1호의 5 및 2호 생략)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

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

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호 생략)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

제11조 등록 거절의 상대적 이유

(1) 제12조를 제외하고 다음의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

다.

(a)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가 유사하거나

(b) 선행하는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공중에게 선행하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선행상표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혼동을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은 상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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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거절이유

한국 인도

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호 생략)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

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

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

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

용하는 상표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

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

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

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

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

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

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

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

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

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

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이하 생략)

(a)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b) 다른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된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

해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상표가 인도에

서 주지 상표이며, 후행상표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상표의 식별력 또는 평판을 해치거나 불공정한 이익

을 얻을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3) 다음의 법률에 의해 인도 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범

위 내의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a) 업으로서 사용되는 비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법률(특

히, 사칭 통용(passing off)에 관한 법률)

(b) 저작권법

(4) 본 조는 선행상표권자 또는 기타 선행권리자가 등록

에 동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제12조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해당 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설명본 조의 적용상 선행하는 상표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등록상표 또는 제154조에 의한 조약 출원에 해당하

는 경우는 주장된 우선권을 참작하여 해당 상표의 출원일

보다 빠른 출원일을 가지는 것

(b)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일 또는 해당 출원과 관련되어 

주장된 우선일 전에 주지 상표로서 보호될 권리가 있는 

상표

(5) (2) 및(3)에 규정된 이유의 1또는 2이상에 관한 거절 

이유에 대해 선행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이상, 상기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6) 심사관은 상표가 주지 상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주지 상표 여부를 판단한다.

(i)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의 결과로 얻은 인도 내 지식을 포

함하여 관련 수요자간의 해당 상표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

(ii)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기간, 범위 및 지역

(iii) 해당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박람

회 또는 전시회에 있어서의 광고 또는 선전 및 소개를 포

함해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에 대한 기간, 범위 및 지역

(IQ) 본 법에 근거하는 해당 상표의 등록 또는 등록출원

에 대한 기간 및 지역 및 해당 상표의 사용 또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범위

(v) 해당 상표에 관한 제 권리의 승소 집행 기록, 특히 해

당 상표가 해당 기록에 근거하여 법원 또는 심사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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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거절이유

사람이나 단체 등의 명칭과 관련된 거절이유가 있다. 기타로 국기, 저명한 기관의 명칭, 증명용 인

장 등은 공익적 견지에서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관(IOC, FIFA)등은 해당 기관이 

자기의 명칭 등을 상표등록 출원하는 경우 예외로 상표등록을 허여해주고 있다.(상표법 제34조 제1

항 1호)

저명한 고인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2호에서 생존한 사람의 경우는 상표법 제34조 제1

항 6호에서 거절이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제14조에서 현존인 또는 출원 전 20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있는 것으로 표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다.

이는 저명한 고인이나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는 점에서 

유사하나 인도는 20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표 Ⅱ-28>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기타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

한국 인도

해 주지 상표 인식된 범위

(7) 심사관은 규정(6)의 적용이 상표가 관련 수요자간에 

알려져 있는지 또는 주지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한,

(i) 실제 또는 잠재적 소비자의 수

(ii) 유통경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iii)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계

(8) 법원 또는 심사관에 의해, 상표가 인도 내 일정범위의 

관련 수요자간에 주지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심

사관은 본 법에 따른 등록에 있어 해당 상표를 주지 상표

라고 인정해야 한다.

(이하 생략)

기타 거절이유

한국 인도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

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4조 현존인 또는 최근 사망자의 명칭 및 초상의 사용

현존인 또는 상표 등록출원일 전 20년 이내에 사망한 사

람과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암시를 주는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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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거절이유

한국 인도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

용 인장(印章)･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

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

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

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

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

(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

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

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

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

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

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

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

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3 내지 5호 생략)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

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

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출원의 처리 전에 해

당 상표에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 그 현존인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사망자의 법률상의 대표자로부터의 동의서를 제

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출원인이 

심사관에게 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의 처

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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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사 상표 등록 인정 여부

선의의 경합 상표에 있어서 등록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양 상표가 유사하고 상품이 유사한 경우

라면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등록이 허여되지 않으나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타인이 형성한 신

용에 편승할 목적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상표가 유사하고 상품이 유사한 경우

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상표는 자신이 쌓아 올린 신

용을 바탕으로 보호해주는 규정인데 선의의 두 상표 사용자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

우 이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원

칙적으로는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다면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불가능하나 판례에 의

해서 수요자 범위 등이 달라 혼동이 생길 여지가 없어 상표를 유사하게 보지 않아 등록을 허여해준 경

우가 있다. 혼동이 생길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유사하는 경우 혼동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혼동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보이면 유사하지도 않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 상표법 제12조에서는 선의의 경합 사용의 경우 또는 심사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그 외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2명 이

상의 상표 소유자에 의한 등록에 대해 심사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및 제한이 있으면 등록을 

허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 상표를 유사 상품에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등록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으로 우리나라 판례가 

인정한 것을 인도에서는 법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기

준으로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보호해주는 것이다. 

<표 Ⅱ-29>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선의의 경합상표)

선의의 경합상표

한국 인도

규정 X 제12조 선의의 경합 사용 등의 경우의 등록

선의의 경합 사용의 경우 또는 심사관이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그 외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해당 상표의 등록여

부 불문) 2명 이상의 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등록에 대해

서 심사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및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교부하고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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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원절차

출원 서류 작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상표법 제36조에서는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출원

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상표 4)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제46조 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체 표장을 받으려는 경우는 위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

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 등록 출원서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명 표장을 받으

려는 경우는 위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한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 등록 출원서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단체 표장이나 증명표장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

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표장등록을 받

고자 하는 자는 위의 사실 외에도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 등록 출원

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1)출원서 양식에 맞게 작성한 출원서 3통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표장의 

추가 표시 서류 5통으로써 여기에는 색채 상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3)우

선권 주장이 있다면 우선권 증명 서류를 4)대리인에 의한 경우라면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5)

증명 표장의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사용 규제 규약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6)연속 상표의 경

우에는 각각의 상표에 대한 추가 표시 서류를 제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원서에 기

재하는 사항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출원이 있으면 필요서류 구비여부 및 적식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할지 결정한 후 수리하며 수리된 

출원에 대해서 등록여부를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한다. 이때 출원 수수료의 5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청구이유를 기재한 선언서를 첨부하여 조기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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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원공고 및 이의 신청

출원공고 제도란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 공고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신청을 통하여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57조에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원 공개의 효과

로 출원인은 제58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제3자는 누구든지 제60조에 의한 상

표등록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가 있는 경우 각하 결정등본 송달

일로부터 30일 경과 시까지, 출원인이 보정각하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심판의 심결 확정시

까지 심사를 중지하여야 하므로 출원공고도 보류된다. 이의 신청은 상표 출원에 대해서 공중에게 심

사의 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거절 이유에 대해서 심사관이 판단하고 모든 상표를 알

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표 출원 공고가 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인도 및 우리나라 모두 출원 공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의 신

청은 이 출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누구든지 이의 신

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도는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출원 공고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표 등록 출원이 수리

되는 대로 신속히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의 신청기간은 출원 공고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인도에서 역시 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통해 거절 이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을 송달하여 진술 기회를 주며 이에 대해

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규정이 유사하나 단지 기간의 차이가 있

을 뿐이다.

<표 Ⅱ-30>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이의 신청)

이의 신청

한국 인도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제20조 출원 공고

(1) 상표등록출원이 조건 없이 또는 조건부나 제한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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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한국 인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

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

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

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

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

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

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

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

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

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

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

(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수리되었을 경우, 심사관은 수리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출원 수리를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수리된 출

원에 조건이나 제한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이들도 함께 

공고해야 한다.

다만, 출원이 제9조(1) 및 제11조(1) 및 (2)가 적용되는 

상표에 관한 것이거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수리하기 전에 해당 출원을 공고 

시킬 수 있다.

(2) 심사관은

(a) 출원이(1)에 의해 수리 전에 공고되었거나

(b) 출원의 공고 후,

 (i) 출원의 오기가 정정되거나

 (ii) 제22조에 의해 원서의 보정이 인정되었을 경우

재량에 의해 출원의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b)에 해당하

는 경우는 출원의 재공고에 갈음하여 해당 출원의 정정 

또는 보정을 소정의 방법에 의해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1) 누구든지 등록출원의 공고 또는 재공고가 있던 날로

부터 3월 이내 또는 심사관의 허가를 얻은 소정의 방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로서 총 1 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소정의 방법에 

의해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등록출원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

달해야 한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2

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자기의 출원을 이유 있게 하

는 답변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

지 않으면 출원인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했을 경우, 심사관은 그 부본

을 이의신청인 에게 송달해야 한다.

(4)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은 증거가 있을 경우, 소정의 방

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제출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그에게 청문

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심사관이 관계자의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청문 및 증거조의 뒤에 등록가부 및 등록에 대한 조건이

나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러한 조건이나 제한이 무엇

인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사관은 이의신청

인 이 주장하지 않는 이의 사유에 대해서도 참작할 수 있다.



INDIAⅠ141

Ⅱ. 지식재산권 제도

6) 상표권

상표 등록 출원이 수리되고 출원 공고된 후 실질 심사를 받으며 이의 신청 없이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되거나 이의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되는 경우 상표권으로 등록된다.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범

위를 살펴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인도가 동일하다.

인도에서는 상표의 부분 등록에 있어서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원칙적

으로 상표 전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며 부분 등록된 경우에는 그 부분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를 인정해 줄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식별력

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 그 등록은 그 등록 상표의 전체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

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역시 주의하여야 한다.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으로 영

구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어 있다. 상표권의 경우 상표 사용자가 쌓아올린 신용을 바탕으로 이를 보호해주는 것이며 시간이 지

나도 신용이 사라지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바 존속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다만 상표권자가 등록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영구적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기 전 1년 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요건(상표법 제84조)과 절차를 갖추어 상표권

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해 주고 있다.(상표법 제83조) 

인도 역시 상표 등록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존속기간 갱신을 위해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존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존속기간을 갱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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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1>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존속기간의 갱신)

존속기간의 갱신

한국 인도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

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

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

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

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

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

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

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

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

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

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

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말소 및 회복

(1) 본 법의 시행 후의 상표 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한

다. 다만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

간 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 갱신의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관은 원 등록의 만료일 또는 최종 갱신등

록 만료일(이 날을 본 조에 있어 최종 등록 만료일이라고 

한다)로부터 10년간 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한다.

(3) 상표의 최종 등록 만료일 이전에, 심사관은 등록 소유

자에게 해당 만료일, 갱신 수수료 및 그 외의 조건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의해 통지해야 한다. 소정의 기간 만료 시

에 그러한 조건이 적법하게 충족 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

은 해당 상표를 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가 해당 상표의 최종 등록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

에 납부되었을 경우에는 심사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부에

서 말소하지 않고, (2)의 규정에 의해 10년간 상표 등록

의 존속기간을 갱신한다.

(4) 심사관은 상표가 소정의 수수료의 불납으로 인해 등

록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표의 최종 등록기간 만료일로부

터 6월을 경과 후 및 1년 이내에 신청에 의해 소정의 방

법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고 이에 대해 정당하다

고 인정되면, 해당상표를 통상의 상표와 같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등록부에 회

복시켜 최종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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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권의 이전 및 양도

상표권의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및 인도 상표권 모두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상표권의 등

록에 있어서는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동일인이 여러 개의 상표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상표권 역시 하나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타인에게 이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이전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인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은 특허권에 비하여 그 공익적 견지가 크기 때문에 사익적인 계약의 자

유원칙에 일부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5호에서 유사 상표의 이전이 있고 상표권자 중 1인이 부정경쟁

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타인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권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다. 또한 상표법 제48조 제2항에서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는 규정

을 두고 있다.

인도 역시 상표권 이전에 대해서 제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일 유사한 상품 또

는 서비스업을 지정한 동일 유사한 상표가 이전의 결과로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에 

이전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우리나라는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데 반해 인도에서는 이전을 무효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도의 상표권 이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과 같이 이전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전 후 6개월 내에 심사관의 허가를 받고 심사관이 명하는 방법으로써 공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업무 표장

에 대해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경

우에 있어서는 영업권과 함께 이전하지 않더라도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Ⅱ-32>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

한국 인도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

제40조 복수의 배타적 권리를 일으키는 양도 또는 이전

의 제한

(1) 제38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본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른 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a)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b)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c) 서로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동종의 상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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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이전

한국 인도

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

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2.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⑦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

병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

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

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

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4호 생략)

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

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

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

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

러일으키게 한 경우

(이하 생략)

는 서비스

에 대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2 이상

의 당사자에게 배타적 사용 권리가 존재하게 되어 그 권

리의 행사로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면 해당 상품과 서비스

의 유사성 및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양도 또는 이

전할 수 없다.

다만, 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당사자가 각각 가지

는 배타적 사용의 권리에 대해, 인도로부터의 수출을 제

외하고 인도 내에서의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

되는 상품 또는 인도 외의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

도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인도에서 이용 가능

한 서비스에 대해 2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 취지의 제한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양도 

또는 이전을 본 항에 의해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42조 영업권을 수반하지 않는 양도의 조건

상표의 양도는, 상표의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가 사

용되어 온 영업권 또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권을 

수반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이 양도일로

부터 6월 내에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관이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심사관에 대해 양도의 

공고에 관한 지시를 신청하여 심사관이 명하는 양식, 방

법, 기간 내에 공고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

니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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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권의 취소

인도와 우리나라 모두 상표권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권은 출처 표시 기능을 하며 수

요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오인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상표는 선택의 문제로서 취소되어도 

그 여파가 크지 않아 취소 사유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의 부정한 사용의 경우, 불사용의 경우, 단체표장 또는 증명

표장이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등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인도는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는데 불사용의 경우 상표권자가 사용 의사가 

없으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상 사용의사 없이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상표 등록일로부

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불사용에 의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

에도 단체 표장이나 증명 표장과 같은 특수한 표장에 있어서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인도는 상표권 소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만큼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표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의 사용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어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Ⅱ-33>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상표권의 취소)

상표권의 취소

한국 인도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

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

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

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

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

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

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

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

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

제47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의 말소 및 제한

(1) 다음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누군가에 의해, 심사관 또

는 심판부에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는 등록부에서 말

소될 수 있다.

 (a) 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제 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등록사용자에 의

한 사용의사로 판단하며, 상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

월의 기간 내에 어느 소유자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의 선의의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

 (b) 상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상표가 실제

로 등록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의 기간

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중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으

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어느 소

유자에 의해서도 선의의 상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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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

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

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

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

러일으키게 한 경우

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

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

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

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

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

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

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

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

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

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

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

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

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

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

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

다만, 출원인이 제 12조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여 받았을 경우 

또는 심판 위원회가 그 사람에게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전에 또는 해당 기간 내에,

   (i)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ii) 지정상품이나 동종의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지정서비스나 동종의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소유자에 의한 해당 상표의 선의의 사용이 있는 경우, 심

판 위원회는 (a) 또는 (b)의 규정에 따른 상기 신청을 각

하할 수 있다.

제57조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의 권한 및 등록부의 경정

의 권한

(1) 심판부 또는 심사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정의 방법

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 위원회는 등록부에 기재

되어 있는 관련 조건의 위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

령을 내릴 수 있다.

(2) 등록부에 있어서 등록 사항의 누락 또는 생략, 충분한 

근거없는 기재, 잘못되어 존속되고 있는 기재, 등록부에 

있어서의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불비에 의한 피해자는, 

심판부 또는 심사관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 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

라 등록 사항을 기재하거나 말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3) 심판 위원회는 본 조에 따른 절차에 있어, 등록부의 

경정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심판 위원회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뒤, 직권으로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심판부가 등록부의 경정을 명할 때는 소정의 방법에 의

한 경정 통지를 심사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상

기대로 수령한 통지내용에 따라 등록부를 경정해야 한다.

제68조 단체표장 등록을 말소하는 추가 이유

단체표장의 등록은 다음의 이유에 의해서도 말소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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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

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

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

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

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

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

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

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

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

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

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

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

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

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

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

치지 아니한다.

(a) 소유자 또는 허락 사용자에 의해 해당 단체표장이 사

용된 방법이 공중에게 단체표장으로서 오인을 일으킬 우

려가 있는 경우, 또는

(b) 소유자가 해당 표장을 규제하는 규약을 준수하지 않

았거나 상기 준수를 보증하지 못한 경우

제77조 증명표장의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

피해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심

사관은 소유자에 대해 그 신청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준 

후, 다음의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증명표장

에 관한 등록부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a)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

해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적격을 잃은 경우

   (b) 소유자가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c) 상표 등록의 존속이 이미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d) 상표의 등록이 존속하는 경우 규약을 변경하는 것

이 공익상 불가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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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외관과 느낌에서 형성되는 출처표시 기능을 보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2D에서 벗어난 3D

의 입체상표, 비시각적 상표(냄새, 소리 상표)가 인도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아직 상표법 상 보호하고 있지 않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입체상표 및 비시각적 상표는 인정되고 있다. 

1) 트레이드 드레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한 지식재산권 제도로 최근 ‘히트 상품 베끼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상품의 외관으로부터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고 상품의 장식에 주안을 두는 점, 물품의 형상, 모

양, 색채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며 상표와 좀 더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1989년 상표법을 개정하여 상품의 외관을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한국에서

는 이에 대한 성격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아직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표법상 보호할 것인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취소

한국 인도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

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

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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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상표법 제2조 (1)(m)에서 상표 표장의 정의로 도형, 브랜드, 헤딩, 라벨, 티켓, 명칭, 서

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또는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고 하고, 상표법 

제2조 (1)(zb)에서 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형상, 그 포장 및 색채의 조합을 포함한다

고 하여 상품의 형상 포장을 표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를 꼭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단 트레이드 드레스는 반드시 이런 상품의 외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 시설의 

외형적 느낌이나 판매기법 까지도 포함하는데 인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보호하고 있지 않다.

2) 입체상표

단지 2차원적인 상표가 아닌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이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상표로서 우리나라와 

인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개정으로 입체 상표를 인정하

고 있고 인도에서도 1999년 개정을 통하여 이런 입체상표가 등록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3) 비시각적상표 (소리 및 냄새상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2월 개정으로 소리, 냄새를 인정하게 되었다. 한미 FTA에 따른 개정인데 

지정 상품, 서비스업과 관련이 없어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을 허여하는 것으로 심사

지침서에 규정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이런 소리 및 냄새 상표를 인정해주고 있다. 법 규정상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 등을 제

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이 이런 소리와 냄새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면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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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있어 우리나라와 인도는 유사한 규정과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 인도에 진출함에 있어서 

특히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 상표법은 명확히 인식하여 사업자의 신용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선의의 경합 상표라면 일정한 경우 심사관의 허가를 통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있

으며 이의 신청 기간이 우리나라의 2개월 보다 1개월 긴 3개월인 점, 또한 불사용 취소 심판의 요건

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Ⅱ-34> 인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

한국 인도

보호의 대상
색채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 상표, 입체 

상표, 소리 및 냄새 상표

상표의 부분 등록, 연속 상표, 상품의 외관 

등

인물 관련 거절이유
저명한 고인(34조 1항 2호) 저명한 살아있

는 사람 (34조 1항 6호)

생존인 및 출원일 전 20년 내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가능

선의의 경합 상표 등록 불가
일정한 경우 심사관의 허락을 얻어 등록 가

능

유사 상표 이전
유사 상표 유사 상품 이전에 의해 혼동시 

취소

유사 상표 유사 상품 이전에 의해 혼동시 

이전 무효

영업권 이전
업무 표장 제외하고 업무와 같이 이전할 필

요 없음

상표권 이전시 영업권과 같이 이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여 재공고 필요

이의신청기간 출원 공고 후 2개월 출원 공고 후 3개월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불사용 심판 적용요건 심판 청구시 로부터 소급하여 3년 불사용
등록 후 5년 후 청구 가능 신청일로부터 소

급하여 3개월 연속 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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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art 디자인보호법

가 디자인보호법 연혁 

<표 Ⅱ-35> 인도 디자인보호법 연혁

연혁 제도

1872 “The Patents & Designs Protection Act”

1883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Act”

1888 “The Inventions & Designs Act”로 통합

1911 “The Indian Patents & Designs Act”

2000 “The Design Act of 2000”

2001 “The Design Rules, 2001”

2008 “The Design Rules(Amendment, 2008)”

디자인은 특허사무국에서 같이 관할하고 있어서 그 연혁에서 특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디자인

은 Invention & Design으로 특허와 같이 보호해왔으며, 현재 인도 특허상표청에서도 특허사무국에

서 디자인에 관한 업무까지 같이 담당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을 뿐 디자인에 대한 제재 규정은 특허법과 똑같지 않고 

별도의 디자인법인 “The Design Act of 2000”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디자인은 Trips 조약 및 세

계적인 흐름 속에서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인도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정세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며 또한 “The Design 

Rules, 2001”과 같은 규칙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자인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2014년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및 국제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였고 더 자세한 분류 및 구조를 통해서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지금도 이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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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대상

인도 및 우리나라 모두 디자인 보호와 관련해서 디자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정의 규정에는 물품 및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으로서 이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우

리나라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디자인은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어야 하고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

키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자인권은 단순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아니며 물품과 결합하여 물품에 대한 공업상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써 이와 같은 규정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2

조 (d)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물품과 결합된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으

며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것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도와 우리나라 모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디자인의 정의에서 글자체 역시 보호를 하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글자체를 따로 

디자인으로 보호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다른 차이점으로는 실질적인 법 적용에는 차이가 없으나 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저작물 등은 디

자인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조문을 구성하

고 있다.

<표 Ⅱ-36> 인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보호 대상)

보호 대상

한국 인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주제 또는 내용에 상반되는 사항이 없는 한, 

((a)~(c)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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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요건

인도는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써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비방적인 또는 

외설적인 사항을 포함하거나 담고 있지 않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써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선

출원주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디자인 역시 창작물에 대한 일

정한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산업발전을 이바지함이 그 목적인바 물품과 결합하여 공업상 이용 가능

한 것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등록 받기 위한 요건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나라의 등록 요건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역시 비방적인 것 또는 외설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질서 및 공서양속을 위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않는다.

<표 Ⅱ-37> 인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등록 요건)

보호 대상

한국 인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

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d) “디자인”이란, 수공예적, 기계적 혹은 화학적인가를 

불문하고 또는 분리 혹은 결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업

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또는 그 쌍

방의 형태를 불문하고,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

이며, 제품에 대하여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조의 모양 혹은 원리 또

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기계 장치인 것을 포함하지 않고, 

1958년 상표 및 상품법 제2조(1)(v)에 정의된 상표, 인

도 형법 제479조에 대해 정의된 재산 표장 또는 1957년 

저작권법 제2조(c)에 정의된 예술적 작품도 포함하지 않

는다.

(이하 생략)

등록 요건

한국 인도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 특정한 디자인의 등록 금지 

다음의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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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성

신규성이란 출원 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서면 또

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말한다. 신규성과 관련해서 우

리나라 및 인도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제 33

조 제1항에서 국내외에 공연 실시 및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

해서는 등록을 허여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제4조 (b)에서 출원일 또는 우

선일 전에 공개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중에게 개시된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

을 허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요건

한국 인도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

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

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

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 등록 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

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

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

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

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신규성 혹은 창작성이 없는 것, 또는 

(b) 등록 출원의 출원 전 또는 해당할 때에는 우선일 전

에, 유형의 형태로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또는 다른 어떠

한 방법으로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중에게 개시된 것, 또

는 

(c) 주지 디자인 또는 주지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두드

러질 정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것, 또는 

(d) 비방적인 또는 외설적인 사항을 포함하거나 담고 있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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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규성 판단의 기준은 국제주의로써 세계적으로 공지되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지의 형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인도에서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사 디자인 역시 신규성 상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인도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인도 

역시 이를 신규성 상실로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디자인이 공지 또는 공개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신규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디자인 등록이 허여

되지 않는다. 그러나 디자인을 완성한 후 출원 전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 출원을 신규성 상

실로서 등록을 허여하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가혹할 수 있는바 출원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규

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신규성 상실 사유로서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

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는 위의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더라도 1)공개 후 12개월 내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고 2)출원 후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3)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증명서

류를 제출할 수 있어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디

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인도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인도 역시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21조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관보의 고시에 따라 본조가 적용되는 산업 및 그 외의 박

람회에서 박람회 개최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 

표시의 공개이거나 타인의 박람회 기간 중 또는 이후에 허가 없는 공개로서 공개 후 6개월 내에 출원

이 이루어지고 소정의 양식으로 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기타 공개 사유까지 포함하는 우리나라 신규성 상실 규정과 

조금 다른 것으로써 인도는 중앙정부 등이 인정한 산업의 박람회와 관련해서 공개된 경우에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증명서류 역시 우리는 출원일 후 30일 내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이와 같은 기간이 아닌 출원에 있어서 소정의 양식을 갖춘 서류에 대

한 사전 제출을 통해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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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도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신규성 

상실이 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 Ⅱ-38> 인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한국 인도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

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

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

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

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

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제21조 박람회와 관련되는 규정 

중앙정부에 의한 관보의 고시에 따라 본조가 적용되는 산

업 및 그 외의 박람회에서 박람회 개최 기간 중 혹은 그 

후에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

자인 표시의 공개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개최 기간 중 혹은 그 후의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 표시의 공개이

며, 디자인 소유자의 묵인 혹은 동의를 얻지 않는 공개는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등록을 무효

되게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전제로 한

다.

(a) 해당 디자인 혹은 물품을 전시하거나 디자인 표시를 

공개하는 전시자가 장관에 대해 소정의 양식으로 사전 통

지를 할 것, 및 

(b) 출원이 디자인 혹은 물품의 최초의 전시일 또는 디자

인 표시의 최초의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일 것

다) 창작성

용이 창작 디자인이란, 당업자가 출원 전 국내외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국내 주지 형태에 의하

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용이 창작이 가능한 디자인에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호가치가 있는 디자인만을 등록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고 나아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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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그 디

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

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는 신규성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역시 디자인보호법 제4조 (a)에서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4조 (c)에서 “주지 

디자인 또는 주지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두드러질 정도로 식별력이 없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하여 인도 역시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허여하고 주고 있다.

이는 디자인권 역시 독점 배타권으로서 법 목적에 부합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

으로 인도와 우리나라 모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39> 인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창작성)

창작성

한국 인도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

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제4조 특정한 디자인의 등록 금지 

다음의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다. 

(a) 신규성 혹은 창작성이 없는 것, 또는 

(b) 등록 출원의 출원 전 또는 해당할 때에는 우선일 전

에, 유형의 형태로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또는 다른 어떠

한 방법으로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중에게 개시된 것, 또

는 

(c) 주지 디자인 또는 주지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두드

러질 정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것, 또는 

(d) 비방적인 또는 외설적인 사항을 포함하거나 담고 있

는 것

라)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법의 범주에 속하고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

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에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을 순수한 외형의 미감을 시각이라는 관

점에서 파악하여 이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

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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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능한 디자인을 말한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 불가능한 디자인이란 물품에 화체되어 있지 않은 디

자인, 표현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디자인, 공업적인 방법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도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디자인에 대한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표 Ⅱ-40> 인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한국 인도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정의 

(d) “디자인”이란, 수공예적, 기계적 혹은 화확적인가를 

불문하고 또는 분리 혹은 결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업

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또는 그 쌍

방의 형태를 불문하고,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

이며, 제품에 대하여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조의 모양 혹은 원리 또

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기계 장치인 것을 포함하지 않고, 

1958년 상표 및 상품법 제2조(1)(v)에 정의된 상표, 인

도 형법 제479조에 대해 정의된 재산 표장 또는 1957년 

저작권법 제2조(c)에 정의된 예술적 작품도 포함하지 않

는다.

마) 선출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디자인 

등록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의 본질은 독점 배타권이므로 중복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의 저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 제도

의 목적에 부합하여 심사절차상으로는 심사의 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한다. 그러나 선출

원주의는 선창작, 선발명주의와는 달리 진정한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하고 출원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상태에서 출원이나 권리화의 필요성이 적은 출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로 다른 날에 2이

상의 디자인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 등록 출원한 자가 등록받을 수 있으며, 동일자 

출원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디자인 등록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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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자 출원인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 명령을 하여야 하며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 등록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

인도 역시 디자인에 대해서는 선출원을 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Ⅱ-41> 인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한국 인도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

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

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

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

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

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

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

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

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 물품에 관한 등록 

4) 누군가가 어떠한 물품에 관해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

고, 

   (a) 해당 디자인이 다른 물품에 관해서 타인에 의해 먼

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b) 해당 출원과 관련되는 디자인이, 동일한 물품 또는 

그 특징을 변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그 동일성

에 영향을 줄 만큼 실질적이 아닌 수정 혹은 변경을 가한 

다른 물품에 관해서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된 디자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 해당 출원인이 먼저 등록된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가 되었을 때에는, 본조의 전기 규

정은 출원인이 출원 시에 그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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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절차

디자인 출원 역시 창작물에 대한 보호로서 등록 요건을 가지고 있는바 디자인 출원이 있으면 디자

인에 대한 실질 심사를 거쳐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와 인도 모두 심사 청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받아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심사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사 제도

를 취하고 있지만 유행성이 강한 물품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일정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

를 하지 않는 무심사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으며,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디자인의 실질적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무심사 제도라고 하는

데 유행성이 빠르거나 디자인 등록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디자인권의 의미가 상실되는 

일정 물품에 한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무심사 제도의 규정이 없다.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디자인 

출원이 실질적인 디자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심사관이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바 실질적으로 모든 출원에 대해

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무심사 대상의 물품을 인도에 디자인 출원하더라도 무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

니므로 이에 대한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Ⅱ-42> 인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심사제도)

심사제도

한국 인도

제25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

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디자인 등록 출원 

(1) 누군가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있고 어떤 나라에 있어

서도 먼저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디

자인의 소유자인 취지를 주장하며 출원한 경우, 장관은 

본법에 의해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해당 

등록 전에 출원에 대해서 해당 디자인이 본법 및 이에 기

초를 두고 제정된 규칙에 의해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에 관해서, 제3조(2)에 의해 임명된 심사관에 의한 심사

를 지시하고, 지시 받은 심사관의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

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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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명 또는 디자인 창작에 대한 공개 대가로서 일정 기간 독점 배타권을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디자인권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알

아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존속기간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바 우리나라와 

인도의 존속기간을 비교해본다.

우리나라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

년이다. 다만 관련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기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하여 실질적으

로 기본 디자인을 등록 후 20년간 보호해주고 있다.

인도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우리나라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인도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디

자인권 설정 등록이 있는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존속기간을 판단한다. 그러나 인도는 등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디자인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하는 경우 5년의 기간을 더 연장하

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인도 디자인권의 최대 보호 기간은 15년이고 디자인권의 관리 및 보호에 있어서 디자인권의 

가치 및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10년의 기간 동안 디자인권을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선택적으로 연

장할 수 있게 해주는 인도의 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의 디자인권의 연장에 있어서는 기간 연장 신청서 및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점에서도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도 진출 시 우

리나라와 달리 15년 기간을 보호받고 싶으면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Ⅱ-43> 인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비교

한국 인도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

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

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

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 등록에 의한 디자인권 

(1) 디자인이 등록되었을 때, 등록디자인 소유자는 본법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일 부터 10년간 해당 디자

인권을 가진다. 

(2) 전기 10년간의 만료 전에 디자인권 기간의 연장 신청

이 소정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장관은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을 최

초 10년의 만료 시부터 차기의 5년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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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및 유의사항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인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도에서는 

글자체를 따로 디자인으로 보호하지 않고 저작물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않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심사 제도가 없으며, 최대 15년의 존속기간을 가진다. 또한, 인도는 중앙정부 등이 인정한 산

업의 박람회와 관련해서 공개된 경우에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에서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사 

디자인 역시 신규성 상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인도의 경우에는 동일하

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인도 역시 이를 신규성 상실로서 등록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특허나 상표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조문이 적고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는 권리범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디자인

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진출에 있어서는 현재 규정뿐만 아니라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개정 사항이 어떤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44> 인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

한국 인도

보호의 대상 글자체 디자인 포함 X

신규성 상실의 예외
박람회 전시 기타

공지 행위 포함

중앙 정부 인정 산업과 관련된 박람

회에서 공개 시 인정

무심사 제도 무심사 제도 존재(일부 물품에 한해서) X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 33조 3항에서 출원디자인의 일부분에 대하

여 후출원 등록 배제효 인정.
X

보호 기간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등록

출원일 후 20년이며, 다만, 관련디자인권의 경

우 기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능, 단 5년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기타 제도

관련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부분디자인 

제도,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당권리자 출원제

도, 분할출원 제도, 재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

청구제도, 이용 저촉관계 규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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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art 지리적 표시 보호

가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보호하는데 반하여 인도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다. 

이하 지리적 표시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인도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활용한 예시와 이를 이용할 

경우 이점을 검토해본다. 자세하게는 지리적 표시를 받을 수 있는 표장을 구분하고 출원 서류, 지리적 

표시의 출원 및 등록 절차, 등록 후의 지리적 표시에 의한 효력, 존속기간, 권리범위에 관하여 검토하

겠다.

나 지리적 표시의 정의 및 필요성

1) 지리적 표시의 정의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기인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만 생산 가능한 농업, 생산업 

및 기타 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출처임을 나타내 주는 표시이다.

이는 상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상표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임의로 선택하여 신용을 형성하는데 

비해서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특성에 비롯하여 그 특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리적 표시를 허여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 역시 이런 추세를 반영하

여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된 요즘,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

성을 보유하는 특산물 또는 특산품 등이 일반 수요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생

산된 산물이 타 지역에 비해 그 맛과 품질에 있어서 월등하다고 주장하며, 어느 지역의 어떤 물품이 

유명하다는 식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제품임을 믿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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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것과 특정 지역의 제품 생산자들이 자신의 제품들에 대해서 타인이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출처표시’와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등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다른 기타의 

특성이 그것의 지리적 기원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연유되는 것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어떠한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상품이 그 지역만의 지

역적인 특성(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생산 또는 제조 방법 등)에 의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또는 

물품보다 월등히 훌륭하고, 그러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 수단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서 상표법 

하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상표법상에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

으로 단체의 구성원에 한하여 그 표식수단인 표장(문자, 색채, 도형 등)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표장의 일종으로 지리적인 표시인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개념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4호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

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상 현저한 

지역의 명칭을 상표로써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관장하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러한 지리적 표시 제도는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종전까지는 

단순히 품질 인증의 수단인 품질인증마크 정도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상표와 유사한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추

가되었다. 이는 상표와 유사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심판,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

리를 권리자에게 허락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타인이 무단으로 인증표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 제도의 특징은 농식품부에서 품질과 관련하여 매년 검사를 시행하여 그 존속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는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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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

인도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법을 규정하여 법으로써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다. 아직 지리

적 표시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이 미미하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서 출원 등록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인도의 지리적 표시 예시 및 이점

인도에서 지리적 표시를 받는 것에 대한 이점을 살펴보면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타인이 그와 같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다른 

WTO 가입국에서 역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그림Ⅱ-5] 지리적 표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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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에서 등록 불가능한 지리적 표시

인도의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정의 및 이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리적 출처를 표시

하는 지리적 표시라고 해도 모두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도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

률 제2조 (1) 및 (9)에서 등록 받을 수 없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는

①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기만이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② 지리적 ㅍ시의 사용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③ 지리적 표시에 외설적이거나 비방적인 것이 포함되는 경우

④ 지리적 표시가 인도 국민들에게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⑤ 법원에 의해서 보호에 대한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⑥ 특정 지역에서는 지리적 표시로 인식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리적 

표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처럼 인도에서의 지리적 표시 등록과 관련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리적 표시 출원이 등록될 

수 없어 지리적 표시 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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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art 부정경쟁방지법

우리나라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

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과 관련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 행위로는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1호 가, 나, 다, 자, 차목을 들 수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 행위로는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 차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

로 특허법과 관련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 행위로는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을 들 수 있다.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목), 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목),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

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다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

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

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자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

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

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차목)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그 청구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

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부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

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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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 상표에 대해 독점 배타권을 부여

하여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그에 

화채 된 신용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성과를 보호하여 수요자들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고 나

아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미등록 권리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인도에서는 2002년 MTRP(독과점금지법)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된 Competition Law(경쟁법)

이 있으나 이는 독점, 가격담합, 이유 없는 거래 거절, 우위에 있는 회사의 지위 남용 방지 등을 위하

여 제정되어 공정거래법의 성질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률이 별도로 규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Common Law)상의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형법, 상표법등 해당 조

항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 부정경쟁이란 단순히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혼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 서비

스, 직업, 비영업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활동이 타인의 신용 등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행

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 요소는 명성, 혼동 가능성 및 신용의 손해이다. 따라서 부정경

쟁행위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명성 또는 신용이 있고, 공중으로 

하여금 피고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믿게 하거나 믿을 가능

성이 있으며, 공중이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오인함에 따라 원고

의 신용에 손해를 입었을 것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객관적인 유사판단을 통하여 오인 혼동이 발생함을 추정하지 아니하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혼동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면 피고는 일반 불법행위자

로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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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70ⅠINDIA

1part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특허의 범위 및 요건

특허란 어떠한 새롭고 진보적이며, 유용한 기기, 물질, 방법, 과정 등에 의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다. 특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인도에서 특허권을 취

득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인도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의 사용

을 금지 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실시 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를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이를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로 관리할 수도 있

다. 왜냐면 특허제도는 신규한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발명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명을 공개할 경우 발명을 도용 할 수도 있고 약간의 개량을 통해 타인이 특허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타인의 특허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여 특허권 발

생을 저지 할 수도 있다. 또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제3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감시가 필

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

해야 할 것이다.

1) 특허발명의 범위

인도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신규의 물품 또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발명의 정의로서 특허 요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3조에서 발명이 아닌 것을 열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하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a) 사소한 발명 또는 확립된 자연법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사항을 클레임 하는 발명

(b) 주요하거나 의도된 용도 또는 상업적 실시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사람, 동물, 식물의 생

명 혹은 건강,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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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과학적 원리의 단순한 발견, 추상적 이론의 수식화 또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 혹은 비생물 물

질의 발견

(d) 기존 물질의 알려진 효능이 향상 되지 않은 기존 물질의 어떠한 신규 형태의 단순한 발견, 기존 

물질의 신규한 특성 혹은 신규 용도의 단순한 발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적어도 하나

의 새로운 반응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방법, 기계, 혹은 장치의 단순한 용도의 단순한 발견. 

(e)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성질들에 대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 혼합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 

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f) 기존 장치의 단순한 배치 혹은 재배치 또는 복제이며, 이것을 구성하는 각 장치가 기존의 방법에 

따라 서로 독립해 기능하는 것

(g) 농업 또는 원예에 대한 방법

(h) 사람의 내과적, 외과적, 치료적, 예방적, 진단적, 요법적 혹은 그 외의 치료 방법, 또는 동물의 

유사한 치료 방법이며 동물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 혹은 

그러한 제품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 시키는 것

(i) 미생물 이외의 식물 및 동물의 전부 또는 그러한 일부. 이것에는 종자, 변종 및 종 그리고 식물 

및 동물의 생산, 번식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을 포함

(j) 수학적 혹은 영업의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

(k) 문학, 연극, 음악 혹은 예술 작품, 또는 다른 어떠한 심미적 창작물. 이것에는 영화 작품 및 텔레

비전 제작품을 포함

(l)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단순한 계획, 규칙, 혹은 방법, 또는 게임을 하는 방법

(m) 정보의 제시

(n)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o) 사실상 전통 지식인 발명 또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부품의 기존 특성의 집합 혹은 복제인 발명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만의 발명이라든지, BM(영업 방법)발명 등은 특허로서 보호받기 어

려우며, 집적 회로의 회로 배치는 다른 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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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요건

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권의 일반적인 목적은 발명을 이용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특허법 역시 발명은 

산업 가능성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허여할 수 있다고 하여 산업 가능성을 특허

권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인도 특허법에서는 제2조 제1항 (ac)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공업 

등과 같은 여러 산업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각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약 및 기타 규정을 바탕으로 서로 비슷한 조

건하에 특허를 허여하여 주기 때문이다. 과거 인도는 2005년 이전에 “물질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을 

허여하여 주지 않는 등 특허의 대상으로서 제한을 두었으나 국제적 추세 속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삭

제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물질 발명도 특허를 허여하여 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산업

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은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절이유로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나) 신규성

(1) 신규성의 정의

신규성은 일반 특허 요건으로서 전 세계 각국의 특허법에서 모두 요구하고 있는 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는 특허의 목적인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에 부합하

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규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인도 특허법 역시 신규성

에 대해서 제2조 제1항 (1)에서 ‘신규한 발명이란 완전한 명세서에 의한 특허 출원일 전에 어떠한 서

류의 공개에 의해 예측되지 않았거나 인도 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어 사용되지 않은, 즉 주제가 

공용의 범위에 있지 않거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발명 또는 기술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여 신규한 물건 또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허여하여 주고 있다. 인도 특허권의 

신규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도의 경우 신규성과 관련해서 인도 자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주의로서 전 

세계에서 공개된 문헌 또는 서류를 바탕으로 신규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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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성의 판단 방법 및 기준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도 역시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성을 판단하게 되며 우선권 주

장이 있는 경우 그 기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하고, 우선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게 된다.

판단 방법에 있어서는 인도 역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출원된 명

세서에 기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청구항이 이전에 공개된 출원, 문헌 또는 인쇄물과 같은 공개 문헌

에 기재로부터 예측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써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아가 여기서는 인도 자국 내 비밀리에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

업적 규모로서 실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개된 자료의 일부로서 구성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명은 전체

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써 일부에 대한 공개가 되었더라도 발명 전체로 보아 공개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허여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

게 되면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해서 발명 후에 출원하지 않고 먼저 공개한 경우에 자신의 공개에 의해 자

신의 특허출원이 신규성을 이유로 거절 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출원인 본

인의 의사에 의한 공개행위는 일정 요건 하에 출원하면 공개가 없는 것으로 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정당 권리자가 아닌 타인의 무단 공개에 의해서 출원이 상실된 경우라면 정당

한 권리자에게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지 행위는 출원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공개가 없는 것

으로 본다. 물론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 진보성

(1)진보성의 의미

진보성은 출원된 특허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 특허

를 허여할 수 없다는 특허제도의 근간이 되는 요건이다. 이는 발명을 대중에 공개하더라도 전혀 진보

되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다면 그에게 독점 배타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특허는 공지 등이 된 발

명을 보고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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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간을 투자하여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만 특허로서 권리를 허여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 제2조 제1항 (ja)에서는‘진보성이란 현존의 지식과 비교해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경제적 의의를 가지거나 또는 둘 모두를 가지는 발명이고, 그 발명이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하지 않

은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

고 있다.

(2) 진보성 판단 방법

진보성 판단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서 용

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특허 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및 신규성은 갖추

기 쉬운 요건일 수 있으나 진보성 요건은 실제적으로 특허를 허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는 요건이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거절이유, 무효사유가 되는 요건으로 특허의 본질과 관련된 문

제이다. 인도 역시 Inventive Step에 대해서 특허성 여부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당업자를 기준으로 

구성에 곤란성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공공의 이익, 공서양속, 국민의 건강 및 자국 내 산업 보호 등의 여러 

이유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중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이에 대해서 인도 역시 특허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발명이 아닌 것’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나열하고 있고 제4조

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는 특허를 받을 수 없

는 발명에 대해서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다. 과거 인도는 자국 내 산업 발전 및 국민의 건강 등을 이유

로 발명의 대상에 대해서 좁은 범위만을 인정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수학적 또는 영업적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또는 알고리즘, 집적 회로의 배치 설

계 등 특허 허여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열거하며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2005년 화학 의약과 같

은 ‘물질 발명’도 특허법 제5조의 삭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인도 특허법 제4조는 원자력과 관련된 발명은 여전히 발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아직은 좀 더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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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 출원

특허 출원은 요식행위로써 서면으로 출원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출원 절차가 시

작된다.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임의 대리인인 변리사로 하여금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통신의 발전으로 전자 출원도 간편하게 가능하다. 출원 과정에서 권리화하고자 하는 

발명을 기재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을 제출하게 되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심사를 

하고, 출원 공개가 되며 이의신청을 받는다.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법 목적상 일정 요건을 

갖춘 발명만을 등록시켜주기 때문에 권리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불비될 경우에

는 보정, 분할 출원 등의 기회를 주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과 같은 출원인 이익제도를 두어 출원

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인도는 선출원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먼저 출원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및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같은 출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특허 출원 할 수 있는 자

인도 특허법 제6조에서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인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인도 특허

법 제6조에서 진정한 발명을 한 자 또는 이로부터 발명을 승계한자, 발명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의해

서 출원인이 된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상대 국가에서 특허를 허여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국가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정 발명자가 아닌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 후 6개월 내에 출원권에 대

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 특허 규칙 제10조)

인도 및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각 국의 국민에게 상대 국가에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상

호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역시 인도에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2) 선행특허 조사

특허 출원을 하기에 앞서 특허 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에 출원 발명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

피기 위해 선행 기술을 조사하게 되며 이는 보통 관련 특허를 검색하여 이로부터 진보성이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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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는 인도 특허상표청(http://ipindiaservices.gov.in/publicsearch)에서 특허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데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특허 또는 공개된 특허를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할 수 

있다.

다음의 화면이 나오며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인 이름 등 다양한 조건을 이용하여 특허를 검색

할 수 있다.

[그림 Ⅲ-1] 인도 특허상표청의 특허 검색 엔진

3) 특허 출원 서류

특허 출원을 위한 출원 서류로서 특허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및 선언

서를 작성해서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도면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타 서류는 특허 출원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이를 구비하지 않을 경

우 심사관은 특허법 제12조에 의해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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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인도의 출원서류

Bibliography는 서지적 사항으로 출원서, 선언서 및 기타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하고 

Description은 권리 보호에 대한 기재 및 기술에 대한 기재가 있는 부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자 하는 부분이 기재된 곳이다. 마지막으로 Drawing/Workable Example 은 도면에 관한 것으로써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실무상으로는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 서류에 대한 특징 및 서류 제출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가) 출원서

출원서는 출원에 대한 표지로서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대리인을 기재하고 우선권 주장이 있

는 경우 우선권에 대한 정보 기재 및 우선권 서류와 선언서 및 특허 등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서 작성 언어와 관련해서는 인도의 언어인 힌두어

나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기재 역시 필요하며 대리인에 의한 등록

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기재도 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명

의 명칭은 15단어 이내로 발명의 특징으로서 발명과 관련된 주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

여야 한다. 다음은 인도 특허 출원 시 필요한 특허 출원서의 Samp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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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인도의 특허 출원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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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인도의 특허 출원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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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인도의 특허 출원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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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인도의 특허 출원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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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약서

요약서는 발명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출원 시 요약서를 포함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요

약서는 기술 특징을 담은 간략한 서면으로 특허 검색 및 특허 공개 공보 기재에 있어서 요약서의 내용

이 공개되는바 선행 기술 검색에 이용되기도 한다. 요약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발명의 명칭으로 시작

하여 명세서 사항에 대한 간결한 개요를 기재하여야 하며 보통 150단어 내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림 Ⅲ-7] 인도의 요약서 샘플

다) 도면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 발명은 주로 도면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도면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면은 원칙적으로 도면상에 설명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Flow Chart는 흐름에 대한 설명 자체가 도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

우에는 설명 사항이 기재될 수 있는 예외로 보고 있다. 또한 도면이 아닌 물품의 모형이나 견본에 있어

서는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이 가능하며 심사관이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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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인도의 도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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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언서

인도 특허법 제8조에서는 ‘인도에 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고 있는 경우는 출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이에 대한 선언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또한 장관의 요구가 있다면 진행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경

우에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 범위 내에서 진

행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으로서 동일 발명의 경우에 다른 국가

의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검토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외국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

원 시 이와 같은 선언서를 포함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그림 Ⅲ-9] 인도의 선언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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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명세서

명세서는 특허 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허 출원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리범위를 

정해주고 자신의 권리를 등록 시켜주길 요구하는 권리 요구서의 역할을 하며, 출원 명세서가 공개되

고 난 후에는 제3자에게는 기술 자료로써 인용문헌 및 선행기술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출

원에 있어서 명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받고 제3자에게 공개 자료로

써 이용할 수 있게 하는바 이에 대한 작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우

리나라와 달리 가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1) 가명세서(Provisional Specification)

인도에서는 가명세서로써 완전하지 않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개량발명이나 기

타 불완전한 발명에 대해서라도 우선 출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일을 빨리 인정받

기 위함이다. 인도 특허법 제9조에서 가명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허법 제9조 제1항에서

는 가명세서를 첨부하고 난 후에는 완전 명세서를 가명세서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명세서는 아직 완

전하지 않은 권리로 보아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의 권리를 오랫동안 유지 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에 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12개월 내에 완전명세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2이상 출원의 가명세

서에 대해서 1군 발명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완전 명세서에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하다. 그리고 출원인의 의도는 완전 명세서이나 심사관은 12개월 내에는 언제라도 완전명세서라고 

주장하는 명세서를 가명세서로 취급함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출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출원에 있어서는 출원인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심사관의 명령에 의해서 가명세서로

서의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명세서는 출원일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가명세서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불완전한 

발명이며 다른 개량 발명 전에 미리 출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볼 때 출원일이 완전 명세서의 

출원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규정은 무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 특허법 제11조에서는 

가명세서 중에 개시된 발명이 완전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가명세서의 출원일로 우선일

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완성된 발명 및 그에 대한 개량 발명을 하기 전에 

가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출원일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2이상의 가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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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해서 발명이 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늦게 출원된 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출원일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국제 출원의 경우 모두 완전 명세서로 간주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따라서 인도 자국 

내 출원이 아닌 국제 출원을 바탕으로 인도 자국 내 진입하는 경우는 언제나 완전 명세서로 취급되는

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2) 명세서 기재사항

명세서 기재사항과 관련해서 가명세서 및 완전 명세서 모두 발명의 명칭 및 도면에 대한 기재를 하

여야 하며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완전 명세서에 대해서는 실제로 권리가 보호되는 부분이고 제3자에게 공개되는 부분인바 발

명 그 자체 그 작용 또는 용도와 그 실시의 방법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알고 

있으며 그 출원인이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시하여야 하며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1 또는 2이상의 청구항으로 완결하여야 하며 기술 정보를 제

공하는 요약서를 제공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명세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발명의 기재

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즉 당업자가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도는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1 또는 2이상

의 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요약서 역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출원에서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행 기술에 대한 자료 역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으로 보고 있는바 인도 출원 시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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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인도의 완전 명세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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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항

마지막으로 출원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가장 중요한 청구항이 있다. 청구항은 그 권리범

위 해석에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청구항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항 작성 시 독립 항과 이를 인용하여 부가, 한정하는 종속 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복수

의 카테고리를 갖는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인도 역시도 1발명 1출원 주의를 채택하며 서로 관련성을 갖는 1군의 출원은 1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고 심사관의 판단 하에 1군의 출원이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분할 출원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림 Ⅲ-11] 인도의 청구항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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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출원 및 기타 수수료

인도는 일반 자연인 및 신생기업, 소기업 그리고 그 외의 기업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출원을 진행하는 주체 별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불 능력이 약한 주

체는 수수료를 저렴하게 부과하고, 지불 능력이 높은 대기업은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지

불 능력이라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이나 신생기업은 일반 대

기업에 비해 20% 수준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신생기업이나 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인도인이 

아닌 파트너십과 유한 책임 파트너십 회사는 신생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 회사법에 정의된 유한책임회사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인도 기업도 신생기업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5년 이내에 등록되었거나 통합되었을 것

둘째, 지난 5년 동안 각 회계 연도의 기업 회전율이 INR 250,000,000보다 적을 것

셋째, 기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업을 분할하거나 재구성하지 않고 형성되었을 것

<표 Ⅲ-1> 인도 특허 수수료

Form 

No.

납부료(rupees)

전자서류 실물서류

자연인/

신생기업
소기업 그 외

자연인/

신생기업
소기업 그 외

1

출원서 기본 1600 4000 8000 1750 4400 8800

우선권 주장마다 1600 4000 8000 1750 4400 8800

명세서 30장 초과한 각 장마다 160 400 800 180 440 880

청구항 10개 초과한 청구항마다 320 800 1600 350 880 1750

서열목록의 각 페이지마다
160(최대 

24000)

400(최대 

60000)

800(최대 

120000)
불허 불허 불허

2

명세서 기본 0 0 0 0 0 0

명세서 30장 초과한 각 장마다 160 400 800 180 440 880

청구항 10개 초과한 청구항마다 320 800 1600 350 880 1800

서열목록의 각 페이지마다
160(최대 

24000)

400(최대 

60000)

800(최대 

120000)
불허 불허 불허

3 선언서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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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No.

납부료(rupees)

전자서류 실물서류

자연인/

신생기업
소기업 그 외

자연인/

신생기업
소기업 그 외

4 기간 연장서(월당) 480 1200 2400 530 1300 2600

5 발명자 선언서 0 0 0 0 0 0

6 출원인 변경 800 2000 4000 880 2200 4400

7 이의신청서 2400 6000 12000 2600 6600 13200

8 발명자 변경 800 2000 4000 880 2200 4400

9 조기공개 2500 6250 12500 2750 6900 13750

10 특허증의 정정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11 공유특허권에서의 지시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12 정당권리자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13 명세서 보정

800

1600

320

2000

4000

800

4000

8000

1600

880

1750

350

2200

4400

880

4400

8800

1750

14 이의 신청 관련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15 특허권의 회복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16 특허권의 공유 및 양도 1600 4000 8000 1750 4400 8800

17 강제 실시권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18 심사 신청서
4000

5600

10000

14000

20000

28000

4400

6150

11000

15400

22000

30800

19 불실시 특허의 취소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20 실시권의 변경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21 강제 실시권의 종료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22 배타적 라이선스권자 침해소송 320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50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3 특허 대리인 등록 160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75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4 결정의 재심사 신청 1600 4000 8000 1750 4400 8800

25 해외 특허출원 허가 1600 4000 8000 1750 4400 8800

26 대리인의 권리 0 0 0 0 0 0

27 특허발명의 실시 규모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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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심사

이하에서는 인도에서 특허 심사 및 그 절차를 살펴보겠다. 절차적인 면에서 인도와 우리나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의 신청 등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절차 개요

인도 역시 출원을 하면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을 허여한다. 특허의 빠른 권리화를 

위해 무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추후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국가도 있으나 인도는 우리나

라와 비슷하게 심사를 하여 등록을 허여하고 있다. 인도의 절차 개요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다.

[그림 Ⅲ-12] 인도의 특허 심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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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출원 후 과정은 상기와 같이 진행이 되며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출원이 공개 

되고, 출원 후 48개월 이내에는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심사 청구

인도는 특허법 제11조 B에서 심사 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 심사 청구 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사실 모든 출원에 있어서 출원이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

니고, 타인의 등록을 허여하지 못하게 하여 역으로서 자기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 및 발명에 대해서 출원을 하였으나 발명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안 되어서 미리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모든 출원이 항상 등록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할 때 심사관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출원인이 특허 받기를 희망한 출원에 대

해서만 심사를 하여주고 그렇지 않은 출원은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취하 간주시키는 것은 심사의 효

율성을 증대시키고 출원인의 입장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심사 청구 주의를 택하여 심사 청구가 된 출

원만 심사를 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인도 특허법 제11조 B에는 이와 같은 심사 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최초 출원일로부터 48개월 내

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였으며 48개월이 경과한 출연은 취하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에는 이 기간이 36개월 이었으나 이를 48개월로 개정을 통하여 더 긴 기간을 보장해 주었다.

3) 출원 공개

출원 공개는 특허권의 본질과 관련이 많다. 비밀 유지가 있는 발명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공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간도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로서 출원 후 공개시

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후에 공개 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역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인도 

특허법 제11조 A에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출원이 공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조기 공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원에 대한 빠른 공개가 

가능하고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인도의 특허 공개 공보(Patent Office Journal)에 공개된 특허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 등 상세 사항과 요약을 포함하며 희망하는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이 가능하고 사본 역시 얻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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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인도의 특허 공개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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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인도의 공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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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인도의 공개 공보의 contents

또한 출원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특허 출원 또는 본인의 출원된 발명의 무단 실시

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조기 공개 신청이 가능하다. 미리 공개하기 위해서는 조기 공개 신청서(form 

9)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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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인도의 조기 공개 신청서

4) 보정 및 분할출원

인도 역시 출원이 계속 중이면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다. 인도 특허법 제14조에서는 보정과 관련하

여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심사관의 명령에 의한 보정이 있을 수 있으며, 특허법 제57조에서는 특허권자로부터 소

정의 방법에 따르는 신청이 있을 때에 심사관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으로서 완전 명세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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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과 관련되는 다른 서류를 보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보정에 대해 인정해주는 규정

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15조에서 단일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분

할 출원을 제시 할 수 있다고 하여 분할 출원 역시 가능하다. 

가) 분할출원

인도에서는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완전 명세서에 단일 발명

이 아닌 것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특허법 제15조를 근거로 분할 출원에 대해서 시사한 경우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 출원의 출원일은 원 출원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가명세서 또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발

명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이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개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이

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서 부당하게 출원일이 앞당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또한 분할 출원은 완전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해당 완전 명세서는 최초 출원에 대

해 제출된 완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있지 않은 어떠한 사항도 포함해서는 안 되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나) 보정(시기 및 범위)

분할과 마찬가지로 보정 역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한 후 특허법 제14

조를 근거로 출원 및 기타 서류에 대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 보정이 가능하다.

보정의 시기와 관련해서 특허의 수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침해소송이 재판소에 계류 중

이거나 특허의 취소 절차가 고등 재판소에 계류 중인 때라면,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개시가 해당 보

정 신청서의 제출 전후인지와 관계없이 출원 및 기타 서류의 보정 신청에 대해서 이를 허가 또는 거절

하는 명령을 발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송이나 심판 등에 있어서는 보정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정서 신청과 관련해서 보정 허가 신청서에는 제안된 보정의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신청의 이유를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정 신청에 있어서 그 취지를 명확하게 기

재하여야 한다.

보정의 범위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특허출원서 또는 완전명세서나 이와 관련된 서류의 보정에 대해

서 포기, 정정 혹은 해명 이외의 방법에 따른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의 삽입과 같이 자명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보정할 수 없다. 보정 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있지 않은 발명을 청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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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거나, 보정 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보정 전의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완전하

게 포함되지 않은 때에 보정을 허가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특허 출원 및 기타 서류에서의 보정이 청구항의 범위를 좁히거나 보정 전의 청구항에서 

자명한 사항에 대한 것만을 보정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정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오

기의 정정, 기존 명세서에 기재되었던 사항으로 청구범위를 좁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어 인도에

서 특허 출원 후 보정을 하는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Ⅲ-17] 인도의 보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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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 신청

인도는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에는 이의 신청

이 있었으나 이를 무효 심판으로써 누구든지 등록 공고 후 3개월 동안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

는 것으로 한 것과 달리 인도 특허법 제25조에서는 이의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이의 신청은 특허 허

여 전 및 허여 후에 가능한 것으로 공중에 심사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가) 이의 신청 시기 및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자

인도 특허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시기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먼저 특허법 제25조 제1항에는 ‘특허 출원이 공개되었지만 특허가 부여되

지 않은 경우는 누구나 다음의 열거된 사유에 의해서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가 허여되기 전이라면 누구든지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거된 사유란 특허 등록 요건으로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

능성 등에 대한 것으로써 이를 심사관이 항상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공중에 심사의 협

력을 요청하여 특허 출원의 하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특허 출원 공개 후 특허 허여 

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아직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형

성되기 전으로 누구든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권리를 불안정하게 두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25조 제2항에서‘특허 허여 후 특허 공고의 날로부터 1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나 이해

관계인에 한하여 다음 열거된 사유로 인해 소정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특허 허여 전후로 이의 신청인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다른데 이는 특허권이 허여된 후에 

나라에서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한바 심사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하는 불

안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두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또한 심사관이 한 심사를 무의미하게 하

지 않고, 제도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의 신청 사유

이의 신청 사유는 특허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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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특허 이의 신청 사유

[그림 Ⅲ-18] 인도의 이의 신청 서류

이의 신청 사유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권리를 부당하게 지득한 경우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해당 청구항의 우선일 전에 이미 공개된 것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해당 출원인의 청구항의 우선일 이후에 공개된 완전 명세서에 기재되고, 인도 

출원에 있어서 이후에 공개된 완전 명세서의 우선일이 해당 출원의 청구항의 우선일보다 앞서는 경우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 있어서 실시된 것이 자명하고 이로부터 명확하게 아무런 

진보성이 없는 경우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의 주체가 본법에서 말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완전 명세서에 발명 또는 그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

출원인이 장관에게 8조에 의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개시하지 않거나 어떠한 중요한 명세 사항에 대해 자기가 허위라

고 인식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외국 출원이 있는 경우의 출원인의 조치 및 취급과 관련)

조약 출원의 경우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조약국에 있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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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절이유 극복 사례

특허 출원 후 심사 청구하여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후에 보정 및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축 및 미네랄의 혈액을 사용하여 어류 또는 보조식품 보조를 위한 유기 코팅 용 다공성 입상을 

제조하는 방법’(출원번호 4665/CHE/2015)은 2015년 9월 3일 출원된 특허 발명으로서 2015년 9월 

3일 심사 청구하고 2018년 5월 24일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으며 2018년 9월 17일 보낸 의견서 및 

그동안 제출한 보정에 의해 2018년 10월 3일 등록 결정되었다. 

거절 이유는 청구항의 불명확함, 신규성, 진보성 및 경미한 기재불비 등이 있었다.

출원인은 청구항 등을 보정하여 기재불비를 해소하였으며 인용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이 진보한 발

명임을 주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보정을 하였고 인도의 특허사무국은 출원인의 주장을 받

아들여 특허 등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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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인도의 거절이유 통지서 전면,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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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인도의 거절이유 통지서 후면,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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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인도의 거절이유 통지서 후면,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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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인도의 거절이유 통지서 후면,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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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인도의 거절이유 통지서 후면,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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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4] 인도 변리사의 의견서,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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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인도 변리사의 의견서,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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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6] 인도 변리사의 의견서,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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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인도 변리사의 의견서,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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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8] 인도의 특허 등록증, 인도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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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허의 등록 및 효력

특허가 등록이 된 후 특허권으로서 특허료 납부, 존속기간 및 권리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추가 특허가 등록이 된 후 그 권리범위 및 존속기간을 알아보겠다.

1) 특허권의 취득

심사를 거치고 나서 방식 및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특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도 특허상표

청은 등록 공고와 함께 특허권을 허여하여 준다.(특허법 제43조) 특허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특허권자

는 권리자로서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INDIAⅠ213

Ⅲ.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그림 Ⅲ-29] 인도의 특허 등록결정서 등록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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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료의 납부 및 존속기간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

지된다. 존속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다만 등록된 이후에도 국가에 특허 유지료를 납부해야 하

는데 이를 미납 시 특허권은 포기 간주된다. 

<표 Ⅲ-3> 인도 특허 유지 수수료

구분

전자서류 실물서류

자연인/

신생기업
소기업 그 외

자연인/

신생기업
소기업 그 외

Rupees Rupees Rupees Rupees Rupees Rupees

3년차 800 2000 4000 880 2200 4400

4년차 800 2000 4000 880 2200 4400

5년차 800 2000 4000 880 2200 4400

6년차 800 2000 4000 880 2200 4400

7년차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8년차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9년차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10년차 2400 6000 12000 2650 6600 13200

11년차 4800 12000 24000 5300 13200 26400

12년차 4800 12000 24000 5300 13200 26400

13년차 4800 12000 24000 5300 13200 26400

14년차 4800 12000 24000 5300 13200 26400

15년차 4800 12000 24000 5300 13200 26400

16년차 8000 20000 40000 8800 22000 44000

17년차 8000 20000 40000 8800 22000 44000

18년차 8000 20000 40000 8800 22000 44000

19년차 8000 20000 40000 8800 22000 44000

20년차 8000 20000 40000 8800 22000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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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를 보면 일반 개인 및 신생기업, 소기업, 그 외의 기업이 특허권에 대한 유지비용이 다른 것

을 볼 수 있다. 신생기업이나 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에 특허권의 보호 이익이 더 크고 개인 및 

신생기업은 그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인 발명 및 신생기업의 보호 차원에서 특허권 유지비용

을 차등하게 책정하였다. 또한 기간별로 차등하게 출원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원 후에는 특허권에 대한 기술적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낮은 금

액으로, 그 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높

게 책정하여 특허권자에게 유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특허권의 보호범위

특허권의 심사를 거치고 일정액의 수수료까지 납부하면 일정기간동안 특허권이 인정된다. 그렇다

면 특허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인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특허권자의 권리(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인도 특허법 제48조 (a)에는 ‘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

는 배타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 특허법 제48조 (b)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던 제품을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건 발명의 경우는 해당 발명의 제조, 수입 등의 행위에 특허권의 범위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속지주의 원칙상 수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수출을 하기 

위한 전제 행위로서 생산, 양도 행위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닌바 이를 유의하여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품을 만들더라도 이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 수출행위 자체는 제재할 수 없어 수

출하려는 국가에 동일한 특허를 받아야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수입행위는 특허권의 범위에 들어가는바 인도에 특허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우리나

라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인도에 수출하는 경우 특허권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방법의 직접 실시에도 권리범위가 미치지만 물건을 만드는 방법 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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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을 판매, 수입하는 행위에도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미친다. 이는 특허권이 무

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인도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 특허권의 효력 제한

특허권은 속지주의로서 자국 내에 있는 특허품에 대해서 권리범위가 미치나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인도 특허법 제49조에서 외국에 등록된 선박, 항공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이 소유하는 육상차량 등이 일시적 또는 한정적, 우발적으로 인도 내에 들어온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순히 교통과 같은 행위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효력

이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영리 목적이나 제품 판매 등이 아닌 교통이나 운송 등을 목적으

로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이동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등 부당한 결

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추가 특허 제도

인도 특허법 제54조는 ‘추가 특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

로서 개량 발명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해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54조를 보면 ‘특허 출원을 위

해 제출된 완전 명세서에 기재 혹은 개시된 발명(이하 “주 발명”이라고 한다)의 개량 또는 변경과 관련

되는 특허 출원이 있고 그 출원인이 주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특허권자인 

경우, 해당 출원인이 그 취지를 청구할 때에는 장관은 해당 개량 또는 변경에 대한 특허를 추가 특허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서 주 발명과 관련된 개량 

발명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주 발명과 연관되어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특허를 함에 있어 추가 특허가 주 발명과 독립적으로 특허가 허여된 경우는 이 특허를 취소하고 

주 발명에 대한 추가 특허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 특허의 경우에는 주 발명의 특허 부여 전에

는 특허가 허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추가 특허 제도에 있어서는 주 발명을 기준으로 하여 

주 발명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특허인 것으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가) 추가 특허의 존속기간

추가 특허는 추가 특허를 출원한 날이 추가 특허에 대한 출원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추가 특허

의 존속기간은 인도 특허법 제55조에서 추가 특허는 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존속기간 또는 그 잔

존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기간 및 해당 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실효까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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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 발명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나 

주 발명이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함께 소멸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주 발명의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추가 특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보아 재판소 또

는 장관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추가 특허는 주 발명에 관계된 특허

의 잔존기간에 대해서 독립한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고 주 발명의 존속기간 동안 발명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추가 특허는 독립된 특허가 되었는바 별도의 수수료를 납

부해야 한다. (독립된 특허가 되기 전까지 추가 특허는 별도의 수수료의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추가 특허의 효력

인도 특허법 제56조는 ‘완전 명세서에서 청구된 발명이 다음에 열거된 어떠한 공개 또는 실시에 의하

여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특허의 부여에 대해 거절하지 않으며, 추가 특허로 

부여된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 사유에는 추가 특허와 관

련된 완전 명세서의 주 발명, 주 발명 특허에 대한 추가 특허 또는 해당 추가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완전

명세서의 주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에 대한 것은 진보성의 판단 자료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진보성 및 신규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는 선행기술로 보

지 않아 진보성 및 신규성에 대한 판단 시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자세하게는 기본 발명인 주 

발명이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특허 공개 공보에 기재되어 선행기술이 된다. 따라서 주 발명

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 주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원칙적으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출원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주 발명이 선행기술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해서 주 발명을 기준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출원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자신이 한 발명이 정당한 절차에 거쳐 

출원을 하고 그것이 공개 되었는데, 자신의 공개에 의해서 자신이 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이 신규성 또

는 진보성 판단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출원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자신의 주 발명을 인용참

증으로 하지 않은 채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특허법과는 다른 제도로서 인도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

내 우선권 주장과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존속기간도 원 발명의 존속기간에 합치되는 점, 주 발명은 

추가 특허 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 다른 점도 많으니 주의하여 제

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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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은 장래로 향하여 소멸한다. 특허권은 공개에 의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 특히 장래로 향하여 소멸되는 포기 및 취소를 알

아보겠다.

1) 특허권의 포기

인도 특허법 제63조에서 특허권의 포기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권의 포기는 특허권의 가

치가 특허권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거나 더 이상 유지할 자금이 없

는 경우,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인도에서는 포기 시기와 관련해서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고, 포기 절차에 관해서 포기 신청이 있을 때에 장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포기 신청을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허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모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특히 특허권의 포기로 실시권자, 질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통지 하도록 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포기 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으며 특허권의 포기가 정당한 경우 포기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은 존속하게 된다.

2) 특허권의 취소

인도 특허법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서 특허권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권의 취

소는 제64조에서 사유를 열거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제65조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특허의 취소를, 제

66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가) 일반적 취소 사유

인도 특허법 제64조에서 일반적인 특허권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 취소 사유로 특허권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중앙정부의 제기에 근거해 심판

부 또는 특허 침해 소송에 맞제기된 반소에 근거해 고등재판부가 다음의 열거된 이유로써 특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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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이 취소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중앙정부

의 청구가 필요하며 이렇게 제기된 특허의 취소 판단 주체는 심판부 또는 고등 재판소가 되며 특허의 

취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다음은 특허권의 취소 사유에 대해 나열한 것으로써 이는 특허권의 거

절 이유와 유사하다.

거절이유와 관련해서 주체적인 요건으로서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실질

적인 특허 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같은 객체적 요건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절차법인 특허법과 관련해서 일정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인도에 진출함에 있어 특허권을 등록 받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실한 

특허를 사업 시작 전에 취소시킬 수도 있어 취소 사유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Ⅲ-4> 특허권의 일반적인 취소 사유

주체적 요건 1) 특허가 본법에서 규정하는 출원할 권원이 없는 사람에 의한 출원이 등록된 경우

객체적 요건

1)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 중에 청구되고 있는 발명에 인도에서 부여된 다른 특허의 완전 명세서에 

포함된 앞선 우선일을 가지는 유효한 청구항에 기재된 경우

2) 특허가 신청인 또는 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정하게 취득한 것

3)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본법에서 말하는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우선일 전에 공공연히 알려지거나 공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써 신규하지 않은 것

5) 또는 위의 사항으로부터 자명하거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6)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유용하지 않은 것

7) 특허가 허위의 착상 또는 표현에 근거해 취득한 것

8)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이 본법의 근거하는 특허성이 부족한 것

9)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우선일 전에 일정한 경우 비밀리에 실시되고 있는 것

절차적 요건

1) 완전 명세서가 발명 및 그것을 실시해야 할 방법을 충분하고 명료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것, 

즉 완전 명세서의 기재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 또는 완전 명

세서가 특허 출원인에게 알려져 있고 그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발명의 최선의 실시방법을 개시

하고 있지 않은 것

2)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의 범위가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 또는 해당 명세서에 

개시된 사항에 명료하게 기초를 두지 않은 것

3) 특허 출원인이 장관에게 제8조(외국 출원의 취급)와 관련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개시하지 않았

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람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

4) 특허 출원인이 비밀 유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39조에 대해 위반한 경우

5) 57조 및 58조에 근거한 완전 명세서의 보정허가를 사기에 의해서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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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시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특허에 실시권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실시권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비 배타적(non-exclusive) 실시권과 전용실시권에 해당하는 배타적

(exclusive) 실시권이 존재하며 특히 배타적 실시권의 경우는 특허권자와 거의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 실시권에 대해서도 역시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와 강제 실시권이 인

정되는 사유가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역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일반 실시권

인도 역시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배타적인 실시권과 비 배타적인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실시권은 자신의 특허권에 대해서 타인에게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서 로열티와 같은 실시료를 받을 수 있을뿐더러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에 있어 인도의 특허권을 허여 

받고 이를 인도 자국 내 기업에게 라이선스를 주어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 역시 진출하는 방법 중에 하

나일 것인바 실시권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2) 강제 실시권

강제 실시권은 특허권에 대해서 정부 또는 법 규정에 의해 강제로 실시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강제 실시권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인도는 특허권의 

기본적인 태도를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 강제 실시권 허여에 좀 더 제한적인 태도

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당한 조문이 존재한다.

가) 강제 실시권 사유

인도 특허법 제84조, 제92조 및 제92조 A에서 강제 실시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84조는 일반적인 강제 실시권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건으로 특허가 허여

된 후 3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장관에게 강제 실시권을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써 그 사유로는 1)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것 2)특허 발명

이 적정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 3)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 내에서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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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은 것이 있고 위의 사유를 이유로 강제 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에서 근거하는 신청

은 해당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의 소유자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강제 실시

권 신청을 하는 경우 강제 실시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각 신청에서는 1)신청인의 

이해관계의 내용 2)소정의 상세 사항 3)해당 신청의 기초인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제출해

야 한다.

이 신청에 대해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강제 실시권을 허여한다. 나아가 이와 같

은 강제 실시권이 허락되었으나 계속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중앙정

부 또는 이해관계인은 강제 실시권 허락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만료 후에 위와 같은 사유

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유로써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있

으면 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취소 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허권의 실시가 불충분하거나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강제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특허

권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특허권의 본질은 공중에 특허를 공개하여 그 대가로 특허권자에

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 단지 권리로서 등록

을 받고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실시를 막는다면 특허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바 발명이 적극적

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은 특허 출원 후에 일정기간 특허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강제 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허권의 관리가 필요하다.

위의 사유 말고도 1)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한 강제 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2)일정한 예외 상황 하

에서 특허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가적 긴급 상황 또는 공

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로서 중앙정부가 납득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

한 취지로써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의약제조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오로지 수출을 

목적으로 인도에서 특허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실시권을 허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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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0] 인도의 강제 실시권 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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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1] 인도의 불실시에 의한 특허 취소 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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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 실시권의 기간, 조건 및 종료

강제 실시권 역시 실시권의 하나인바 사용에 대한 일정 기간 및 조건의 설정이 필요하다. 특허법 제

90조에서는 강제 실시권의 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관은 여기에 규정된 사항을 확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강제 실시권 허여 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다.

(i) 로열티 및 특허권자 또는 그 외의 사람으로 특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보된 다른 

대가(있는 경우)가 발명의 본질, 발명의 창작 혹은 개발, 특허의 취득 및 그 유효 유지에 지출한 

비용 및 그 외의 관련 요인으로부터 적절한 것

(ii) 특허 발명이 그 라이선스가 허락된 당사자에 의해서 충분히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이익을 

수반해 실시되는 것

(iii) 특허 물품이 적절히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에 있어 입수 가능하게 되는 것

(iv) 허락되는 라이선스가 비 배타적 라이선스인 것

(v) 실시권자의 권리가 양도 불가능인 것

(vi) 라이선스의 기간이(보다 짧은 기간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의 잔존

기간에 대응하고 있는 것

(vii) 라이선스가 인도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허락되고 있는 것 및 실시권

자는 제84조 (7)의 (a)(iii)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특허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는 것

(viii) 반도체 기술의 경우는 허락되는 라이선스가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발명을 실시하는 것

(ix) 허락되는 라이선스가 사법 또는 행정 절차 후 반경쟁적이라고 결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일 때

에는 필요한 때 특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실시권자에게 허가되는 것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강제 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다. 위에서 보듯 강제 실시권의 경우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며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를 너무 쉽게 인정해 버린다면 특허권자의 권

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사이에서 공공의 이익이 해하여질 

우려가 크고 특허권자가 권리의 오･남용 또는 불사용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적을 때 인정될 것이다.

강제 라이선스의 종료와 관련해서 특허권자, 특허의 권원 또는 이해를 얻은 사람의 신청을 통해 위

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허락된 강제 라이선스는 그 부여에 이른 상황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고 해당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없을 때인 경우로서 장관이 이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면 강제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종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존의 강제 라이선스

가 허락되고 있던 사람의 이해가 부당하게 해쳐지지 않음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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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2] 인도의 강제 실시권 종료 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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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결

인도의 특허법 전반에 있어서 특허의 요건, 출원, 심사, 등록, 소멸 및 실시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인도의 특허법 역시 한국의 특허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인도에서 특허를 출

원할 때는 청구항을 하나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하고 우선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해야 하

며, 한국의 특허법과는 달리 이의 신청제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법조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지식재산권의 기반이 되는 법이다.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역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며 법체

계가 명확해지고 있으나 특허법은 이 법들의 근간으로 특허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다른 지식재산권

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를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이를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로 관리할 수도 있다. 이는 

특허제도라는 것이 신규한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발명을 공개하게 되면 

발명을 도용할 수도 있고 약간의 개량을 통해 타인이 특허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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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art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상표권에 의한 보호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상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상표는 특허, 디자인과는 달리 창작

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출처 표시로써 상표를 통해 쌓은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표의 기능을 보면 1)출처 표시 기능 2)자타 상품 식별 기능 3)품질 보증 기능 4)광

고 선전 기능이 있다. 이는 사회 및 기술발전이 되면서 물품 생산의 대량화가 시작되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누가 물품을 제공하는지 그 출처가 일반 수요자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표를 사용하게 되고 상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써 유명해짐에 

따라 이 상표에 화체 되어있는 신용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기망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

졌다. 이는 상표 소유자의 쌓아올린 신용을 통해 타인이 이익을 얻으며 때로는 신용을 헤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소비자는 기대했던 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얻지 못하게 되어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및 기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상표법을 규정하고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률을 만들었으며 인도 역시 상표법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를 보호해주고 있다. 

나 상표 받기 위한 요건

상표의 정의 규정 및 각종 거절이유를 살펴보겠다. 거절이유는 타 상표와의 관계를 고려한 상대적 거절

이유와 절대적 거절이유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규정의 구성에 조금 차

이가 있으며 절대적 거절이유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상표의 종류 및 대상

우리나라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228ⅠINDIA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이라고 상표를 정의하였다. 상표는 상품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출

처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상품이 없다면 상표법에 의한 상표라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업

의 로고, 기타 광고 문구들의 경우 상품과의 관련성 없이 그 자체만은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인도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 상표법에서 표장에 대한 정의로 ‘도형, 브랜

드, 헤딩, 라벨, 티켓, 명칭, 서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상품은 거래 또는 생산이 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상표법에 의한 상표의 보호 대상은 상품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표장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g)에서 ‘표장의 소유자인 사람들의 단체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

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명표장은 제2조 제1항 (e)에서 ‘증명표장은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방

법, 품질, 정도 또는 그 외의 특징에 관하여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증명된 표장으로서, 증명이 없는 상

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 가능한 표장이며, 제IX장의 규정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표

장의 소유자 명의로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증명 표장은 상품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고 이에 대한 표장을 통해서 이를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상표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도 상표법에서는 상품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일반 상표 및 단체 표장, 증명 표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의 등록 요건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유

사한 점이 있다.

그 밖에도 상표의 일부에 대해서 독립된 상표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등록 받을 수 있게 하는 분리 상표가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복수의 상

표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유사하나 색채 또는 상표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경 등을 이유로서 비슷한 상표에 대해 연속상표(Series)로서 등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2) 상표 등록을 위한 요건

인도 상표법에서는 절대적인 거절 이유와 상대적인 거절이유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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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대적 거절이유

인도 상표법 제9조에서 출원에 대한 절대적 거절 이유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와 비교해서 구별되지 않는 것

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표가 상품과 관련해서 상품의 품질, 수량 또는 그 상품에 대

한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구성된 경우라면 상품을 거래하는 동종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

어 독점 적응성이 없다고 하여 이런 상품의 성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만 된 상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표장‘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되는 경우라면 등록 

받을 수도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에 대한 동종업자가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문구 등도 동종업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9조 단서규정에서 출원일 전에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

하거나 주지한 상표일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된 경우라면 그 신용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의 이익, 공공질서 및 인도 내의 종교적 보호를 위한 경우도 절대적 거절이유에 포함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표장은 문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림이나 형상도 가능하다. 형상으로 된 상표는 

상품 자체에서 기인하는 유리한 형상이나 기술적 의미가 있는 형상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능성 원리에 따른 것으로써 상표는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기능

의 특이성은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상품의 당연한 기능은 동종업자 누구나가 사용할 

필요가 있어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나) 상대적 거절이유

상표법 제11조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상대적 거절이유가 존재한다.

상대적 거절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거절 이유로서 선행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 및 상품이 동

일 유사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와 같은 제재를 두고 있다.

또한 상표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상표가 주지 상표인 경우 또는 사용의 정당한 이유 없이 식별력을 

해치거나 평판을 해치는 경우라면 비록 상품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거절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품과 연관되어 의미가 있으나 상표가 주지해지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과의 



230ⅠINDIA

관련성이 적더라도 오인 혼동의 여지가 있으며 타인의 상표의 평판이나 식별력을 해치는 것 역시 막

을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거절 이유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법과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

서 역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행 상표권자 또는 선행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등록이 금

지되지 않는다. 또한 상품이 비유사하지만 상표가 주지한 경우와 법에 저촉되어 등록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선행 상표권자 또는 권리자가 거절이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거절되는 

것으로써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인도 상표법 제12조에서는 선의의 경합 사용 등의 경우 타인의 상표에 형성된 신용에 편승할 

의도가 아니며 선의로써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서 

심사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 상품이 동일 유사하더라도 두 상표 모두 등록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기타 거절이유

상대적, 절대적 거절 이유 외에도 화학원소의 명칭 및 국제적 독점 불가 명칭, 단일 화합물로서 보

통 사용되고 인정되는 명칭이나 세계 보건기구에 의해 국제적으로 독점 불가한 명칭의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현존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일 전 20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

과 같은 허위의 암시를 주는 상표 등록 출원의 경우 등록이 거절된다.

다 상표 출원

상표의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히 선행상표 검색, 필요한 서

류 등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1)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 진행도

상표 역시 특허와 다를 바 없이 심사를 거쳐서 등록 또는 거절에 이르게 된다. 다음 그림은 인도 상

표사무국에서 출원을 한 후 진행되는 심사 진행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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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3] 인도의 상표 심사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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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상표 조사

상표 출원을 하기에 앞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인도 특허상표청(http://ipindiaonline.gov.in/tmrpublicsearch/)에서 상표 검색 엔진을 제공

하는데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상표 또는 공개된 상표를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할 수 있다. 

[그림 Ⅲ-34] 인도의 특허상표청 상표 검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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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 서류

상표 등록 출원을 함에 있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방식으로 출원을 하여야 한다. 상표는 특

허나 디자인에 비해서 관련 서류가 많이 존재하며 인도의 상표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출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살펴보면 1)출원서 양식에 맞게 작성한 출원서 3

통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표장의 추가 표시 서류 5통으로써 여기에는 색채 상표 및 기타 사

항에 대한 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3)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4)대리인에 의

한 경우라면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5)증명 표장의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사용 규제 규약에 대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6)연속 상표의 경우 각각의 상표에 대한 추가 표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원서 기재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기재를 하여야 한다. 인도의 상품 분류 체계는 국제 상품 

분류 체계를 따르며 이에 따른 상품에 대한 상품류 구분 기재를 하여야 하고 상품에 대한 기재가 애매

한 경우에는 장관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또한 상표 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상표에 대해서 여러 

개의 류 구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1 상표 다류 1출원주의로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복

수로 선택하여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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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5] 인도의 상표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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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6] 인도의 상표 출원서

4) 출원 및 기타 수수료

인도는 일반 자연인,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그 외의 기업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는 출원을 진행하는 주체 별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불 능력이 약한 

주체는 수수료를 저렴하게 부과하고, 지불능력이 높은 대기업은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지불 능력이라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와는 달리 상표 수수료의 경우 

출원과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거의 매년 인도 특허상표청은 상표 수수

료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신생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인도인이 아닌 

파트너십과 유한 책임 파트너십 회사는 신생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3년 회사법에 정의된 유한책임회사의 아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인도 기업도 신생기업으로 

인정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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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이 5년 이내에 등록되었거나 통합되었을 것

둘째, 지난 5년 동안 각 회계 연도의 기업 회전율이 INR 250,000,000보다 적을 것

셋째, 기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업을 분할하거나 재구성하지 않고 형성되었을 것

<표 Ⅲ-5> 인도 상표 수수료

No On what payable
납부료(rupees) Form 

Number실물서류 전자서류

1 하나 이상의 분류가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출원

TM-A
개인 / 스타트 업 / 중소기업 인 경우 5000 4500

그 외의 모든 경우

(참고 : 각 분류와 각 표장마다 수수료 부과)
10000 9000

2 이의신청 3000 2700 TM-O

3

상표 등록 갱신

(각 분류당)
10000 9000

TM-R

상표 등록 갱신 추가 수수료(상표 만료일 후 6개월 이내)

(각 분류당)
5,000 4,500

상표 등록 갱신 추가 수수료(상표 만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2

개월 이내)

(각 분류당)

10,000 9,000

4

상표 이전 등록 신청 10000 9000

TM-P

인도상표청의 지시 또는 상표등록권자에 의한 상표 및 등록부기재

항의 변경
3000 2700

등록상표 서비스의 주소 또는 주소 변경 또는 등록부 또는 등록부 

내 항목의 취소 요청
1000 900

5

조사 요청 및 등록증 발급 10000 9000

TM-C
빠른 조사 요청 및 등록증 발급 불허 30000

7

기간 연장, 등록증 사본, 등록증 재발급, 각종 서류검사 1000 900

TM-M

단체표장 규칙의 제정 및 증명표장의 규칙의 변경 2000 1800

등록 및 과정(다른 청구가 없는 경우) 또는 다른 TM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 기관의 명령을 취득하는 청원
3000 2700

빠른 등록증 요청 5000 4500

우선심사 신청

개인 / 스타트 업 / 중소기업 인 경우 불허 20000

그 외의 경우(각 분류 및 각 표장 마다) 불허 40000

잘 알려진 상표 목록에 상표를 포함하도록 요청(각 상표당) 불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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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원 공고

인도 상표법 제20조에서 출원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도의 상표 출원에 있어서 상표등록 

출원이 조건 없이 수리되거나 또는 조건부나 제한부로 수리되었을 경우에 심사관은 수리되는 대로 신

속히 출원 수리를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조건부나 제한부의 경우라면 이 역시 함께 기재하

여야 한다.

출원 공고는 상표 출원에 대한 공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밖에도 공중에 심사의 협력을 구

하는 이의 신청의 전제가 되는 제도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원이 공고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라 심사

상표 출원을 위해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실질 심사를 거쳐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

을 허여하게 된다. 거절이유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 이

유가 해소된 경우라면 등록을 허여하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라면 거절 결정을 하게 된다.

1) 정정 및 보정

인도 상표법 제22조에서 출원에 대한 정정 및 보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정의 기준에 대해서

는 등록 출원의 수리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정 및 보정에 있어

서 실질적으로 상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출원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정도의 보정은 허용되며 이 때 일정의 양식을 갖추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상표사무국에 제출하

여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추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출원을 하는 경우가 되므로 새로운 상품 및 서비

스의 추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일 출원이 보정에 의해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

며 이때 처음 출원할 때에 분할되어 출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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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7] 인도의 상표 보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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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8] 인도의 상표 보정 신청서

2) 조기 심사 청구

출원 번호를 부여 받고 난 후에 출원인은 출원의 빠른 등록을 위해서 출원 수수료의 5배에 해당하

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청구이유를 기재한 선언서를 첨부하여 조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제3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 침해가 의심스러운 경우나 상표의 활용을 위해서 조기에 등록을 받을 필

요가 있는 경우 조기 심사 청구를 통해 빠르게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조기 심사 청구

가 되면 청구일로부터 3월 내에 심사 보고서가 발행되게 된다.

3)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제도는 공중에 심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질적으로 심사관이 모든 주지 상

표를 파악하고 모든 출원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출원 후 출원공고가 되고 나면 이 

등록 출원 공고 또는 재공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인도 상표법 제21조에서 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재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심사관의 허가를 얻은 

소정의 방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총 1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 기간 내에 심사

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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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야 하며 출원인은 이의신청

서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답변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변

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인은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

했을 경우 심사관은 그 부본을 이의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출원인 및 이의 신청인이 각자 자신의 주장

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의 신청인 및 출원인은 증거가 있을 경우 소정의 방법에 의

해 일정 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제출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그에게 청문을 받

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에 대해 판단하여 이의 사유가 타당하면 심사관은 출원 거절 이유

를 통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상표 등록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의 신청까지 거쳐서 상표 등록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상표 출원은 등록된 상표로서 보호받게 

되어 일정기간 상표권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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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9] 인도의 상표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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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0] 인도의 상표 이의 신청서

4) 거절이유 극복 사례

상표 출원 후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자 한다. 상표 ‘MARKMYTRADE’를 상품류 구분 45에 출원한 후 선행 상표(MARK & TRADE, 

MARK&TRADE,MT)와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출원인은 유사 판

단에 있어 어감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심사관은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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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1] 인도의 상표 출원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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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2] 인도의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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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3] 인도의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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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4] 인도 변리사의 상표 의견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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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5] 인도 변리사의 상표 의견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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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6] 인도 상표 등록 결정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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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7] 인도 상표 등록 결정서, InvnTree 법률회사



250ⅠINDIA

[그림 Ⅲ-48] 인도 상표 등록 결정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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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등록

상표 출원이 등록에 이른 후에 그 상표권의 권리 범위, 존속기간 및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

리나라의 상표권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인도에서는 상표의 부분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바 부분 등록 

시 권리 및 보호범위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상표권의 등록 및 등록의 효과

상표권은 출원, 방식 및 실질 심사, 이의 신청 및 답변서의 제출, 거절이유 통지, 의견서 및 보정서

의 제출의 과정을 지나 거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등록된다. 등록이 된 경우에 출원일을 등록일

로 간주하게 되어 상표를 보호하며,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 받게 된다. 그러나 상표 등

록이 출원인의 태만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심사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 뒤,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

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살펴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를 배

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해당 상표의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상표권자는 자

신만의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 및 등록 받는 행위를 소극

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상표의 부분등록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상표 전

체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며 부분 등록된 경우에는 그 부분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별도

의 보호를 인정해 줄 뿐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

우 그 등록은 그 등록 상표전체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표 등록부에는 상표 소유자의 명칭, 주소 및 표시, 양도, 이전 등에 대한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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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9] 인도 상표 등록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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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0] 인도 상표 등록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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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1] 인도 상표 등록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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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 등록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다만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공중이 이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사용을 오래 할수록 이에 형성된 신

용 등의 가치가 더욱 커지며 영구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간이 지난 후라도 갱신을 통하

여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단 상표권자가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어지는 등 계속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 존속 기간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고 10년의 기간을 주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존속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존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존속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소정의 수수료 및 형식을 갖추어 존속기간을 갱신하게 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되며 다시 

10년 동안 존속하게 된다.

상표권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상표의 최종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신청에 의해 소정의 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심사관은 해당 상표를 회복 시켜 줄 수 있으며 이렇게 회복된 상표권

은 기존의 최종 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존속기간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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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2] 인도 상표 존속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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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이 소멸되는 사유들을 살펴보겠는데 일반적인 상표의 소멸 사유와 단체 표장 및 증명 표장의 

특유한 소멸 사유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일반적 소멸 사유

상표권은 일정한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상표가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시

대가 흐름에 따라 식별력을 상실하거나 상표권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이 공익에 미

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아래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도 상표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 받은 경우

- 본 등록이 법 규정에 위반 되는 경우

- 상표가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 사용의도 없이 등록 받은 경우

- 저작권 등을 침해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5년의 불사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상표는 취소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유 중 특히 불사용에 의한 취소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등록과 또는 심판부에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

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 상표는 등록부에서 말소될 수 있다. 요건을 살펴보면 등록 후 5년이 

지난 후에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어느 소유자에 의해서도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한 해당 상표의 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에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상표법 제12조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여 

받았을 경우 또는 심판위원회가 그 사람에게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동종 유사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 소유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 있는 경우 심판위원회는 상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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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체 표장의 취소 사유

단체 표장은 특성상 위의 사유 외에도 상표권이 취소 될 수 있다. 그 사유로는 소유자 또는 허락 사

용자에 의해 해당 단체 표장이 사용된 방법이 공중에게 단체 표장으로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해당 표장을 규제하는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상기 준수를 보증하지 못한 경

우에 단체 표장은 취소될 수 있다.

단체 표장은 특정 단체라는 출처를 표시하여 주는 것으로써 이를 오인하여 잘못 인식하게 한 경우

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며, 단체 표장을 규제하는 규약

을 어긴다면 단체에 대한 보증이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등록 단체 표장을 취소 시

켜 공중의 오인 혼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취소 사유를 두고 있다.

나) 증명 표장의 취소 사유

증명 표장은 상품 등에 대한 특정 성질을 증명할 수 있는 표장으로서 그 특유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적격을 잃은 경우

- 소유자가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상표 등록의 존속이 이미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상표의 등록이 존속하는 경우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상 불가결한 경우

상기 사유를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상표권의 취소를 신청하면 심사관은 상표권자에게 답변의 기회

를 준 후, 신청이 이유 있다면 증명표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사 사용권

인도 상표의 실시권을 살펴보겠다. 상표 사용자인 실시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본 후 인

도 상표 실시권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NDIAⅠ259

Ⅲ.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 실시권자의 등록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과 같이 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사용권은 배타적 사용권 및 

통상 사용권으로서 타인의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상표는 특

정의 출처표시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사용권 설정에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 

상표법 제48조에서 사용권자의 등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의 등록 소유자 이외의 자는 상

표에 대한 지정상품,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 사용자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사용자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 소유자 및 상표 사용자가 공동으로 심사관에게 가서 신청해

야 하며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서류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또

는 서비스나 기타 조건 등에 대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사용권 설정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

로 한다.

2) 실시권자 등록의 취소 사유

상표권의 소유자는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상표권 사용에 대한 등록을 해줄 수 있

다. 그러나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쌓아 올린 신용에 대한 것으로써 소비자는 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

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여 잘못 사용된 경우에 소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인도 상표법 제50조에서는 등록 사용자의 등록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 등록 사용자가 상표법 제49조 (1)의 (a)에 의한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의 방법 또는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에 의해 그 상표를 사용한 경우

(ii) 등록 신청 시 정확하게 표시했거나 개시를 하였다면 등록 사용자의 등록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가 부실표시를 하거나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iii) 등록 사용자의 등록 이후 상황의 변경이 있어, 그 등록의 취소 신청 시에 있어 그 등록을 정당

화할 수 없게 된 경우

(iv) 등록 신청인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계약에 의해 그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가 등록되어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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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상표 사용자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회사나 기타 기업에게 상표의 사용 권리를 주어 사용하게도 

하는바 본 규정에 주의를 해야 한다.

아 소결

지금까지 인도에서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인도는 복제

품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인도에 진출하는 경우 이에 의한 많은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 상표권의 획득, 

관리 및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상품의 명칭처럼 상표가 사용될 

경우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어 식별력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상표 선정과 관련하여 인도

의 종교 및 계급사회와 관련된 상표를 선정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도의 상표권 

취소 사유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식별력 상실 또는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으로 상

표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불사용 취소 심판은 적용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으므로 반드시 이를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인도에서 아직 지식재산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크게 환영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

다. 그러나 점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소송에 걸

리는 시간도 단축되어가고 있다.

상표권은 출원 및 등록에 걸리는 절차도 간소하고 기간도 짧으며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 아니므로 

인도에 진출하기 위한 첫 교두보로 삼아 상표권 등록여부에 따라 진출할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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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art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디자인이란 그 물품의 하나 이상의 시각 특징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외관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상 물품이란 공업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물품의 구성요소라도 그 물품

과 독립하여 존재 할 수 있는 경우 물품으로 볼 수 있다. 시각적 특징이란 물품과 관련한 물품의 형상, 

구성, 패턴, 장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즉 디자인이란 그 자체로서 특정의 형상, 패턴 또는 구성과 같은 형태로서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형상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디자인 자체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관한 디

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이란 물품에서의 심미감 등을 줄 수 있는 창작품에 대해

서 부여하는 것이지 단순한 장치나 물품과 관련하지 않은 그림 및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작권의 대상

이 될 수 있을 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디자인은 물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이라는 특정의 형태를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나

라 및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은 물품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창작하고 창작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디자인권은 그 출원의 수가 많지 않고 관련 규정도 적으나 기능성을 보호하는 특허의 중요도만큼 

물품의 심미감도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며 상품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가고 있다.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며 사이클이 짧아 침해 행위에 대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권의 등록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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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을 위한 요건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은 지정 물품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점, 주요 거절이유에 해

당하는 신규성 및 창작성을 살펴보겠다. 특히 인도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으나 모든 공지

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중앙 정부에의 관보 고시에 의한 박람회 등을 통해 공지된 디자인만 이

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1) 디자인의 대상

가) 물품과의 관련성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디자인은 소정의 물품 군에 포함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과 관련하여 등록된다는 것을 명

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단순한 미적 창작물은 물품과 무관한 저작물 자

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물품

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하는 표지인 상표와도 차이가 있다.

디자인 출원의 경우 특정 물품 군에 포함된 물품으로 하여야 하며 어느 군에 속하는지 의문인 경우 

장관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은 장관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공서양속 및 공공질서 위반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4조 (d)에서 ‘비방적인 또는 외설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담고 있는 것’은 디자

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 자체가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외설적인 이미

지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서양속 및 공공질서를 고려하여 디자인 등록을 허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2) 신규성 및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도의 디자인 출원은 신규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준다. 이는 디자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

연히 새로이 만들어진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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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허법 제4조 (b)에서는 등록 출원의 출원 전 또는 우선일 전에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중에게 개시된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어 신규성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전에 공개된 것은 신규성 상실의 자료로 삼

아 이와 같이 공개된 디자인에 대한 출원은 거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

특허법에서는 출원일 전에 공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발명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가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역시 출원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

는 경우라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21조는‘중앙정

부에 의한 관보의 고시에 따라 본조가 적용되는 산업 및 그 외의 박람회에서 박람회 개최 기간 중 혹

은 그 후에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 표시의 공개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개최 기간 중 혹은 그 후의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 표시의 공개이며, 디자인 소유자의 묵인 혹은 동의를 얻지 않는 공개는 해당 디자인이 등

록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등록을 무효 되게 하지 않는다. 단 이를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 혹은 물품

을 전시하거나 디자인 표시를 공개하는 전시자가 장관에게 소정의 양식으로 통지를 하고 공개일로부

터 6개월 내에 출원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디자인은 창작물이라는 점, 디자인은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서 주로 공개되는 사실에 기인하여 박람

회 또는 전시회 등에서 공개 되거나 타인이 이를 보고 정당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한 경우에 이와 

같은 공개는 신규성 상실 사유로 삼지 않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특허법과 동일하게 6개월로 하고 있다.

디자인 출원 역시 특허 출원과 같은 취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며, 실제로 인도에 진출함에 있어 

디자인은 출원 전 전시회 또는 박람회 등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 디자인 출원 시 본 규정을 염두에 

두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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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3] 인도 디자인의 신규성 예외 주장을 위한 신청서

3) 창작성

창작성 역시 인도 디자인 등록을 위한 실질적 요건이다. 디자인 출원은 단순히 공개된 것을 기준으

로 하여 이를 조합하는 것이나 기계적인 결합으로서 사람에게 심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결

합에 불과하여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허여하지 않고 있다.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4조 

(a)에서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을, 제4조 (c)에서 주지 디자인 또는 주지 디자인의 결합으

로부터 두드러질 정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창작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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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다르다 하더라도 단순한 변경에 불과한 경우 창

작성 위반에 해당하여 디자인권 등록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로 주지된 

디자인의 단순 결합 역시 두드러질 정도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을 것

이다. 인도에서 디자인 출원을 함에 있어서 신규성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지 디자인에 비해서 

창작성을 가지는 디자인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 출원

출원에 필요한 서류, 기재 방법 등을 알아보고 지정물품의 선택 및 1군의 물품에 대해서 살펴보며, 

선출원주의 위반 및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살펴보겠다.

1) 출원서류 및 출원 시 필요한 사항

디자인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출원은 소정의 양식을 갖추고, 소정의 방법으로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디자인 출원 시에 일정 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 일정 방

법에 따라 출원을 하여야 한다. 소정의 서류는 출원서, 도면, 투사도 및 표지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각

각 4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출원서

출원서는 표지사항 및 출원서 각각을 4부씩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각각에는 출원 날짜를 기재

하여야 하고 출원인의 서명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서명을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또한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권리 범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

며 위에서 보았듯이 디자인은 저작물과 같이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물품과 

결합된 상태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서는 동일 물품 분류에 대한 1 또는 2이상의 물품을 기재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또한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사용용도 및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디자인권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창작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로서 일정한 권리 범위가 

존재하며,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출원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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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4] 인도 디자인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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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서 기재 방법

디자인 출원은 위에서 보았듯이 도면을 통해서 권리범위가 확정된다. 도면에 대한 기재 및 그 형식

에 있어서 명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인도는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디자인 규칙 제7조에서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힌두어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과 표지사항을 제

외하고는 모두 A4용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A4용지는 4cm의 여백을 두고 작성하여야 하며 양

면을 사용할 수 없고 출원인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추가 서류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아닌 자를 출

원서에 기재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상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표지사항

표지사항은 출원인이 한 디자인을 나타내는 서면으로서 여기에는 출원인이 한 디자인과 거의 동일

한 도면, 사진, 또는 기타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디자인에 대한 것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표

지사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A4(210mm × 296.9mm)로 한 면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지

사항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출

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실물과 거의 유사하게 작성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면 작성 시 어구, 문구 또는 숫자는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아니라면 

이를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2) 디자인 검색 방법

인도는 선행 디자인의 경우 출원 번호 또는 출원일자 등으로만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출원 

전 미리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출원 후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경우 출원 번호를 통해서 어떤 디자인인지 확인하거나 디자인권자가 침해임을 주장하며 내용증명 서

신을 보냈을 때 또는 자신의 출원 디자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인도 특허상표청(http://ipindiaservices.gov.in/designsearch/)에서 디자인 검색 엔진

을 제공하는데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디자인 또는 공개된 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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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5] 인도 특허상표청 디자인 검색 엔진 웹사이트

3) 물품류 선택 및 1군 디자인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군에 한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등록해야 할 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장관은 그 이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

하여 하나의 물품 군에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물품 군이라

면 이 물품 군에 속하는 1 또는 2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에서의 1발명 1출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디자인권 역시 서로 유사한 물품에 대해

서는 하나의 물품류로 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복수개의 물품을 선택하여도 심사의 어려움이나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지 않으나 서로 다른 물품 군에 대해서 동일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심사

의 어려움이 있고 관리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재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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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출원 주의

인도의 디자인보호법 역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출원을 한 경우라면 디자인 출원은 등록되지 않는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적용되며 자신이 한 디자인 출원은 본인이 전에 한 출원이 거절받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자신이 한 출원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그 디자인권자가 동

일 물품 군에서 1 또는 2이상의 다른 물품에 대해서 출원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한 출원 또는 그 공개

로 인하여 다른 물품에 대한 자신의 출원이 거절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후

속 출원이 등록되어도 그 존속기간이 이전에 등록받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않도록 제재하고 

있다.

디자인 출원이 선출원주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 해당 출원인이 먼저 

출원 등록된 디자인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을 때, 즉 이전 등록된 권리와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

출원 위반이 되지 않고 등록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수수료

출원 또는 기타 신청을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권의 유지 등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디자인 관련 수수료 역시 특허 및 상표 수수료와 같은 취지로 개인, 소기업, 소기업 외로 구분되어 

있다.

<표 Ⅲ-6> 인도 디자인 수수료

Form 

No.
On What Payable

납부료(rupees)

개인
기업

소기업 소기업외

1 5조 및 44조에 근거한 디자인 등록 출원서 1000 2000 4000

2 8조 1항 근거 출원인 또는 공동출원인의 이의 제기에 대한 신청서 500 1000 2000

3 11조 2항에 근거한 디자인권 기간 연장 신청서 2000 4000 8000

4 12조 2항에 근거한 실효된 디자인의 회복 신청서 1000 2000 4000

5 회복을 위한 추가 비용 1000 2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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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No.
On What Payable

납부료(rupees)

개인
기업

소기업 소기업외

6 17조 1항에 근거한 등록 디자인의 열람 신청서 500 1000 2000

7
18조에 근거한 등록 디자인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서

(등록 번호가 주어졌을 때)
500 1000 2000

8
18조에 근거한 등록 디자인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서

(등록 번호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1000 2000 4000

9 19조에 근거한 디자인 등록 취소 신청서 1500 3000 6000

10 21조에 근거한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의한 공개 통지 신청서 500 1000 2000

11
30조 3항에 근거한 등록 디자인에 대한 권리의

등록 신청서 (양도, 이전 관련 서류)

각 1 디자인 500 1000 2000

추가 디자인 200 400 800

12
30조에 근거한 소유자 또는 부분 소유자의 등록

부 기재를 위한 신청서

각 1 디자인 500 1000 2000

추가 디자인 200 400 800

13
30조에 근거한 저당 또는 라이선스에 대한 등록 

신청서

각 1 디자인 500 1000 2000

추가 디자인 200 400 800

14
30조 및 규칙 37조에 근거한, 각각의 통지에 관한

서류의 등록부 기재를 위한 신청서

각 1 디자인 500 1000 2000

추가 디자인 200 400 800

15 29조에 근거한 오기 정정 신청서 500 1000 2000

16 26조 및 규칙 41조에 근거한 인증 등본에 증명을 위한 신청서 500 1000 2000

17 17조 2항에 근거한 등록 디자인의 인증 등본 요구 신청서 500 1000 2000

18 31조에 근거한 등록부의 경정을 위한 신청서 500 1000 2000

19 규칙 15조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 서류 제출 기간 연장 신청서
200

(매달)

400

(매달)

800

(매달)

20 규칙 40조에 근거한 이의제기 신청서 100 200 400

21 규칙 29조 및 40조에 근거한 청문 출석의 의사 통지를 위한 신청서 500 1000 2000

22 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 - - -

23 규칙 31조에 근거한 등록부의 이름 또는 명칭 변경을 위한 신청서 200 400 800

24 디자인 등록부에 있어서의 2개의 행선지 선택을 위한 신청서 200 400 800

25 규칙 46조에 근거한 서류의 보정 신청 500 1000 2000

26 규칙 47조에 근거한 기간 연장 신청 500 1000 2000

27 규칙 38조에 근거한 등록 디자인의 열람 신청 (각 디자인당) 25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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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사

디자인 등록 출원의 심사 일반, 방식 심사, 실질 심사, 심사 절차를 살핀 후 거절이유를 극복한 사례

를 살펴보겠다. 디자인 출원은 심사 청구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심사 일반

디자인 출원서가 접수 되고 나면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특허법은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청구를 한 후에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불필요한 심사를 줄이며 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 아직 디자인 출원의 숫자가 많지 않으며 판단

이 도면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 별도의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도 출

원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디자인이 출원되면 심사 청구가 없어도 출원 순서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형식

에 맞는 출원인지를 살피는 방식심사를 한 후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며 거절 이

유가 없다면 등록을 허여한다.

2) 방식 심사 및 실질 심사

방식심사와 관련해서 인도의 디자인법 및 규칙을 바탕으로 출원이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우선권 주장 시에는 우선권 서류를 명확히 갖추었는지, 번역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문이 제출되었는지, 또는 기타 증명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실질 심사는 디자인의 등록 대상인지, 신규성, 창작성,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등록 가능성을 심사한다.

3) 심사 절차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면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후에 해당 디

자인에 대한 상세 사항을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이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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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거절이유가 있다면 장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 및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 때 거절 이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제

거하여 청문을 신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또한 청문 신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청문 일자를 결정하고 청문에 대해서 판단한 후 

거절 또는 허여에 대한 결정을 한다.

4) 거절이유 극복 사례

디자인 출원 후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

고자 한다.

출원인은 2017년 2월 13일 뚜껑을 고안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출원한다. 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의 서류 및 불비한 도면, 수수료의 미납을 이유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였다. 출원인은 이에 

불비한 서류 및 도면, 수수료를 제출하였으며 심사관은 이를 받아들여 등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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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6] 인도 디자인 출원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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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7] 인도 디자인 출원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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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8] 인도 디자인 거절이유 통지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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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9] 인도 변리사의 디자인 의견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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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0] 인도 변리사의 디자인 의견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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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1] 인도 디자인 등록결정서, InvnTree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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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2] 인도 디자인 출원의 심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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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등록

디자인권 등록 후 등록 공고 및 그 공개공보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등록 공고 및 디자인 등록부

심사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권이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출원은 등록에 이르게 된다. 디자

인 등록이 이루어지면 장관은 신속하게 해당 디자인에 대한 상세 사항을 소정의 방법으로 등록 공고 

하여야 하고 그 후 해당 디자인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특허권이 

등록이 되면 등록 공고 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디자인 등록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디자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다. 특허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특허 출원은 출원일 후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 제도

를 통해서 공개되나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등록과 함께 등록 공고를 통해서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디자인 등록부에 등록이 되면 특허상표청에서는 디자인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 지속

적으로 보전하게 된다.

디자인권이 등록되고 나면 디자인 출원인은 해당 디자인권의 소유자가 되며 인도 특허상표청은 디

자인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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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3] 인도 디자인 등록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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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이 등록 되면 디자인권은 정부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독점 배타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존속기간은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11조에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장관에게 소정의 수

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인도에서의 디

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15년의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림 Ⅲ-64] 인도 디자인권 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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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디자인권의 효력 및 권리범위

디자인권이 등록되고 나면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가 존재하게 된다. 특허권과는 달리 청구항 및 구

체적인 서술적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 사진 등의 그림에 의해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

에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22조에서는 등록 디자인의 도용과 관련된 

규정을 통해서 권리범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권의 침해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을 등록받은 물품군의 물품

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사용이거나 모방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물품에 대한 판매, 수입 등

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디자인권은 디자인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용

된 물품도 같은 물품류에 속하여야 권리범위에 해당하게 된다. 디자인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디자인 

자체만을 위한 등록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같은 물품류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디자인권의 침해를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뿐 아니라 사용할 여지가 있는 물품류

도 면밀히 검토 후 출원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사 실시권 및 양도

1)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이란 소유자의 사용권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부여받은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써 실시권 설정은 서면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한다.

라이선스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실시권은 라이선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써 허여권자는 제3자와 지식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결정

할 수 없고, 피 허여권자의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한다.

통상실시권은 라이선스의 범위에 대해서 비 배타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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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권의 양도

디자인권 역시 하나의 권리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가 있었음을 특허상표

청에 통지하고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아 디자인권의 소멸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 및 취소심판에 의한 취소사유를 살펴보겠다.

1) 일반적인 소멸 사유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로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 및 등록료 미납 등이 있다.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멸하거나 일정 시간의 보호 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경우로서 디자인권자가 충분히 예

상할 수 있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소멸사유이다.

2) 디자인권의 취소

디자인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경

우가 있다.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19조에서 디자인권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다음 열거된 사유에 한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a) 해당 디자인이 먼저 인도에서 등록된 경우

(b) 해당 디자인이 등록일 전에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개된 경우

(c)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 아닌 경우

(d) 해당 디자인이 본법에 의하여 등록 가능하지 않은 경우

(e) 해당 디자인이 제2조 (d)에 정의된 디자인이 아닌 경우

위의 5가지 사유로 디자인권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대부분 디자인권의 실질적인 

등록 요건으로 심사 단계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하자 있는 권리를 존속시키지 않기 위해 취

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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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5] 인도 디자인권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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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디자인 물품 분류

인도에서는 로카르노 국제 분류에 의해서 디자인 물품을 분류한다. 디자인은 출원 시 반드시 물품

에 대한 지정을 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은 물품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분류는 중

요한 부분이다. 인도의 디자인 물품 분류는 32개의 Class를 가지고 있고 각각 Sub-Class로서 여러 

제품을 가지고 있다. 인도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물품 분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더 자세한 

물품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인도 특허상표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도 로카르노 분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청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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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6] 인도 디자인 로카르노 국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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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art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가 사법기관 이용 방법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우선 소송관련 

제도에서 각 권리마다 침해로 보는 행위를 살펴본 후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을 살펴보고 인도의 법원

의 심급 제도를 알아본다. 이후 비소송제도 ADR 즉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중재, 조정, 화해 제도를 살펴보겠다.

1) 소송관련 제도 및 기관

지식재산권의 분쟁 및 기타 소송에 있어서 대표적인 해결 방안으로 관할권이 있는 지방 법원에 소

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과 행정 기관 등에 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거절 결정이나 기

타 장관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은 심판 절차를 통해 하게 되며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에는 지방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권리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가) 침해로 보는 행위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되고 나면 일정한 권리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여 받고 제3자가 권

리범위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와 자신의 권리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

는 적극적 권리를 부여 받아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1) 특허법

특허권은 청구범위(claim)에 의해 권리범위를 갖는다. 청구항 이외의 명세서로 권리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인도 특허법에서는 침해로 보는 행위를  특허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 사

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는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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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

던 제품을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자에게 주어진다고 규정한다. 즉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과 동일한 물건을 

실시하거나 청구범위에 기재한 방법을 실시하거나 이를 통해 생산된 물건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법 제49조 및 제107조 A에서 1)외국에 등록된 선박, 항공기 또는 통상 외국에 거주하

는 사람이 소유하는 육상 차량이 인도에 일시적 혹은 우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교통수단에 필요한 기

기 등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 경우 2)인도(또는 인도 외)에 있어 실제로 유효한 것에 근거해서 필요하

게 되는 개발 및 정보의 제출에 적절히 관계된 사용을 위해서만 특허 발명을 제조 등(제조, 조립, 사

용, 판매 또는 수입)을 하는 행위 및 해당 제품을 제조 등(제조 및 판매 또는 반포)을 하는 것을 법률

(제품의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을 규제)에 근거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특허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특

허권을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2) 상표법

등록 상표권자가 되면 자신의 상표를 자신이 지정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하지만 만약 특허권처럼 동일 범위에서만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상표의 혼동은 오히

려 유사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유사하지 않더라도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 상표권의 효력

이 의미를 잃게 된다. 

인도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허락 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을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로써 사용하면 등록 상표의 침해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자가 업으로 표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

우 또는 등록 상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등록 상표권의 침해로 보고 있으

며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단지 표장이 동일,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

이므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 상표법에서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아도 등록 상표의 평판이 높으며 정

당한 이유 없이 표장을 사용하여 해당 등록 상표의 식별력이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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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이른바 희석화 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사 범위까지만 권리범위를 인정하며 비유사 범위는 등록을 저지시킬 수 있을 뿐 

사용을 저지시킬 수는 없다고 하고 있어 인도에서 상표를 사용, 등록을 할 때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

어야 할 것이다.

인도 상표법에서는 1)등록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붙이는 표시 행위 2)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또는 등록상

표가 표시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

하는 행위 4)등록상표를 영업 문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를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있다. 특허와 

달리 수출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효력 제한 사유는 1)선행 상표의 소유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그 사용사실을 알면서 연속하

는 5년간 이를 묵인했을 경우 2)기득권에 대한 예외로서 등록 상표에 대한 출원일 또는 그 상표의 사

용일 전에 사용한 상표를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

우라면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역시 배타권의 본질로서 디자인권리자 본인만이 자신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1)디자인 소유자의 라이선스 또는 서면 동의 없이 판매 목적으로 해당 디

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군에 포함되는 어떠한 물품에 해당 디자인 또는 부정하거나 명백한 모방을 

적용하거나 적용시키는 것 또는 해당 디자인이 그처럼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어떠

한 행위를 하는 경우 2)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군에 속하고 거기에 해당 디자인 또는 그것

의 이를 모방한 것이 명백한 물품에 대한 판매 목적으로 동의 없이 수입하는 경우 3) 해당 디자인 또

는 이를 모방하였음이 명백한 디자인으로서 해당 디자인의 물품군의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동의 없이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공개 또는 개시하거나 또는 공개, 개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침해하는 것으

로 본다. 

디자인권은 특허와 달리 유사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디자인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뿐만 아니라 모방하였음이 명백한 디자인까지 효력을 넓히고 있으며 같은 물품류까지 

범위를 넓혀 권리범위로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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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1) 금지 명령 및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침해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이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

리 사용되는 수단이다. 

인도 특허법 제108조에서 침해 소송에 있어서 구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

절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에 따라 금지명령 및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을 명

할 수 있으며 침해품의 압수, 몰수,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

를 통해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해

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제품에 대한 압수를 할 수 있다.

위의 법원에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식재산권법상의 조문과는 별도로 인도의 

특별구제법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일시적, 영구적으로 금지명령에 의해 사전 구제를 가능하게 하

는 규정이 잇다. 영구적 금지명령은 구두 심리에서 판결에 의해서 주어지고 피고는 영구적으로 원고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에 반하는 주장, 행위에 위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시적 금지명령은 소송 계

류 중에 내려지며 민사소송법 규칙에 의해서 규제된다.

금지명령은 본질적인 금지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법정에서 권리 침해가 인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의 가처분과 비슷한 형태로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서 잠정적인 구제책으로 금지명령을 중간 판결로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소송이 길어지고 원고의 침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 중에 실시할 수 없었던 피고가 얻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금지명령에 이런 손해배상 조건을 부

가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금지 명령의 기간과 조건을 정함에 있어 상당히 넓은 재량권이 있다. 

금지 명령신청에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1)위반을 위한 증거가 확실한 사건인지 2)원고 측을 

지지하는 편익의 균형과 3)금지명령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또는 고충이 발생하

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가 확실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법원에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

정된다. 경제적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은 만약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피침해 당사자가 가졌을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결정된다. 적당한 로열티 또는 실시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로열티 또는 실시 계약에

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손해를 계산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동일한 시장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동일한 경쟁적 침해에서 피고의 이익이 원고의 손해가 된다. 원고의 손해는 다른 경쟁 라인의 

다른 시장에 발판을 피고가 얻음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얻게 되는 손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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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의 제한

침해 행위가 있던 날 해당 특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던 것을 입증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 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권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갱신 수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하여 해당 기간의 연장전에 행해진 침해 행위와 관련되는 손

해 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의 허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

의 부분 포기나 정정 등에 대한 신청이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되기 전에 해당 발명의 사용과 관련되

는 소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의 잘못이나 침해자가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제한하나 이런 경우라도 침해 금지 명령은 제한되지 않아 특허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도 증명 표장 또는 단체 표장에 대한 침해 소송의 경우나 피고가 소송 대상 상표의 사

용을 개시할 당시 원고가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권리자라는 사실 또는 원고가 허락된 방법에 의해 등

록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 사용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없는 경우 피고가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의 존재 및 내용을 안 즉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멈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에 있어서도 피고가 소송 대상 상표의 사용을 개시 당시 원고의 해당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없고 피고가 상표의 존재 내용을 안 즉시 상표의 사용을 멈추었다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사 절차

인도의 법률 시스템에서 민사와 형사는 그 구제방법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형벌은 침해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내려지며 금지명령 등 중간 명령은 형사 절차에서 내려지지 않고 그 입증책임

이 민사 절차보다 엄격하다. 인도에서는 국가적 형벌을 가하는 형사 절차보다 그나마 절차가 간이하고 

유리한 민사 절차를 많이 택하게 된다. 형사 기소가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단 기소를 해놓고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하 각 지식재산권에서 형사 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다.

∙ 특허법

<표 Ⅳ-1> 인도의 특허 형사 죄

제118조 비밀 유지 의무

누구도 국방 목적으로 발명에 대한 비밀 유지 명령 또는 사전 허가 없이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해서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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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인도 상표법에서는 민사상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상 조치고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은 특

허법과 달리 공익상 보호의 요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익적 요청이 강한 특허법에 비해서 더 자세하

게 형사상 죄를 규정하고 있다.

<표 Ⅳ-2> 인도의 상표 형사 죄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 모두를 부가할 수 있다.

제119조 등록부 허위 기재

등록부 기재사항에 대해서 허위기재하거나 등록 사항의 등본이라고 사칭하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이를 시킨 경우, 또

는 이를 알면서도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제공 또는 제출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 모두를 부가할 수 있다.

제120조 특허권의 허위표시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인도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있거나 또는 인도에 있어서 출원의 대

상인 취지인 것에 대해서 허위로 표시 했을 때에는 1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 정보제공의 거절 또는 해태

중앙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목적으로 발명을 사용하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거

나 게을리 했을 때 또는 특허권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이를 거절하거나 게을리 했을 때에는 

1,0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의 정보에 대해서 허위인 정보 또는 진술서 및 그 사람이 허위인 것을 알거나 그처럼 믿는 이유를 가져 또는 

진정이라고 믿지 않는 정보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 모두

를 부가할 수 있다.

제123조 등록되지 않은 특허 대리인에 의한 업무

누군가 제129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초범의 경우는 1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 재범 이상의 경우는 5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회사에 의한 위반

(1) 본법에 근거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회사일 때에는 해당 회사 및 그 영업 행위에 대해 범행 당시의 각 담당자 및 각 

책임자는 해당 범행에 대해 유죄로 간주하며, 거기에 응해 소추 및 처벌을 받는다.

다만, 본 항의 어떤 규정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당 범행이 된 것 또는 그 사람이 해당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을 입증했을 때에는 누구도 일절 처벌하지 않는다.

(2) (1)의 어떤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회사가 본법에 근거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죄가 회사의 이사, 관리직, 

비서직 혹은 그 외의 간부의 동의 또는 묵인 아래에 범해진 것 또는 해당 범행이 그러한 사람의 어떠한 태만에 기인하

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해당 이사, 관리직, 비서직 혹은 그 외의 간부도 그 해당 범행에 대해서 유죄로 간주해져 

거기에 응해 소추 및 처벌을 받는다.

제103조 허위 상표, 거래 표시 등의 사용에 대한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기의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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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상표를 위조하는 자

  (b)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부정사용 한 자

  (c) 상표를 위조 또는 위조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타형, 판목, 기계, 금속판 또는 기타 기구를 제작, 처분 또는 소

지하는 자

  (d) 상품 또는 서비스에 허위의 거래 표시를 사용하는 자

  (e) 제139조에 의한 상품의 제조국, 제조지, 생산국, 생산지 또는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그 나라, 장소, 명칭 또는 주소를 허위표시 하는 자

  (f) 제139조에 의해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상품에 대해 그 원산지 표시를 위조, 변경 또는 소거하는 자

  (g) 상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발시킨 자

다만, 법원은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미만의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4조 허위 상표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벌칙

허위 상표 또는 허위의 거래 표시가 첨부되거나 제139조에 의해 상품의 제조국, 제조지, 생산국, 생산지 또는 제조

자,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은 상품이나 물건을 판매, 임대차 하거나 판매

를 위해 전시 또는 판매를 위해 임차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임차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 본 조에 위반하지 않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위반 당시 해당 상표 또는 거래 표시의 진정

성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위반 사실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었던 경우

  (b)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또는 고소인을 위해 자신이 취득한 상품, 물건 또는 서비스를 입수한 자에 대한 모든 정보

를 스스로 제공한 경우

  (c) 기타 선으로 행동한 경우

다만, 법원은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5조 재범 또는 누범에 대한 가중 벌칙

제103조 또는 제104조 위반으로 이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상기 위반으로 재차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는, 재범 

및 각 누범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원은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금고 또는 100,000 루피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본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본 조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허위의 상표 등록 표시에 대한 벌칙

(1) 어느 누구도 다음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a) 등록상표가 아닌 표장에 대해, 등록상표라는 취지의 표시

  (b) 등록상표의 일부로서 분리 등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분리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시

  (c)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아닌 것에 대해 등록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취지의 표시

  (d) 등록부에 기재된 제한에 따라 배타적 사용의 권리가 미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등록상표의 배타적 사용의 권리

가 있다는 취지의 표시

(2) 규정 (1)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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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인도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형사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직 디자인보호법의 역사가 길

지 않고 출원, 등록 건수나 소송 사례가 적어 구체적으로 제정된 바가 없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법을 준용하여 인정할 여지가 있다.

(4)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복

지식재산권법 하에서 등록, 허가 무효, 취소 또는 조건의 부과 등에 대한 결정에 사법상 검토를 요

청하여 행정기관 결정의 당위성을 판단 받을 수 있다. 특허상표청의 명령에 항고의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고등법원이 항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취소, 무효 혹은 원치 않는 재정 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으며 제3자는 권리의 연장, 취소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이의 신청이 기각 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다) 기관

(1) 하급법원

인도의 하급법원은 민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하급법원과 특화분야를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나뉜

다. 민사담당의 하급법원은 Munsif courts와 Courts of Subordinate Judges로 나뉘는데 이곳에서 

불복 시 지방법원(District Court)으로 항소(appeal)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으로 재항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게 두 번의 항소가 허용되며 두 번째 항소는 법률적용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제108조 영업소와 상표 등록청의 관련성에 대한 허위 표시에 대한 벌칙

자신의 영업소 또는 그가 발행하는 서류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소가 상표사무국 이거나 상표사무국과 공

식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인시킬 만한 용어를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09조 등록부에의 허위 기재에 대한 벌칙

등록부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허위 기재를 유도 하거나 기재 사항 또는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증거로서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작성 또는 제출을 유도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10조 면책 규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은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소유자로서 본 법에 의해 설정되거나 

인정된 권리가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위, 부작위에 대해 상기 조항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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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인도 델리의 지방법원

(2)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총 18개가 있으며 한 주에 한 개씩 위치하여 그 주의 최고 법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다. 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권만을 가지며 관할 지역 하급법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Ⅳ-2] 인도 델리의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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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대법원은 인도의 최고 법원으로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제1심의 배

타적 재판권(original jurisdiction), 상고심 재판권(appellate jurisdiction), 권고적 의견에 관한 

재판권(advisory jurisdiction)을 가진다.

특허법 제104조에서 재판 관할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05조에 근거하는 소송, 제

106조에 근거하는 소송 혹은 제106조에 근거하는 어떠한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 특허 침해와 

관련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 심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 재판소보다 하급 재판소에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침해 관련 소송은 하급 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침해 소송에 있어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입증책임이란 주장하는 바가 증명되

지 아니하였을 때 지게 되는 패소 부담으로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

여야 하지 피주장자가 상대 주장하는 사실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침해를 주

장하는 원고가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입증 난이

성을 이유로 또한 실시자가 자신의 발명의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

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인도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특허법 제104조 

A에서 제조 방법의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넘겨 특허 발명이 제조 방법인 경우 생산되는 물품이 특허 

발명의 생산 물품과 동일하다면 제조 방법이 특허 발명과는 다름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도 물품의 동일성은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여 입증 책임을 완전히 전환시키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상표권, 디자인권에 기한 소송도 역시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

이한 점은 부정경쟁행위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에도 상표와 관련된 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

여야 하는데 상표권에 관한 소송은 다음과 같다.

1)등록 상표의 침해에 대한 소송 2)등록 상표의 권리에 대한 소송 3)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소송은 상

표에 대한 소송으로 인정하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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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인도의 대법원, http://sci.gov.in

2) 비소송제도

대부분의 침해사실을 인지했을 때 권리자들은 우선 경고장을 보내게 되는데 경고장에는 법정 기재

사항은 없지만 대체로 자신이 권리자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침해에 해당되므로 실시중지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내용

으로 보내게 된다. 이로 인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악의의 실시를 

포함한 기타 입증이 매우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한 절차이외의 분쟁해결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분쟁해

결 방법으로는 중재, 화해, 조정 등이 있다.

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과 달리 상황에 따라 당사

자 간 또는 제3자의 중재,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법원과 재판소에 비

해 대체로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여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

다. 구체적으로 ADR의 장점으로는 유연성(flexibility),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Privacy and 

confidentiality), 자체 감독(Self-directed), 비용(cost),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고(Focus on what’s important to you), 절차가 덜 형식적이며(Less formal), 결과

(outcome)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ADR의 절차는 특정 분쟁에 맞

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법원의 프로세스에 비하면 훨씬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과 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은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심리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정보도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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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ADR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 이는 특히 특허나 노하우, 영업

비밀과 관련한 분쟁에서 큰 장점이다. 또한 ADR은 결정을 내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

여 되는데 그러한 의사결정자는 법원이 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에 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과 상대방의 합의하에 절차와 결과를 조정 할 수도 있어 더 유연한 상황대처가 가

능하다. 또한 법원의 심리와 결정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재판소에 의하는 것도 법원보다는 저렴

할 수 있으나 청문회 및 법적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또한 일정 형식에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 몇 년 후에야 그 결과가 나와 시간적인 소모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나아가 관련자들도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또한 WIPO에서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두고 있기 때문

에 중재를 하고자 하는 자는 WIPO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WIPO의 중재 규

칙에 의하면 ‘중재 계약은 WIPO 중재 규칙 하에 중재를 위해 제공되는 이러한 규칙들은 그 중재 계

약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하며 분쟁의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은 본 규

칙에 따라 개시 날짜에 중재의 개시 효과를 갖는다.(Scope of Application of Rules, Article 2). 중

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의 개시를 위해 WIPO 중재센터 및 상대방에 대해 중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때 중재의 개시 날짜는 중재를 위한 요청이 센터에 접수되는 날로 한다. 

분쟁중재요청의 신청서에는 (i)분쟁은 WIPO 중재 규칙 하에서 중재될 수 있는 분쟁의 범위 내에서 

분쟁에 대한 중재 요청 (ⅱ)이름, 주소 및 전화, 팩스, 전자 메일 또는 당사자와 원고의 대표자 기타 통

신 참조 (ⅲ)중재 계약의 사본 및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조항 (ⅳ)권리와 재산 관계에 관련된 모

든 기술, 성질을 포함한 분쟁의 성격과 상황 (ⅴ)(ⅳ)에 의해 요구되는 약속 또는 관찰 등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협상(Negotiation)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협상은 일반

적으로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에서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관계자 

또한 협의의 과정에서 참여가 가능하나 정해진 형태는 없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게 된

다.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사용하는데 협상을 할 경우 해결해야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본인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실행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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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정제도(Mediation)

알선･중개･중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분

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의미로는 중재와 큰 차이

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중재는 제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비하여 조정은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승낙하면 화해

가 이루어지지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정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에 달려 있지만, 예외적으로 강제조정이 인정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분쟁당사자가 제3자(조정자)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널리 쓰이는 

과정이다. 조정은 논쟁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선택사항을 개발하며, 합의에 이르기 위한 대안을 고려

하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조정자는 이러한 합의의 도달을 촉진하는 역

할을 할 뿐 분쟁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중재자의 결정이 바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과 차이가 있다. 

조정자(mediator)는 양 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법원에 의해 선정된다. 조정자는 옳고 그름을 가리

는 것이 아닌 양 당사자로 하여금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내어놓도록 촉매의 역할을 한다. 중재를 통해 

분쟁이 가속화되기 전 조기에 종식될 수 있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송(litigation)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약서를 통해서 이를 약정

해 두었어야 가능하며 그런 내용이 양당사자 사이에 없었던 경우라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 제

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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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인도의 조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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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인도의 조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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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nalsa.gov.in

[그림 Ⅳ-6] 인도 델리 고등 법원의 조정 센터

다) 화해(Conciliation)

화해는 분쟁의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해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화해는 근본적으로 중재나 조정과는 다른 분쟁당사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화해자

(conciliator)라고 하는 것은 비 편향적인 사람으로서 양 당사자의 협상을 도와주고 만족스러운 합의

점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중재와는 달리 화해는 훨씬 덜 적대적인 과정으로 지식재산권에 있

어서는 침해된 권리를 분명히 하고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그 의의가 있다. 화해는 공통의 합의점

에 도달하도록 이상적이고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이것은 비록 조정과 비슷하게 들리기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에 있어서 화해

자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양 당사자에게 해결을 위한 특정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화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종종 해결조건을 발달시키고 제안한다. 양 당사자는 화해자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 오며 당사자는 화해자의 제안에 대해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화해자의 역할은 조

정자의 역할과 다르다. 화해자는 과거 잘못의 전통적인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해결방법을 발생

시키는 데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화해자는 적절한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당사자들과 파트너로서 함께 모색해 나간다. 화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는 조정과 중재가 분쟁이 발생하여 심각하게 된 상황에서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해결책이

라는 점에서 다르다. conciliation은 종종 mediation과 유사한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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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재(Arbitration)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정이 자발적이었던 것인 반면, 중재는 당사자의 상호 중재 합의계약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중재인은 중재 당사자 모두의 의견과 사실을 청취한 후에 판단을 함으로

써 이 판단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미 중재 판정이 되면 법정에서 더 이상의 법적 절차가 허용 

되지 않으나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중재도 가능하며 소송도 합법적인 선택사항으로 남

아 있다. 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이 있으며 중재자는 일정한 법적지식과 경쟁력을 갖춘 자

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는 법적인 구제절차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자율에 따른 창의력 있

는 해결방안이 도출되기가 어렵다. 

인도에서 중재는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임시중재(ad 

hoc) 또는 기관중재(institutional)가 있다. 임시중재의 경우 양 당사자가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

(1) 임시 중재

임시 중재는 양 당사자 및 중재자간에 절차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많

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나 분쟁 중에는 상호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2) 기관 중재

기관 중재의 경우 양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기관이 중재자 및 중재 장소의 선택 결정 등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 기관은 일정한 수의 중재자들을 그들의 프로필과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

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중재 기관들은 전문 중재자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중재 기관들은 

중재에 필요한 여러 하부 조직들을 공급해줄 수 있는바 임시 중재에서는 이런 편의를 누릴 수 없다.

중재 기관은 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ICA), Indian Institute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IIAM), The Delh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DAC), LCIA India 등이 있다. 

이런 중재 기관들에 의해 중재를 개시하고 싶다면 중재 신청서를 해당 기관의 심사관 또는 직원에 

제출하면 된다.

중재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재 당사자들 및 대리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

② 중재 조항의 복사본 또는 별도의 중재 동의서를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중재의 발생과 관

련된 문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된 계약서, 동의서 및 각종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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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쟁의 상황을 설명하는 요약문 및 상대방에 대한 중재 요구사항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

④ 양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되었거나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타 요구사항(중재 언어, 중재자의 수-

짝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재자의 자격 등)

⑤ 수수료

중재는 중재 위원회가 중재 신청서, 수수료 및 주장사항을 받은 순간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

담하는 중재기관에 따라 상기 요구 서류 및 세부적인 중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인도에서는 고등법원에 중재 센터(Delh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를 두고 있다. 

자료 : http://www.dacdelhi.org

[그림 Ⅳ-7]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중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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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인도 중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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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인도 중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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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인도 중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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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인도 중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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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인도 중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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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인도 중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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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기관 이용 방법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법에 따른 기관을 이용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대표적인 

인도 특허심판원(IPAB)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제3자의 침해행위로부터의 구제라기보다

는 상대 권리를 실효(취소 심판), 이의 제기, 거절이유에 대한 불복 심판 등을 청구하여 행정적인 구제

를 받게 된다. 또한 세관에 신청을 통하여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통관을 막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1) 특허심판원(IPAB)에 의한 보호

가) 특허법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제기하여야 하나 특허상표청 장관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IPAB)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재판소 또는 당국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특허상표청에서 

한 결정 또는 명령은 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위해서 특허심판원에 불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판

부를 구성하여 이를 처리하고 있다.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 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청구한 사유에 대해서 증명하여

야 하며, 심판 청구 대상인 결정 또는 명령의 복사본 및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 시기는 장관 또는 중앙정부의 결정, 명령 등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심판부가 제정

한 규칙에 따라 허가하는 부가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Ⅳ-3> 인도의 특허 심판 청구 사유

제15조 출원의 거절 또는 보정을 명하는 장관의 권한

제16조 출원의 분할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는 장관의 권한

제17조 출원의 일자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는 장관의 권한

제18조 선발명이 있는 경우의 장관의 권한

제19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장관의 권한

제20조 출원인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는 장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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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법

상표법에서는 심판부에 대해서 본 법에 의해 또는 그에 기초하여 부여된 관할권, 권능 및 권한을 행

사하기 위한 심판부를 두는 것으로 하여 상표와 관련된 절차에서 일정한 경우 심판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허와 달리 상표법에서는 열거적으로 심판 청구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 법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한 심사관의 명령 또는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 

대상의 명령 또는 결정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표 심사 절차도중 심사관의 결정 또는 명령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모두 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심판 청구서, 수수료, 청구 대상이 되는 명령 또는 결정서 사본을 첨부

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4) 이의 제기 특허의 유지, 보정 또는 취소의 명령에 대한 장관의 권한

제28조 특허증의 발명자 게재에 대한 장관의 명령에 대한 권한

제51조 공유자에게 지시를 발표하는 장관의 권한

제54조 추가 특허 허여에 대한 장관의 권한

제57조 장관에 대한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의 보정

제60조 실효한 특허의 회복 신청

제61조 실효한 특허의 회복 신청 처분에 관한 절차

제63조 특허의 포기에 대한 장관의 권한

제66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권의 취소에 대한 장관의 권한

제69조(3) 양도, 이전 등록에 대한 장관의 권한

제78조 오기 등을 정정하는 장관의 권한

제84조(1)~(5) 강제 라이선스에 대한 장관의 권한

제85조 장관에 의한 불실시 특허의 취소

제88조 강제 라이선스의 부여에 대한 장관의 권한

제91조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부여

제92조 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한 강제 라이선스에 관한 특칙

제94조 강제 라이선스 종료에 대한 장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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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청구를 통해 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그 조문에 심판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거절 결정과 같은 결정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되어 있어 심판을 통해 간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직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2) 세관에 의한 보호(Custom Service)

Custom Act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수출이 아닌 수입에

만 해당된다. 수입품의 지식재삭권 집행규칙에 의해 권리자의 신청이 있다면 침해 물품들을 압류하거

나 통관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가 신청을 하여야 이런 절차가 개시되며, 신청은 전자통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인도 소비･세무국은 CBEC(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라고 하며 국세청에 속해있

다. CBEC는 과세, 밀반입 감시, 압류 등 세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 형식화 하는 업무를 한

다. 세관은 이 CBEC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

가) 절차

① 권리자의 신청 또는 통지

지식재산 침해하는 물건의 수입 항구에서 세관의 장에게 통관절차 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② 필요 서류

지식재산 권리자라는 증명서(등록증 등)

③ 15일 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신청이 유효하다면 세관으로부터 1년간 보호됨을 알리는 통지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달

될 것이다.

⑤ 또한 권리자는 담보 및 배상금 보증 계약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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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점

신청 항구와 상관없이 모든 세관 경계에서 침해 물품들의 자동적인 수입 중지가 되며 침해가 의심

되는 물품에 대해 권리자에 통지가 갈 수 있고 세관은 이런 물품들 역시 통관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 이후 조치

① 침해 물품의 압류, 압수

침해 물품이 압류되면 지식재산 권리자에게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통지가 간다.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가는 것이 보통이나 썩기 쉬운 물건의 경우 3일에서 7일 사이에 통지를 한다.)

② 침해 물품의 처분

세관에서 침해 의심 물품들이 지식재산을 침해한다고 결정되면 해당 물품들을 모두  없애 버린다. 

[그림 Ⅳ-14] 인도의 항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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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인도 Douane에 있는 세관

[그림 Ⅳ-16] 인도의 세관 신청서



INDIAⅠ319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part 지식재산권 소송 및 협상전략

가 경고장 수령 및 대응 방안

다음에서는 인도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안들을 살펴본다. 경고장

의 의미, 발송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 수령 시 대응 조치, 실시자의 대응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다.

1) 경고장

경고장이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중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는 서면(내용증명 우편)을 말한다. 경고장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송 단계에 진행하기 전 반드시 이루어지

는 절차이다. 

인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에 의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및 침해 금지 청구에 있어 침해 금지 청구는 물권적 권리로서 실시자의 고

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 청구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실시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있다.

이런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에 경고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실질적으로 침해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알고 모방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사정일 뿐이므로 고의를 입증하

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경고장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나 미리 경고장을 보내 둔 경우라면 침해자가 이

를 알고도 실시하는 것이 되므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특허권에 의한 침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먼저 보내어 고의성

에 대한 입증을 준비하고, 실시자와 협상 가능성 즉 라이선스 허여 등과 같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침해 소송의 전단계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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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고장 발송

통상적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a. 요구서를 보내는 자가 주장하는 권리 

b. 침해 행위에 대한 세부사항

c.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서를 보내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d. 요구사항

e. 요구가 만족되어야하는 기일(deadline)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실시중인 발명이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발명임을 주장하

고, 출원중인 특허라면 등록된 경우 경고장 받은 시점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및 등록된 

특허라면 실시 시부터 소급하여 침해가 됨을 주장할 수 있고, 형사상 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실

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고장은 통상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고장은 단순히 경고

만으로 상황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개될 상황들도 고려한 전략적인 경고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를 인지한 경우, 침해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특허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침해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

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경고장에는 그 동안의 침해 행위

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삽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경고장은 타인의 실세를 제약하거나 그로 인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

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나중에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손해를 배

상해야 할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권리자는 경고장의 발송을 

통하여 권리의 침해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권리자와 권리의 내용 및 침해자와 침해의 내

용을 기재하여 그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경고장

의 발송은 추후의 보상금청구, 손실보상금청구, 침해죄 등과 관련한 상대방의 고의 입증 등에 적절하

고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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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고장의 수령

타인으로부터 침해 중지요청의 경고장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답변서에

는 자신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침해를 인정하고 실시를 중지하겠

다고 할 수 있다. 경고장을 보낸 권리자에게 비침해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 및 입증 자료를 내

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사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어디

까지나 특허권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특

허발명의 침해가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이후의 실시가 가능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실시자의 대응 방안

실시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 특허의 유효성 판단

우선 경고장을 수령 받은 후에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

며 유효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유효하지 않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더 이

상 유효한 특허가 아님을 주장하거나 특허상표청에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답변서를 통해 주

장하여야 한다.

아직 출원중인 경우에도 이에 거절 이유가 있다면 정보제공,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거절 이유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권리범위 판단

특허가 유효한 경우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인도의 청구항도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리범위는 특허권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AER(All elemental rule)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효력 제한 

사유가 있는지 법정실시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 법률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 판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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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권리범위 판단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확실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특허권자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자명할 때에는 인도 특허법 제106조에 따라서 근거가 없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협박이 부당한 취지의 선언이며 협박의 속행에 대한 금

지명령, 이에 따라 입게 된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본인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실시를 즉각 중단하고 특허권의 양

수 또는 실시권 허여를 위해 계약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가장 유용한 것은 실시권 설정이 될 것이다. 실시권은 일정한 금액을 특허권자에게 주면서 자

신의 실시를 보장받는 것으로써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신의 실시

를 보장 받게 된다. 특허권자 역시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며 동종업자인 경우 본인에게도 특허권이 있

다면 서로 Cross License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나 특허무효항변의 검토

특허의 무효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이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

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를 받은 자는 자신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검토할 수 있다. 특허 침해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침해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이 유효한 권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효소송

에 의해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침해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해당 발명을 자유 실시할 수 있

게 되므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등록 후라도 특허권이 등록받을 수 없는 하자

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특허를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하자 있는 권

리의 존속은 그 발명을 쓸 자유를 제한하여 공중에 도움이 되지 않고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며 나아가 불필요한 보호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반

면, 누구나 권리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특허권자로서는 파상공격에 시달릴 위험이 있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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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의 경우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정하였다. 또한 특허무효는 침해소송에 대

한 반소로써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재심사를 청

구하여 특허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등록 후에 다시 해당 특허에 관한 특허요건을 심사해줄 것을 청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상표청장은 그 특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특허법 제107조에서는 침해소송에서 제64조에 근거해 취소(무효)할 수 있다는 모든 이유는 

항변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고 하여 특허 취소사유(무효사유)를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회피설계(circumvent invention) 방안

회피 설계란 해당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아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회피설계는 특히 자사 제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

해하는 문제 특허를 발견한 경우 구성요소 일부의 삭제 또는 치환, 대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해당 

특허의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활용된다. 비침해 판단과 회피설계 방안은 판단 방법이 실질적으로 동일

한데 이는 특허권의 청구항을 해석하여 권리범위의 발명을 특정하고 이를 벗어남으로써 침해가 성립

되지 않는 발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특허청구 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누락되거나 혹은 

다르게 변경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피 설계는 권리범위의 해석과 실

질적으로 특허발명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구성 등을 달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하

므로 객관적으로 특허침해 분석을 할 수 있는 특허전문가와 제품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회사 내

의 엔지니어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구체적으로 특허 전문가는 All element rule과 균등

론 적용을 고려하여 피해야 할 구성요소에 대해 엔지니어에게 설명하고 엔지니어는 이를 바탕으로 가

능한 회피설계 방안을 다시 특허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침해여부 판단을 받으면 된다. 만일 이러한 회

피설계가 단순히 특허침해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특허기술에 비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회피 설계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회피설계의 성립 요건

회피설계의 성립 요건은 먼저 선행 특허 발명의 문언 침해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법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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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보호범위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것은 모두 필수 구성요소로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

고 실시하거나 이와 균등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의 실시인 경우에 한해서는 특허권의 보

호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 구성요소를 다르게 하고 균등 범위 내의 실시가 아닌 경우에 회피 

설계가 이루어진다. 또한 선행 특허권보다 가능하면 진보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특허권까

지 확보해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선행 특허와의 경쟁 관계 또는 우호관계에 있는 경우 

실시권으로 Cross Licence 하는 경우도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회피 설계의 유형

가)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방법

회피설계 중 단순히 새로운 구성 요소를 부가하는 경우는 특허권의 기존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

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구성을 부가하는 것만으로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

나 부가한 구성이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인 결합을 하여 특유의 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별

개의 발명으로 인정되어 권리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다.

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치환하는 방법

회피 설계 중 가장 많은 유형으로써 한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여 발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데 치환된 구성요소가 다르고 현저한 작용 효과가 있다면 균등범위로도 볼 수 없게 되어 특허권

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을 하며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면 균등 범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 구성요소 중 일부를 생략하는 방법

특허권의 청구 범위에는 꼭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소는 모두 필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청구항의 구성 중 일부를 생략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그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생략되었어도 비슷한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생략이 

매우 용이한 경우 불완전 이용 발명론에 의해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있다. 생략이 당업자가 생각하

기 용이하지 않고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우수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

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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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지기술제외의 원칙

기존에 공지된 발명이라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공중에 공개된 발명의 범위까지 

특허권의 배타적인 성질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시자는 자신의 실시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

게 발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공중의 영역의 실시로서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마) 금반언의 원칙 판단

특허권자가 일부 구성요소를 보정에 의해 한정, 치환한 경우라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권리범위의 

제약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해서 특허권자가 권리범위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

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회피 설계 방지 방안

실시자 입장에서는 회피 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반대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실시권의 설

정이나 자신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회피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피 설계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출원시에 보통 출원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총체적으로 보호받

을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가급적 넓게, 실시 예를 다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 범위를 너

무 넓게 잡으면 진보성 등에 의해서 거절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종속항을 이용한 추후 보정을 통해 이

를 극복할 수 있게 되므로 독립항은 기재를 넓게 하여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고 종속항으로 권리

범위를 좁혀 회피 설계를 방지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련된 유사한 발명들 및 개량 발명을 지속적으로 출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개량 발명이 기존의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특허를 받는다면 선행특허

권자라 하더라도 이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Cross Licence를 서로 허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

문에 중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주요 기술을 특허를 받지 않고 노하우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로 공개하여 독점권은 보장받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 회피 설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

러나 타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오히려 특허로 등록받아 버린다면 자신의 발명이 보호가 제대로 되

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허권의 목적이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권리자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부여해주어 산

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회피 설계 또는 개량 발명은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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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면 특허제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

대로 회피 설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이 역시 특허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라이선스 계약 시 주의 사항

라이선스는 지식재산권을 상용화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략으로 기본적인 의미는 지식재산권의 소

유자가 타인 또는 타 법인에게 합의된 조건 또는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말

한다. 라이선스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특정인의 배타적 실시만 인정하는 ‘배타적 실시권’ 혹

은 전용실시권과 특정인의 사용만을 허가하는 ‘비 배타적 실시권’혹은 통상실시권이 있다.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자유에 따라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나 때에 따라서 강제 실

시권이나 법정 실시권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형태는 라이선스의 일종이나, 양도의 경우는 지식재산권의 판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

에 라이선스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저작권, 특

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기술, 기술노하우, 마케팅 기술의 사용 권리를 부여 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넘

겨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라이선스를 받은 자들은 소정의 조건에 의해 규정된 지역 이내에서 합의

한 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권에 접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IP 권리의 가치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며 지식재산권의 창작 

정도나 발명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라이선스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설정해 주는 것을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유

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권리자가 자본이 없는 경우 권리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시

장에서 개발하고 마케팅하지 않아도 되고 그 위험부담을 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이는 특허권의 불실시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라이

선스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해 상용화 할 권리를 얻은 셈이다. 그런 권한 이외에도 개발, 

제작, 마케팅, 상품의 판매까지 모두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어떠한 종류의 라

이선스를 설정하는지도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배타적 라이선스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종류로서 종종 지식재산권의 소유자와 파트너로서 해당권리의 대상을 상용화하게 된다. 이외에도 노

하우를 전수받는다든지 비 배타적 라이선스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도 라이선스의 

일종인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업자가 자본을 구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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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상표, 로고, 홍보자료, 경영 체계, 각종 프로세스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게 된다.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는 라이선스를 허여 하는 경우와 취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신이 발

명을 통해서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라면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입장, 반대로 이를 실시하고자하는 입장

이라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특허권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실시권자의 해당기술과 관련한 기술력

② 실시권자의 재무구조 및 로열티 지불 능력

③ 실시권자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

④ 자신 특허권의 유효성 및 등록 여부

⑤ 실시권자 국가의 투자환경 및 과세제도

⑥ 실시권자와 제3자 간의 크로스 라이선스 여부

⑦ 실시권자의 정당한 실시 여부 감시

⑧ 특허권 침해 시 대응 여부

⑨ 로열티의 조정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이 정당하고 충분하게 실시되어 자신에게 로열티 등으로서 이익이 될 수 있

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표권의 경우는 실시권자의 사용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시권자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인도 지식재산권법 및 과세제도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시권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특허권자가 보유한 해당 기술의 수준 및 진보성

② 특허권자가 보유한 기술의 완성도

③ 해당 기술의 개발 비용 및 기간

④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

⑤ 해당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수명

⑥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형태

⑦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실시권자 자체의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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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는 특허권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써 해당 특허권, 해당 기술의 수준 및 진보성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완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실시가 어려운 특허는 실시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유한 기술의 완성도 역시 중요하다. 또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전기 통신 분야 특허의 경우는 기술의 수명에 대해서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7] 라이선스 계약 체결 교섭

라이선스 계약 후 주의 사항

① 계약서 정본의 보관

② 신고수리 통지

③ 사내 관계부서의 계약내용 주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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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가의 수납과 지출 관리

⑤ 수납과 지출 대가의 세금 관리

⑥ 계약 대상 특허관리

⑦ 부작용 정보의 상호 통보

⑧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 해결

⑨ 계약 개정

라이선스가 허여된 후에도 라이선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뿐

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자신의 지속적인 실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며 위의 사항들

은 이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마 상표 브로커

인도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인도에서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외국 법인은 동일

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상표가 제3자에 의해 인도에 등록 또는 사용되는 경우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다. 

해당 당사자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개 변수가 있다. 그러한 

갈등을 다루는 데 관련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가상의 사례 - 1

Inventoree Inc는 인도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널리 보급 된 화장품 브랜드인 HEMIK의 소유주

이다. 그들의 상표 “HEMIK”는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 신청을 했다. 그

러나 “HEMIK”는 아직 인도에서 판매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

Shady Corporation Pvt. Ltd는 인도에서 화장품을 생산 및 판매를 위해 “HEMIK” 상표를 등록

했다. 그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Inventoree Inc는 “HEMIK”라는 이름으로 인도에서 자사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

고 등록을 신청했으며, Shady Corporation Pvt. Ltd는 Inventoree Inc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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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사례 - 2

Inventoree Inc는 HEMIK의 소유주로서 인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탄탄한 영업권을 확보한 

화장품 브랜드이다. 그들의 상표 “HEMIK”는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 신

청을 했다. 그러나 “HEMIK”는 아직 인도에서 판매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

Shady Corporation Pvt. Ltd는 인도에서 화장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HEMIK”상표를 등록했

다. 그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Inventoree Inc는 “HEMIK”라는 이름으로 인도에서 자사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

고 등록을 신청했으며, Shady Corporation Pvt. Ltd는 Inventoree Inc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가상의 사례 - 3

Inventoree Inc는 인도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널리 보급된 화장품 브랜드 인 HEMIK의 소유주

이다. 그들의 상표 “HEMIK”는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 신청을 했다. 그

러나 “HEMIK”는 아직 인도에서 판매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

Shady Corporation Pvt. Ltd는 인도에서 화장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HEMIK”상표를 등록했

다. 그들은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 후, Inventoree Inc는 “HEMIK”라는 이름으로 인도에서 자사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

고 등록을 신청했다. Shady Corporation Pvt. Ltd는 Inventoree Inc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상의 사례 - 4

Inventoree Inc는 화장품 브랜드인 HEMIK의 소유주이다. 그들의 상표 “HEMIK”는 2010년에 

여러 나라에 등록되었으며 일부 국가에 등록을 신청했다. 2013년 인기 여배우의 지지를 얻은 직후, 

HEMIK 상표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HEMIK”는 아직 인도에서 판매되거나 등록되

지 않았다.

Shady Corporation Pvt. Ltd는 2011년에 인도에서 화장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HEMIK”마

크를 등록했고, 그들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Inventoree Inc는 “HEMIK”라는 이름으로 인도에서 자사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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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록을 신청했다. Shady Corporation Pvt. Ltd는 Inventoree Inc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위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무역 평판 (transborder reputation)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국경을 넘는 평판의 존재(또는 그 결여)는 상표의 보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N. R. Dongre vs Whirlpool Corporation의 경우 인도 사법부는 '국경 간 평판'이라는 원칙을 

상세히 인정했다. 대법원은 인도에서 판매하지 않은 피해 당사자가 상표 “WHIRLPOOL”에 상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상표의 실제 사용을 입증한 영토에 국한되어 인도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유지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선의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 당사자

에게 유리하게 답변했고 고등법원에 의해 통과된 가처분 명령은 재확인되었다.

나중에 Milmet Oftho Industries & Ors vs Allergen Inc의 경우, Appellant는 다른 국가에서는 

제약 제품을 생산했지만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인도에서 의약품 제조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피고가 제조 판매한 의약품에 대해 'OCUFLOX'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본 

사건의 문제는 외국 제조업체가 인도 영토 내에서 상표 사용을 제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

은 항소인이 'OCUFLOX'라는 이름에 대해 세계적으로 충분한 명성을 얻었으며 피고에 대한 의약품

에 대해 해당 이름과 관련하여 보호를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인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획득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즉, 잘 알려진 상표)는 이전 사용 및 대중성

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국경을 넘나드는 평판의 인정을 허용함으로써 상표권과 유사한 보호는 

광범위한 광고와 홍보를 바탕으로 인도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표시까지 확대된다. 인

도의 관련 소비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잡지, 저널 또는 기타 매체에 광범위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인도 소비자의 상당 부분은 그러한 상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단순한 출판과 광고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간 평판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러한 간행물 및 광고가 인도 소비자에게 다가갔음

을 입증해야하며, 인도 소비자의 상당 부분에 명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상표의 국제적 명성은 비록 상표가 인도에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상표의 상품이 거래되지 않

았더라도 국제적 명성을 얻은 상표의 소유주가 인도에서 그러한 상표의 무단 사용 및 침해에 대한 명

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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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국경을 초월한 무역 상표의 명성에 합당한 중요성과 보호를 제공했지만 인도 외의 상

표권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상의 사례 1, 2 연구 및 4와 국경을 초월한 평판의 상관 관계

일단 국경을 초월한 명성의 개념이 인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게 되면 앞서 논의된 사실상

의 기반을 볼 수 있다.

먼저, 가상의 사례 1과 2를 살펴보면,

가상의 사례 1의 경우, 과거에 HEMIK 상표가 인도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인도에서 등록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인도에서는 이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인도에는 별다른 명성이 없다.

그러나 후자인 가상의 사례 2의 경우, Inventoree Inc에서 사용하는 HEMIK 상표는 매우 유명하

며 인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인도의 대중들 사이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된 사례들을 토대로 가상의 사례 2의 맥락에서 Inventoree Inc는 Shady Corporation 

Pvt에 대한 금지 명령을 성공적으로 취득 할 수 있다. 

Inventoree Inc에 대한 Shady Corporation Pvt Ltd의 모든 소송 및 조치는 Inventoree Inc가 

HEMIK를 유명 상표로 만드는 국경을 초월한 평판의 수단으로 항상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

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평판을 다룰 때는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가상의 사례 4 참조)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vs M/s Prius Auto Industries Ltd의 경우, 인도 대법원은 

사전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국경을 초월한 평판 문제에 관한 법률의 확정된 지위를 다시 정

했다.

Toyota의 'Prius'는 1997년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인도에서 출시되었다. 여러 국가에

서 상표 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2년 상표를 등록한 Prius Auto Industries Ltd가 이 상표를 

인도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Toyota는 상표 PRIUS에 대해 영구적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

을 제기했다. Prius Auto Industries Ltd는 PRIU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상표가 되기 전부터 

인도에서 PRIUS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Toyota는 인도의 PRIUS 상표에 대한 국경을 초

월한 명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역주의를 고려했다. 상표는 각 국가에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 데 인도에 그러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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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인도에 주입한 상표 평판의 긍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상표를 이전에 채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우

선이며 이는 지역적으로 확산된 명성을 증명할 필요성과 결부되어 있다.

대법원은 두 원칙의 충돌을 다루는 기존의 사례와 상반되게 “자동차 잡지 광고, 인도 및 기타 국가

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전시회, 청구자 웹사이트의 방문 ... Prius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 ... 인

터넷 상의 각종 정보”는 인도에서 영업권을 설립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은 단지 상표가 인도 영토 밖의 다른 곳에서 인기가 있어 인도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평

판을 보호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상충되는 상표의 등록 및 사용 일정, 상표 사용의 동시

성 등은 평판의 인도 유입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모든 요인들이다.

가상의 사례 3 연구

상표법 제47조는 상표취소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상표가 실제로 등록부에 기재된 날로

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중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어느 소유자에 의해서도 선의의 상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

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법원은 '사용'이 반드시 실제 판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심지어 상품의 존재조차 

없는 단순한 광고조차도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의 사례 3에서 Shady Corporation Pvt Ltd가 HEMIK 상표를 등록했으나 거래에서 그 상표

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당사자에 의해 입증된다면, 상표 등록을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Shady Corporation Pvt Ltd가 HEMIK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

는 당사자가 Shady Corporation Pvt Ltd가 상표 사용에 대한 의도가 없거나 상표 등록 이후 

HEMIK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인용된 법률을 통해 인도는 국경 평판과 그 측면에 관한 사법적 입

장이 모두 명확하고 잘 정립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상표의 평판과 관련된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권고를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334ⅠINDIA

3part 지식재산권 주요 판례 및 비소송 사례

가 특허권

1) 특허법상 소진이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사례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VS. XIAOMI TECHNOLOGY, 2015)

사건 요약

원고 Telefonaktiebolaget L. M. Ericsson은 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의 통신 회

사이다. Ericsson은 2012년 기준 무선 통신 분야의 약 35,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Xiaomi Inc.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개인 소유의 중국 전자회사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스마

트폰 공급자이며, 스마트 폰, 모바일앱, 가전제품을 설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2014년 말에는 델리 고등법원의 사전 금지 명령에 따라 Xiaomi 스마트폰의 판매가 인도에서 일

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스웨덴 통신 대기업인 Ericsson은 Xiaomi에 대해 8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침해하고 있는 회사는 특허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로열티로 

인한 단가 상승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이 문제의 특허는 AMR(Adaptive Multi-Rate 

Wideband), 3G 및 EDGE 기술과 관련되고 표준이고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SEP(Standard 

Essential Patents) 특허에 해당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해당하는 제품은 표준 기반의 제품이

기 때문에 SEP 특허는 필수적이다. 델리 고등법원은 Xiaomi 제품의 판매, 제조, 광고 및 수입에 대

해 사전 금지 명령을 승인해주었다.

Xiaomi는 금지 명령의 결과로 인도에서 Ericsson의 특정 필수 표준특허를 침해하는 기술을 사용

한 제품의 판매, 광고, 제조 또는 수입이 제한되었다. 문제의 제품 수입은 2007년 IPR 규정에 따라 

세관 직원에 의해 금지되었다. 또한 지방 위원은 금지 명령이 실행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Xiaomi를 

방문해야만 했다.

그 후 Xiaomi는 앞서 언급한 명령에 상고하고, Xiaomi는 Qualcomm에 부여된 라이선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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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Ericsson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Xiaomi의 주장에 따르면 SEP가 적용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칩은 Xiaomi에게 특허권 사용에 

대한 Ericsson과의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있는 Qualcomm으로부터 제조된 것이고, Qualcomm

의 Xiaomi와의 통신에서 Qualcomm 칩셋을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이고 3G와 관련

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Xiaomi가 Qualcomm 칩이 있는 제품만 판매하고 인도에서 기기 출시일로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인도에 반입한 모든 기기에 대한 100루피를 로열티로 예치하고 이 예치금은 본 

사건 처리 기간 동안 3개월간 정기 예치금으로 보관된다는 조건으로 Xiaomi가 모바일 장치의 판매, 

수입, 제조 및 광고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다.

시사점

특허법상 소진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판매된 특허 제품은 다시 재판매될 때에 특허

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같은 제품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지만 

Xiaomi가 Qualcomm 칩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Qualcomm 칩을 포함하는 제품을 판매하

는 것으로 소진이론이 완전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임시 명령으로 어느 정도 특허법상 소진이론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2) 단순 화학구조 비교로는 특허를 무효 시킬 수 없음

(Merck VS. Glenmark over “Sitagliptin”, 2015)

사건 요약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Glenmark가 2015년 10월 7일 인기 항당제 자누바

(Sitagliptin)와 시트콤(Januvia)을 제조 및 시판하는 것을 금지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Glenmark가 Merck Sharp & Dohme (MSD)의 인기 있는 항 당뇨병 약물인 

Januvia(Sitagliptin)와 Janumet(sitagliptin과 metformin의 조합)의 제네릭 버전을 2015년 10월 

7일자로 주문 및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주문에는 Glenmark가 Sitagliptin Phosphate Monohydrate 또는 Sitagliptin의 다른 모든 

염을 단독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약(2007년 9월 6일에 부여 된 MSD의 인도 특허 제209816호

를 침해)과 함께 또는 임의로 제조, 사용, 판매, 배포, 광고, 수출, 판매 또는 거래를 제공하지 못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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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한한다.

MSD는 2007년 9월 6일 인도 특허 제209816호을 획득했고, 인도 특허 제209816호는 20개의 청

구항을 가지고 있으며 시타글립틴은 특허의 청구항 19에 구체적으로 청구되어있다.

대중의 관심사인 Januvia는 한 알 당 43루피로 미국 가격의 약 5분의 1이다.

Januvia의 벌크팩은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며 MSD에서 판매한다.

MSD도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MSD Sparsh Helpline”이라는 이름으로 환자의 접근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환자와 그 관리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높이고, 환자가 규정된 치료법에 대한 

준수와 환자 자신의 개입을 개선함으로써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 대한 최적의 종합적 관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Glenmark는 ZITA라는 브랜드로 제약 성분인 Sitagliptin Phosphate Monaxate(시타글립틴 인

산염)을 제조, 판매 및 광고하고, Sitagliptin Phosphate Monohydrate(시타글립틴 인산염 일수화

물)과 Metformin Hydrochloride(메토민 염산염)은 ZITA-MET라는 브랜드이다. 이것들은 

Januvia와 Janumet의 제너릭 버전이다.

피고인 Glenmark은, 본 소송의 특허에 개시된 제품은 본질적으로 화학적 및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의약으로 투여 될 수 없고 본 소송의 특허에 개시된 제품과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이 다르고 이미 

Sitagliptin Phosphate Monohydrate가 공개되어,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소송 특허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Sitagliptin의 모든 형태와 염(Sitagliptin phosphate 포함)은 소송 특허의 1, 15, 

17, 19항의 적용을 받고, Januvia와 Janumet의 치료 성분은 Sitagliptin이며, 소송 특허는 시타글

립틴과 그것의 약학 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모든 형태로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기본 

특허이고, 인산은 시타글립틴유리염과 염을 형성할 수 있는 산으로서 개시되며, 수화물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허 소송에서 특허발명이 당업자에게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단순히 화학 구조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고 피고 증인은 특허법에서 금지된 방법론인 

사후고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Glenmark은 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Sitagliptin이 치료 효용을 지닌 분자이며 반면 Sitagliptin Phosphate Monohydrate

는 Sitagliptin Free Base보다 더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피고인 Glenmark가 소송 

특허의 Sitagliptin를 기반으로 Sitagliptin Phosphate Monohydrate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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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시사점

단순히 화학 구조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특허의 화학 구조와 비교도 없으며, 

소송 특허의 Sitagliptin를 기반으로 Sitagliptin Phosphate Monohydrate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으

므로 소송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또

는 진보성이 부정된 만한 화학 구조를 가진 다른 특허의 화학 구조와 비교해야할 것이다.

3) 제약 특허는 새로운 형태의 화합물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개선되어야 함

(Novartis VS. Union of India (2013))

사건 요약

2013년 4월 1일 인도 대법원은 Novartis(노바티스)가 인도 특허상표청이 특정 화합물인 이타티닙 메

실 레이트의 베타 결정 형태에 대한 제품의 특허 등록을 거절 한 것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제3조 (d)항의 “강화된 효능”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베타 결정 형태의 비교는 이미 알려진 메실 

산염과 비교되어야 하지만, 인도 대법원은 Novartis가 보고한 효능 연구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발

견했다.

Novartis는 베타 결정 형태가 “생체 이용률”을 30% 증가 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체 이용률

의 30% 증가는 일반적으로 용해 될 수 있는 기존의 메실 레이트 염 형태의 약물과 비교되지 않고, 오

히려 녹지 않아 시장성이 없는 imatinib 약물의 “자유 염기”형태와 비교하였다. 그래서 노바티스는 

염의 “새로운” 형태를 염의 시판된 “오래된” 형태와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imatinib 약물의 “자유 

염기”형태가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이 훨씬 적은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염이 어떻게 오래된 염과 비교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대법원은 제3조 (d)항의 “유효성”의 의미를 해석했다. 새로운 형태의 약물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형태와 비교하여 치료 효과 또는 치유 적 특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Novartis는 베타 결정 형태가 생산 및 저장(예: 열 안정성)과 관련된 특정 특성에 대해 상이하다는 증

거를 제시했고, 법원은 이러한 특성이 저장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향상된 치료 효능”을 나타내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Novartis는 또한 증가 된 “생체 이용률”에 관한 증거를 제시했다. 법원은 “생체 이용률”이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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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을 알았고,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의 수준은 약물

의 치료 또는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러한 효과

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사점

인도가 미국이나 EU가 따르는 것보다 엄격한 제약 특허의 표준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

도의 경우 특허 신청자는 새로운 형태의 알려진 화합물이 이전 형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

라 변경으로 인해 환자 치료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4) 인도 특허법 제8조의 선언서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허 취소

Ajanta Pharma Limited VS. Allergan Inc. and Ors [IPAB, ORDER (No.172 of 

2013)]

사건 요약

Ajanta Pharma Ltd는 안과적 고혈압(녹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Allergan의 특허받은 안약에 대해 

취소신청을 했다. Allergan은 부작용 감소와 함께 안구 고혈압 치료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본 발명은 “저혈압성지질(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및 티몰롤조성물 및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

리는 특허 제212695호이고, Ganfort 및 Combigan의 약물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취소는 제8조의 

불이행과 발명의 불명백함을 이유로 제기되었다.

제8조: 특허출원인은 제8조의 요건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자는 동일한 의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 보류 중인 특허 신청서의 번호를 인도 특허상표청에 공개하지 않

았다.

불명확: 본 사건의 특허는 Bimatoprost와 Timolol의 고정된 조합이다. 취소신청자가 집중한 유

일한 문제는 일련 또는 보조 monothrapy로 알려진 약물의 동시(5분 간격) 관리의 관점에서 조합이 

분명했는지 여부였다. 많은 문헌이 인용되었지만, 명백한 점은 이전에 발표 된 Latanoprost와 

Timolol이 포함되어 결합된 고정 투여량에 주로 의존했고, IPAB는 Bimatoprost [US 5688819]와 

Timolol [US W09730710]의 조합은 특허청구된 조합에 도달하기 위해 통상적인 실험의 문제였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권고했다. 출원인은 특허청구된 조합을 선행 기술에서 공지된 조합,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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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olol 및 prostaglandin analog, 즉 Latanoprost를 사용하는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조합과 

비교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 공개된 진보적인 장점 또는 향상된 치료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prostaglandin analog와 beta blocker, 특히 Timolol의 조합은 부가적으로 강화된 효과를 초래한

다는 것이 명백하여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 이러한 동기는 특허권을 명백하고 창의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Allergan는 2007년에 특허가 허가되었고 2011년에 특허 취소를 신청하였으므로 특허 취소 신청

의 시기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지만, IPAB는 신청서에 시간제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Ajanta Pharma Ltd는 치료가 예기치 않은 결과임을 입증하려고 시도했고 IPAB 조언에 따르면 

bimatoprost와 latanoprost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은 취소신청자가 지나치게 강조했다. 

bimatoprost가 latanoprost와 구조적으로 밀접한 많은 화학적 화합물이 있었고, 당업자가 

latanoprost composition의 변형을 위한 최상의 화합물로서 bimatoprost만을 고려한 이유는 없다.

IPAB는 Latanoprost와 Bimatoprost가 Dinoprost의 유사 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Lumigan으

로 Xalatan과 Bimatoprost로 판매된 Latanoprost는 모두 녹내장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선행기술은 Timolo 및 Latanoprost 조합의 사용이 기재되어 있고, IPAB는 Latanoprost가 

Bimatoprost와 다르며 두 가지를 구성하는 조합의 비교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여 

비교가 필요 없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는 둘다 오렌지로 Bimatoprost [종자가 없는 오렌지

에 가깝다]는 IOP를 낮추기 위해 latanprost[씨를 가진 오렌지와 비슷]보다 낫다는 것을 IPAB가 알

았기 때문이다.

Ajanta Pharma Ltd은 Latanoprost와 같은 Bimatoprost가 더 좋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

를 산출할 수 있다는 선행 기술에 의한 발명의 동기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어, Latanoprost를 대체

할 Bimatoprost의 선택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목적에 적합한 재료의 명백한 사용이

었다.

제8항에 관련하여 IPAB는 피청구인(특허권자)이 이용 가능할 때마다 동의한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

서 동일한 출원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제8조(2)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본 사건의 특허는 취소되었다.

시사점

인도에서는 자국 내 심사의 편의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특허법 제8조에서 인도 이외의 다

른 나라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 또는 다른 여러 명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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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과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후

에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

정에 대해서 인도 외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제공하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권

에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바 인도에 진출하여 특허 출원함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5) 침해 금지 명령의 요건(원고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재정립

(Bajaj Auto Ltd. VS. TVS Motor Co.)

(C.S. No. 1111 of 2004 의 O.A. No. 1357 of 2007)

사건 요약

원고인 Bajaj Auto Ltd가 피고 TVS Motor Company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고 침해 금지 명령 신

청을 승인받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다.

법원은 금지 명령 또는 일단의 특허권 행사를 하기 위해 원고는 반드시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 되었

으며 편의의 균형이 원고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회복

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이 확실한 사건임을 증명하거나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편의의 균형이란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고가 입게 되는 피해와 금지 명령이 승인되지 않을 때 

원고가 받게 되는 피해를 이익 형량 하는 것으로 원고의 승소 가능성 즉 피고가 침해하는 것이 확실하다 

보이는지, 금지 명령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한 사람의 특허권 침해 죄가 구성되려면 그는 본질적으로 특허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는 것을 만들었어야 한다. 하찮거나 불필요한 변경은 무시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에 의해 마

케팅 된 물건은 원고의 특허 발명과 비슷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침해 금지 명령의 입

증 책임을 완수했다. 

편의의 균형에 관하여, 법원은 신청자의 특허의 사용이 최근에 개시 되었거나 특허권자가 생산품을 

사용하거나 양도를 개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특허권자의 침해 금지 명령은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면에서 원고는 그 생산품으로 세계시장에 진입하였다. 반면에 피고는 그 생산

품 홍보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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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TVS Motor는 원고의 특허가 그 구성요소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

려져 있어 진보성 및 신규성이 없음을 근거로 하여 임시 금지 명령에 반대했다, 법원은 특허 발명은 

기존에 알려진 다른 물질들의 결합일 수 있으나 단순한 결합에 불과한 것보다는 발전된 것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신규성이 있음은 입증되었다. 특허권자는 5년에 걸친 시간 동안 그렇게 넓은 범위에서 

홍보하고 판매하였음에도 어떠한 이의가 없었던 것에 의해 신규성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피고는 중간 금지 명령의 승인에 특허권자가 그들의 권리를 법원에서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는 계산 가능하여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이의 신청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특허 발명의 

도움을 받아 일찍 판매를 시작하였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양과 특허 발명의 도움 없이 시작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양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가 확실히 특허 제품을 침해하지 않는 물질의 공

급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 보다 일찍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금지 명령이 승인되었다.

시사점

침해 금지 명령의 요건을 재정립 한 사건으로, 특히 피고의 원고 특허를 침해함으로 경쟁에 합류하

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만약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계산할 수 없어 침해 금지 명령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원고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 금지 명령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

을 정립하였다.

6) 특허등록만으로 침해 금지 명령을 유리하게 판결할 수 없음

(Bilcare Ltd. VS. The Supreme Industries ltd.)

(FAO 70/2007)

사건 요약

원고 Bicare Limited가 신청한 침해 금지 명령이 공판에 의해 각하되고 원고에 의해 항소가 제기

되었다. 쟁점은 피고에 내려진 임시 침해 금지 명령의 승인의 기반이 되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추정되

냐는 것이었다. 법원은 특허 권리 범위와 피고에 의해 주장된 선례의 비교 분석에 따라 의심이 생긴 

이상 이의 신청 단계에서 특허의 허여 또는 특허상표청으로부터 만들어진 특허 결정은 특허의 유효성

을 보장해주지 않는바 특허의 유효성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특허 자체의 유효성이 의

문이(원고의 특허는 새로운 것을 생산하거나 기존의 것 보다 더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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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가 오래된 것이고 특허권자가 오랜 시간 사용하였다면 특허의 유효성은 추정될 수도 있으나 

원고의 특허는 등록되고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2년 밖에 걸리지 않아 오래된 특허라 할 수 없다) 있고 

취소 심판이 청구된 이상 특허 침해에 따른 금지 명령은 승인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사건에서 원고

는 편의의 균형과 중간 침해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음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1심의 결정을 뒤집지 않았다. 따라서 침해 금지 명령 신청

은 각하되었다.

시사점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 금지 명령에서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없으며 인도의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행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7) 발명과 혁신의 차이점

(Mariappan VS. A R Safiullah)

(O.S.A Nos. 263 과 283 of 2006)

사건 요약

원고는 등록 특허권을 침해하는 피고의 제품 ‘식용의 래미네이트를 입힌 종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인공 바나나 잎’ 그리고 그 방법과 관련된 모든 침해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해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

했다. 그러나 전문 단독 판사는 이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의 신청이 제기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된 

생산품인 래미네이트를 입힌 인공 바나나 잎은 발명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단독 판사는 특허

법 하에서 특허 허여를 위한 필수 요건인 진보성은 반드시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하는 

필요 요건에서 나아가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의미를 지니거나 둘 다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인공 바나나 잎의 보호는 발명은 아니고 고작 혁신에 불과하다고 보이

는 것이 자명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특허법 제13조(4)에 의하면 특허 허여 자체는 특허권자 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될 수 없고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를 신청하기 위한 사건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번 사

건에서 특허 허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심리 중이며 인공 바나나 잎의 개념은 혁신에 불과하다고 자명

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전문 단독 판사의 결정을 뒤엎지 않았다. 

따라서 금지 명령 신청은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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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발명과 혁신의 차이점을 정립하였다. 기존에 있던 물건의 기술적 진보 및 경제적 진보가 있어야 발

명의 정의에 합치하고 이에 이르지 못할 정도라면 혁신에 불과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하였으며 특히 경제적인 진보도 발명의 진보성으로 인정한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상표권

1) 상표가 해외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을지라도 인도에서의 명성도 입증필요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VS. M/S Prius Auto Industries Limited on 14 

December, 2017)

사건 요약

원고(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는 피고(예비 부품 공급 업체)가 “Toyota”, “Innova” 

및 “Prius”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처음 두 상표는 원고의 등록 상표였고 하급심 법원은 이 

사건이 Toyota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앞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표 “PRIUS”와 관련해서만 이뤄졌다. 흥미롭게도 원

고는 “PRIUS”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2002년에 상표 등록했고, Toyota는 

피고인이 1997년부터 사용한 Prius의 첫 번째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

도에 상표 등록했음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인도 시장에서 “명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피고

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다시 말하면, 국경 간 평판은 현재 인도 법률(Whirlpool 결정 이후)의 상

당 부분이었지만 그러한 명성은 단순히 주장 될 수는 없고 인도의 “영토”내에서 입증되어야한다.

상표가 해외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에서의 명성도 입증

되어야 한다. 법원은 2001년(원고에 따라 인도 소비자의 중요한 단면이 그들의 상표를 알았을 유효

한 날짜)에 인터넷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크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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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상표가 해외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도에서의 명성도 입증

되어야 한다.

2) 트레이드 드레스 인정

(M/S CASTROL LIMITED & ANR. VS. IQBAL SINGH CHAWLA & ANR., 2018)

사건 요약

이 문제는 피고들이 원고와 똑같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채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등록 상표

의 침해 또한 원고에 의해 주장되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며 1999년 상표법(Trade Marks Act)에서 명시적으

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상표법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양, 색상 및 디자인과 같은 물리적 속성이 상표의 정

의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Activ'라는 표장을 채택하고 1999년부터 사용했고 또한 컨테이너의 디자인, 색상, 모양 및 

전반적인 외관을 포함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등록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Lumax Activ 4T'의 이름으로 윤활제를 판매했다.

피고인들 제품의 용기는 원고와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고, 모양, 크기 및 색의 구성표와 같

은 디자인 요소는 원고의 제품과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주장되었다.

법원은 'ACTIVE'이란 단어가 특히 '적극적으로 또는 자주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나 움직이는 경향

이 있는'이라는 일반적인 사전 단어라고 판단했다.

본 사건의 제품은 마찰을 줄이기 위한 윤활 오일이며 결과적으로 모터가 작동하는 시간 동안에 열

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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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제품>                                              <피고의 제품>

[그림 Ⅳ-18] 인도의 트레이드 드레스 인정 사례 제품

두 제품의 비교는 색 구성표, 디자인, 스타일 및 컨테이너 그 자체가 현저하게 유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정확하게 동일한 상표 복장을 채택한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 할 수 없었으며 피고

가 피고인이 원고의 상품으로 양도하려는 의도만 있다고 판단했다.

시사점

인도 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한 사례로 우리나라는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받아야 하지만 인도에서는 상표법상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지정상품의 유사범위를 명확하게 한 사건

(INTERNATIONAL FOODSTUFFS CO. VS. PARLE PRODUCTS PVT. LTD., 2016)

사건 요약

봄베이 고등 법원은 상표 침해에 대한 금지 명령을 거부하고 단순한 음성의 유사성으로 인한 원고

에 대한 금지 명령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했다.

피고는 같은 상품 분류 내의 물품은 동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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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침해 표시 사이에는 시각적으로 공통점이 없었고, 이 제품들은 비록 동일한 상품 분류에 속

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다.

한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사탕을 팔았고, 제품은 다르게 포장되었다.

또한 상품 분류의 한 항목에 대한 등록이 해당 상품 분류의 모든 항목으로 확장되지는 않으므로, 법원

은 유사한 발음만으로는 혼란 가능성이 없는 다른 모든 요소를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시사점

표장의 발음이 유사하고 상품 분류가 같은 분류에 속하더라도 상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면 

혼동 가능성은 없어, 지정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4) 판매 없는 광고만으로도 상표 사용에 해당됨

(N.R. Dongre and Ors. VS. Whirlpool Corpn. and Anr.)

(Civil Appeal No. 10703 of 1996)

사건 요약

델리 고등 법원의 단독 전문 판사에 의해 내려진 임시 침해 금지 명령에 피고가 불복하였다.

본 소송은 원고-피항소인이 피고-항소인을 상대로 항소인의 상표 ‘WHIRLPOOL’과 혼란 또는 현

혹시킬 수 있는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품을 만들고, 팔고 광고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

하여 제기된 중간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계쟁물은 피고가 표장 ‘WHIRLPOOL’을 최근에 홍보를 개시한 피고가 생산하는 세탁

기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여 세탁기를 만들고, 팔고 광고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항소인 즉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근거로는 상표 ‘WHIRLPOOL’이 명성과 신용을 이 

나라에서 획득했다고 보았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없더라도 광고(매거진을 통한 광고) 행위만으로도 상

표의 사용으로 취급되며, 반드시 수입 행위뿐만 아니라 광고 행위로도 상품과 그 상표는 국경을 초월

하여 명성이 전파되고, 항소인(피고)의 세탁기는 피항소인(원고)의 것과 같은 표준과 성능의 질이 동

일하지 않기 때문에, ‘WHIRPOOL’가 연상되는 피항소인(원고)의 명성과 신용에 회복될 수 없는 손

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불복 신청은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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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인도 국내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판매된 적 없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해당 브랜드

가 매거진을 통해 인도 내에서 홍보가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인도 내에서도 저명한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임시 침해 금지 명령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깊은데 인도 법원에서는 임시 침해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

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가 인도에 널리 알려졌는지, 원고가 인도에서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지를 기준 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5) 매우 오랜 기간 사용해 저명해진 상표 VS. 자신의 성(last name)

(Mahendra & Mahendra Paper Mills Ltd.  VS.  Mahindra & Mahindra Ltd.)

(Suit No. 4007 of 1998)

사건 요약

피고의 상호 ‘Mahendra & Mahendr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침해 금지 명령이 봄베이 고

등 법원의 단독 전문 판사에 의해 내려졌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한 사건이다.

봄베이 고등 법원의 단독 전문 판사가 피고인 Mahendra & Mahendra Paper Mills Ltd로 하여

금 그 사업소명을 ‘Mahendra & Mahendra’로 사용할 수 없도록 침해 금지 명령을 승인했고 

Division Branch에 의해서 확인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였다. 쟁점은 고등 법원이 피항소인-

원고의 침해 금지 명령을 허여하는데 잘못 판단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항소인-원고 Mahindra & Mahindra사가 50년에 걸쳐 ‘Mahindra & Mahindra’를 

회사, 경영 전반적으로 걸쳐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짚었다. 또한 원고의 이름은 식별력 및 사업 경영 

계통에서 파생적 의미도 획득하였다고 보아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피항소인-원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항소인-원고의 항소인-피고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법원이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항소인-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었기에 고등 법

원의 침해 금지명령 승인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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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매우 오랜 기간 사용해와 인도 내에서 저명해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원고의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원고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침해 금지 명령을 승인한 것으로 비록 침해 표장이 피고의 성(last name)에 해당하여 피고도 오랜 기

간 사용해 왔으나 여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본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90조 제1항 1호에 해

당하는 조문이 인도에는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용이 이름으로서의 사용이 아닌 출처 표시

에 해당하여 저명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자신의 이름을 그 타인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음을 인도 법원에서는 판례로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6) 외국에서 사용하여 인도로 유입된 경우에도 진정한 선 사용자로 인정

(M/s Ecolab Inc VS. M/s Eaco Labs Ltd C.S. (OS))

(No. 2248/2007)

사건 요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침해, 부정경쟁행위, 손해를 제한하기 위해 영구적 침해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의 상표는 그가 직접 또는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거래하며 홍보하는 넓은 

분야의 물건들과 관련하여 적당하게 등록 받았다고 하였다.

피고의 회사는 1986년 10월 21일 설립된 회사이며 1986년 12월 11일에 사업 개시 허가를 받았

으나 피고 회사의 법인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원본 문서도 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다. 반면에 원고의 

상표 ECOLAB 출원은 1986년 10월 17일 이었고 미국에서는 1986년 5월 12일에 이루어 졌다.

따라서 원고가 상표 우선일보다도 먼저 상표 ECOLAB을 채택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먼

저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소유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본 사건에서 등록 상표권의 소유자이며 피고가 표장 ECOLAB을 사용한다면 이는 원고 상

표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영구적 침해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시사점

상표의 진정한 선 사용자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반드시 인도 내에서의 사용이 아니라 외국에서 사

용하여 인도로 유입된 경우에도 진정한 선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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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자인권

1) 침해 주장했다가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된 사례

(Crocs USA VS. Liberty Shoes Ltd. and Ors, 2018)

사건 요약

Crocs USA은 신발 제조업체에 대해 2019년 5월 28일까지 유효한 등록디자인 제197685호의 침

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디자인은 관통 및 비 관통 신발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

은 다양한 하급 법원과 다른 제조업체에 제기되었다. 일부의 경우에는 전 법원 명령이 법원에 의해 발

부되었고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Crocs USA가 주장하는 디자인 침해와 관련 있었다. 이 판결은 다른 법원의 

여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을 위해 델리 고등 법원에 옮겨졌다. 델리 고등 법원은 계류 중인 신

청 서류와 소송을 정리해 함께 진행했다.

Crocs USA는 침해 혐의자에 대해 통보를 받았을 때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본 소송의 주

요 혐의자는 Bata India, Relaxo Footwear Ltd, Coqui and ors이다.

사건을 결정하는 동안 법원은 인도에서 판매된 피고의 제품 디자인을 언급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디자인이 원고의 디자인과 현저하게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또한 색에 약간의 변화와 천공의 

배치가 있었지만 모든 미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는 등록된 디자인이 여러 피고에게 어떤 식으로든 침해되었다고 진술했다. 복재된 가장 일반적

인 디자인 요소는 디자인 요소로서의 시그니처 갭이었다. 피고인들은 원고의 디자인이 처음부터 등록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심되는 불법 복제 및 침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 제4항 해석을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 하였다. 피고는 또한 디자인보

호법 제1항 b~d절을 언급했다.

피고들에 따르면 원고의 등록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나 독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록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공공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독점권을 주장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이슈는 두 가지 다른 부분으로 분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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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디자인이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 여부

2. 원고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해당 디자인이 공공의 영역에 있었는지 여부.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원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d), 제4조, 제19조 및 제22조를 참조했다.

피고인들은 holey soles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다양한 페이지를 언급했다. 피고들에 따르면 

웹 사이트에 표시된 디자인은 2002년 이래 공개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디자인은 원고의 등록 디자인

과 현저하게 유사했다.

법원은 원고가 2002년과 2003년 이후 현저하게 유사한 구멍이 있는 디자인 나왔기 때문에 원고가 

등록된 디자인의 이점을 얻을 수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 등록은 유

효하지 않다.

시사점

자신의 등록 디자인을 가지고 침해 주장을 했다가 역공을 당해 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로 침해 주장

을 하더라도 침해 주장의 기반이 되는 등록된 권리가 온전한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2) 잘 알려진 디자인을 신규한 제품에 적용한 경우 디자인을 보호 가능

(EICHER GOOD EARTH PVT LTD VS. KRISHNA MEHTA & ORS, 2015)

사건 요약

원고(Good Earth)는 Serai, Periyar, Vrindavan, Lotus, Bali Mynah, Rose Princess 및 

Falcon을 주로 모티브로 한 등록 디자인의 소유자이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인도와 싱가포르, 터키, 

네팔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다.

피고인 Mr.Mehta는 Good Earth의 직원이었고 일부 디자인을 만든 팀원이었다. 나중에 그는 자

신의 브랜드인 India Circus를 만들 때 비슷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판매했다.

피고는 Good Earth 소유의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있고 피고의 일반적인 디자인 스타일(일반 환경과 

Bollywood의 영향을 받음)과 Good Earth의 디자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그들은 디자인에 따라 내려진 테스트에 의존하여 혐의를 벗자고 주장했다. 델리 고등 법원이 내린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판매 한 상품에 대한 영업권 또는 평판, 소비자의 마음에 혼란을 주는 피고의 허위 진술, 그



INDIAⅠ351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러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India Circus는 Good Earth의 디자인은 예술 작품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Good Earth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점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유효하지 않고 Good 

Earth에서 사용된 디자인은 이미 알려졌으며 이미 수세기 동안 공개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동이 법원의 테스트를 만족시켰으며 그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의 마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그들

이 원래 만든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했다.

그런 다음 법원은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전에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오래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을 때 상기 디자인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은 “원조” 또는 “신규”라는 것이 그 자체로 오래되었지만 적용상 새로운 디자인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것이다.

시사점

이전에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오래된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에도 그 디자인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오래된 디자인이라도 적용되는 제품이 신규하면 이러한 점을 참작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 알려진 디자인이라도 신규한 제품에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판례이다.

3) 신규성이 있는지 또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MS. CELLO HOUSEHOLD PRODUCTS VS. MS. MODWARE INDIA, 2017)

사건 요약

시장에는 두 개의 병이 있고 하나는 Cello(Puro bottle)에 속해 있고 다른 하나는 Modware(Kudoz)

에 속해있다.

Cello는 Modware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Modware에 병 판매에 대한 금

지 명령을 모색했다.

법원은 증거물로 나온 두 제품을 구별하지 못했고 모든 병들이 비슷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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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지 않았다.

Cello는 2톤 색상표, 플립탑(Flip top) 및 독특한 표면 패턴을 갖춘 'PURO'의 등록 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모든 용기(액체 용기)가 수직이고 원통형이며 원고 디자인에 독특하거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디자인은 다양한 다른 병 디자인의 선행 기술이 축적된 결과였다.

고등 법원은 어떤 수직 원통형 용기도 독창성이나 참신함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은 디자인보호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상표법 아래 있는 '마크'는 상품의 형태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신규성이 있는지 또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는 시각적으로 호소력을 유발하

는 핵심 요소가 실질적으로 복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피고의 제품은 동일한 색 구성표

와 포장을 채택했고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없었다.

 

[그림 Ⅳ-19] CELLO HOUSEHOLD PRODUCTS VS MODWARE INDIA 제품

시사점

신규성이 있는지 또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는 시각적으로 호소력을 유발하

는 핵심 요소가 실질적으로 복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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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Microfibres Inc. VS. Girdhar & Co. & Anr.)

(Delhi High Court, May 28, 2009) 

사건 요약

법원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d) 및 저작권법 제15조 (2)항과 함께 저작권법 제2조 (c)항의 해석과 

상호 작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법원은 원래 예술 작품에는 저작권이 존재할 것이고 작가 및 보유자는 원본 예술 작품에 관한 저작

권법에 따라 부여된 더 큰 보호를 계속 누릴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그림은 저작권법에 따라 예술 작품을 보호 할 수 있다. 그런 그림에서 물품의 공

업적 용도를 위해 형상, 모양, 장식 또는 선이나 색상의 조성을 가지며 눈에 띄는 물품을 제조하기 위

한 디자인 또한 디자인보호법 규정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보호한다.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등록 작품의 경우 디자인 보호는 산업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

권 보호를 포함하도록 확장 할 수 없다.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디자인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상실되고 원

래 그림에서도 상실된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면 50개 이상의 산업 프로세스

에 의한 적용의 한계가 있는 만큼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가 계속될 수 있는 시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한계가 초과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상실된다.

시사점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디자인 등록된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면 50개 이

상의 산업 프로세스에 의한 적용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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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디자인의 요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침해라고 볼 수 있음

(M/s. Whirpool of India Ltd. VS. M/s. Videocon Industries Ltd.)

(No. 2248/2007)

사건 요약

세탁기를 포함한 각종 소비재를 생산하던 원고는 역시 세탁기를 포함한 각종 소비재 생산자인 피고

로 하여금 원고의 디자인(등록번호 223833 및 223835)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침해 금지 명령을 법원

에 신청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그 물품을 원고의 물품처럼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한쪽 면에는 직사각형의 형상이 있고 다른 쪽에는 손잡이 달린 반원형의 빨래 투하부가 있

는 점을 고려하면 독특한 특징을 갖는 새로운 세탁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이 1935-1950년 사이에 시중에서 판매된 물건의 복제품일 뿐임을 주장하며 

상당한 양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등록 디자인을 자세히 고찰해 보았을 때 디자인의 독특한 점은 한쪽 면의 직사각형 

형상과 반대편의 손잡이가 있는 면의 반원형의 빨래 투하부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사진들을 신중하게 검토 했을 때 원고의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공지된 디자인의 한정에 불과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더하여 원고의 디자인 등록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을 그 물품에 배

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피고는 다른 세탁기가 원고의 한쪽의 직사각형 형상과 반대쪽의 반원형의 형상을 갖는 등록 디자인

의 우선일 전에 시장에서 판매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독특하고 신규한 원고 디자인의 요지 즉 원고의 디자인이 등록된 형상과 구성을 모

방하였는바 원고의 법정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물품이 소개된 이후로부터 거의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피고의 물건을 원고의 것처럼 

팔아넘김으로써 원고를 속일 의향을 가지고 차이점을 포함한 세탁기를 생산한 것이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고의 법정 권리 침해 및 판매를 입증해낸 이상 침해 금지명령 승인을 위한 입

증 책임을 완수했다고 판단했다.

편의의 균형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테스트도 원고에 유리하게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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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2년 6월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물품을 시중에 내놓았다.

침해 금지 명령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원고에게 야기될 것이다.

원고는 그의 독특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2009년도에 등록받고 2010년부터 사용하였으며 법원에 

의해 침해금지명령이 허여되지 않는다면 2019년까지 법정으로 보호해주는 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사

용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중간 침해 금지 명령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승인되었다.

시사점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이 창작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으로 또한 

피고가 원고 디자인의 요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사건이다.

6) 기능성의 원리

(Rotela Auto Components (P) Ltd. and Anr. VS. Jaspal Singh and Ors.)

(No. 1298/2001)

사건 요약

원고는 인도의 디자인보호법 하에서 보호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특이하고 독특한 자물쇠를 만들어왔다.

원고는 영구 침해 금지 명령, 그 중에서도 특히 디자인 침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명령 및 거래장

부 공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을 똑같이 모방, 복제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켜왔다고 주장되었다.

원고의 변호사는 피고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채택과 적용은 디자인보호법 하에서 해적질

이나 다르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한 것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자물쇠들은 사실상 기능적이고 상용화된 물건은 신규성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고려

하면 원고에게는 침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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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기능성 원리를 시사한 사건으로 물품의 기능은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기능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건이다.

7) 디자인 유사판단 시 세세한 부분의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함

(Falcon Tyres Limited VS. TVS Srichakara Tyres Limited)

(No. 287 of 2006)

사건 요약

원고-피항소인은 피고-항소인이 Zebra 101 / Challenger 101 및 원고의 Dragon tyre와 비슷한 

패턴을 갖는 타이어 파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영구 침해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개시일로부터 

지금까지의 물품을 판매한 장부와 1,001,000루피를 손해 배상으로 청구했다.

소송 계속 중에 원고는 임시 침해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전문 단독 판사는 처음에 일방적으로 임시 침해 금지 명령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인은 임시 

침해 금지 명령을 취소하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006. 7. 31. 상기 단독 전문 판사는 항소인의 이의를 기각하며 침해 금지 명령을 확정하려고 하였

고 이는 피고로 하여금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법원은 원본과 침해품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한 고려대상은 전반적으로 요지가 비슷한지 여부이

지 눈에 띄지 않고 아주 자세히 관찰하여야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차이점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타이어 Dragon과 피고의 타이어 Challenger의 컬러 사진을 맨눈으로 보았을 때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어 일정한 각도에서 패턴이 약간 비슷하게 보이나 원고의 등록 디자인이 복제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타이어가 비슷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판단하

며, 전문 단독 판사가 디자인 침해의 의문점 자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 의해 생산되는 타이어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항소를 인용하여 전심

에서 허여된 침해 금지 명령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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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유사판단이 특히 문제가 된 사건으로 유사판단은 그 심미성이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세세한 부분의 다른 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립한 사건으로 본 사건에서는 양 디자인이 언뜻 

보기에도 비 유사하여 원고의 침해 금지 명령을 불인정한 사건이다.

라 부정경쟁방지 관련

1) 경기의 실시간 중계권을 준재산권으로 인정한 사례

(Star Indian Pvt. Ltd. VS. Piyush Agarwal and Sons)

(CS (OS) No. 2722/2012 & IA 16485/2012, 19780/2012 & 2846/2013; Date of 

Decision March 13, 2013)

사건 요약

Star India(원고)는 BCCI(Board of Control for Cricket in India)에서 주최한 경기 방송 독점

권을 확보했다. 특히 실시간 점수와 같은 모든 정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미디어에 관한 권리

에 대해 72시간의 독점권을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Star India는 BCCI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했다.

피고인(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은 실시간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가입자에

게 업데이트했다. 원고인 Star India는 BCCI와의 합의에 따른 그들의 독점권이 중복되고 피고들에 

의해 “적절한”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핫 뉴스” 원칙과 불공정한 경쟁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델리 고등법원(Deli High Court)의 단독판사(Valmiki Mehta)는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

다. 판사는 저작권법이 관습법인 신뢰 위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 위반 이외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별도의 주장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이사회에 항소했을 때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다시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송환했다. 이에, 다른 

단독판사(ML Mehta)는 새로운 주장을 듣고 불공정 경쟁, 부당 이득의 불법 행위로 제3자가 실시간

으로 점수를 전달하는 것을 제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지지했다.

판사는 이 경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Star India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BCCI에 엄청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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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시간 “점수”에 대한 정보를 준재산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전송되는 점수 및 기타 정보의 “동시성”에 있기 때문에 판사는 제3자에게 15분

의 시간 지연 후에 점수의 사용을 허용했다.

관련 부분에서 법원은 미국의 NBA 사건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점수, 경고 및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주최자의 기술, 노동력 및 비용을 지출한 결과이

며, 따라서 주최자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점수 업데이트 및 경고를 SMS를 통해 전송하면 주최자 비

즈니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된다. 경기 중계방송에서 사실과 정보를 빼내고 같은 것을 파는 피

고의 행위는 피고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애쓰는 것일 뿐이다.”

법원은 유명한 INS 사건에서 진전된 “핫 뉴스 원칙”에 크게 의지했고, 이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가 고소인의 기술과 조직, 돈으로 획득한 자료를 가져다가 자신의 것으로 전용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파묻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불공정 경쟁의 

악순환의 이면에는 공정하게 값을 지불한 사람이 그 재산을 유익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시사점

경기의 실시간 중계권도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는 하나의 준재산권으로 본 사례로 중계권 계약의 당

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 비유사 상품에 상표 사용

(Tata Sons Ltd VS. A K Chaudhary and Anr. )

(No.842/2002)

사건 요약

상표 ‘TATA’의 소유자인 원고는 그의 웹사이트 상에서 로고 ‘TATA World’를 포함하는 도형화된 

작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식칼 또는 유사한 물품을 팔던 피고가 원고의 상표 TATA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구적

인 침해 금지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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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상표 희석화 행위와 부정 경쟁이 논의되었는데 그 중 하나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관

련이 있는 것처럼 사기통용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사기통용행위가 되려면 피고가 마치 원고의 상품인 것처럼 수요자가 오인 할 수 있도록 디

자인되거나 계산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상품이 비유사하지만 원고의 상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을 마치 

원고의 것과 연관 있는 것처럼 사기통용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가 비유사 상품에 상기 저명한 상표 ‘TATA’를 채택한 것은 부정한 행위라 보았고 원고

가 부정경쟁 행위에서 그의 입증책임을 완수하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침해 금지 명령을 승인

하였다.

시사점

상표의 희석화 이론을 재정립한 판례로서 비록 원고의 등록 상표권의 지정 상품들과 피고의 사용 

상품이 비유사하여 상표권의 침해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피고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인도에서 

매우 저명한 원고의 상표의 식별력이 희석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실시 상표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임을 인정한 사건이다.

마 비소송 사례

세관도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이 가능하고 침해 이유를 양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함

사건 요약

The Telefonaktiebolaget LM Ericcson Torshamnsgatan(이하 신청자)는 휴대폰 G'Five 브랜

드의 특정 모델과 관련한 등록 특허권자(No. 203036, 203034, 203686, 213723)이며 독점적 권리

를 주장하였다. 신청자는 세관에 그의 5개 특허를 등록 시켰다. 5개의 특허가 세관에 등록된 후 특허

권자인 신청자는 관세청장에게 특허권의 침해를 하는 물건들의 수입 중지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신청

자는 또한 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G'Five 의 18개 모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신청자는 상기 모델에 관하여 통신 분야 전문가의 진술서에 의해 진실로 증명된 테스트 결과를 제

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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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30일 관세부청장은 M/s Kingtech Electronics Ltd가 신청자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보이는 1,900개의 휴대폰을 수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중지시켰음을 신청자에게 알렸다.

관세부청장은 M/s Kingtech Electronic Ltd에 배송 중인 휴대폰들이 신청자의 특허권을 침해하

고 있는 것으로 보여 통관 중지를 시켰음을 알렸다.

세관의 명령은 델리 고등법원에 이의 신청되었고 델리 고등법원의 단독판사는 관세부청장이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세관의 명령을 취소시켰다. 그러나 법원의 다른 두 판사는 

상기 단독판사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세관에 관세부청장으로 하여금 어떤 근거로 물건

들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떠올렸는지 밝히도록 명령했다.

시사점

규정상 관세청장에게도 세관을 통과하는 물건이 등록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양 당사자에게 (특히 피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한 

사례로서 침해 사건이 반드시 법원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매우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이 스스로 판단 하에 이를 압류, 압수할 수 있음을 정립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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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art 인도 대리인 정보

1) D. P. AHUJA & CO.

INFORMATION

사무소명 D. P. AHUJA & CO.

E-mail info@dpahuja.com

전화 +91-33-4017 7100

Web http://www.dpahuja.com/

직원

Attorney 32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240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APPLE INC., Adobe Systems Inc,  Cisco Systems Inc., NTT DoCoMo, 

AtLAS COPCO, BASF AG, CADBURY ADAMS USA LLC., GLAXO 

GROUP LIMITED, Siemens Enterprise communications, RICOH 

COMPANY LtD., Panasonic Corp, SANOFI-AVENTIS, Novartis, LG 

ELECTRONICS INC., MOTOROLA INC, Motorola Mobility, Inc., 

Medtronic,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Johnson Electric,  Intuit, Inc., Polycom, Inc.,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itrix, Inc., Harvard University,  

JFE Steel, Dolby Laboratories, Kraft, Inc.

주요 서비스 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선행기술 조사, Freedom-to-operate조사, 유효성 조사, 침해 조사

⦁ 소송, 약정서 작성 등

⦁ 출원부터 1차OA까지 소요시간: 특허: 3~4년; 상표: 약 12개월; 디자인: 2~3

개월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시간: 특허: 5~6년; 상표: 2~3년; 디자인: 12~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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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n & Krishme

INFORMATION

사무소명 Kan & Krishme

E-mail knk@kankrishme.com

전화 91-11-47426666,

Web www.kankrishme.com

직원

Attorney 41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70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LG Electronics, LG Chemicals, POSCO

주요 서비스 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 저작권, 지리적 표시

⦁ 소송 상담, 전략 및 관리

⦁ 특허, 상표 검색 및 갱신

⦁ 미디어, 광고 관련법 업무

⦁ 출원부터 1차OA까지 소요시간: 특허: 3~4년; 상표: 약 12개월; 디자인: 2~3

개월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시간: 특허: 5~6년; 상표: 2~3년; 디자인: 12~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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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haitan & Co

INFORMATION

사무소명  Khaitan & Co

E-mail mumbai@khaitanco.com

전화 +91-22-6636 5000

Web www.khaitanco.com

직원

Attorney 24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1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Novartis AG, Reliance Industries Limited, Diesel SpA, Tata Group, 

Godrej Group, Mahindra & Mahindra Ltd, Astex Therapeutics Ltd, 4 SC 

AG, Mashinenfabrik Rieter AG, Lupin Ltd, Hindustan Unilever Ltd, 

Piramal Group, Sopariwala Exports and Sopairwala Exports Pvt Ltd, 

Raymond Ltd

주요 서비스 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반도체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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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 & S Partners

INFORMATION

사무소명 K & S Partners

E-mail gurgaon@knspartners.com

전화 +91 (124) 4708 700

Web www.knspartners.com

직원

Attorney 53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40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Qualcomm, Ericssion,  Astrazeneca, Akzo Nobel, Eli Lilly, Pfizer, Daiichi 

Sankyo, Saint Gobain

주요 서비스 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 소송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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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mfry & Sagar

INFORMATION

사무소명 Remfry & Sagar

E-mail remfry-sagar@remfry.com

전화 +91-124-280 6100

Web www.remfry.com

직원

Attorney 79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7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CCOR, Alcatel Lucent, American Express, Ashland Inc., Asia Pacific 

Breweries Ltd., Audi, Baker Hughes Inc., Bayer, Biofarma, Boehringer 

Ingelheim GmbH, Bristol-Myers Squibb Company, BP, Carrefour S.A., 

Davidoff, Daicel Chemical Industries, DaimlerChrysler AG, 

Exxon-Mobil,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Fujifilm, General Mills, Hersheys, Johnson & Johnson, Kraft Foods, 

MasterCard, Monsanto, Motorola, Nippon Steel, Nissan Chemical, 

Otsuka Pharma, Panasonic, Procter & Gamble, Qualcomm, Red Bull 

AG,  Rich Products Corporation, Rohm & Hass, Rolex S.A., Sanofi, 

Sony Coporation, The Dow Chemical Company, Yamaha

주요 서비스 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 지리적 표시, 도메인 네임

⦁ 출원 및 관리, 거절 대응,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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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RISHNA & SAURASTRI ASSOCIATES

INFORMATION

사무소명 KRISHNA & SAURASTRI ASSOCIATES

E-mail patdocket@krishnaandsaurastri.com

전화 +91-22-2200 6322

Web www.krishnaandsaurastri.com

직원

Attorney 38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3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

주요 서비스 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도메인 네임

⦁ 기술이전

⦁ 라이센싱

⦁ 소송 

⦁ 프랜차이즈 

⦁ 중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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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 K DEWAN & CO.

INFORMATION

사무소명 R K DEWAN & CO.

E-mail rkd@rkdewan.com 

전화 +91-22-2266 1662

Web www.rkdewan.com

직원

Attorney 57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15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

주요 서비스 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선행기술 조사, Freedom-to-operate조사, 유효성 조사

⦁ 등록 관리

⦁ 약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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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aikrishna & Associates

INFORMATION

사무소명 Saikrishna & Associates

E-mail info@saikrishnaassociates.com

전화 + 91-120-463 3900

Web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Directory/Saikrishna-Associates/

Noida

직원

Attorney 8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10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Star India Pvt. Limited, News Corp, The Walt Disney Co., ITC Limited, 

Genpact, Religare Enterprises Ltd., Pfizer, Wyeth,  Under Armour, 

Luxor Writing Instruments Ltd., FlipKart,  9X Media Pvt. Ltd., Reliance 

Life Insurance Company, Chleon, Aviva Life Insurance, eBay Inc, 

Amore Pacific Corporation Korea, Avaya Inc., Korean Tobacco 

Corporation, Olympic Council of Asia, Rosbys, Bombay Dyeing, TenXc 

Wireless Inc., Kodak Inc., QC Caliber, Celgene Corporation, Wartsila 

Corporation, Irdeto Canada Corporation, Crystal Crop Protection Pvt. 

Ltd., Adichunchanagiri Biotechnology & Cancer Research Institute, 

Lifetech Scientific (Shenzhen) Co., Ltd., Acme Tele Power Ltd., Mylan 

Laboratories Ltd. , Flipkart, Convion Oy, mVentus Solutions Pvt. Ltd., 

Zavenir Daubert, Pragati Packaging, Manipal Enterprises Private 

Limited, Action Construction Equipment Limited, Azure Powers, 

Genepact

주요 서비스 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선행기술 조사, Freedom-to-operate조사, 유효성 조사

⦁ 등록 관리

⦁ 약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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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S. Davar & Co.

INFORMATION

사무소명 L.S. Davar & Co.

E-mail davar@cal2.vsnl.net.in

전화 + 91-33-2363 3251

Web http://lsdavar.com/

직원

Attorney 31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20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

주요 서비스 분야

⦁ 지식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라이선스 약정서 및 양도증 초안 작성

⦁ 지식재산권 소송 문제에 대한 조언

⦁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소송 처리

⦁ 기술 노하우 이전 및 등록

⦁ 합병

⦁ 출원부터 1차OA까지 소요시간: 특허: 2년; 상표: 12개월; 디자인: 6개월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시간: 특허: 4~5년; 상표: 2~2.5년; 디자인: 9~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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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vnTree IP Services

INFORMATION

사무소명 InvnTree IP Services

E-mail contact@invntree.com

전화 +91-80-25727164

Web http://www.invntree.com

직원

Attorney 22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매년 40 여건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

주요 서비스 분야

⦁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업무

⦁ 라이센싱  

⦁ Joint Venture



372ⅠINDIA

11) Obhan & Associates

INFORMATION

사무소명 Obhan & Associates

E-mail email@obhans.com

전화 + 91-11-2955 4178

Web http://www.obhanandassociates.com

직원

Attorney 5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2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TATA Group of Companies, Aditya Birla Group of Companies, 

Caterpillar Inc., Mitsubishi Heavy Industries, Steer Engineering Pvt. 

Ltd.

주요 서비스 분야

⦁ 지식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지리적표시

⦁ 집적회로

⦁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소송 처리

⦁ M & A

⦁ 출원부터 1차OA까지 소요시간: 특허: 2~3년; 상표: 8~12개월; 디자인: 3~4

개월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시간: 특허: 3~4년; 상표: 2~2.5년; 디자인: 8~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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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ex Orbis

INFORMATION

사무소명 Lex Orbis

E-mail mail@lexorbis.com

전화 +91-11-2371 6565

Web www.lexorbis.com

직원

Attorney 34명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2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

주요 서비스 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지리적 표시, 도메인 네임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 라이센싱

⦁ 소송 등

⦁ 출원부터 1차OA까지 소요시간: 특허: 3~4년; 상표: 약 6개월; 디자인: 약 3개

월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시간: 특허: 4~5년; 상표: 2~3년; 디자인: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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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akshimikumaran & Sridharan

INFORMATION

사무소명  Lakshimikumaran & Sridharan

E-mail lsdel@lakshmisri.com

전화 + 91-11-2619 2243

Web http://www.lakshmisri.com/

직원

Attorney -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매년 2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

주요 서비스 분야

특허의 출원, 이의 신청, 등록 및 관리(화학, 바이오, IT, 컴퓨터, 전기, 통신, 전력, 

자동차, 기계　등) 상표, 디자인 등 다른 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분쟁 

대리,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

⦁ 출원부터 1차OA까지 소요시간: 특허: 3~4년; 상표: 10~12개월; 디자인: 2~3

개월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시간: 특허: 4~5년; 상표: 2~3년; 디자인: 6~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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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hadha & Chadha

INFORMATION

사무소명  Chadha & Chadha

E-mail info@ipattorneys.com

전화 +91-11-4151 3030

Web http://www.candcip.in

직원

Attorney -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매년 60 여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LG Hausys, Ltd., HYUNDAI HYSCO 및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고객들을 클라

이언트로 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분야

⦁ 출원부터 1차OA까지 소요시간: 특허: 2~3년; 상표: 8~10개월; 디자인: 3~4

개월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시간: 특허: 3~4년; 상표: 1.5~2년; 디자인: 10~12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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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 Majumdar & Co

INFORMATION

사무소명 S Majumdar & Co

E-mail ssrana@ssrana.com

전화 +91-11-4012 3004

Web http://www.majumdarip.com

직원

Attorney 22명 이상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매년 40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제약/ 생명공학/ 화학/ 엔지니어링/ 전자, 소프트웨어

주요 서비스 분야

⦁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업무

⦁ 라이센싱  

⦁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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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inghania & Partners

INFORMATION

사무소명 Singhania & Partners

E-mail delhi@singhania.in

전화 +91 (11) 4747 1414

Web https://singhania.in

직원

Attorney 22명 이상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매년 40건 이상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LG 전자, ARRI, IEEE, EBQUICKSTART, FEDDERS, BOUNCE,INC, 

RAYTHEON, BRAVURA, ABS.

주요 서비스 분야

⦁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업무

⦁ 라이센싱  

⦁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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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Dua Associates

INFORMATION

사무소명 Dua Associates

E-mail info@duaassociates.com 

전화 +91 11 2371 4408

Web http://www.duaassociates.com/page1.htm

직원

Attorney 300명 이상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연간 10여건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

주요 서비스 분야

⦁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업무

⦁ 라이센싱  

⦁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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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ZeusIP Advocates LLP

INFORMATION

사무소명 ZeusIP Advocates LLP

E-mail nvarma@zeusip.com

전화 +91-11-4137 0000

Web http://www.zeusip.com

직원

Attorney 25명 이상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

주요 서비스 분야

⦁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업무

⦁ 라이센싱  

⦁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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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INFORMATION

사무소명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E-mail  j.abhay@AMSShardul.com

전화 +91 11 4159 0700,

Web https://www.amsshardul.com

직원

Attorney 520명 이상

한국어 가능한 직원 보유 여부 : 【□ Yes /  ■ No】

한국 클라이언트 : 【■Yes / □No】

한국사건 수 -

 주요 업무분야

주요 산업 분야
CJ 주식회사, 삼성물산, LG생명과학, 대웅제약 등 국내기업과 지식재산업무를 수

행함

주요 서비스 분야

⦁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업무

⦁ 라이센싱  

⦁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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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원문 번역문

2.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1)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Appellate Board” means the Appellate Board 

referred to in section 116; 

(ab) “assignee” includes an assignee of the 

assignee and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 deceased 

assignee and references to the assignee of any 

person include references to the assigne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assignee of that person; 

(aba) “Budapest Treaty” means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done at Budapest on 28th day 

of April, 1977, as amended and modified from 

time to time; 

(ac)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at the invention is 

capable of being made or used in an industry;

(b) “Controller” means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referred to in 

section 73;

(c) “convention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made by virtue of section 135;

(d) “convention country” means a country or a 

country which is member of a group of countries 

or a union of countries or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referred to as a convention country 

in section 133;

(e) “district court” has the meaning assigned to 

that expression by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5 of 1908);

(f) “exclusive licence” means a licence from a 

patentee which confers on the licensee, on the 

제2조 정의 및 해석

(1) 본법에 대해서는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a) “심판부”라 함은 제 116 조에서 말하는 심판부를 말

한다.

(ab) “양수인”은 양수인의 양수인 및 고인이 된 양수인의 

법정 대리인을 포함, 몇몇의 양수인은 당해 법정 대리인

의 양수인 또는 그 사람의 양수인을 포함한다.

(aba) “부다페스트 조약」은 1977년 4월 28일 부다페스

트에서 만들어 수시로 개정되고, 수정된 특허 절차상 미

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을 말한

다.

(ac) 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 가능한”은 발명이 산업에

서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b) “장관”이라 함은 제73조에서 말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의 장관을 말한다.

(c) “조약 출원”이라 함은 제135조에 따라 출원된 특허 

출원을 말한다.

(d) “조약국”이라 함은 제133조에서 협약 국이라는 국가 

또는 국가군, 국가 연합 또는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인 국

가를 말한다.

(e) “법원”은 1908년 민사 소송법(1908 년 법률 No.5)

에 의해 그 명칭에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f) “배타적 라이선스”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해서 

또는 실시권자 및 그 사람으로부터 수권된 사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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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e and persons authorised by him,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 persons (including the patentee), any 

right in respect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exclusive licensee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g) Omitted by the Patents (Amendment) Act, 

2005

(h) “Government undertaking” means any industrial 

undertaking carried on.

 (i) by a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or

 (ii) by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a Central, Provincial 

or State Act, which is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r

 (iii) by a Government company as defined in 

section 617 of the Companies Act, 1956 (1 of 

1956), or

(iv) by an institution wholly or substantial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i) “High Court”, in relation to a State or Union 

territory, means the High Court having territorial 

jurisdiction in that State or Union territory, as the 

case may be; 

(ia) “international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for patent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j) “invention” means a new product or process 

involving an inventive step and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ja) “inventive step” means a feature of an invention 

that involves technical advance as compared to 

the existing knowledge or having economic 

significance or both and that makes the invention 

not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k) “legal representative” means a person who in 

law represents the estate of a deceased person; 

(l) “new invention” means any invention or 

technology which has not been anticipated by 

publication in any document or used in the 

country or elsewhere in the world before the 

date of filing of patent application with complete 

다른 모든 사람(특허권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특허 

발명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말하며, 배타적 

실시권자란 이 취지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

(g) [삭제]

(h) “공기업”이라 함은

(i) 정부의 각 부처에 의해

(ii) 국법, 지역법, 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하여

(iii) 1956년 회사법(1956년 법률 No.1) 제617조에 규

정된 국유 회사에 의해, 또는

(iv) 정부가 재정적으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원하는 기

관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 기업체를 말한다.

(i) 주 또는 직할지에 관해서 “고등 법원”이라 함은 그 국

가 또는 직할지를 지역 관할하는 고등 법원을 말한다.

(ia) “국제 출원”이란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출원된 특허 

출원을 말한다

(j) “발명”이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신규

의 제품 또는 방법을 말한다.

(ja) “진보성”이란 현존의 지식과 비교해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경제적 의의를 가지거나 또는 둘 다를 가지는 

발명의 특징이고, 그 발명이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하지 

않게 하는 발명의 특징을 말한다.

(k) “법정 대리인”이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권을 법

률상 대표하는자를 말한다.

(l) “신규한 발명”이란 완전한 명세서에 의한 특허 출원일 

전에 어떠한 서류의 공개에 의해 예측되지 않았거나 인도 

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어 사용되지 않은, 즉 주제가 

공용의 범위에 있지 않거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어떠한 발명 또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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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i.e., the subject matter has not 

fallen in public domain or that it does not form 

part of the state of the art; 

(la) “Opposition Board” means an Opposition Board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3) of section 25; 

(m) “patent” means a patent for any invention 

granted under this Act; 

(n) “patent agent” means a person for the time 

being registered under this Act as a patent agent; 

(o) “patented article” and “patented process” means 

respectively an article or process in respect of 

which a patent is in force; 

(oa) “Patent Cooperation Treaty” means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done at Washington on the 

19th day of June, 1970 as amended and modified 

from time to time; 

(p) “patentee” means the person for the time 

being entered on the register as the grantee or 

proprietor of the patent; 

(q) “patent of addition” means a patent gran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54; 

(r) “patent office” means the patent office referred 

to in section 74; 

(s) “person” includes the Government; 

(t) “person interested” includes a person engaged 

in, or in promoting, research in the same field as 

that to which the invention relates; 

(ta) “pharmaceutical substance” means any new 

entity involving one or more inventive steps; 

(u) “prescribed” means,

(A) in relation to proceedings before a High Court, 

prescribed by rules made by the High Court; 

(B) in relation to proceedings before the Appellate 

Board, prescribed by rules made by the Appellate 

Board; and 

(C)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rules made 

under this Act; 

(la) “이의부”라 함은 제25조(3)에 따라 편성된 이의부을 

말한다.

(m) “특허”라 함은 이 법에 따라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특허를 말한다.

(n) “특허 대리인”이라 함은 법에 따라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자를 말한다.

(o) “특허 물품” 및 “특허 방법”은 각각 실제로 유효한 특

허의 대상이되는 물품 또는 방법을 말한다.

(oa) “특허 협력 조약”은 1970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만들어 수시로 개정되고, 수정된 특허 협력 조약을 말한

다.

(p) “특허권자”란 특허권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실

제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q) “추가 특허”라 함은 제54조에 따라 부여된 특허를 말

한다.

(r) “특허부”란 제74조에 말하는 특허부를 말한다.

(s) “사람”이라 함은 정부를 포함한다.

(t)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발명의 분야와 동일한 분

야의 연구에 종사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ta) “의약 물질”이라 함은 1 또는 2 이상의 진보성을 포

함한 어떠한 새로운 실재 물을 말한다.

(u) “규정됨”이라 함은 다음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을 말

한다.

(A) 고등 법원의 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고등 재판소가 제

정한 규칙

 

(B) 심판부의 절차에 관하여는 심판부가 제정한 규칙 및

(C) 기타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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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escribed manner” includes the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w) “priority date”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by section 11; 

(x) “register” means the register of patents referred 

to in section 67; 

(y) “true and first inventor” does not include 

either the first importer of an invention into India,

2)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ny reference

(a) to the Controller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any officer discharging the 

functions of the Controller in pursuance of 

section 73

(b) to the patent office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any branch office of the 

patent office.

(v) “규정된 방법”이라 함은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를 포

함한다.

(w) “우선일”이라 함은 제11조에 따라 할당된 의미를 가

진다.

(x) “등록기관”이라 함은 제67조에서 말하는 특허 등록

부를 말한다.

(y) “진정하며 최초의 발명자”는 인도에 발명을 처음 수

입한자 또는 인도 국외에서 발명을 먼저 전달받은 자의 

어느 쪽도 포함하지 않는다.

(2)이 법에서는 문맥 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

하고

(a) “장관”이라는 표현에는 제73조에 따라 장관의 직무

를 이행하는 간부 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b) “특허부”이라고 할 때는 특허부의 각 지부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3조

원문 번역문

3. What are not inventions

The following are not invention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a) an invention which is frivolous or which claims 

anything obviously contrary to well established 

natural laws;

(b) an invention the primary or intended use or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could be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or which 

causes serious prejudice to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the environment;

(c)    the mere discovery of a scientific principle or the 

formulation of an abstract theory or discovery of 

any living thing or non-living substance occurring 

in nature;

(d) the mere discovery of a new form of a known 

제3조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사소한 발명 또는 확립된 자연법칙에 반하는 청구항

(발명)

(b)개인적 또는 의도된 실시에 있어서 공서 양속에 반하

고 공공질서를 해하게 하는 발명

(c)단순 발견 또는 과학적 원리나 추상적 이론

(d)기존의 물질의 알려진 효능이 향상 되지 않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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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which does not result in the enhancement 

of the known efficacy of that substance or the mere 

discovery of any new property or new use for a 

known substance or of the mere use of a known 

process, machine or apparatus unless such 

known process results in a new product or 

employs at least one new reactant.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salts, esters, ethers, polymorphs, metabolites, 

pure form, particle size, isomers, mixtures of 

isomers, complexes, combinations and other 

derivatives of known substance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same substance, unless they differ 

significantly in properties with regard to efficacy;

(e) a substance obtained by a mere admixture 

resulting only in the aggreg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components thereof or a process for 

producing such substance;

(f)  the mere arrangement or re-arrangement or 

duplication of known devices each functioning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in a known way;

(g) (omitted)

(h)  a method of agriculture or horticulture;

(i) any process for the medicinal, surgical, curative, 

prophylactic diagnostic, therapeutic or other 

treatment of human beings or any process for a 

similar treatment of animals to render them free 

of disease or to increase their economic value or 

that of their products.

(j) plants and animals in whole or any part thereof 

other than micro­organisms but including seeds, 

varieties and specie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production or propagation of plants 

and animals;

(k)   a mathematical or business method or a computer 

programme per se or algorithms;

(l)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or any 

other aesthetic creation whatsoever includ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television productions;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지 않는 단순한 용도의 단순한 발견

(e)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혼합에 있어서 단순한 집합

에 지나지 않는 물질

(f)물질에 대한 단순한 배치, 재배치 또는 복제로서 이것

을 구성하는 각 장치가 기존의 방법에 따라 서로 독립해 

기능하는 것

(g) [삭제]

(h) 농업 또는 원예에 대한 방법

(i) 인간의 의약, 외과, 치료, 예방, 진단, 치료 또는 기타 

치료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거나 경제적 가치를 높이

거나 제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물의 유사한 치료를 

위한 모든 과정

(j) 품종 및 종을 포함하여 미생물 이외의 전체 또는 일부

의 식물 및 동물과 식물 및 동물의 생산 또는 증식을위한 

생물학적 과정

(k) 수학적 혹은 영업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

(l) 문학 작품, 드라마틱, 뮤지컬 또는 예술 작품 또는 영

화 작품과 텔레비전 작품을 포함한 기타 미학적 창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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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mere scheme or rule or method of 

performing mental act or method of playing game;

(n)  a presentation of information;

(o)  topography of integrated circuits;

(p) an invention which in effect, is traditional 

knowledge or which is an aggregation or duplication 

of known properties of traditionally known 

component or components.

(m) 정신적 행위를 이루기 위한 단순한 계획 또는 규칙이

나 방법 또는 게임하는 방법

(n) 정보의 제공

(o) 집적 회로의 회로 배치

(p) 사실상 전통적 지식이거나 전통적으로 알려진 구성 

요소의 알려진 특성의 집합 또는 복제인 발명

제4조

원문 번역문

4. Inventions relating to atomic energy not patentable

No patent shall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nvention relating to atomic energy falling within 

sub-section (1) of section 20 of the Atomic 

Energy Act, 1962 (33 of 1962).

제4조 원자력에 관한 발명은 특허 되지 않음

1962년 원자력법(1962년 법률 제33호) 제20조(1)에 해

당하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일절 부여

하지 않는다.

제8조

원문 번역문

8. Information and undertaking regarding foreign 

applications

(1) Where an applicant for a patent under this Act 

is prosecuting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y 

other person an application for a patent in any 

country outside India in respect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vention, or where to his 

knowledge such an application is being prosecuted 

by some person through whom he claims or by 

some person deriving title from him, he shall file 

along with his application or subsequently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as the Controller may allow—
 (a) a statement setting out detailed particulars of 

such application; and 

 (b) an undertaking that, up to the date of grant 

of patent in India, he would keep the Controller 

informed in writing, from time to time, of 

제8조 외국 출원에 관한 정보 및 서약서

(1) 본법에 근거하는 특허 출원인이 인도 이외의 다른 나

라에 동일 혹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혹은 다른 여러 명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또

는 자신이 아는 한 해당 출원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혹

은 그 사람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인은 자기의 출원과 함

께 또는 그 후 장관이 허가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a)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b) 전호에 말하는 진술서의 제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로 한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발명과 관련되는 다른 출원(있는 경우)에 대해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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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particulars as required under clause (a) 

in respect of every other application relating to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vention, if any, filed 

in any country outside India subsequently to the 

filing of the statement referred to in the 

aforesaid clause, within the prescribed time.

(2) At any time after an application for patent is 

filed in India and till the grant of a patent or refusal 

to grant of a patent made thereon, the Controller 

may also require the applicant to furnish details, 

as may be prescribed, relating to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in a country outside India, and in 

that event the applicant shall furnish to the 

Controller information available to him within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에 있어서 특허 부여 일까지 전호에 근거해서 필요하게 

되는 상세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수시로 장관에게 계속 

통지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2) 인도에 특허 출원 후 특허 부여 또는 특허 부여가 거

절되기까지 언제라도 장관은 인도 이외의 나라에 있어서

의 출원의 처리에 관한 소정의 상세 사항을 제출하는 것

을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인은 자기

에게 입수 가능한 정보를 소정의 기간 내에 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9조

원문 번역문

9. Provisional and complete specifications

(1) Wher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not being a 

convention application or an application fil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designating India) is 

accompanied by a provisional specification, a 

complete specification shall be filed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and if the complete specification is not so filed, 

the application shall be deemed to be abandoned.

(2) Where two or more applications in the name of 

the same applicant are accompanied by provisional 

specifications in respect of inventions which are 

cognate or of which one is a modification of 

another and the Controller is of opinion that the 

whole of such inventions are such as to constitute 

a single invention and may properly be included in 

one patent, he may allow one complete 

specification to be filed in respect of all such 

provisional specifications.

제9조 가명세서 및 완전 명세서

(1) 특허 출원(조약 출원이 아니거나 인도를 지정하고 특

허 협력 조약에 근거해서 된 출원이 아닌 것)에 가명세서

를 첨부했을 때는 완전 명세서를 출원일부터 12월 이내

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제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동일 출원인의 명의로 2 이상의 출원에 가명세서가 

첨부되고 해당 발명이 동일하거나 하나의 발명이 다른 발

명을 변경한 것이고 해당 발명 전체가 단일 발명을 구성

하는 것이며 하나의 특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장관이 인

정할 때에는 장관은 해당 가명세서 모두에 대해 하나의 

완전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에 규정된 기간은 최초의 가명세서 제출일 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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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that the period of time specified under 

sub-section (1) shall be reckoned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earliest provisional specification.

(3) Wher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not being a 

convention application or an application fil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designating India) 

is accompanied by a specification purporting to be 

a complete specification, the Controller may, if 

the applicant so requests at any time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direct that such specification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s a 

provisional specification and proceed with the 

application accordingly.

(4) Where a complete specification has been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accompanied by a provisional specification or by a 

specification treated by virtue of a direction under 

sub-section (3) as a provisional specification, the 

Controller may, if the applicant so requests at any 

time before grant of patent, cancel the provisional 

specification and post-date the application to the 

date of filing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3) 특허 출원(조약 출원이 아니거나 인도를 지정하고 특

허 협력 조약에 근거해서 된 출원이 아닌 것)에 완전 명세

서라고 주장하는 명세서가 첨부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

일부터 12월 이내에 언제라도 출원인으로부터 그러한 취

지의 청구가 있을 때 장관은, 본법의 적용상, 해당 명세서

를 가명세서로서 취급해야 함을 지시하고 거기에 응해 해

당 출원을 처리할 수 있다.

(4) 가명세서 또는(3)에 근거하는 지시에 의해서 가명세

서로서 취급되는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 출원에 대해 완전 

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특허 부여 전에 언제라도 

출원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청구가 있을 때 장관은 해

당 가명세서를 취소하고 해당 출원일을 완전 명세서의 제

출일 까지 후일자로 할 수 있다.

제10조

원문 번역문

10. Contents of specifications

(1) Every specification, whether provisional or 

complete, shall describe the invention and shall 

begin with a title sufficiently indicating the 

subject-matter to which the invention relates.

(2) Subject to any rules that may be made in this 

behalf under this Act, drawings may, and shall, if 

the Controller so requires, be supplied for the 

purposes of any specification, whether complete 

or provisional; and any drawings so supplied 

shall, unless the Controller otherwise directs be 

제10조 명세서의 내용

(1) 가명세서인가 또는 완전 명세서인가를 불문하고, 각 

명세서는 발명을 기재하고 발명과 관련되는 주제를 충분

히 표시하는 명칭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본법에 근거하고 본 건에 대해 제정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명세서인가 또는 완전 명세서인가를 불

문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명세서의 이해를 

위해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이 제출된 어떤 

도면도 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취지에 따라서 본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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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med to form part of the specification, and 

references in this Act to a specification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3) If, in any particular case, the Controller 

considers that an application should be further 

supplemented by a model or sample of anything 

illustrating the invention or alleged to constitute 

an invention, such model or sample as he may 

require shall be furnished before the application 

is found in order for grant of a patent, but such 

model or sample shall not be deemed to form 

part of the specification.

(4)Every complete specification shall— 
(a) fully and particularly describe the invention 

and its operation or use and the method by 

which it is to be performed; 

(b) disclose the best method of performing the 

invention which is known to the applicant and for 

which he is entitled to claim protection; and

(c) end with a claim or claims defining the scope 

of the invention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d) be accompanied by an abstract to provide 

technical information on the invention:

Provided that—
(i)   the   Controller   may  amend   the   abstract   for  

 providing  better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and

(ii)   if the applicant mentions a biological material 

in the specification which may not be described 

in such a way as to satisfy clauses (a) and (b), 

and if such material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the application shall be completed by depositing 

the material to an 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y under the Budapest Treaty and by 

fulfilling the following conditions, namely:— 
(A) the deposit of the material shall be made not 

later than the date of filing the patent application 

in India and a reference thereof shall be made in 

the specification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B) all the availabl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서의 명세서에 언급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어떤 특정의 사건에 대하여, 발명을 설명하는 것 혹은 

발명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것의 모형 또는 견본에 의해

서 더욱 출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장관이 생각할 때에는 

장관이 요구하는 모형 또는 견본을 출원이 특허 부여 상

태에 있다고 판단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모

형 또는 견본은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

지 않는다.

(4) 각 완전 명세서에 대해서는,

(a) 발명 그 자체, 그 작용 또는 용도와 그 실시의 방법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b) 출원인이 알고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시하며, 

(c)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1 또는 2 이

상의 클레임으로 완결하고, 그리고

(d) 발명에 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요약을 첨부해야 

한다.

단,

(i) 장관은 더 나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약

을 보정할 수 있으며

(ii) 출원인이 (a) 및 (b)를 만족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물학적 소재를 명세서에 기재하고, 또한 당해 재

료가 공중에 있어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출원은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국제 기탁 기관에 해당 자료를 

기탁함으로써 또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구비된 것으

로 한다. 즉

(A) 해당 재료의 기탁을 인도에서 특허 출원일 이전에 하

여야하며 그것에 대해 언급을 소정의 기간 내에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B) 해당 자료를 정확하게 식별 또는 표시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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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for it to be correctly identified or indicated 

are included in the specification including the 

name, address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 and the 

date and number of the deposit of the material at 

the institution;

(C) access to the material is available in the 

depository institution only after the date of the 

application of patent in India or if a priority is 

claimed after the date of the priority; 

(D) disclose the source and geographical origin of 

the biological material in the specification, when 

used in an invention. 

(4A) In case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India, the title, description, drawings, abstract and 

claims filed with the application shall be taken as the 

complete specif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5) The claim or claims of a complete specification 

shall relate to a single invention, or to a group of 

inventions linked so as to form a single inventive 

concept, shall be clear and succinct and shall be 

fairly based on the matter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6) A declaration as to the inventorship of the 

invention shall, in such cases as may be 

prescribed, be furnished in the prescribed form 

with the complete specification or within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after the filing of 

that specification.

(7) Subject to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a complete specification filed after a 

provisional specification may include claims in 

respect of developments of, or additions to, the 

invention which was described in the provisional 

specification, being developments or additions in 

respect of which the applicant would be entitled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6 to make a 

separate application for a patent.

모든 사용 가능한 특성이 명세서에 포함되며 기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및 해당 기관에 해당 자료 기탁 날짜 및 번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C) 해당 재료를 분양받는 것이 인도의 특허 출원일 후 또

는 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일 이후에만 기탁 기관에서 

가능하다.

(D) 발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생물학적 재료

의 출처 및 지리적 원산지를 공개한다.

(4A) 인도를 지정하는 국제 출원의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명칭, 설명, 도면, 요약 및 청구항은 법의 적용에 

완전 명세서로 해석한다.

(5) 완전 명세서의 1 또는 2 이상의 청구항은 하나의 발

명 또는 단일 발명 개념을 구성하도록 연결된 여러 발명

에 따른 것으로, 명확하고 간결하며, 또한 명세서에 개시

된 사항을 적절하며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6) 당해 발명자임에 관한 선언서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

우 전체 명세서의 제출과 함께 또는 해당 명세서의 제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7) 본 조의 상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임시 명세서 

후에 제출된 완전 명세서에 대해서는 임시 명세서에 기재

된 발명의 개량 또는 추가에 대한 청구이며, 출원인이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특허 출원을 할 권리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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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 Publication of applications.—
(1) Save as otherwise provided, no application for 

patent shall ordinarily be open to the public for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2) The applicant may, in the prescribed manner, 

request the Controller to publish his application at 

any time before the expiry of the period 

prescribed under sub-section (1)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3), the Controller 

shall publish such application as soon as possible.

(3) Every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on the 

expiry of the period specified under sub-section 

(1), be published, except in cases where the 

application—
(a) in which secrecy direction is imposed under 

section 35; or

(b) has been abandoned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9; or

(c) has been withdrawn three months prior to the 

period specified under sub-section (1).

(4) In case a secrecy direction has been given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35, then it 

shall be published after the expiry of the period 

prescribed under sub-section (1) or when the 

secrecy direction has ceased to operate, whichever 

is later.

(5) The publication of every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include the particulars of the date of 

application, number of application,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identifying the application 

and an abstract.

(6) Upon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under this section—
(a) the depository institution shall make the 

biological material mentioned in the specific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b) the patent office may, on payment of such 

fee as may be prescribed, make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if any, of such application available 

제11A조 출원의 공개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출원은 

소정의 기간 중에는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출원인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1)에 근거하는 소정의 

기간의 만료 전에 언제라도 자신의 출원을 공개하도록 장

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3)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

으로 장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출원을 공개해야 

한다.

(3) 각 특허 출원은 (1)규정의 기간 만료 시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a) 당해 출원에 대하여 비밀 유지의 지시가 제35조에 따

라 발생된 경우

(b) 당해 출원이 제9조(1)에 따라 포기된 경우 또는

(c) (1)에 근거 규정 기간 3월 전에 취하된 경우

(4) 비밀 유지의 지시가 출원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라 발

생된 경우 당해 출원은 (1)규정의 기간 만료 후 또는 해당 

비밀 유지의 지시가 만료된 때   중 후에 공개해야 한다.

(5) 본조에 근거하는 각 출원의 공개는 당해 출원을 특정

하는 출원일, 출원 번호,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와 명세서 

및 요약을 포함한다.

(6) 본조에 근거하는 특허 출원의 공개 시에는

(a) 기탁 기관은 명세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소재를 공중

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b) 특허청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해당 출원의 명

세서 및 도면(있는 경우)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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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ublic.

(7) On and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and until the date of grant 

of a patent in respect of such application, the 

applicant shall have the like privileges and rights 

as if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d been granted 

on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Provided that the applicant shall not be entitled 

to institute any proceedings for infringement 

until the patent has been granted:

Provided further that the rights of a patentee in 

respect of applications made under sub-section 

(2) of section 5 before the 1st day of January, 

2005 shall accrue from the date of grant of the 

patent: Provided also that after a patent is 

granted in respect of applications made under 

sub-section (2) of section 5, the patent-holder 

shall only be entitled to receive reasonable 

royalty from such enterprises which have made 

significant investment and were producing and 

marketing the concerned product prior to the 1st 

day of January, 2005 and which continue to 

manufacture the product covered by the patent 

on the date of grant of the patent and no 

infringement proceedings shall be instituted 

against such enterprises.

(7) 특허 출원의 공개일 이후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 부여

일 까지 출원인은 해당 발명의 특허 출원의 공개일에 부

여된 것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원인은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는 침해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한, 2005년 1월 1일 전에 제5조(2)에 따라 출원된 출원

에 관한 특허권자의 권리는 특허 부여일로부터 발생한다.

또한 제5조(2)에 따라 출원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

된 후 특허 소유자는 해당 특허에 의해 보호된 관계 제품

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며, 2005년 1월 1일 전에 대규

모 투자를 행하고, 특허 부여일에 해당 관계 제품을 지속

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서 적정한 로열티를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침해 소송을 일절 

제기할 수 없다.

제11B조

원문 번역문

11B. Request for examination.

(1) No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examined 

unless the applicant or any other interested 

person makes a request in the prescribed manner 

for such examination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2) (Omitted)

(3) In case of an application in respect of a claim 

for a patent filed under sub-section (2) of section 

5 before the 1st day of January, 2005 a request for 

제11B조 심사청구

(1) 어떤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

계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삭제］

(3) 2005년 1월 1일 전에 제5조(2)에 근거해 출원된 특

허의 클레임과 관련되는 출원의 경우는, 그 심사청구는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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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examination shall be made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by the 

applicant or any other interested person.

(4) In case the applicant or any other interested 

person does not make a request for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 a patent within the period as 

specified under sub-section (1) or sub-section 

(3), the application shall be treated as withdrawn 

by the applicant: 

Provided that—
 (i)   the applicant may, at any time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but before the grant of a patent, 

withdraw the application by making a request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ii)   in a case where secrecy direction has been 

issued under section 35, the request for examination 

may be mad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from the 

date of revocation of the secrecy direction.

의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1) 또는 (3)에 규정

된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의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출원은 출원인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서 취급된다.

다만,

(i) 출원인은 출원 후에 특허 부여 전에는 언제라도 자기

가 한 출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청구함으로써 

출원을 철회할 수 있고,

(ii) 비밀 유지의 지시가 제35조에 근거해 부과된 경우는, 

해당 비밀 유지의 지시가 취소의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원문 번역문

12. Examination of application

(1) When a request for examination has been 

mad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in 

the prescribed manner under sub-section (1) or 

sub-section (3) of section 11B, the application 

and specification and other documents related 

thereto shall be referred at the earliest by the 

Controller to an examiner for making a report to 

him in respect of the following matters, namely:

—
(a) whether the application and the specification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hereto ar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and 

of any rules made thereunder;

(b) whether there is any lawful ground of 

objection to the grant of the patent under this 

Act in pursuance of the application;

제12조 출원의 심사

(1) 제11B조 (1) 또는 (3)에 근거하는 소정의 방법에 의

해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을 때에는, 장관은 심

사관에게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출원서, 명세서 및 거기

에 관계되는 다른 서류들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a) 출원서, 명세서 및 거기에 관계되는 다른 서류들이 본

법 및 본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에 규정하는 요건에 적

합 하는지, 

(b) 해당 출원의 특허 부여를 거절하는 본법에 근거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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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result of investigations made under section 

13; and

(d) any other matter which may be prescribed.

(2) The examiner to whom the application and 

the specification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hereto are referred under sub-section (1) shall 

ordinarily make the report to the Controller within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c) 제13조에 근거해 행해진 조사의 결과, 및

(d) 그 외 소정의 사항.

(2) (1)에 근거하는 출원서, 명세서 및 거기에 관계되는 

다른 서류들을 맡게 된 심사관은 소정의 기간 내에 장관

에게 통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원문 번역문

13. Search for anticipation by previous publication 

and by prior claim.

(1) The examiner to whom an application for a 

patent is referred under section 12 shall make 

investigation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a) has been anticipated by publication before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nt's complete specification 

in any specification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made in India and dated on 

or after the 1st day of January, 1912;

 (b) is claimed in any claim of any other complete 

specification published on or after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nt's complete specification, 

being a specification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made in India and dated 

before or claiming the priority date earlier than 

that date.

(2) The examiner shall, in addition, make such 

investigation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has been 

anticipated by publication in India or elsewhere in 

any document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sub-section (1) before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nt's complete specification.

제13조 선행 공개 또는 선행 클레임에 의한 선 발명에 대

한 조사

(1) 제12조에 근거해 특허 출원을 맡게 된 심사관은 완전 

명세서의 어떤 클레임 중에 클레임 된 해당 발명이 다음

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

사를 해야 한다.

(a) 해당 출원인의 완전 명세서의 제출 전에 공개된, 인도

에 있어 행해진 특허 출원이며 1912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일을 가지는 어떠한 특허 출원 명세서에 의해서 예측

되는지,

(b) 해당 출원인의 완전 명세서의 제출일 후에 공개된 완

전 명세서에 청구된 인도에서 행해진 특허 출원으로 해당 

출원의 완전 명세서의 제출일 또는 그 이전의 우선일을 

주장하는 특허 출원된 청구 중에 청구되고 있는지.

(2) 또한, 출원인의 완전 명세서 제출일 이전에 심사관은 

완전 명세서에서 청구하는 발명이 인도 또는 (1)에 언급

된 것 이외의 문서에 의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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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 a complete specification is amend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before the grant 

of patent, the amended specification shall be 

examined and investigated in like manner as the 

original specification.

(4) Th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s required 

under section 12 and this section shall not be 

deemed in any way to warrant the validity of any 

patent, and no liability shall be incur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any officer thereof by reas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such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or any report or other proceedings 

consequent thereon.

(3) 완전 명세서가 특허 부여 전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정된 때에는 당해 보정 후의 명세서 내용은 원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심사하고 또한 조사해야 한다.

(4) 제12조 및 본조에 따라 요구되는 심사 및 조사 내용

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 정부나 그 임원은 그와 관련하여 또는 관련한 

조사 또는 조사로 인한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기타 절차

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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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Opposition to the patent

(1) Wher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has been 

published but a patent has not been granted, any 

person may, in writing, represent by way of 

opposition to the Controller against the grant of 

patent on the ground—
 (a) that the applicant for the patent or the person 

under or through whom he claims, wrongfully 

obtained the invention or any part thereof from 

him or from a person under or through whom he 

claims;

 (b)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has been 

published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
  (i)  in any specification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made in India on or after 

the 1st day of January, 1912; or

  (ii) in India or elsewhere, in any other document:

  Provided that the ground specified in 

sub-clause (ii) shall not be available where such 

publication does not constitute an anticipation of 

the invention by virtue of sub-section (2) or 

제25조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

(1) 특허 출원이 공개되었지만 특허가 부여되어 있지 않

은 경우는, 누구나 다음에 열거된 사유에 의해서 특허 부

여에 대한 이의를 장관에게 서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a) 특허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해당 발명 혹은 그 

일부를 이해 관계인 또는 그 전 권리자로부터 부정하게 

지득 한 것

(b) 완전 명세서 어떤 중에 청구되고 있는 발명이 해당 청

구의 우선일 전에

(i) 인도에서 1912년 1월 1일 이후에 행해진 특허 출원에 

대해 제출된 모든 명세서 또는

(ii) 인도 또는 기타 영역에서 어떤 다른 서류 중에 공개되

어 있고,

그러나 (ii)에 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공개가 제29

조(2) 또는 (3)에 의해 발명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

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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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ction (3) of section 29;

 (c)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is claimed in 

a claim of a complete specification published on 

or after priority date of the applicant's claim and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in 

India, being a claim of which the priority date is 

earlier than that of the applicant's claim;

 (d)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was publicly 

known or publicly used in India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at claim.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an 

invention relating to a process for which a patent 

is claime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ublicly 

known or publicly used in India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 if a product made by that 

process had already been imported into India 

before that date except where such importation 

has been for the purpose of reasonable trial or 

experiment only;

 (e)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is obvious 

and clearly does not involve any inventive step, 

having regard to the matter published as 

mentioned in clause (b) or having regard to what 

was used in India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nt's claim;

 (f) that the subject of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is not an inven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or is not patentable under 

this Act;

 (g) that the complete specification does not 

sufficiently and clearly describe the invention or 

the method by which it is to be performed;

 (h) that the applicant has failed to disclose to the 

Controller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ection 8 

or has furnished the information which in any 

material particular was false to his knowledge;

(c)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서 청구된 발명이 출원인의 

청구 우선일 이후에 발행되고 인도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 

출원된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 청구된 경우 우선일이 신

청인의 청구보다 빠르다는 주장

(d) 완전 명세서 어떤 청구항 중에 청구된 만큼의 발명이 

해당 청구항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또는 공개적으로 실시된 것

설명-본호의 적용상 특허가 청구된 방법과 관련된 발명

은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 이미 청구항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 수입된 때에는 당해 수입이 단지 적절한 시

험 혹은 실험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날짜 전에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또는 공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본다.

(e) 완전 명세서 어떤 청구항 중에 청구된만큼의 발명이 

(b)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개된 사항 또는 출원인의 청구

항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서 이루어진 실시를 감안하여, 

자명하고, 또한 명확하게 아무런 진보된 점을 포함하지 

않을 것

(f) 완전 명세서 어떤 청구항이  본법의 취지에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이 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g) 완전 명세서에 발명 또는 그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충

분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h) 출원인이 장관에 제8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공개

하지 않고 또는 어떤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자기가 허

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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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at in the case of a convention application, 

the application was not made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first application for 

protection for the invention made in a convention 

country by the applicant or a person from whom 

he derives title;

 (j) that  the  complete specification does not disclose  

or wrongly mentions the source or geographical 

origin of biological material used for the invention;

 (k)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is anticipated 

having regard to the knowledge, oral or otherwise, 

available within any local or indigenous community 

in India or elsewhere, 

but on no other ground, and the Controller shall, 

if requested by such person for being heard, hear 

him and dispose of such representation in such 

manner and within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2) At any time after the grant of patent but 

before the expiry of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grant of a patent, any 

person interested may give notice of opposition 

to the Controller in the prescribed manner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namely:—
 (a) that the patentee or the person under or 

through whom he claims, wrongfully obtained 

the invention or any part thereof from him or 

from a person under or through whom he claims;

(b)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has been 

published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
(i) in any specification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made in India on or after 

the 1st day of January, 1912; or

(ii) in India or elsewhere, in any other document :

Provided that the ground specified in sub-clause 

(ii) shall not be available where such publication 

does not constitute an anticipation of the 

(i) 조약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그 전에 소유권자

가 조약국에서 실시한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출원을 하지 않았을 것

(j) 완전 명세서가 해당 발명에 사용된 생물학적 재료의 

출처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또는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것

(k) 완전 명세서의 어떤 청구항 중에 청구된 만큼의 발명

이 인도 기타 지역 사회내에서 구두 또는 기타 인지를 불

문하고 사용 가능한 지식에 비추어 예상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외의 이유에 의한 이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취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그 사람을 청문하고 소정의 방법으로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진술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특허 부여 후 특허 공고의 날로부터 1년이 만료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어떠한 이해관계인도 다음에 열거된 이

유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 특허권자 또는 그 전 권리자가 해당 발명 혹은 그 일

부를 이해 관계인 또는 그 전 권리자로부터 부정하게 지

득한 것

(b)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 중에 청구되어 있는 만큼의 발

명이 해당 청구항의 우선일 전에

(i) 인도에서 1912년 1월 1일 이후에 행해진 특허 출원에 

대해 제출된 모든 명세서 또는

(ii) 인도 또는 기타 영역에서 어떤 다른 서류 중에 공개되

어 있고,

그러나 (ii)에 규정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공개가 제29

조(2) 또는 (3)에 의해 발명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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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on by virtue of sub-section (2) or 

sub-section (3) of section 29;

(c)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is claimed in a claim 

of a complete specification published on or after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 of the patentee and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in 

India, being a claim of which the priority date is 

earlier than that of the claim of the patentee;

(d)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was publicly 

known or publicly used in India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at claim.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an 

invention relating to a process for which a patent 

is grante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ublicly 

known or publicly used in India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 if a product made by that 

process had already been imported into India 

before that date except where such importation 

has been for the purpose of reasonable trial or 

experiment only;

 (e)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is obvious and 

clearly does not involve any inventive step, having 

regard to the matter published as mentioned in 

clause (b) or having regard to what was used in 

India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

 (f) that the subject of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is not an inven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or is not patentable under this Act;

 (g) that the complete specification does not 

sufficiently and clearly describe the invention or 

the method by which it is to be performed;

 (h) that the patentee has failed to disclose to the 

Controller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ection 8 

or has furnished the information which in any 

material particular was false to his knowledge;

 (i) that in the case of a patent granted on a 

용할 수 없다.

(c)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에서 주장된 발명은 특허권자에 

의해 주장되는 우선일 이후 공고된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

에서 주장되고 인도에서 출원되며 우선일이 특허권자의 

청구보다 빠르다는 주장 

(d) 완전 명세서 어떤 청구항 중에 청구된 만큼의 발명이 

해당 청구항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또는 공개적으로 실시된 것

설명 - 본호의 적용상 특허 부여된 발명은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 청구항의 우선일 전에 이미 인도에 수입된 

때에는 당해 수입이 단지 적절한 시험 혹은 실험 목적만

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청구항의 우선일 전

에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또는 공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본다.

(e) 완전 명세서의 어떤 청구항 중에 청구된 발명이 (b)에

서 말하는 것처럼 공개된 사항 또는 해당 청구항의 우선

일 전에 인도에서 이루어진 실시에 비추어 자명하고 명확

하게 아무런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을 것

(f) 완전 명세서 어떤 청구항이  본법의 취지에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이 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g) 완전 명세서에 발명 또는 그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충

분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h) 특허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

보를 공개하지 않고 또는 어떤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자기가 허위라고 인식하고있는 정보를 제공함

(i) 조약 출원에 의해 부여된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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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application, the application for patent 

was not made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first application for protection for the invention 

made in a convention country or in India by the 

patentee or a person from whom he derives title;

 (j) that the complete specification does not disclose 

or wrongly mentions the source and geographical 

origin of biological material used for the invention;

 (k) that the invention so far as claimed in any claim 

of the complete specification was anticipated 

having regard to the knowledge, oral or otherwise, 

available within any local or indigenous community 

in India or elsewhere, 

but on no other ground.

(3) (a) Where any such notice of opposition is 

duly given under sub-section (2), the Controller 

shall notify the patentee.

(b) On receipt of such notice of opposition, the 

Controller shall, by order in writing, constitute a 

Board to be known as the Opposition Board 

consisting of such officers as he may determine and 

refer such notice of opposition along with the 

documents to that Board for examination and 

submission of its recommendations to the Controller.

 (c) Every Opposition Board constituted under clause 

(b) shall conduct the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may be prescribed.

(4) On receipt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Opposition Board and after giving the patentee 

and the opponent an opportunity of being heard, 

the Controller shall order either to maintain or to 

amend or to revoke the patent.

(5) While passing an order under sub-section (4) 

in respect of the ground mentioned in clause (d) 

or clause (e) of sub-section (2), the Controller 

shall not take into account any personal 

document or secret trial or secret use.

(6) In case the Controller issues an order under 

sub-section (4) that the patent shall be maintained 

그 전에 소유권자가 조약국 또는 인도에서 실시한 최초의 

발명 출원일부터 12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음

(j) 완전 명세서가 해당 발명에 사용된 생물학적 재료의 

출처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또는 잘

못 기재되어 있음

 (k) 완전 명세서의 어떤 청구항 중에 청구된 발명이 인도 

기타 지역 사회 내에서 구두에 의한 또는 기타인지를 불

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감안하여 예측 될 수 있음

그러나 상기 이외의 이유에 의한 이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3) (a) 해당 이의 제기가 (2)에 따라 적법하게 된 때에는 

장관은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당해 이의 제기 통보를 받으면 감독관은 서면으로 명

령에 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교로 구성된 반대위

원회 (Ipposition Board)로 구성되고 검사를 위해 이사

회에 권고 사항을 제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

다.

(c) (b)에 따라 편성된 이사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

를 실시한다.

(4) 이사회의 권고 수령시에 특허권자 및 이의 신청인에

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후 장관은 특허를 유지 또는 조

정 또는 취소 중 무엇이든 해야한다는 취지를 명령한다.

(5) (2) (d) 또는 (e)에서 말하는 이유에 관한 (4)에 의한 

명령을 발하는 동안 장관은 어떠한 사적 서류 또는 비밀 

재판 또는 비밀의 사용도 참작해야한다.

(6) 장관이 (4)에 따라 특허 명세서 또는 다른 서류를 보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발

표하면 그에 따라 특허는 보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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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원문 번역문

subject to amendment of the specification or any 

other document, the patent shall stand amended 

accordingly.

제29조

원문 번역문

29. Anticipation by previous publication

(1) An invention claimed in a complete specifica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anticipated by 

reason only that the invention was published in a 

specification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made in India and dated before the 

1st day of January, 1912.

(2)  Subject as hereinafter provided, an invention 

claimed in a complete specifica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anticipated by reason only 

that the invention was published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relevant claim of the 

specification, if the patentee or the applicant for 

the patent proves—
 (a) that the matter published was obtained from 

him, or (where he is not himself the true and first 

inventor) from any person from whom he derives 

title, and was published without his consent or 

the consent of any such person; and

 (b) where the patentee or the applicant for the 

patent or any person from whom he derives title 

learned of the publication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or, in the case of a 

convention application,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rotection in a convention country, 

that the application or the application in the 

convention country, as the case may be, was 

made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thereafter:

Provided that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if 

the invention was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 commercially worked in India, otherwise 

제 29조(선행 공개에 의한 선 발명)

(1) 완전 명세서로 청구된 발명은 인도에서 1912년 1월 

1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게

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

(2) 이하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완전 명세서로 

청구된 발명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 출원인이 입증한 경우

에 발명이 명세서에 관련된 청구의 우선권 날짜 이전에 

출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

(a) 공개된 사항이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이러한 사

람 자신이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가 아닌 경우는) 그 전 

권원자로부터 취득되었고 그 사람 또는 그 전 권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된 것, 및

(b)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원자가 특허 출원일 

또는 조약 출원의 경우는 조약국에 있어서의 보호를 받는 

출원일 전에 해당 공개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해당 출

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조약국에 있어서의 출원이 

그 후 적절하고 신속하게 실시 가능하도록 된 것

다만, 본 항은 적절한 시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특허권

자, 출원인, 혹은 그 전 권원 자에 의하여 또는 특허권자, 

출원인 혹은 그 전 권원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에 의하여, 

해당 청구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 있어 업으로서 실시되었

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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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원문 번역문

than for the purpose of reasonable trial, either by 

the patentee or the applicant for the patent or 

any person from whom he derives title or by any 

other person with the consent of the patentee or 

the applicant for the patent or any person from 

whom he derives title.

(3) Where a complete specification is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made by 

a person being the true and first inventor or 

deriving title from him, an invention claimed in 

that specifica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anticipated by reason only of any other 

application for a patent in respect of the same 

invention made in contravention of the rights of 

that person, or by reason  only that after the date 

of filing of that other application the invention 

was used or published, without the consent of 

that person, by the applicant in respect of that 

other application, or by any other person in 

consequence of any disclosure of any invention 

by that applicant.

(3) 완전 명세서가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 또는 그 사람

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 된 특허 출원에서 

제출되었을 때에는, 해당 명세서 중에 청구된 발명에 대

해서는, 동일 발명과 관련되는 다른 특허 출원으로 그 사

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행해진 것이 있는 것만을 이유로서 

또는 해당 다른 출원의 출원일 후에 해당 발명이 그 사람

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다른 출원과 관련되는 출원인

에 의해서 또는 해당 출원인에 의한 발명의 공개의 결과

로 타인에 의해서 실시 혹은 공개된 것만을 이유로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1조

원문 번역문

31. Anticipation by public display, etc.

An invention claimed in a complete specifica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anticipated by 

reason only of—
(a) the display of the invention with the consent 

of the true and first inventor or a person deriving 

title from him at an industrial or other exhibition 

to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have been 

exten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y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or the use 

thereof with his consent for the purpose of such 

an exhibition in the place where it is held; or

(b) the publication of any description of the 

제31조 공공의 전시 등에 의한 선 발명

완전 명세서 중에 청구된 발명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된 

이유만으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하여 본조의 규정이 미치

는 산업 박람회 혹은 그 외의 박람회에서, 진정하고 최초

의 발명자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발명의 전시나 그 장소에서 해당 

박람회를 목적으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은 실시,

(b) 해당 박람회에 있어서의 해당 발명의 전시 또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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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원문 번역문

invention in consequence of the display or use of 

the invention at any such exhibition as aforesaid; or

(c) the use of the invention, after it has been 

displayed or used at any such exhibition as 

aforesaid and during the period of the exhibition, 

by any pers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true and 

first inventor or a person deriving title from him; or

(d)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n a paper 

read by the true and first inventor before a 

learned society or published with his consent in 

the transactions of such a society,

if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is made by the 

true and first inventor or a person deriving title 

from him not later than twelve months after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or the reading or 

publication of the paper, as the case may be.

의 결과로서의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의 공개, 또는

(c) 해당 발명이 해당 박람회에서 전시 혹은 실시된 후 해

당 박람회의 기간 중에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사람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

은 사람의 해당 발명의 실시, 또는

(d)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가 학회에 발표한 논문에 기

재되거나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 학회의 회보에 공표한 

해당 발명의 설명.

다만, 해당 특허 출원이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 해당 박람회

의 개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논문의 발표 혹은 공

표 후 12월 이내에 되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2조

원문 번역문

32. Anticipation by public working

An invention claimed in a complete specifica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anticipated by 

reason only that at any time within one year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relevant claim of 

the specification, the invention was publicly 

worked in India—
(a) by the patentee or applicant for the patent or 

any person from whom he derives title; or

(b) by any other person with the consent of the 

patentee or applicant for the patent or any 

person from whom he derives title,

if the working was effected for the purpose of 

reasonable trial only and if it was reasonably 

necessary,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the 

invention, that the working for that purpose 

should be effected in public.

제32조 공공의 실시에 의한 선 발명

완전 명세서 중에 청구된 발명에 대해서는 해당 명세서에 

청구된 발명의 우선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발명이 다음에 

열거된 사람에 의해서 인도에 있어 공공연하게 실시되었

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원자, 또는

(b)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원자로부터의 동

의를 얻은 사람

다만, 해당 실시가 적절한 시험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고 

해당 목적의 실시가 공공연하게 되어야 함이 해당 발명의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필요할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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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원문 번역문

39. Residents not to apply for patents outside 

India without prior permission

(1) No person resident in India shall, except 

under the authority of a written permit sought in 

the manner prescribed and granted by or on 

behalf of the Controller, make or cause to be 

made any application outside India for the gra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unless—
 (a) an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the same 

invention has been made in India, not less than six 

weeks before the application outside India; and

(b) either no direction has been given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35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in India, or all such directions have 

been revoked.

(2) The Controller shall dispose of every such 

application within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Provided that if the invention is relevant for 

defence purpose or atomic energy, the Controller 

shall not grant permit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3)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an 

invention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protection 

has first been filed in a country outside India by a 

person resident outside India.

제39조 사전허가 없이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의 금지

(1)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신청하고 장관에 의해 또는 장관

의 대리에 의하여 교부된 허가서의 권한 이외에는, 인도

에 거주하는 사람은 발명에 대해 인도 국외에서 특허 부

여의 출원을 하거나 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인도 국외로 한 출원

일보다 6주 이상 전에 인도에 된 경우, 및

(b) 인도 출원에 관해서 제35조(1)에 근거하는 지시가 없

거나 해당 지시가 모두 취소된 경우

(2) 장관은 소정의 기간 내에 각 해당 출원을 처리해야 한

다.

다만, 해당 발명이 국방 목적 또는 원자력에 관한 것일 때

에는, 장관은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를 주어서

는 안 된다.

(3) 본조는 보호를 위한 출원이 인도 국외 거주자에 의해 

인도 이외의 나라에 최초로 출원된 발명에 관해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제48조

원문 번역문

48. Rights of patentees

Subject to the other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Act and the conditions specified in section 47, a 

patent granted under this Act shall confer upon 

the patentee—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is a 

product,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third 

parties, who do not have his consent, from the 

act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ose purposes that product in 

제48조 특허권자의 권리

본법의 다른 규정 및 제4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것

을 조건으로 본법에 근거해 부여된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다음에 열거된 권리를 준다.

(a) 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삼자가 인도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

하는 배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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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원문 번역문

India;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is a 

process,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third 

parties, who do not have hi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at process, and from the act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ose purposes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in India:

(b) 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삼자가 인도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던 제품을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

타권.

제50조

원문 번역문

50. Rights of co-owners of patents

(1) Where a patent is granted to two or more 

persons, each of those persons shall, unless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is in force, be entitled 

to an equal undivided share in the pat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section and in section 51, where two or more 

persons are registered as grantee or proprietor of a 

patent, then, unless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is in force, each of those persons shall be entitled, 

by himself or his agents, to rights conferred by 

section 48 for his own benefit without accounting 

to the other person or persons.

(3)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section and in section 51 and to any agreement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ere two or more 

persons are registered as grantee or proprietor of 

a patent, then, a licence under the patent shall 

not be granted and share in the patent shall not 

be assigned by one of such persons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person or persons.

(4) Where a patented article is sold by one of two 

or more persons registered as grantee or 

proprietor of a patent, the purchaser and any 

person claiming through him shall be entitled to 

deal with the article in the same manner as if the 

article had been sold by a sole patentee.

제50조 특허의 공유자의 권리

(1) 2 이상의 사람에게 특허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특별

한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들은 특허에 대해 균등

하고 불가분의 지분을 가진다.

(2) 본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 이

상의 사람이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각자

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또는 그 대리인에 의

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제48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권원을 가진다.

(3) 본조 및 제51 조의 규정 및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합

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 이상의 사람이 특허의 피부

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공유자 각

자는 다른 사람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에 라이선스를 허락하거나 해당 특허의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다.

(4)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된 2 이상의 

사람 중 1인이 특허 물품을 판매했을 때에는 그 구입자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물

품이 단일의 특허권자에 의해서 판매된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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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원문 번역문

(5)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section, the rules of law applicable to the ownership 

and devolution of movable property generally shall 

apply in relation to patents; and no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1) or sub­section (2) shall affect the 

mutual rights or obligations of trustees or of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a deceased person or 

their rights or obligations as such.

(6)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affect the rights 

of the assignees of a partial interest in a patent 

crea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5)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산의 소유권 및 

계승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의 원칙은 특허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1) 또는 (2)의 어떠한 규정도 수탁자 

사이 혹은 고인의 법정대리인 간의 상호 권리 의무 또는 

사람으로서의 권리 의무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6)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특허의 

부분적인 해석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에 대해 어떠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제52조

원문 번역문

52. Grant of patent to true and first inventor 

where it has been obtained by another in fraud of 

him.

(1) Where the patent has been revoked under 

section 64 on the ground that the patent was 

obtained wrongfully and in contravention of the 

rights of the petitioner or any person under or 

through whom he claims, or, where in a petition 

for revocation, the Appellate Board or court, 

instead of revoking the patent, directs the 

complete specification to be amended by the 

exclusion of a claim or claims in consequence of 

a finding that the invention covered by such 

claim or claims had been obtained from the 

petitioner, the Appellate Board or court may, by 

order passed in the same proceeding, permit the 

grant to the petitioner of the whole or such part 

of the invention which the Appellate Board or 

court finds has been wrongfully obtained by the 

patentee, in lieu of the patent so revoked or is 

excluded by amendment.

(2) Where any such order is passed, the Controller 

shall, on request by the petitioner made in the 

prescribed manner grant to him—

제52조 사기에 의해 타인이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의 진

정하고 최초의 발명자에게의 특허 부여

(1)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

득되고 신청인 혹은 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되

었다는 이유에 의해 제64조에 근거하여 취소되었을 때 

또는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심판부 또는 재판소는 해당 

특허를 취소하는 대신에 클레임에 포함 되는 발명이 신청

인으로부터 지득한 것임을 인정한 결과로 해당 클레임을 

삭제하는 완전 명세서의 보정을 해야 할 취지를 지시할 

때에는, 심판부 또는 재판소는 동일 소송에 대해 명하는 

명령에 의하여 심판부 또는 재판소가 특허권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지득 되었다고 인정한 발명의 전부 혹은 일부 

또는 보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삭제된 

해당 특허 대신에 해당 신청인에게 특허 부여를 허가할 

수 있다.

(2) 상기 명령이 발생된 경우, 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소

정의 방법으로 청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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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원문 번역문

(i) in cases where the Appellate Board or court 

permits the whole of the patent to be granted, a 

new patent bearing the same date and number 

as the patent revoked;

(ii) in cases where the Appellate Board or court 

permits a part only of the patent to be granted, a 

new patent for such part bearing the same date 

as the patent revoked and numbered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Provided that the Controller may, as a condition of 

such grant, require the petitioner to file a new and 

complete specification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ntroller describing and claiming that part of the 

invention for which the patent is to be granted.

(3) No suit shall be brought for any infringement 

of a patent granted under this section committed 

before the actual date on which such patent was 

granted.

 (i) 심판부 또는 재판소가 특허의 전부를 부여할 것을 허

가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특허와 동일한 날짜 및 번호를 

가진 새로운 특허를

 (ii) 심판부 또는 법원이 특허의 일부만을 부여할 것을 허

가하는 경우에는 취소 된 특허와 동일한 날짜 및 소정의 

방법으로 번호를 가진 새로운 특허에서 해당 부분과 관련

되는 것을 부여한다.

그러나 장관은 부여의 조건으로 해당 특허를 부여해야 발

명의 해당 부분을 장관이 납득하도록 설명하고 또한 청구

하는 새로운 완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신

청인에 요구할 수 있다.

(3) 본조에 따라 부여된 특허에 대해 해당 특허가 실제로 

부여된 날 전에 행해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

송도 제기 할 수 없다.

제53조

원문 번역문

53. Term of paten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term of 

every patent grant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Patents (Amendment) Act, 2002, and the 

term of every patent which has not expired and 

has not ceased to have effect, on the date of 

such commencement, under this Act, shall be 

twenty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of patent in case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designating India, shall be twenty years 

from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accord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2) A pat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notwithstanding anything therein or in this Act on 

제53조 특허의 존속 기간

(1) 본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002년 특허(개정)법 

시행 후에 부여된 각 특허의 존속 기간 및 해당 시행일에 

본법에 의하여 만료되지 않거나 또는 효력을 잃지 않은 

각 특허의 존속 기간은 특허의 출원일부터 20년간으로 

한다.

(2) 특허는 본조 또는 이 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갱신 수수료가 소정의 기간 내 또는 소정의 연장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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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iration of the period prescribed for the 

payment of any renewal fee, if that fee is not 

pai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r within such 

extended period as may be prescribed.

(3) [omitted]

(4)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on cessation 

of the patent right due to non-payment of 

renewal fee or on expiry of the term of patent, 

the subject matter covered by the said patent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protection.

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소정의 기간 만료 시 효력을 잃는다.

(3) [삭제]

(4) 실제로 유효한 다른 법률의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갱신 수수료의 비납부에 의한 특허의 만료시 또는 특허의 

존속 기간 만료 시에는 상기 특허에 의해 포함된 발명은 

보호받을 수 없다.

제54조

원문 번역문

54. Patents of addition

(1)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section,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for a patent 

in respect of any improvement in or modification 

of an invention described or disclosed in the 

complete specification filed therefor (in this Act 

referred to as the “main invention”) and the 

applicant also applies or has applied for a patent 

for that invention or is the patentee in respect 

thereof, the Controller may, if the applicant so 

requests, grant the patent for the improvement 

or modification as a patent of addition.

(2)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section, where an invention, being an improvement 

in or modification of another invention, is the 

subject of an independent patent and the 

patentee in respect of that patent is also the 

patentee in respect of the patent for the main 

invention, the Controller may, if the patentee so 

requests, by order, revoke the patent for the 

improvement or modification and grant to the 

patentee a patent of addition in respect thereof, 

bearing the same date as the date of the patent 

so revoked.

제54조 추가 특허

(1) 본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 출원을 위

해서 제출된 완전 명세서에 기재 혹은 개시된 발명(본법

에서는 이하 “주발명”이라고 한다.)의 개량 또는 변경과 

관련되는 특허 출원이 되고 그 출원인이 주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출원을 한 경우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특허권자인 경우, 해당 출원인이 그 취지를 청구할 때에

는 장관은 해당 개량 또는 변경에 대한 특허를 추가 특허

로서 부여할 수 있다.

(2)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른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인 발명이 독립 특허의 대상이며, 또한 당해 발

명의 특허권자가 또한 주발명의 특허권자인 경우 당해 특

허권자가 그 취지를 청구할 때에는 장관은 명령으로 해당 

개량 또는 변경에 관한 특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취

소된 특허와 동일한 일자를 갖는 해당 개량 또는 변경에 

따른 추가 특허를 당해 특허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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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patent shall not be granted as a patent of 

addition unless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was the same as or later than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in respect of the 

main invention.

(4) A patent of addition shall not be granted 

before grant of the patent for the main invention.

(3) 특허 추가 특허로는 그 출원일이 주발명에 따른 출원

일과 같은 날 또는 아니라면 부여되지 않는다.

(4) 추가 특허는 주발명의 특허 부여 전에는 부여되지 않

는다.

제55조

원문 번역문

55. Term of patents of addition

(1) A patent of addition shall be granted for a 

term equal to that of the patent for the main 

invention, or so much thereof as has not expired, 

and shall remain in force during that term or until 

the previous cesser of the patent for the main 

invention and no longer:

Provided that if the patent for the main invention 

is revoked under this Act, the court, or, as the 

case may be, the Controller, on request made to 

him by the patentee in the prescribed manner, 

may order that the patent of addition shall 

become an independent patent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for the patent for the main invention 

and thereupon the patent shall continue in force 

as an independent patent accordingly.

(2) No renewal fees shall be payable in respect of a 

patent of addition, but, if any such patent becomes 

an independent patent under sub-section (1) the 

same fees shall thereafter be payable, upon the 

same dates, as if the patent had been originally 

granted as an independent patent.

제55조 추가 특허의 존속 기간

(1) 추가 특허는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존속 기간 또

는 그 잔존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기간 중 

및 해당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실효까지 계속해 유효

한 것으로 한다.

다만,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가 본법에 근거하여 취소되

었을 때에는, 재판소 또는 경우에 따라 장관은 소정의 방

법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의 청구가 있을 때에 추가 특허

는 주발명에 관계된 특허의 잔존기간에 대하여 독립한 특

허가 되는 취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거기에 응해 

해당 특허는 독립한 특허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2) 추가 특허는 갱신 수수료의 납부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 특허는 (1)에 따라 별도의 특허가 된 

경우, 이후에 대해서는 해당 추가 특허가 처음부터 독립

된 특허로서 부여된 것과 같은 수수료를 같은 기일에 납

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원문 번역문

56. Validity of patents of addition

(1) The grant of a patent of addition shall not be 

refused, and a patent granted as a patent of 

addition shall not be revoked or invalidated, on 

제56조 추가 특허의 효력

(1) 완전 명세서에서 클레임 된 발명이 다음에 열거된 어

떠한 공개 또는 실시에 의하여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특허의 부여에 대해서 거절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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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und only that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complete specification does not involve any 

inventive step having regard to any publication or 

use of—
 (a) the main invention described in the complete 

specification relating thereto; or

 (b) any improvement in or modification of the main 

invention described in the complete specification 

of a patent of addition to the patent for the main 

invention or of an application for such a patent of 

addition, 

and the validity of a patent of addition shall not be 

questioned on the ground that the invention ought 

to have been the subject of an independent 

patent.

(2) For the removal of doubts it is hereby declared 

that in determining the novelty of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complete specification filed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for a patent of addition 

regard shall be had also to the complete specification 

in which the main invention is described.

으며, 추가 특허로 부여된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여

겨지지 않는다.

 (a) 추가 특허와 관련되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주발명, 

또는

 (b) 주발명의 특허에 대한 추가 특허 또는 해당 추가 특

허의 출원과 관련되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주발명

의 개량 또는 변경, 그리고 추가 특허의 효력에 대해서는 

발명을 독립한 특허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 의해

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

(2)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추가 특허 출원에 대하여 제출

된 완전 명세서에서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평가에 있어서

는 주로 발명을 기재한 완전 명세서 역시 참작하여야한다

는 것을 이 항목에 의해 선언한다.

제82조

원문 번역문

82. Definition of “patented articles” and “patentee”

In this Chapter,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patented article” includes any article made 

by a patented process; and

(b) “patentee” includes an exclusive licensee.

제82조　“특허 물품” 및 “특허권자”의 정의

이 장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특허 물품”이란, 특허 방법에 따라 제조된 어떠한 물

품을 포함하고,

(b) “특허권자”란, 배타적 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제84조

원문 번역문

84. Compulsory licences

(1) At any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grant of a patent, any person 

제84조 강제 라이선스

(1)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만료 후에는, 어떤 이

해관계인도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강제 라이선스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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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원문 번역문

interested may make an application to the 

Controller for grant of compulsory licence on 

patent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namely:—
 (a) that the 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public with respect to the patented invention 

have not been satisfied, or

 (b) that the patented invention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at a reasonably affordable price, or

 (c) that the patented invention is not worked in 

the territory of India.

(2)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made by any person notwithstanding that he is 

already the holder of a licence under the patent 

and no person shall be estopped from alleging 

that the 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public 

with respect to the patented invention are not 

satisfied or that the patented invention is not 

worked in the territory of India or that the 

patented invention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at a reasonably affordable price by reason of any 

admission made by him, whether in such a 

licence or otherwise or by reason of his having 

accepted such a licence.

(3) Every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contain a statement setting out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interest together with such particulars 

as may be prescribed and the facts upon which 

the application is based.

(4) The Controller, if satisfied that the 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public with respect to the 

patented invention have not been satisfied or 

that the patented invention is not worked in the 

territory of India or that the patented invention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at a reasonably 

affordable price, may grant a licence upon such 

terms as he may deem fit.

(5) Where the Controller directs the patentee to 

grant a licence he may, as incidental thereto, 

exercise the powers set out in section 88.

을 요구하는 신청을 장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즉,

(a) 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어 있

지 않은 것, 또는

(b) 특허 발명이 적정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 또는

(c)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2) 본조에 근거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미 해당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의 소유자 임에도 불구하고 신

청을 할 수있다. 또한 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

요가 충족되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 내에

서 실시되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이 적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을 주장할 내용

은 라이센스 계약하거나 혹은 기타이든 그 사람의 승인의 

의사 표시를 이유로 또는 그러한 사용권을 수락한 것을 

이유로 이를 금지 할 수 없다.

(3) (1)에 따라 각 신청서는 신청인의 이해 관계의 내용 

및 소정의 설명 및 해당 신청의 기초인 사실을 기재한 진

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4) 장관은 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

되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 내에서 실시되

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이 적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때는 자기가 적

절하다고 판단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 할 수 있다.

(5) 장관은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지시하는 경

우, 이에 따라 제88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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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considering the application field under this 

section, the Controller shall take into account,—
 (i) the nature of the invention, the time which 

has elapsed since the sealing of the patent and 

the measures already taken by the patentee or 

any licensee to make full use of the invention;

(ii) the ability of the applicant to work the invention 

to the public  advantage;

(iii) the capacity of the applicant to undertake the 

risk in providing capital and working the 

invention, if the application were granted;

(iv) as to whether the applicant has made efforts to 

obtain a licence from the patentee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and such efforts have not 

been successful within a reasonable period as the 

Controller may deem fit:

Provided that this clause shall not be applicable in 

case of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or in case of public non-commercial  

use or on establishment of a ground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adopted by the patentee, 

but shall not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matters 

subsequent to the making of the application.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clause (iv), 

“reasonable period” shall be construed as a period 

not ordinarily exceeding a period of six months.

(7)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the 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public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satisfied—
 (a) if, by reason of the refusal of the patentee to 

grant a licence or licences on reasonable terms,—
(i) an existing trade or industry or the 

development thereof or the establishment of any 

new trade or industry in India or the trade or 

industry of any person or class of persons trading 

or manufacturing in India is prejudiced; or

(ii) the demand for the patented article has not 

been met to an adequate extent or on reasonable 

terms; or

(6) 본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장관

은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한다.

(i) 발명의 성격, 특허증 날인의 날로부터 경과한 기간 및 

해당 특허권자 또는 어떤 라이센스 사용자가 해당 발명의 

완전한 이용을 위해 이미 취한 조치

(ii) 해당 발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신청인의 

능력

(iii)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신청인의 자본 제공 및 

당해 발명 실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iv) 출원인이 적절한 조건으로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

를 취득하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 및 당해 노력이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기간 내에 실패한 여부에 관한 사항

그러나 본조는 국가적 비상 사태 또는 다른 초긴급 상황

의 경우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또는 특허권

자에 의해 채용된 반경쟁적 관행의 이유 확증시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관은 해당 신청후 발생하는 사항은 참작할 필요

가 없다.

설명 - (iv)의 목적 상 “적절한 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

로 6월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한다.

(7)이 장의 목적상, 공중의 적절한 수요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a) 적절한 조건에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허권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 인도에서 현존 상업 또는 공업, 그 발전과 어떠한 새로

운 상업 또는 산업의 확립 또는 인도의 상업 또는 공업에 

종사하는 몇몇 혹은 어떤 계층의 사람의 상업 또는 공업

이 저해되는 경우,

(ii) 특허 물품의 수요가 충분한 정도로 또는 적절한 조건

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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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 market for export of the patented article 

manufactured in India is not being supplied or 

developed; or

(iv) the establishment or development of commercial 

activities in India is prejudiced; or

(b) if, by reason of conditions imposed by the 

patentee upon the grant of licences under the 

patent or upon the purchase, hire or use of the 

patented article or process,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materials not protected by the patent, 

or the establishment or development of any 

trade or industry in India, is prejudiced; or

(c) if the patentee imposes a condition upon the 

grant of licences under the patent to provide 

exclusive grant back, prevention to challenges to 

the validity of patent or coercive package licensing; or

(d) if the patented invention is not being worked in 

the territory of India on a commercial scale to an 

adequate extent or is not being so worked to the 

fullest extent that is reasonably practicable; or

 (e) if the working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the territory of India on a commercial scale is 

being prevented or hindered by the importation 

from abroad of the patented article by—
(i) the patentee or persons claiming under him; or

(ii)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purchasing from 

him; or

(iii) other persons against whom the patentee is not 

taking or has not taken proceedings for infringement.

(iii) 인도에서 제조된 특허 물품의 수출 시장이 실제로 공

급을 받지 못하고 또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iv) 인도의 상업 활동의 설립 또는 발전이 저해되는 경

우, 또는

(b) 해당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에 대해 또는 특허 물

품 혹은 특허 방법의 구입, 임대 또는 사용에 대해 특허권

자가 부과한 조건을 이유로 인도에서 특허에 의해 보호되

지 않은 물건의 제조, 사용 혹은 판매 또는 어떤 상업 또

는 산업의 확립이나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

(c) 특허권자가 독점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신청의 

억제 또는 강제 포괄적 사용권을 규정하기 위해 특허 기

반의 라이선스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d)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에서 상업 규모로 충분한 정도

까지 실제로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극한까지 실제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e) 인도 영역에서 상업 규모의 특허 발명의 실시가 다음

의 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특허 물품의 수입에 의해 실제

로 억제 또는 저해되는 경우. 즉

(i) 특허권자 또는 그 사람에 따라 권리 주장하는 자,

(ii) 특허권자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하고 있

는 자 또는

(iii) 다른 사람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소송을 실제로 제기

되지 않고 또는 제기된 적이 없는 자

제89조

원문 번역문

89. General purposes for granting compulsory 

licences

The powers of the Controller upon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84 shall be exercised with a 

view to securing the following general purposes, 

that is to say,-

제89조 강제 라이선스 부여의 일반 목적

제84조에 근거하는 신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은 다음의 

일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것을 행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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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at patented inventions are worked on a 

commercial scale in the territory of India without 

undue delay and to the fullest extent that is 

reasonably practicable;

(b) that the interests of any person for the time 

being working or developing an invention in the 

territory of India under the protection of a patent 

are not unfairly prejudiced.

(a)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에서 상업적 규모로, 부당한 지

연 없이, 그리고 적절히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실시되는 

것

(b) 특허의 보호 아래에서 실제로 인도 영역에 있어 특허 

발명을 실시 또는 개발하고 있는 사람의 이해가 부당하게 

저해되지 않는 것

제91조

원문 번역문

91. Licensing of related patents

(1)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hapter, at any time after the 

sealing of a patent, any person who has the right 

to work any other patented invention either as 

patentee or as licensee thereof, exclusive or 

otherwise, may apply to the Controller for the grant 

of a licence of the first mentioned patent on the 

ground that he is prevented or hindered without 

such licence from working the other invention 

efficiently or to the best advantage possible.

(2) No order under sub-section (1) shall be made 

unless the Controller is satisfied—
(i) that the applicant is able and willing to grant, 

or procure the grant to the patentee and his 

licensees if they so desire, of a licence in respect 

of the other invention on reasonable terms; and

(ii) that the other invention has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r development 

of commercial or industrial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India.

(3)  When the Controller is satisfied that the conditions 

mentioned in sub­ section (1)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applicant, he may make an order on such 

terms as he thinks fit granting a licence under the 

first mentioned patent and a similar order under the 

other patent if so requested by the proprietor of the 

제91조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부여

(1)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구애 받지 않고, 특허증 

날인 후에는 언제라도 특허권자 또는 배타적인가 비 배타

적인가를 불문하고 그 실시권자로서 다른 특허 발명을 실

시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최초로 언급한 특허에 근거하

는 라이선스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다른 발명을 효율적 혹은 가능한 한 유리하게 실시하는 

것을 저해 혹은 방해 받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당 라이선

스의 부여를 장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2) 관제사가 만족하지 않는 한, (1) 항에 의한 명령이 내

려지지 않아야 한다.

(i) 출원인이 특허권자 및 그의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그들

이 원할 경우 합리적인 조건으로 다른 발명에 대한 라이

선스를 부여 할 수 있고 기꺼이 수여할 권리가 있거나 부

여하고자 하는 경우

(ii) 다른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에서 상업 또는 공업적 활

동의 설립 또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3) (1)에서 말하는 조건이 신청인에 의하여 증명된 것을 

장관이 납득한 때에는 장관은 자기가 적절하다고 인정하

는 조건으로 처음 언급한 특허를 기반으로 라이선스를 부

여한다는 취지의 명령 그리고 처음에 언급한 특허의 소유

자 또는 그 사람의 사용권자의 청구가있는 때에는 당해 

다른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를 허락해야한다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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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mentioned patent or his licensee:

Provided that the licence granted by the 

Controller shall be non-assignable except with 

the assignment of the respective patents.

(4)  The provisions of sections 87, 88, 89 and 90 

shall apply to licences granted under this section 

as they apply to licences granted under section 

84.

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 허가한 라이선스는 각 특허의 이전과 함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4) 제87조,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제84

조에 따라 허가된 라이선스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항에 따라 허가된 라이선스에도 적용한다.

제92조

원문 번역문

92. Special provision for compulsory licences on 

notifications by Central Government

(1) If the Central Government is satisfied, in respect 

of any patent in force in circumstances of national 

emergency or in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or in case of public non-commercial use, that it is 

necessary that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granted at any time after the sealing thereof to 

work the invention, it may make a declaration to 

that effect, by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re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that is to say—
(i) the Controller shall on application made at any 

time after the notification by any person interested, 

grant to the applicant a licence under the patent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he thinks fit;

(ii) in settl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licence granted under this section, the Controller 

shall endeavour to secure that the articles 

manufactured under the patent shall be available 

to the public at the lowest prices consistent with 

the patentees deriving a reasonable advantage 

from their patent rights.

(2) The provisions of sections 83, 87, 88, 89 and 

90 shall apply in relation to the grant of licences 

제92조 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한 강제 라이선스에 관한 

특칙

(1) 국가적 긴급 상황 혹은 초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

업적 사용의 경우에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어떤 특허에 

대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강제 라이선스를 그 특허증 

날인 후에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납

득한 때에는, 중앙정부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다음에 열거된 규정이 발효한다.

(i) 장관은 어떤 이해 관계인에 의해 상기 고시 후에 언제

라도 신청이되었을 때 자기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으로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당해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

스를 허락한다.

(ii) 본조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의 조건 설정에 있어서

는, 장관은 해당 특허에 따라 제조된 물품에 대해 보유하

는 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적절한 이익을 얻는 방법과 모순

되지 않는 최저 가격에서 이것이 공중에 있어 입수 가능

하다는 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제83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

은 제84조에 따른 사용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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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is section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the 

grant of licences under section 84.

(3)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sub -

section (2), where the Controller is satisfied on 

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clause (i) of sub-section (1) that it is necessary in—
(i)  a circumstance of national emergency; or

(ii) a circumstance of extreme urgency; or

(iii) a case of public non-commercial use,

which may arise or is required, as the case may be, 

including public health crises, relating to 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e, Human Immuno 

Deficiency Virus, tuberculosis, malaria or other 

epidemics, he shall not apply any procedure 

specified in section 87 in relation to that application 

for grant of licence under this section:

Provided that the Controller shall, as soon as may 

be practicable, inform the patentee of the patent 

relating to the application for such non-application 

of section 87.

지로 본조에 따른 라이선스에 관해서도 적용한다.

(3) (2)의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1) (i)에 말하는 신청의 

심사에서 장관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결핵, 말라리아 또는 기타 전염병에 대해 공

중 보건 위기를 포함하고, 발생 또는 경우에 따라 요청되는

(i) 국가적 긴급 상황에 있고, 또는

(ii) 초긴급 상황에 있고, 또는

(iii)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때 장관은 본조에 근거하는 라이

선스의 해당 신청에 관하여 제87조 규정의 절차를 전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관은 즉시 제87조의 적용 제외 신청에 관한 특

허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A조

원문 번역문

92A. Compulsory licence for export of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in certain exceptional 

circumstances

(1) Compulsory licence shall be available for 

manufacture and export of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to any country having insufficient or no 

manufacturing capacity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for the concerned product to address public 

health problems, provided compulsory licence has 

been granted by such country or such country has, 

by notification or otherwise, allowed importation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from India.

(2) The Controller shall, on receipt of an application 

in the prescribed manner, grant a compulsory 

licence solely for manufacture and export of the 

제92A조 일정한 예외 상황 하에서 특허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

(1) 공중위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 제품의 의약

품 업계가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조능력을 일

절 가지지 않은 나라 전용의 특허 의약품의 제조 및 수출

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는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국이 

강제 라이선스를 허락했거나 해당국이 고시 또는 그 외에 

의해 인도로부터의 해당 특허 의약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

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장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기

가 규정하고 또한 공고 한 국가를 위한 조건을 기반으로 

독점적 관계 의약품의 제조 및 수출에 대해서만 강제 라



INDIAⅠ417

Ⅵ. 지식재산권법 원문 및 번역문

제92A조

원문 번역문

concerned pharmaceutical product to such 

country under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specified and published by him.

(3)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1) and (2)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extent to which 

pharmaceutical products produced under a 

compulsory license can be exported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pharmaceutical products' means any patented 

product, or product manufactured through a patented 

process, of the pharmaceutical sector needed to 

address public health problems and shall be inclusive 

of ingredients necessary for their manufacture and 

diagnostic kits required for their use.

이선스를 허락한다.

(3) (1) 및 (2)의 규정은 강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조된 의

약품이 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치지 않는다.

설명-본조의 목적상, “의약품”이라 함은 공중 보건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 업계의 어떠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 그 제조에 

필요한 성분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임상 키트를 포함한다.

제107A조

원문 번역문

107A. Certain acts not to be considered as infringe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any act of making, constructing, using, selling 

or importing a patented invention solely for uses 

reasonab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ubmission of information required under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in India, or in a 

country other than India, that regulates the 

manufacture, construction, use, sale or import of 

any product;

(b) importation of patented products by any 

person from a person who is duly authorised 

under the law to produce and sell or distribute 

the product,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제107A조 침해로 간주되지 않은 일정한 행위

본법의 적용상,

(a) 어떠한 제품의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을 규

제하는 법률이며 인도 또는 인도 이외의 나라에 있어 실

제로 유효한 것에 근거해서 필요하게 되는 개발 및 정보

의 제출에 적절히 관계된 사용을 위해서만 특허 발명을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 및

(b) 해당 제품을 제조 및 판매 또는 반포하는 것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특허 제

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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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1)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a) “Appellate Board” means the Appellate Board 

established under section 83;

(b) “assignment” means an assignment in writing 

by act of the parties concerned;

(c) “associated trade marks” means a trade marks 

deemed to be, or requited to be, registered as 

associated trade marks under this Act;

(d) “Bench” means a Bench of the Appellate Board;

(e) “certification trade mark” means a mark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which it is used in the course of 

trade which are certified by the proprietor of the 

mark in respect of origin, material, mode of 

manufacture of goods or performance of services, 

quality, accuracy or other characteristics from 

goods or services not so certified and registrable 

as such under Chapter IX in respect of those goods 

or services in the name, as proprietor of the 

certification trade mark, of that person;

(f) “Chairman” means the Chairman of the Appellate 

Board;

(g) “collective mark” means a trade mark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of members of an association 

of persons (not being. a partnership within the 

meaning of the Indian Partnership Act, 1932) which is 

the proprietor of the mark from those of others;

(h) “deceptively similar”-A mark shall be deemed 

to be deceptively similar to another mark if it so 

nearly resembles that other mark as to be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

제2조 정의 및 해석

(1) 본 법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

고,

(a) “심판부”라 함은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심판부를 

말한다.

(b) “양도”라 함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서면으로 양도

를 말한다.

(c) “연합 상표”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연합 상표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필요로하는 상표를 말

한다.

(d) “심판관단 '은 심판부의 심판관단을 말한다.

(e)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상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방법, 품질, 정도, 또는 그 외의 특징에 관해 표장의 소유

자에 의해 증명된 표장으로서, 증명이 없는 상품 또는 서

비스로부터 식별가능한 표장이며, 제IX장의 규정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표장의 소유자 명의로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것을 말한다.

(f) “부장”은 심판 부장을 말한다.

(g) 「단체표장」은 표장의 소유자인 사람들의 단체(1932

년 인도･파트너십법의 취지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은 아니

다)의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

비스로부터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

(h) “유사”는 어떤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한 오인 또는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상표는 다른 상표에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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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alse trade description” means-

(I) a trade description which is untru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respect as regards the goods or 

services to which it is applied”. or

(II) any alteration of trade description as regards the 

goods or services to which it is applied, whether by 

way of addition, effacement or otherwise, where 

that alteration makes the description untru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respect; or

(III) any trade description which denotes or 

implies that there are contained, as regards the 

goods to which it is applied, more yards or 

metres than there are contained therein standard 

yards or standard metres; or

(IV) any marks or arrangement or combination 

thereof when applied -

(a) to goods in such a manner as to be likely to 

lead persons to believe that the goods are the 

manufacture or merchandise of some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whose merchandise or 

manufacture they really are;

(b) in relation to services in such a manner as to 

be likely to lead persons to believe that the 

services are provided or rendered by some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whose services 

they really are; or

(V) any false name or initials of a person applied 

to goods or services in such manner as if such 

name or initials were a trade description in any 

case where the name or initials -

(a) is or are not a trade mark or part of a trade 

mark; and

(b) is or are identical with or deceptively similar 

to the name or initials of a person carrying on 

business in connection with goods or services of 

the same description or both and who has not 

authorised the use of such name or initials; and

(c) is or are either the name or initials of a 

fictitious person or some person not bona fide 

(i) “허위의 거래 표시”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I) 그것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 사항

을 거짓 또는 오류의 거래보고 

(II) 추가, 삭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

고, 그것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 표시

를 변경하고 변경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오해 시키게 

되는 것,

(III) 그것이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 상품의 표준 야드 또는 

표준 미터 이상의 야드 또는 미터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의미하는 거래 표시하거나

(IV)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장 또는 표장의 배열이나 

조합

(a) 그 제품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생산물 또는 물

건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생기는 방법으로 제품에 사용되

는 것 

(b) 서비스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

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생기는 방법으로 서비스에 사

용되는 것, 또는

(V) 이름 또는 명칭의 머리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명칭 또는 명칭의 머리글자가 마치 거래 표시인 

것 같은 방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거짓 이

름 또는 명칭의 머리글자

(a)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가 아닌 경우,

(b)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쌍방에 대해 영

업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의 이니셜과 동일하거

나 또는 유사하고 또한 그 사람이 그 명칭 또는 명칭의 머

리글자의 사용에 대해 승인 하지 않은 경우 및 

(c) 가공자 또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공정

하게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의 머리글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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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ing on business in connection with such 

goods or services,

and the fact that a trade description is a trade 

mark or part of a trade mark shall not prevent 

such trade description being a false trade 

descrip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j) “goods” means anything which is the subject 

of trade or manufacture;

(k) “Judicial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Appellate Board appointed as such under this Act, 

and includes the Chairman and the Vice-Chairman;

(l) “limitations” (with its grammatical variations) 

means any limita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use of a trade mark given by the registration of a 

person as proprietor thereof, including limitations 

of that right as to mode or area of use within 

India or outside India;

(m) “mark” includes a device, brand, heading, label, 

ticket, name, signature, word, letter, numeral, 

shape of goods, packaging or combination of 

colours or any combination thereof;

(n) “Member” means a Judicial Member or a 

Technical Member of the Appellate Board and 

includes the Chairman and the Vice-Chairman;

(o) “name” includes any abbreviation of a name;

(p) “notify” means to notify in the Trade Mark 

Journal published by the Registrar;

(q) “package” includes any case, box, container, 

covering, folder, receptacle, vessel, casket, 

bottle, wrapper, label, band, ticket, reel, frame, 

capsule, cap, lid, stopper and cork;

(r) “permitted use”, in relation to a registered 

trade mark, means the use of trade mark -

(i) by a registered user of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a) with which he is connected in the course of 

trade; and

(b) in respect of which the trade mark remains 

registered for the time being; and

경우 또한 거래 표시가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라는 사실 

본법의 취지에서 이러한 거래가 표시가 허위의 거래 표시

인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j) “상품”이라 함은 거래 또는 생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k) “법무 심판관”은 이 법에 따라 그 직에 임명된 심판부

의 심판관을 말하며, 부장과 부부장을 포함한다.

(l) “제한”(그 문법적 변화를 포함)은 상표의 소유자로 등

록하여 부여된 상표를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을 말하며, 인도 국내 또는 인도 국외에서 사용 양태 또는 

분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제한을 포함한다.

(m) “표장”이라 함은 도형,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이

름, 서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n) “심판관”은 심판부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

을 말하며, 부장과 부부장을 포함한다.

(o) “명칭”이란 약어도 포함한다.

(p) “공시”라 함은 등록관에 의해 발행되는 상표 공보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q) “포장”이라 함은 케이스, 상자, 컨테이너, 커버, 폴더, 

저장 장치, 그릇, 작은 상자, 병, 포 용지, 라벨, 띠, 낮추 

꼬리표, 릴, 테두리, 캡슐, 칼집, 뚜껑, 마개 및 코르크를 

포함한다.

(r) “허가된 사용”이라 함은 등록 상표에 대해 다음의 상

표의 사용을 말한다.

(i) 다음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등록 사용자

에 의한 사용

(a) 거래 과정에서 그 사람이 관계하는 것,

(b) 그것에 대해 상표 등록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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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or which he is registered as registered user; 

and

(d) which complies with any conditions or 

limitations to which the registration of registered 

user is subject; or

(ii) by a person other than the registered proprietor 

and registered user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

(a) with which he is connected in the course of 

trade; and

(b) in respect of which the trade mark remains 

registered for the time being; and

(c) by consent of such registered proprietor in a 

written agreement; and

(d) which complies with any conditions or 

limitations to which such user is subject and to 

which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is subject;

(s)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ules made 

under this Act;

(t) “register” means the Register of Trade Mark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f section 6;

(u) “registered” (with its grammatical variations) 

means registered under this Act;

(v) “registered proprietor”, in relation to a trade 

mark, means the person for the time being entered 

in the register as proprietor of the trade mark;

(w) “registered trade mark” means a trade mark 

which is actually on the register and remaining in 

force;

(x) “registered user” means a person who is for the 

time being registered as such under section 49;

(y) “Registrar” means the Registrar of Trade 

Marks referred to in section 3;

(z) “service” means service of any description 

which is made available to potential users and 

includes the provision of services in connection 

with business of any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such as banking, communication, education, 

financing, insurance, chit funds, real estate, transport, 

storage, material treatment, processing, supply of 

(c) 그것에 대해 그 사람이 등록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 및  

(d) 등록 사용자는 등록이 따라야 할 조건 또는 제한을 준

수 하는 것,

(ii) 다음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 소유자 및 등록 

사용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사용

(a) 거래 과정에서 그 사람이 관계하는 것,

(b) 그것에 대해 상표 등록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 

(c) 해당 소유자의 계약에 의한 동의에 의한 것, 및 

(d) 등록 사용자 및 상표 등록이 따라야 할 조건 또는 제

한을 준수할 것

(s) “규정됨”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의해 

정해져있는 것을 말한다. 

(t) “등록관”이라 함은 제6조 (1)에 언급된 상표 등록부를 

말한다.

(u) “등록된”(그 문법적 변화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v) 상표에 대해 “등록 소유자”는 전화번호부에 상표의 

소유자로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w) “등록 상표”는 전화번호부에 실제로 등록되어 유효

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표를 말한다.

(x) “등록 사용자”라 함은 제49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실

제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y) “등록관(심사관)”이라 함은 제3조에서 말하는 상표 

등록관을 말한다.

(z) “서비스”는 잠재적 사용자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서비

스이며, 은행, 통신, 교육, 융자, 보험, chit funds(상호

부조 금융 조직), 부동산, 수송, 저장, 소재 처리, 가공, 전

기 그 외의 에너지 공급, 기숙, 하숙, 연예, 오락, 건축, 수

리, 뉴스 또는 정보의 전달 및 광고 등의 공업적 또는 상

업적 사항의 영업에 관련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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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or other energy, boarding, lodging, 

entertainment, amusement, construction, repair, 

conveying of news or information and advertising;

(za) “trade description” means any description, 

statement or other indication, direct or indirect,-

(i) as to the number, quantity, measure, guage or 

weight of any goods ; or

(ii) as to the standard of quality of any goods or 

services according to a classification commonly 

used or recognised in the trade; or

(iii) as to fitness for the purpose, strength, 

performance or behaviour of any goods, being 

“drug” as defined in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or “food” as defined in the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4; or

(iv) as to the place or country in which or the 

time at which any goods or services were made, 

produced or provided, as the case may be; or

(v) as to the name and address or other 

ind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manufacturer or 

of the person providing the services or of the 

person for whom the goods are manufactured or 

services are provided; or

(vi) as to the mode of manufacture or producing 

any goods or providing services; or

(vii) as to the material of which any goods are 

composed; or

(viii) as to any goods being the subject of an 

existing patent, privilege or copyright,

and includes -

(a) any description as to the use of any mark 

which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trade is 

commonly taken to be an indication of any of the 

above matters;

(b) the description as to any imported goods 

contained in any bill of entry or shipping bill;

(c) any other description which is likely to be 

misunderstood or mistaken for all or any of the 

said matters;

(za) “거래 표시 ”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묘사, 설명 또는 기타 표시를 말한다.

(i) 제품 번호, 수량, 크기, 양 또는 무게

(ii)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또는 인정받고 있는 

분류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표준 

(iii) 1940년 의약 및 화장품 법에서 정의된 「의약품」 또

는 1954년 음식 방지법에 정의된 “식품”에 속하는 제품

의 용도 적합성, 강도, 기능 또는 작용,

(iv) 상품 또는 서비스가 경우에 따라, 제조, 생산 또는 제

공하는 장소 또는 국가나 시기 

(v)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주문자의 명칭 및 주소 

또는 기타의 동일성에 관한 표시

(vi)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 방법 혹은 서비스 제공 방법,

(vii)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또는

(viii) 현존의 특허 권한 또는 저작권의 대상인 상품

또한, 다음의 표시를 포함한다.

(a) 관습에 의해 상기 것들의 어떤 표시 및 일반 가능한 

표장의 사용에 관한 표시

(b) 통관 신고서 또는 화물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한 표시

(c) 상기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기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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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 “trade mark” means a mark capable of being 

represented graphically and which is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of one 

person from those of others and may include 

shape of goods, their packaging and combination 

of colours; and

(i) in relation to Chapter XII (other than section 

107), a registered trade mark or a mark us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indicating or so as to indicate a connection in the 

course of trade between the goods or services, 

as the case may be, and some person having the 

right as proprietor to use the mark; and

(ii) in relation to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a 

mark used or proposed to be us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indicating or 

so to indicate a connection in the course of trade 

between the goods or services, as the case may 

be, and some person having the right, either as 

proprietor or by way of permitted user, to use 

the mark whether with or without any indication 

of the identity of that person, and includes a 

certification trade mark or collective mark;

(zc) “transmission” means transmission by operation 

of law, devolution on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a deceased person and any other mode of 

transfer, not being assignment;

(zd) “Technical Member” means a Member who 

is not a Judicial Member;

(ze) “tribunal” means the Registrar or, as the 

case may be, the Appellate Board, before which 

the proceeding concerned is pending;

(zf) “Vice-Chairman” means a Vice-Chairman of 

the Appellate Board;

(zg) “well-known trade mark”, in relation to any 

goods or services, means a mark which has 

become so to the substantial segment of the 

public which uses such goods or receives such 

services that the use of such mark in relation to 

(zb) “상표”라 함은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 

표장을 말하며, 제품의 형상, 그 포장 및 색채의 조합을 

포함하고, 다음의 것을 말한다.

(i) 제XII장 (제107조를 제외)의 규정에 관해서는, 상품 

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및 소유자로서 그 표장을 사용

할 권리를 가진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의 결합 관계 대

해 표시 또는 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상품 또는 서비

스에 사용하는 등록 상표 또는 표장 및

(ii) 법의 다른 규정에 관해서는, 상품 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와 소유자로 또는 허가된 사용 방법에 따라 당해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의 결

합 관계에 대한 그 사람의 동일성 표시의 유무에 관계없

이 표시 또는 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상품 또는 서비

스에 대해 사용 또는 사용하려고하는 표장이며, 증명 표

장 또는 단체 표장을 포함

(zc) “이전”이란, 법의 시행에 따른 이전 사망자의 인격 

대표자에 의한 상속 및 기타 방식으로의 이전으로서 양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zd) “기술 심판관”은 법무 심판관이 아닌 심판관을 말한다.

(ze) “심사 심판정”은 당해 사건의 절차가 계속중인 등록

관 또는 경우에 따라 심판부를 말한다.

(zf) “부부장”은 심판부의 부부장을 말한다.

(zg) “잘 알려진 상표”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공공 부문의 실질적인 부문에 해당

하는 표장을 의미하거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은 그러한 

재화 또는 용역과 앞서 말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무역 또는 서비스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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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goods or services would be likely to be 

taken as indicating a connection in the course of 

trade or rendering of services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a person using the mark in 

relation to the first-mentioned goods or services.

(2)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ny reference-

(a) to “trade mark” shall include reference to 

“collective mark” or “certification trade mark”;

(b) to the use of a mark shall be construed as a 

reference to the use of printed or other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mark;

(c) to the use of a mark, -

(i) in relation to goods, shall be construed as a 

reference to the use of the mark upon, or in any 

physical or in any other relation whatsoever, to 

such goods;

(ii) in relation to services, shall be construed as a 

reference to the use of the mark as or as part of 

any statement about the availability, provision or 

performance of such services;

(d) to the Registrar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any officer when discharging the 

functions of the Registrar in pursuance of 

sub-section (2) of section 3;

(e) to the Trade Marks Registry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any office of the 

Trade Marks Registr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goods and services 

are associated with each other if it is likely that 

those goods might be sold or otherwise traded in 

and those services might be provided by the 

same business and so with descriptions of goods 

and descriptions of services.

(4)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existing registered 

trade mark” means a trade mark registered under 

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의 연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이 법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a) “상표”라고 할 때는 “단체 표장” 또는 “증명 표장”도 

포함한다.

(b)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는 표장이 인쇄된 표시 또는 

다른 가시적인 표시의 사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c)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는,

(i) 제품에 대해서는 물리적 관계인지 또는 다른 어떤 관

계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을 말하

는 것으로 해석한다.

(ii) 서비스에 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제공 

또는 실시에 대한 기술 또는 그 일부로서 그 표장의 사용

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d) 등록관(심사관)은 제3조 (2)에 의해 등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

(e) 상표 등록 기관은 상표 등록 국의 지국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한다.

(3) 본 법의 적용 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이 

동일한 영업에서 판매 또는 기타 거래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서비스가 동일한 영업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경우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하며, 제품 표시 및 서비스 표시에 대해

서도 같다.

(4) 본 법의 목적상, “기존의 등록 상표”라 함은 이 법 시

행 직전의 1958년 상표법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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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bsolute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

(1) The trade marks -

(a) which are devoid of any distinctive character, 

that is to say, not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of one person from those of 

another person;

(b)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marks or indications 

which may serve in trade to designate the kind, quality, 

quantity, intended purpose, values, geographical origin 

or the time of production of the goods or rendering 

of the servi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or 

service;

(c)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marks or indications 

which have become customary in the current language 

or in the bona fide and established practices of the 

trade,

shall not be registered:

PROVIDED that a trade mark shall not be refused 

registration if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t has acquired a distinctive character 

as a result of the use made of it or is a 

well-known trade mark.

(2) A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as a trade mark if -

(a) it is of such nature as to deceive the public or 

cause confusion;

(b) it contains or comprises of any matter likely 

to hurt the religious susceptibilities of any class 

or section of the citizens of India;

(c) it comprises or contains scandalous or obscene 

matter;

(d) its use is prohibited under the Emblems and 

Names (Prevention of Improper Use) Act, 1950.

(3) A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as a trade mark 

if it consists exclusively of -

(a) the shape of goods which results from the 

nature of the goods themselves; or

(b) the shape of goods which is necessary to 

제9조 등록 거절의 절대적 이유

(1) 다음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a)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즉, 어떤 사람의 상품 또는 서

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것

(b) 거래상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

치, 원산지 또는 해당 상품 생산의 시기 또는 서비스 제공

의 시기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른 특성을 의미

하는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c)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선의의 확립한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습화된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다만, 등록출원일 전에 사용의 결과로서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이거나 주지 상표일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

다.

(2)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a) 공중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일 때

(b) 인도 국민의 계급 또는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

려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c) 중상적 또는 외설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d) 그 사용이 1950년 상징 및 명칭(부정사용 방지) 법

(Emblems and Names(Prevention of Improper 

Use) Act)에 의해 금지되고 있을 때

(3) 다음의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

록 받을 수 없다.

(a)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유래된 상품의 형상

(b)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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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 a technical result; or

(c) the shape which gives substantial value to the 

goods.

Explanation :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nature of goods or services in relation to which 

the trade mark is used or proposed to be used 

shall not be a ground for refusal of registration.

(c)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설명-본조의 목적상 사용하고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상표

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은 등록 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10조

원문 번역문

10. Limitation as to colour

(1) A trade mark may be limited wholly or in part to 

any combination of colours and any such limitation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tribunal 

having to decide on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trade mark.

(2) So far as a trade mark is registered without 

limitation of colour, it shall be deemed to be 

registered for all colours.

제10조 색채의 제한

(1) 상표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2이상의 어떠한 색

채의 조합으로든 제한할 수 있으며, 심판 위원회는 상표

의 식별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상기 제한을 참작한다.

(2) 상표가 색채의 제한 없이 등록되는 한, 모든 색채에 

대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원문 번역문

11. Relative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

(1) Save as provided in section l2,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f, because of -

(a) its identity with an earlier trade mark and 

similarity of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trade mark; or

(b) its similarity to an earlier trade mark and the 

identity or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trade mark,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which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with the earlier trade mark.

(2) A trade mark which -

(a)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n earlier trade 

제11조 등록 거절의 상대적 이유

(1) 제12조를 제외하고 다음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a)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가 유사하거나

(b) 선행하는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공중에게 선행하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선행상표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혼동을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은 상표로서,

(a)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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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and

(b) is to be registered for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earlier trade mark is registered in the name of a 

different proprietor, shall not be registered if or 

to the extent the earlier trade mark is a 

well-known trade mark in India and the use of 

the later mark without due course would take 

unfair advantage of or be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repute of the earlier trade 

mark.

(3)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f, or to the 

extent that, its use in India is liable to be 

prevented -

(a) by virtue of any law in particular the law of 

passing off protecting an unregistered trade 

mark used in the course of trade; or

(b) by virtue of law of copyright.

(4)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where the proprietor 

of the earlier trade mark or other earlier right 

consents to the registration, and in such case the 

Registrar may register the mark under special 

circumstances under section 12.

Explanation :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earlier trade mark means -

(a) a registered trade mark or convention application 

referred to in section 154 which has a date of 

application earlier than that of the trade mark in 

question, taking account, where appropriate, of the 

priorities claimed in respect of the trade marks;

(b) a trade mark which, on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in question, or 

where appropriate, of the priority claime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was entitled to 

protection as a well-known trade mark.

(5) A trade mark shall not be refused registration 

on the grounds specified in sub-sections (2) and 

(3), unless objection on any one or more of those 

(b) 다른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된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

해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상표가 인도에

서 주지 상표이며, 후행상표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상표의 식별력 또는 평판을 해치거나 불공정한 이익

을 얻을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3) 다음의 법률에 의해 인도 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범

위 내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a) 업으로서 사용되는 비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법률(특

히, 사칭 통용(passing off)에 관한 법률)

(b) 저작권법

(4) 본 조는 선행상표권자 또는 기타 선행권리자가 등록

에 동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제12조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해당 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설명본 조의 적용상 선행하는 상표란 다음의 것을 말한

다.

(a) 등록상표 또는 제154조에 의한 조약 출원에 해당하

는 경우는 주장된 우선권을 참작하여 해당 상표의 출원일

보다 빠른 출원일을 가지는 것

(b)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일 또는 해당 출원과 관련되어 

주장된 우선일 전에 주지 상표로서 보호될 권리가 있는 

상표

(5) (2) 및(3)에 규정된 이유의 1또는 2이상에 관한 거절 

이유에 대해 선행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이상, 상기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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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 is raised in opposition proceedings by 

the proprietor of the earlier trade mark.

(6) The Registrar shall, while determining whether 

a trade mark is a well-known trade mark, take into 

account any fact which he considers relevant for 

determining a trade mark as a well-known trade 

mark including -

(i) the knowledge or recognition of that trade mark 

in the relevant section of the public including 

knowledge in India obtained as a result of 

promotion of the trade mark;

(ii) the duration, extent and geographical area of 

any use of that trade mark;

(iii) the duration, extent and geographical area of 

any promotion of the trade mark, including 

advertising or publicity and presentation, at fairs 

or exhibi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to which 

the trade mark applies;

(iv) the duration and geographical area of any 

registration of or any pub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at trade mark under this Act to the extent 

they reflect the use or recognition of the trade 

mark;

(v) the record of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rights in that trade mark, in particular, the extent 

to which the trade mark has been recognised as 

a well-known trade mark by any court or 

Registrar under that record.

(7) The Registrar shall, while determining as to 

whether a trade mark is known or recognised in a 

relevant section of the public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6), take into account -

 (i) the number of actual or potential consumers 

of the goods or services;

(ii) the number of persons involved in the 

channels of distribu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iii) the business circles dealing with the goods or 

services, to which that trade mark applies.

(8) Where a trade mark has been determined to be 

(6) 심사관은 상표가 주지 상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주지 상표 여부를 판단한

다.

(i)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의 결과로 얻은 인도 내 지식을 

포함하여 관련 수요자 간의 해당 상표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

(ii)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기간, 범위 및 지역

(iii) 해당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박람

회 또는 전시회에 있어서의 광고 또는 선전 및 소개를 포

함해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에 대한 기간, 범위 및 지역

(iv) 본 법에 근거하는 해당 상표의 등록 또는 등록출원에 

대한 기간 및 지역 및 해당 상표의 사용 또는 인식을 반영

하고 있는 범위

(v) 해당 상표에 관한 제 권리의 승소 집행 기록, 특히 해

당 상표가 해당 기록에 근거하여 법원 또는 심사관에 의

해 주지 상표 인식된 범위

(7) 심사관은 규정(6)의 적용이 상표가 관련 수요자간에 

알려져 있는지 또는 주지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한,

 (i) 실제 또는 잠재적 소비자의 수

 (ii) 유통경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iii)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계

(8) 법원 또는 심사관에 의해, 상표가 인도 내 일정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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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known in at least one relevant section of the 

public in India by any court or Registrar, the Registrar 

shall consider that trade mark as a well-known trade 

mark for registration under this Act.

(9) “The Registrar shall not require as a condition, for 

determining whether a trade mark is a well-known 

trade mark, any of the following, namely: -

(i) that the trade mark has been used in India;

(ii) that the trade mark has been registered;

(iii) that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has been filed in India;

(iv) that the trade mark -

(a) is well known in; or

(b) has been registered in; or

(c) in respect of which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has been filed in, any jurisdiction other than 

India; or

(v) that the trade mark is well-known to the 

public at large in India.

(10) While consider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and opposition filed in respect 

thereof, the Registrar shall -

(i) protect a well-known trade mark against the 

identical or similar trade marks;

(ii) take into consideration the bad faith involved 

either of the applicant or the opponent affecting 

the right relating to the trade mark.

(11) Where a trade mark has been registered in 

good faith disclosing the material informations to 

the Registrar or where right to a trade mark has 

been acquired through use in goods faith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then, nothing in 

this Act shall prejudice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that trade mark or right to use that 

trade mark on the ground that such trade mark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well known trade 

mark.

관련 수요자간에 주지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심

사관은 본 법에 따른 등록에 있어 해당 상표를 주지 상표

라고 인정해야 한다.

(9) 심사관은 상표가주지 상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다음의 어느 쪽도 조건으로 요구 할 수 없다. 즉

(i) 당해 상표가 인도에서 사용되는 것

(ii)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iii) 상표 등록이 인도에 출원되어 있는지

(iv) 당해 상표가

(a) 인도에서 주지하다,

(b) 인도에서 등록되어 있는지,

(c) 인도에서 이루어진 등록 출원에 대하여 인도 이외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 또는

(v) 당해 상표가 인도에서 공중 전반에 주지임을

(10) 상표 등록 출원 및 그에 따른 이의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관은

(i)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주지 상표를 보호해야 

하며, 또한

(ii) 상표권에 영향 출원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 포함된 불

신앙을 참작하여야 한다.

(11) 상표가 심사관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등록된 경우 또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이 법의 시행 전에 

선의의 사용을 통해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은 해당 상표가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는 당해 상표 등록 

또는 해당 상표 사용의 권리의 유효성을 전혀 해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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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gistration in the case of honest concurrent 

use, etc.

In the case of honest concurrent use or of other 

special circumstances which in the opinion of the 

Registrar, make it proper so to do, he may permit 

the registration by more than one proprietor of 

the trade marks which are identical or similar 

(whether any such trade mark is already registered 

or not) in respect of the same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subject to such conditions and limitations, 

if any, as the Registrar may think fit to impose.

제12조 선의의 경합 사용 등의 경우의 등록

선의의 경합 사용의 경우 또는 심사관이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그 외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해당 상표의 등록여

부 불문) 2명 이상의 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등록에 대해

서 심사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및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교부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원문 번역문

14. Use of names and representations of living 

persons or persons recently dead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for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which falsely suggests a connection 

with any living person, or a person whose death 

took place within twenty years prior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the Registrar may, before he proceeds with the 

application, require the applicant to furnish him 

with the consent in writing of such living person 

or, as the case may b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person to the connection 

appearing on the trade mark, and may refuse to 

proceed with the application unless the applicant 

furnishes the registrar with such consent.

제14조 현존인 또는 최근 사망자의 명칭 및 초상의 사용

현존인 또는 상표 등록출원일 전 20년 이내에 사망한 사

람과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암시를 주는 상표의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출원의 처리 전에 해

당 상표에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 그 현존인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사망자의 법률상의 대표자로부터의 동의서를 제

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출원인이 

심사관에게 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의 처

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원문 번역문

15. Registration of parts of trade marks and of 

trade marks as a series

(1) Where the proprietor of a trade mark claims 

to be entitled to the exclusive use of any part 

제15조 상표의 부분 등록 및 연속 상표의 등록

(1) 상표의 소유자로서 상표의 일부를 분리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상표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분리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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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of separately, he may apply to register the 

whole and the part as separate trade marks.

(2) Each such separate trade mark shall satisfy all 

the conditions applying to and have all the 

incidents of, an independent trade mark.

(3) Where a person claiming to be the proprietor 

of several trade marks in respect of the same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or description of goods 

or description of services, which, while resembling 

each other in the material particulars thereof, yet 

differ in respect of -

(a) statement of the. goods or services in relation 

to which they are respectively used or proposed 

to be used; or

(b) statement of number, price, quality or names 

of places; or

(c) other matter of a non-distinctive character 

which does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identity of 

the trade mark; or

(d) colour,

seeks to register those trade marks, they may be 

registered as a series in one registration.

(2) 각 분리 상표는 독립된 상표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 및 

그 부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동종의 상

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복수의 상표에 대해 본질적인 부

분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는 

상이한 상표들에 대해 그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표등

록을 받으려고 할 때는 1 개의 시리즈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다.

(a) 각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b) 수, 가격, 품질 또는 산지명의 표시

(c) 상표의 동일성에 본질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 비

식별적인 기타 사항

(d) 색채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하나의 등록으로 연

속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20조

원문 번역문

20. Advertisement of application

(1) When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has been accepted, whether absolutely or 

subject to conditions or limitations, the Registrar 

shall, as soon as may be after acceptance, cause 

the application as accepted together with the 

conditions or limitations, if any, subject to which 

it has been accepted, to be advertised in the 

prescribed manner:

PROVIDED that the Registrar may cause the 

application to be advertised before acceptance if 

it relates to a trade mark to which sub-section 

제20조 출원 공고

(1) 상표등록출원이 조건 없이 또는 조건부나 제한부로 

수리되었을 경우, 심사관은 수리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출원 수리를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수리된 출

원에 조건이나 제한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이들도 함께 

공고해야 한다.

다만, 출원이 제9조(1) 및 제11조(1) 및 (2)가 적용되는 

상표에 관한 것이거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수리하기 전에 해당 출원을 공고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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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 section 9 and sub-sections (1) and (2) of 

section 11 apply, or in any other case where it 

appears to him that it is expedient by reason of 

any exceptional circumstances so to do.

(2) Where -

(a) an application has been advertised before 

acceptance under sub-section (1) ; or

(b) after advertisement of an application, -

(i) an error in the application has been corrected; or

(ii) the application has been permitted to be 

amended under section 22,

the Registrar may in his discretion cause the 

application to be advertised again or in any case 

falling under clause (b) may, instead of causing the 

application to be advertised again, notify in the 

prescribed manner the correction or amendment 

made in the application.

(2) 심사관은

(a) 출원이(1)에 의해 수리 전에 공고되었거나

(b) 출원의 공고 후,

(i) 출원의 오기가 정정되거나

(ii) 제22조에 의해 원서의 보정이 인정되었을 경우

재량에 의해 출원의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b)에 해당하

는 경우는 출원의 재공고에 갈음하여 해당 출원의 정정 

또는 보정을 소정의 방법에 의해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

원문 번역문

21. Opposition to registration

(1) Any person may,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advertisement or re-advertisemen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within such 

further period, not exceeding one month in the 

aggregate, as the Registrar, on application made 

to him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allows, give notice in 

writing in the prescribed manner to the Registrar, 

of opposition to the registration.

(2) The Registrar shall serve a copy of the notice 

on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and, within two 

months from the receipt by the applicant of such 

copy of the notice of opposition, the applicant 

shall send to the Registrar in the prescribed 

manner a counter-statement of the grounds on 

which he relies for his application, and if he does 

제21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1) 누구든지 등록출원의 공고 또는 재공고가 있던 날로

부터 3월 이내 또는 심사관의 허가를 얻은 소정의 방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로서 총 1 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소정의 방법에 

의해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등록출원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

달해야 한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자기의 출원을 이유 있게 

하는 답변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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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do so he shall be deemed to have abandoned 

his application.

(3) If the applicant sends such counter-statement, 

the Registrar shall serve a copy thereof on the 

person giving notice of opposition.

(4) Any evidence upon which the opponent and 

the applicant may rely shall be submitted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within the prescribed time 

to the Registrar, and the Registrar shall give an 

opportunity to them to be heard, if they so desire.

(5) The Registrar shall, after hearing the parties, if so 

required, and considering the evidence, decide 

whether and subject to what conditions or limitations, 

if any, the registration is to be permitted, and may 

take into account a ground of objection whether relied 

upon by the opponent or not.

(6) Where a person giving notice of opposition or 

an applicant sending a counter-statement after 

receipt of a copy of such notice neither resides 

nor carries. on business in India, the Registrar 

may require him to give security for the costs of 

proceedings before him, and in default of such 

security being duly given, may treat the opposition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as abandoned.

(7) The Registrar may, on request, permit correction 

of any error in, or any amendment of, a notice of 

opposition or a counter-statement on such terms 

as he thinks just.

(3)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했을 경우, 심사관은 그 부본

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4)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은 증거가 있을 경우, 소정의 방

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제출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그에게 청문

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심사관이 관계자의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청문 및 증거조의 뒤에 등록가부 및 등록에 대한 조

건이나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러한 조건이나 제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사관은 이

의신청인 이 주장하지 않는 이의 사유에 대해서도 참작할 

수 있다.

 (6) 신청인 또는 이의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를 제출한 출원인이 인도의 주소를 갖지 않고 영업도 하

지 않은 경우, 등록관(심사관)은, 등록에 대한 절차 비용

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담보가 지체 없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록관(심사관)은 해당 이의 제기 또

는 경우에 따라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7) 등록관(심사관)은 청구가 있으면 이의 신청서 또는 답

변서에 오기의 정정 또는 보정을 등록관(심사관)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25조

원문 번역문

25. Duration, renewal, removal and restoration of 

registration

(1)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shall be for a period of 

ten years, but may be renew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2) The Registrar shall, on application made by 

제25조 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말소 및 회복

(1) 본 법의 시행 후의 상표 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

다.

(2)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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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stered proprietor of a trade mark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and subject to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renew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for 

a period of ten years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original registration or of the last renewal 

of registration, as the case may be (which date is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expiration of the 

last registration).

(3) At the prescribed tim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last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the Registrar 

shall send notice in the prescribed manner to the 

registered proprietor of the date of expiration and 

the conditions as to payment of fees and 

otherwise upon which a renewal of registration 

may be obtained, and, if at the expiration of the 

time prescribed in that behalf those conditions 

have not been duly complied with the Registrar 

may remove the trade mark from the register:

PROVIDED that the Registrar shall not remove 

the trade mark from the register if an application 

is made in the prescribed form and the 

prescribed fee and surcharge is paid within six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last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and shall renew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for a period of 

ten years under sub-section (2).

(4) Where a trade mark has been removed from 

the register for non-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the Registrar shall, after six months and within 

one year from the expiration of the last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on receipt of an application in 

the prescribed form and 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if satisfied that it is just so to do, 

restore the trade mark to the register and renew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either generally 

or subject to such conditions or limitations as he 

thinks fit to impose, for a period of ten years from 

the expiration of the last registration.

간 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 갱신의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관은 원 등록의 만료일 또는 최종 갱신등

록 만료일(이 날을 본 조에 있어 최종 등록 만료일이라고 

한다)로부터 10년간 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한다.

(3) 상표의 최종 등록 만료일 이전에, 심사관은 등록 소유

자에게 해당 만료일, 갱신 수수료 및 그 외의 조건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의해 통지해야 한다. 소정의 기간 만료 시

에 그러한 조건이 적법하게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

은 해당 상표를 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가 해당 상표의 최종 등록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

에 납부되었을 경우에는 심사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부에

서 말소하지 않고, (2)의 규정에 의해 10년간 상표 등록

의 존속기간을 갱신한다.

(4) 심사관은 상표가 소정의 수수료의 불납으로 인해 등

록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표의 최종 등록기간 만료일로부

터 6월을 경과 후 및 1년 이내에 신청에 의해 소정의 방

법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고 이에 대해 정당하다

고 인정되면, 해당상표를 통상의 상표와 같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등록부에 회

복시켜 최종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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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Restriction on assignment or transmission 

where multiple exclusive rights would be created

(1) Notwithstanding anything in sections 38 and 39, 

a trade mark shall not be assignable or transmissible 

in a case in which as a result of the assignment or 

transmission there would in the circumstances 

subsist, whether under this Act or any other law, 

exclusive rights in more than one of the persons 

concerned to the use, in relation to-

(a) same goods or services;

(b) same description of goods or services;

(c) goods or services or description of goods or 

services which are associated with each other,

of trade marks nearly resembling each other or of 

identical trade mark, if having regard to the 

similarity of the goods and services and to the 

similarity of the trade marks, the use of the trade 

marks in exercise of those rights would be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

 PROVIDED that an assignment or transmiss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invalid under this sub-section if 

the exclusive rights subsisting as a result thereof in 

the persons concerned respectively are, having 

regard to limitations imposed thereon, such as not to 

be exercisable by two or more of those persons in 

relation to goods to be sold, or otherwise traded in, 

within India otherwise than for export therefrom, or 

in relation to goods to be exported to the same 

market outside India or in relation to services for use 

at any place in India or any place outside India in 

relation to services available for acceptance in India.

(2) The proprietor of a registered trade mark who 

proposes to assign it may submit to the Registrar 

in the prescribed manner a statement of case 

setting out the circumstances and the Registrar 

may issue to him a certificate stating whether, 

having regard to the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and of the trade marks referred to in the 

case, the proposed assignment would or would 

제40조 복수의 배타적 권리를 일으키는 양도 또는 이전

의 제한

(1) 제38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본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른 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a)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b)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c) 서로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2 

이상의 당사자에게 배타적 사용 권리가 존재하게 되어 그 

권리의 행사로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면 해당 상품과 서비

스의 유사성 및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인 또는 혼동

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당사자가 각각 가지

는 배타적 사용의 권리에 대해, 인도로부터의 수출을 제

외하고 인도 내에서의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

되는 상품 또는 인도 외의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

도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인도에서 이용 가능

한 서비스에 대해 2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 취지의 제한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양도 

또는 이전을 본 항에 의해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2) 등록상표를 양도하고자하는 상표의 소유자는 소정의 

방법으로 등록관에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관은 소유자에게 당해 사건의 상품 또는 서비

스의 유사성 및 상표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양도가 (1)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를 기재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된 증명서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되는 것이며, 또한 

그 증명서가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의한 양도가 유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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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 invalid under sub-section (1),and a 

certificate so issued shall, subject to appeal and 

unless it is shown that the certificate was obtained 

by fraud or misrepresentation, be conclusive as to 

the validity or invalidity under sub-section (1) of 

the assignment in so far as such validity or 

invalidity depends upon the facts set out in the 

case, but, as regards a certificate in favour of 

validity, only if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under section 45 of the title of the person 

becoming entitled is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ertificate is issued.

무효에 대해 당해 유효 또는 무효가 당해 사건에서 설명

된 사실에 의거하는한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양

도하는 증명서의 경우 권리를 취득한자가 제45조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록을 신

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42조

원문 번역문

42. Conditions for assignment otherwise than in 

connection with the goodwill of a business

Where an assignment of a trade mark, whether 

registered or unregistered is made otherwise 

than in connection with the goodwill of the 

business in which the mark has been or is used, 

the assignment shall not take effect unless the 

assignee, not later than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assignment 

is made or within such extended period, if any, 

not exceeding three months in the aggregate, as 

the Registrar may allow, applies to the Registrar 

for directions with respect to the advertisement 

of the assignment, and advertises it in such form 

and manner and within such period as the 

Registrar may direct.

Explanation :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 

assignment of a trade mark of the following 

descrip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an 

assignment made otherwise than in connection 

with the goodwill of the business in which the 

mark is used, namely:-

(a) an assignment of a trade mark in respect only 

제42조 영업권을 수반하지 않는 양도의 조건

상표의 양도는, 상표의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가 사

용되어 온 영업권 또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권을 

수반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이 양도일로

부터 6월 내에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관이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심사관에 대해 양도의 

공고에 관한 지시를 신청하여 심사관이 명하는 양식, 방

법, 기간 내에 공고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

니한다.

설명 - 본조의 적용상 다음 상표의 양도는 상표가 사용되

는 영업의 영업권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즉

(a)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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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me of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accompanied by the 

transfer of the goodwill of the business concerned 

in those goods or services only; or

(b) an assignment of a trade mark which is used 

in relation to goods exported from India or in 

relation to services for use outside India if the 

assignment is accompanied by the transfer of 

the goodwill of the export business only.

양도이며,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관계하는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것, 또는

(b) 인도에서 수출 상품 또는 인도 국외에서 해당 서비스

에 사용되는 상표의 양도이며, 수출 영업에만 영업권의 

이전에 따른 것

제47조

원문 번역문

47. Removal from register and imposition of 

limitations on ground of non-use

(1) A registered trade mark may be taken off the 

register in respect of th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it is registered on application 

made in the prescribed manner to the Registrar 

or the Appellate Board by any person aggrieved 

on the ground either-

(a) that the trade mark was registered without any 

bona fide intention on the part of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that it should be used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by him or, in a case to 

which the provisions of section 46 apply, by the 

company concerned or the registered user, as the 

case may be, and that there has, in fact, been no 

bona fide use of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by any proprietor thereof for the 

time being up to a date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or

(b) that up to a date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a continuous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trade mark is actually 

entered in the register or longer had elapsed during 

which the trade mark was registered and during 

which there was no bona fide use thereof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by any proprietor 

제47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의 말소 및 제한

(1) 다음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누군가에 의해, 심사관 또

는 심판부에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는 등록부에서 말

소될 수 있다.

(a) 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제 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등록사용자에 의

한 사용의사로 판단하며, 상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

월의 기간 내에 어느 소유자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의 선의의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

(b) 상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상표가 실제

로 등록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의 기간

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중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으

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어느 소

유자에 의해서도 선의의 상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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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of for the time being:

PROVIDED that except where the applicant has 

been permitted under section 12 to register an 

identical or nearly resembling trade mark in respect 

of the goods or services in question, or where the 

tribunal is of opinion that he might properly be 

permitted so to register such a trade mark, the 

tribunal may refuse an application under clause (a) 

or clause (b) in relation to any goods or services, if 

it is shown that there has been, before the relevant 

date or during the relevant period, as the case may 

be, bona fide use of the trade mark by any 

proprietor thereof for the time being in relation to-

(i) goods or services of the same description; or

(ii) goods or services associated with those 

goods or services of that description being goods 

or services, as the case may be, in respect of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2) Where in relation to any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a trade mark is registered-

(a)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clause (b) of 

sub-section (1) are shown to exist so far as 

regards non-use of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to be sold, or otherwise traded in a 

particular place in India (otherwise than for 

export from India), or in relation to goods to be 

exported to a particular market outside India; or 

in relation to services for use or available for 

acceptance in a particular place in India or for use 

in a particular market outside India; and

(b) a person has been permitted under section 12 

to register an identical or nearly resembling trade 

mark in respect of those goods, under a 

registration extending to use in relation to goods 

to be so sold, or otherwise traded in, or in relation 

to goods to be so exported, or in relation to 

services for use or available for acceptance in that 

place or for use in that country, or the tribunal is of 

다만, 출원인이 제 12조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여 받았을 경우 

또는 심판 위원회가 그 사람에게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전에 또는 해당 기간 내에,

(i)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ii) 지정상품이나 동종의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지

정서비스나 동종의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소유자에 의한 해당 상표의 선의의 사용이 있는 경우, 심

판 위원회는 (a) 또는 (b)의 규정에 따른 상기 신청을 각

하할 수 있다.

(2) 상표 등록에 관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a) 인도 국내의 특정 위치 (수출되는 경우를 제외)에서 

판매 및 기타 방법으로 거래되는 상품, 인도 국외의 특정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내의 특정 장소에서 

사용 또는 수용 가능한 서비스 또는 인도 국외의 특정 시

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의 불사

용에 관한 (1)(b)의 상황이 존재하면 인정하며

(b) 제12조에 의거하여, 판매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등록에 따라,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상표를 등록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수출용 물품 또는 사용을 위한 서비

스 또는 해당 국가에서의 사용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재판소가 그러한 상표를 등록하도

록 적절하게 허용될 수 있는 경우

규정된 방식으로 항소위원회 또는 등록관에게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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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문

opinion that he might properly be permitted so to 

register such a trade mark,

on application by that person in the prescribed 

manner to the Appellate Board or to the Registrar, 

the tribunal may impose on the registration of the 

first-mentioned trade mark such limitations as it 

thinks proper for securing that that registration 

shall cease to extend to such use.

(3) An applicant shall not be entitled to rely for 

the purpose of clause (b) of sub-section (1) or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on any 

non-use of a trade mark which is shown to have 

been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trade, 

which includes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trade mark in India imposed by any law or 

regulation and not to any intention to abandon or 

not to use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the goods 

or services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그 재판소는 등록이 그러한 사용으로까지 연장되는 것을 

보증하기에 적절한 제한사항을 상표 등록에 부과 할 수 

있다. 

(3) 상표의 부정 사용이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 부과된 인

도의 상표 사용의 제한을 포함한 거래의 특수 상황에 따

른 것이며, 신청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를 포기하는 의사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에 의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 때에는 신청인은 상표의 불사용에 

대해 (1)(b) 또는 (2)의 적용을 원용할 수 없다.

제57조

원문 번역문

57. Power to cancel or vary registration and to 

rectify the register

(1) On application made in the prescribed manner 

to the Appellate Board or to the Registrar by any 

person aggrieved, the tribunal may make such 

order as it may think fit for cancelling or varying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on the ground of 

any contravention, or failure to observe a condition 

entered on the register in relation thereto.

(2) Any person aggrieved by the absence or 

omission from the register of any entry, or by any 

entry made in the register without sufficient 

cause, or by any entry wrongly remaining on the 

register, or by any error or defect in any entry in 

the register, may apply in the prescribed manner 

to the Appellate Board or to the Registrar, and 

the tribunal may make such order for making, 

제57조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의 권한 및 등록부의 경정

의 권한

 (1) 심판부 또는 심사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정의 방법

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 위원회는 등록부에 기재

되어 있는 관련 조건의 위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

령을 내릴 수 있다.

(2) 등록부에 있어서 등록 사항의 누락 또는 생략, 충분한 

근거없는 기재, 잘못되어 존속되고 있는 기재, 등록부에 

있어서의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불비에 의한 피해자는, 

심판부 또는 심사관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 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

라 등록 사항을 기재하거나 말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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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문

expunging or varying the entry. as it may think fit.

(3) The tribunal may in any proceeding under this 

section decide any question that may be 

necessary or expedient to decide in connection 

with the rectification of the register.

(4) The tribunal, of its own motion, may, after giving 

notice in the prescribed manner to the parties 

concerned and after giving them an opportunity of 

being heard, make any or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r sub-section (2).

(5) Any order of the Appellate Board rectifying 

the register shall direct that notice of the 

rectification shall be served upon the Registrar in 

the prescribed manner who shall upon receipt of 

such notice rectify the register accordingly.

(3) 심판 위원회는 본 조에 따른 절차에 있어, 등록부의 

경정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심판 위원회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뒤, 직권으로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심판부가 등록부의 경정을 명할 때는 소정의 방법에 

의한 경정 통지를 심사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상기대로 수령한 통지내용에 따라 등록부를 경정해야 한

다.

제68조

원문 번역문

68. Additional grounds for removal of registration 

of collective mark

The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 may also be 

removed from the register on the ground-

 (a) that the manner in which the collective mark 

has been used by the proprietor or authorised 

user has caused it to become liable to mislead 

the public as a collective mark; or

 (b) that the proprietor has failed to observe, or to 

secure the observance of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use of the mark.

제68조 단체표장 등록을 말소하는 추가 이유

단체표장의 등록은 다음의 이유에 의해서도 말소할 수 있

다.

 (a) 소유자 또는 허락 사용자에 의해 해당 단체표장이 사

용된 방법이 공중에게 단체표장으로서 오인을 일으킬 우

려가 있는 경우, 또는

 (b) 소유자가 해당 표장을 규제하는 규약을 준수하지 않

았거나 상기 준수를 보증하지 못한 경우

제77조

원문 번역문

77. Cancellation or varying of registration of 

certification trade marks

The Registrar may, on the application in the 

prescribed manner of any person aggrieved and after 

제77조 증명표장의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

피해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심

사관은 소유자에 대해 그 신청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준 

후, 다음의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증명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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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ing the proprietor an opportunity of opposing the 

application, make such order as he fit for expunging 

or varying any entry in the register to a certification 

trade mark, or for varying the regulations,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namely:-

 (a) that the proprietor is no longer competent, in the 

case of any of th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mark is registered, to certify those goods 

or services;

 (b) that the proprietor has failed to observe any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to be observed on his 

part;

 (c) that it is no longer to the public advantage that 

the mark should remain registered;

 (d) that it is requisite for the public advantage that if 

the mark remains registered, the regulations should 

be varied.

에 관한 등록부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a)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적격을 잃은 경우

(b) 소유자가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c) 상표 등록의 존속이 이미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

우

(d) 상표의 등록이 존속하는 경우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상 불가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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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원문 번역문

2. In this Act, unless there is anything repugnant 

in the subject or context.

(a) “article” means any article of manufacture and 

any substance, artificial, or partly artificial and 

partly natural and includes any part of an article 

capable of being made and sold separately;

(b) “Controller” means the Controller-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referred to in 

Section 3;

(c) “copyright” means the exclusive right to apply 

a design to any article in any class in which the 

design is registered;

(d) “design” means only the features of shape, 

configuration, pattern, ornament or composition 

of lines or colours applied to any article whether 

in two dimensional or three dimensional or in 

both forms, by any industrial process or means, 

whether manual, mechanical or chemical, 

separate or combined, which in the finished 

article appeal to and are judged solely by the 

eye; but does not include any mode or principle 

of construction or anything which is in substance 

a mere mechanical device, and does not include 

any trade mark as defined in clause (v) of 

sub-section (1) of section 2 of 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or property mark 

as defined in section 479 of the Indian Penal 

Code or any artistic work as defined in clause (c) 

of section 2 of the Copyright Act, 1957

(e) “High Court”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assigned to it in clause (i) of sub-section (I) of 

section 2 of the Patents Act, 1970;

(f) “legal representative” means a person who in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주제 또는 내용에 상반되는 사항이 없는 한, 

(a) “물품”이라 함은 어떤 제품 또는 물질로서 인공의 것, 

또는 부분적으로 인공 또는 부분적으로 천연의 것을 의미

하며, 제조하고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어

떠한 부품을 포함한다.

(b) “장관”이라 함은 제3조에 내세운 특허 디자인 상표 

장관(Controller-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을 의미한다.

(c) “디자인 등록”(copyright)은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구분의 물품에 당해 디자인을 적용할 배타적 권리를 의미

한다.

(d) “디자인”이란, 수공예적, 기계적 혹은 화확적인가를 

불문하고 또는 분리 혹은 결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업

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또는 그 쌍

방의 형태를 불문하고,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

이며, 제품에 대하여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조의 모양 혹은 원리 또

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기계 장치인 것을 포함하지 않고, 

1958년 상표 및 상품법 제2조(1)(v)에 정의된 상표, 인

도 형법 제479조에 대해 정의된 재산 표장 또는 1957년 

저작권법 제2조(c)에 정의된 예술적 작품도 포함하지 않

는다.

(e) “고등 법원”은 1970년 특허법 제2조 (1)(i)에 업급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 “법률상의 대표자”라 함은 고인의 유산에 대한 법률상



INDIAⅠ443

Ⅵ. 지식재산권법 원문 및 번역문

제2조

원문 번역문

law represents the estate of a deceased person;

(g) “original”, in relation to a design, means 

originating from the author of such design and 

includes the cases which though old in themselves 

yet are new in their application;

(h) “Patent Office” means the patent office 

referred to in section 74 of the Patents Act, 1970.

(i)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ules under 

this Act; and

(j) “proprietor of a new or original design”,-

 (i) where the author of the design, for good 

consideration, executes the work for some other 

person, means the person for whom the design 

is so executed;

 (ii) where any person acquires the design or the 

right to apply the design to any article, either 

exclusively of any other person or otherwise, 

means, in the respect and to the extent in and to 

which the design or right has been so acquired, 

the person by whom the design or right is so 

acquired; and

 (iii) in any other case, means the author of the 

design; and where the property in or the right to 

apply, the design has devolved from the original 

proprietor upon any other person, includes that 

other person.

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g) “원본”은 디자인과 관련하여 그러한 디자인의 저자로

부터 기인한 것을 의미하며, 비록 그 자체가 오래된 것이

지만 그 출원에서 새로운 것인 경우도 포함한다.

(h) “특허부”는 1970년 특허법 제74조에서 말하는 특허

부을 의미한다.

(i) “소정의”라 함은이 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의한 소정의 

것을 의미한다.

(j) “신규 또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소유자”, -

 (i) 디자인의 창조자가 적정한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수행 수혜자인 그 

사람

 (ii) 몇몇이 타인으로부터 독점적 여부를 불문하고, 디자

인 또는 디자인을 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 또는 당해 권리 그것을 얻은 범

위에서 당해 디자인 또는 당해 권리 보유자

 (iii) 기타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조자 또한 디자인권 또

는 디자인 적용 권한이 원 소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양도되

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원문 번역문

4. Prohibition of registration of certain designs.

A design which

(a) is not new or original; or 

(b) has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anywhere in 

India or in any other country by publication in 

tangible form or by use or in any other way prior 

to the filing date, or where applicable,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 is not significantly distinguishable from known 

제4조 특정한 디자인의 등록 금지 

다음의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다. 

(a) 신규성 혹은 창작성이 없는 것, 또는 

(b) 등록 출원의 출원 전 또는 해당할 때에는 우선일 전

에, 유형의 형태로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또는 다른 어떠

한 방법으로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중에게 개시된 것, 또

는 

(c) 주지 디자인 또는 주지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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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s or combination of known designs; or

(d) comprises or contains scandalous or obscene 

matter shall not be registered

러질 정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것, 또는 

(d) 비방적인 또는 외설적인 사항을 포함하거나 담고 있

는 것

제5조

원문 번역문

5. Application registration of designs

(1) The Controller may, on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claiming to be the proprietor of any new 

or original design not previously published in any 

country and which is not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register the design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e Controller shall before such 

registration refer the application for examination, 

by an examiner appointed under sub-section (2) 

of section 3, as to whether such design is 

capable of being registered under this Act and 

the rules made thereunder and consider the 

report of the examiner on such reference.

(2) Every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be in the prescribed form and shall be filed in the 

Patent Office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shall 

be accompanied by the prescribed fee.

(3) A design may be registered in not more than 

one class, and, in case of doubt as to the class in 

which a design ought to be registered, the 

Controller may decide the question.

(4) The Controller may, if he thinks fit, refuse to 

register any design presented to him for 

registration; but any person, person aggrieved by 

any such refusal may appeal to the High Court.

(5) An application which, owing to any default or 

neglect on the part of the applicant, has not been 

completed so as to enable registration to be 

effected within the prescribed time shall be 

deemed to be abandoned.

(6) A design when registered shall be registered 

as of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제5조 디자인 등록 출원 

(1) 누군가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있고 어떤 나라에 있어

서도 먼저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디

자인의 소유자인 취지를 주장하며 출원한 경우, 장관은 

본법에 의해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해당 등록 전에 출원에 대해서 해당 디자인

이 본법 및 이에 기초를 두고 제정된 규칙에 의해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제3조(2)에 의해 임명된 심

사관에 의한 심사를 지시하고, 지시 받은 심사관의 보고

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1)에 의한 각 출원은 소정의 양식으로하여야하며 소

정의 방법으로 특허부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

해야한다.

(3) 1 디자인은 1 류에 한하여 출원할 수 있으며, 디자인 

등록 후 류 구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장관은 그 의의를 

결정할 수 있다.

(4) 장관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을 위한 자

체에 제출된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

절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고등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5) 출원인의 불이행 또는 태만에 의한 결함에 대한 소정

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6) 디자인이 등록되면 출원일의 시점에서 등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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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gistration on to be in respect of particular 

article.

(1) A design may be registered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articles comprised in a prescribed 

class of articles.

(2) Any question arising as to the class within which 

any article fall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troller 

whose decision in the matter shall be final.

(3) Where a design has been registered in respect of 

any article comprised in a class of article, the 

application of the proprietor of the design to register 

it in respect of some one or more other articles 

comprised in that class of articles shall not be 

refused, nor shall the registration thereof invalidated.

(a) on the ground of the design not being a new 

or original design, by reason only that it was so 

previously registered; or 

(b) on the ground of the design having been 

previously published in India or in any other 

country, by reason only that it has been applied 

to article in respect of which it was previously 

registered:

Provided that such subsequent registration shall 

not extend the period of copyright in the design 

beyond that arising from previous registration.

(4) Where any person makes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 design in respect of any 

article and either-

 (a) that design has been previously registered by 

another person in respect of some other article; or

(b) the design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consists of a design previously registered by 

an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 same or some 

other article with modifications or variations not 

sufficient to alter the character or substantially to 

affect the identity thereof, 

then, if at any time while the application is 

pending the applicant becomes the registered 

제6조 특정 물품에 관한 등록 

(1) 디자인은 소정의 물품 구분에 포함된 물품의 일부 또

는 전부에 대해 등록할 수 있다.

(2) 어떤 물품의 해당 구분에 관해서 생기는 의문은 장관

이 결정하고 해당 사항에 관한 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이

다.

(3) 디자인이 1 물품 구분에 포함된 물품에 대해 이미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구분에 포함된 1 또는 2 

이상의 다른 물품에 관한 디자인 소유자의 등록 출원은, 

다음의 이유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

(a) 당해 디자인이 먼저 등록된 사실만으로 당해 디자인

이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가진 의장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및

(b) 당해 디자인이 먼저 등록된 물품에 적용되는 사실만

으로 당해 디자인이 인도 또는 어떤 외국에서 먼저 공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 

다만, 나중의 등록은 당해 디자인권의 기간이 앞으로의 

등록에서 발생하는 디자인권 기간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

으로 한다.

(4) 누군가가 어떠한 물품에 관해서 디자인 등록을 출원

하고, 

(a) 해당 디자인이 다른 물품에 관해서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b) 해당 출원과 관련되는 디자인이, 동일한 물품 또는 

그 특징을 변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그 동일성

에 영향을 줄 만큼 실질적이 아닌 수정 혹은 변경을 가한 

다른 물품에 관해서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된 디자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 해당 출원인이 먼저 등록된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가 되었을 때에는, 본조의 전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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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문

proprietor of the design previously registered,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e section shall 

apply as if at the time of making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had been the registered proprietor 

of that design

정은 출원인이 출원 시에 그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1조

원문 번역문

11. Copyright on registration

(1) When a design is registered, the registered 

proprietor of the design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have copyright in the design 

during ten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2) If,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aid ten years, 

application for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copyright is made to the Controller in the prescribed 

manner, the Controller shall, 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extend the period of copy-right for a 

second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period of ten years.

제11조 등록에 의한 디자인권 

(1) 디자인이 등록되었을 때, 등록디자인 소유자는 본법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일 부터 10년간 해당 디자

인권을 가진다. 

(2) 전기 10년간의 만료 전에 디자인권 기간의 연장 신청

이 소정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장관은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을 최

초 10년의 만료 시부터 차기의 5년간 연장한다. 

제21조

원문 번역문

21. Provisions as to exhibitions

The exhibition of a design, or of any article to 

which a design is applied, at an industrial or other 

exhibition to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have been exten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y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or the 

publication of a description of the design, during 

or after the period of the holding of the exhibition, 

or the exhibition of the design or the article or the 

publication of a description of the design by any 

person else-where during or after the period of 

the holding of the exhibition, without the privity or 

consent of the proprietor, shall not prevent the 

제21조 박람회와 관련되는 규정 

중앙정부에 의한 관보의 고시에 따라 본조가 적용되는 산

업 및 그 외의 박람회에서 박람회 개최 기간 중 혹은 그 

후에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

자인 표시의 공개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개최 기간 중 혹은 그 후의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 표시의 공개이

며, 디자인 소유자의 묵인 혹은 동의를 얻지 않는 공개는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등록을 무효

되게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전제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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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rom being registered or invalidate the 

registration thereof:

Provided that-

(a) the exhibitor exhibiting the design or article, 

or publishing a description of the design, gives to 

the Controller previous notice in the prescribed 

form; and

(b)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first exhibiting the 

design or article or publishing a description of the 

design.

(a) 해당 디자인 혹은 물품을 전시하거나 디자인 표시를 

공개하는 전시자가 장관에 대해 소정의 양식으로 사전 통

지를 할 것, 및 

(b) 출원이 디자인 혹은 물품의 최초의 전시일 또는 디자

인 표시의 최초의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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